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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論文集을 내면서 

6共和國 출범이후 세계질서는 혁명적 뿔化를 거듭하고 있슴니다. 사셉1 

의 텀由와 幸福을 追求하는 본성은 理念의 굴레를 타파하면서 세셰 오뜬 

나라가 交流와 協力을 통하여 서로 돕고 도움을 주면서 AI顆 it했-싼 향 δ} 

여 平￥n的인 努力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l政府는 이라한 세계적 뿔化에 한발 앞서 理念파 體뼈l의 자이를 뛰이념 

어 北方，한슐主義 國家들과 關係를 &善해 나가고 88서울불림픽잘 싱 상셔 

으로 開健함으로써 理:융:의 벽을 념어 ^'홉의 휘l감과 'FflJ륜 주-도시 o 꾀 

이끌어 나갔습니다. 

한편 南北問 대결과 불선의 역사를 끝내고 南北間의 관셰사 1(~ jt~lli] 

體로 멘1復 · 體展되 어 나감으로써 平和統---블 성 취 함 수 있다는 인 삭 의 내 

전환을 바탕으로 F7.7 특별선언」을 짧表하고 r한민족-상농체 봉인방안J-깐 

젠명하는 둥 제반 l많策끌 펴나샀던 섯임니다. 

이러한 政府와 國民들의 노력의 결과， 6 Jt-fD빼 뿔볍이후 ’91 와 l사까지 

900여명에 달하는 A t:블이 南北을 往來하였고 2악단이가 딛1;? 物1i가 

交流되어 民族의 同質↑1: 同復파 상부상조하고 유무상동-하는 1(1~dtJ f~~ 

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3일에는 南北의 當局이 分斷 46년만에 처음으로 서 

로를 認定하고 尊重하며 침략하지 아니하며 諸般分野에 걸쳐 交流와 協

力을 실시해 나아가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採擇·뿔名함으로써 7천만 겨레 

에게 감격과 希望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南北韓은 서로를 認‘定하는 바탕에서 平和를 定홉시키고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軍縮을 실현해 나아가며 사람과 物資 · 情報의 자유로운 

交流를 실시해 나가야 하는 실천의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실천할 단계에 들어선 오늘날， 무엇보다도 

그 具體的 方案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認、講에서 제작된 본 論文集은 1989년 발간된 r한민족공동체 통 

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J 1990년에 발간된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실천과 제도화 연구」에 이은 세번째 論文集입니다. 

이 論文集은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鼎究·體表된 글들을 편집한 것 

으로 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具體的 實훌훌問題와 관련된 內容들 

로서 우리의 統一方案의 실천적 측면을 理解하고 이를 發展시키는데 많 

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합니다. 

아울러 本書의 內容에 수록된 필자들의 意見이 반드시 우리院의 見解

와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199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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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國I標橫F환와 韓半島 統-

1 . 新l평際，~대의 -，'T첸과 ~.'fm 

II. 韓'f~鳥 統一의 模:f' 우리의 !'I 

UI낀 % ’J 

崔 浩 中*

111. 햄↑‘뭔 빠 -911Ç~'k : I팩빼I~ ) 싸 )) 

π . tk .의 !때l깎고~ ~lrIU'Wf~끼 치 에 

셔 뻐 -함!쩨 ~l f 강'，~J 

1 . 新I쾌際核J(의 背ifr과 삼徵 

æ세가 마지막 10년을 脫ifr뿔X의 蠻/(，속에 삼면서 21세가쉰 준비하tF 

우리는 오늘의 시대플 1αJ1F-lìíj 191H~싫'*의 시대상황과 비jl~하여 -만세 

된다. 

특히 지난 100년의 역사가 합'j-:싸으 I ，;)빼t파 깊은- 관쉰싱결- 까지고 있 

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은 이-달 폐l~셋로-만 품야 버덴 수 없는 산호l 쉰-

* 부츄라 겪 동-임원장관 
이 r날전- 韓l패I쩨따liff'Jt~~ - XJ폐l씌엠k해삐fγli/i ò’ k -f--kl i-채~l.-!. ~h~ I. J 1.7)에 서 만 

퓨한 센i땀17파펌 내용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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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 

소위 “世紀未”로 불리어졌던 1뻐:紀未은 랬大밴뜰이 경쟁적인 廳臨i않 

策으로 인류사회를 {IE服과 戰爭의 대상으로 내몰아갔던 암울한 시대였 

t:t. 
그 당시 國際政j해뽑制는 민족의 獨立과 國家利益의 증대를 정치의 신 

성한 목표이자 성공의 核:， L꾀 基準.으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國際政i쾌뽑밟IJ下에서 1~世紀末부터 몇몇 鎭大백間에 형성된 갈 

등과 대 결은 全世界를 戰爭의 慘鋼속으로 볼아갔고 第2ìk太戰後 세 계는 

美뱀과 蘇聯을 중심으로 하는 빼짧關j로 변하였다. 

이 兩 體制間의 경쟁은 전통적인 民族수義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라 

는 강력한 새로운 武器에 의하여 격화되어 갔고 兩極體밟Ij를 이끌어왔던 

美I백과 蘇聯은 끊임없는 軍備鏡爭속에서 팽창정책과 전진배치 그리고 

봉쇄전략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샀購滅의 위기를 據告하는 공 

포의 *쳤~융 경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核펀佈의 構大再펀좋:은 소위 『恐佈의 均衝』을 이루게 되었고* 

美國의 史學者 존 게디스의 표현처럼 불안한 『긴 팎和』가 지속되는 가 

운데， 蘇聯이 이끌어온 共塵體뽑Ij는 무라한 軍事費 #팔종와 공세적 뿔뼈용 

을 지속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을 고조사켜 마침내 섬각한 體뽑IJ危機로 

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더욱이 ￥:博技術을 高度化하며 塵業化를 추진해 l..-to}가는데 있어서 

이제 뼈方世界가 敵이 아니라 오히려 西方世界와의 단젤과 內部의 비효 

율성이 敵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그들은 東·西 兩 |庫營

I펌의 긴장상태와 대립관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화해와 협력관계를 이 

루어 나가야 함 펄요성을 절감하게 되였다. 

이러한 바탕위에셔 èX혹을과 開放이라는 정책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혁 

명적인 변화는 平和的으로 전개되었다. 

세계가 이와같이 뿔命的 變化를 겪고 있던 무렵인 1뾰년 12월 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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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난 美·餘 빼l행 I홉1 ___ 들은 ·‘세계가 없. [여 상호 ↑에~J 으 1 (牌.뼈없IJ에 

서 벗어나 새로운 써jJß펀 t로 접어뜰었다”고 선언함으로써 戰後 얄타體 

制로 불리어왔던 i깐뿔뼈縣IJ의 종식을- 공식적으보 천명하였다. 

한 t밤돼ii 공포와 암울한 시대의 대명사로 불리워지던 때￥때」의 개 

념은 오늘에 와서는 청산과 희망의 상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같이 시법을 속박해 왔던 {輝하씬 F가 붕괴된 바탕에는 어느 누구 

도 막을 수 없는 자유와 인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각성이 있었다고 믿어진다. 

冷뿔짧륨힘j가 붕괴되고 그리」ll 화해와 교뷰·협력이 휠발해지고 있단 가 

운데， 오늘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l쐐際tf'--cd;體~IJ에는 두가 ^I의 커다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빼際1따ir體~Ij에서의 행위주체가 l(댔~.페家펴 1 ，'r.에셔 !훌t짜j也i벗 

t，j1j}J體밟IJ를 기반으로 하는 超I~隊펙l7:로 변화하고 있E감 켓이jL 둘째 

는 국제정치의 주요 관심사항이 주로 젠濟{돼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두가지 흐름은 뼈今되어 있다. 

르네상스ß;땀 이후 %여년 이상음- ^l 탱해온 l랬l쾌家의 체제가 이 ul 

유럽地맺에셔 변화를 보이기 사작하여 편꽉짜썩차꺼ql 강역의 ^l 역동

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뒤따라서 北美는 캐나다， 꽃l폐， 멕시코가 합하여 하나의 끼니다r 

易地帶로 발젠되어 나가고 있으며， 아시아·太펀꾀tÞJ핸_ APEC블 중신 

으로 I賣域의 t也域t싸 }J體;tïlJ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t量破壞과냉융의 등장은 이의 생산에 소요되한 과중한 비-얽편}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이뜰 武웹의 피해대상이 된다깐 현설로 말미암아 

이를 대체하는 集l團安쉰해朝縣IJ을 묘색케 하고 있다. 

군사적 권쉐딩 JL과 경제척 (j 퍼F'i策을 내세우는 젠풍적인 l(族l혜家 

중심의 냄際.1&펴 행위는 이미 ~I 적 일성을 상심하기 시작하고 있판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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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였던 冷뿔뼈縣u가 붕괴되면셔 i감뿔빼뽑없Ij에서 비롯 

된 대규모 戰爭의 위험성이 감소되자 모든 나라들의 최대의 관심은 국 

민의 1副t向上에 모아지고 있다. 

이제 어느 국가이든 民生과 i福址問題를 해결하지 않고셔는 그 존럽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늘의 세계이다. 

經濟問題를 중시하는 경향은 冷縮離Ij 붕괴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한 그 원인이 되었음을 볼 때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이데올로 

가와 戰爭의 공포을 극복하고 국제관계의 파라다임을 샤해中心으로 만 

들었다고 평가된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가 閒銷와 뿔h차의 시대를 벗어나 셔로 화해 

하고 협력하는 J->> 시대를 열고 있는 것도 A類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자원을 인류전체의 福￥IJ를 위해서 교류하고 공유하여야 한 

다는 A間中心의 思考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f파學技術文明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모든 나 

라가 더욱 더 교류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는 것 

이다. 

11 . 韓半島 統一의 模索 : 우리의 떠 ::LÁ0 했力 

이처럼 세계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날 우리 民族의 관 

심은 무엇보다도 먼저 치斷된 祖國의 統」에 모아지고 였다. 

우리 민족이 역사의 뒷전에 머물러 世界史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함으로써 겪어야 했던 불행한 과거를 회고해 볼 때 우리 민족이 

運身할 폭을 제약하고 있는 7澈의 現實-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01 아딜 

수 없다. 

세계가 超民族냄r째낀인 방향으로 L~아가고 있는 오늘달에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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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나의 완성된 퍼族[~페*의 단계에 이르 -~I 못하_1 ~ 있단 낭황F- 우-버 

들로 하여·급 하루빨리 統 -l례家플 이루어야 하겠다仁- 겹으l 칠- 다 -~I 게 한 

ι~. 

인뷰사회까 첼차에서 깐다:으로~ kU 에서 H뼈￥꾀- 샤는 마당에 낀건

민족인 따i北韓이 흙파f~의 유볼이 되어버넨 이념젝 다}낀윤 아서도 ‘’!l 웹: 

하지 붓하고 戰κ감의 ;싼~{Iî칠- 안;1[ 잔아가단 현설유 -hf- 명 ̂~I 계의 ^~ -~!-운

흐릅과 A쫓짧-u꺼社會의 이상에 반하는 끼이다. 

함↑-'칩의 統 」은 둘j료 나누어선 띤족사회의 복-원이라는 1 (b)~ ~ljl~J엔 

의미 뿐만 아니라 ltHJ짜써)J과 l、 t(i(~회ñll:의 증젠이라단 오갑난으 I --샤셔|석 

i縣i에 동참하는 세계사적 의 ul도 함께 지 ll .1~ 있다. 

따라서 韓'fB:ï의 統 ·을 위한 노력은 웰t(Jj~의 자주적인 _'r_꽉파 한껴l 

꽤l際Á~J 인 지원과 협조라는 두가지 차원에 걸쳐 선행도l 어야 한다. 

6iC돼l쾌 출범과 함께 우리 U해:f는 ifr뿔뼈옆;jJlj의 1I~ "1 막 유산으되- 낚아 

있는 합't-:텀에서 긴장을 완화시거.과 평호남! 정착;， 1 걱 L~아가 빠 --R

앞당기가 위한 노럭을 본객화하였다. 

7.7太뻐채特닝IJ ‘li 단을 통해 l휘과 ~t을 가감-간 불선으l 딱을- 헤괄~1 ~ "1 
-보 개방하고 Jl뷰·협릭하며 민음음- 심어 띤족3’-쉰-처l탑 회꽉·딴선시시 

나아갈 갯을 천명한 갯이다. 

그동안 우리가 ~thtf{값에서 이꽉한 성 j!}와 성곱석 o 보 개최씬 사움 

볼럼팍은 시대의 변화에 한발 앞셔 서 까剛I.ff (단 종녁 시키.1' 새-'，!-운- 샤、 

r r:플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던 우리의 il:'(값과 싸})이 끼 -E- 안찬 연UH l! ~_'I'_ 

자부하·거l 된다. 

지난 9월 17임 I훼北합은 함께 유엔에 J JIIλ 했다. 이것온 ↑ IH'紀 木에 

닫oi와 세계적으로 션 7~되고 있仁:- fll빼와 바J!/~파 떼~)J 의 11펀 t가 파↑꾀 

에서도 본격적으보 개막펠 수 있음--윌- 브여 주는 갯이i斗 하겠다. 

함t ↑-tJ늪에셔 /}j斷파 對 l?;윌- 강요하였띤 i潤삐싼;IJ!J가 붕고l 팎 0'넌써 이 

제 외부적 요인이 우리의 삼C 에 장애까 되는 사디l4:- xl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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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대상황에 맞추어 l휩北핸은 서로간의 선뢰룹 바탕으로 팎f[ 1 

體없IJ의 구축을 통해 개방과 교류· 협력의 폭을 넓혀 統 ~을 이룰 수 있 

는 겠I페體(I~J 기틀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t월fi以後 ~t혐은 소위 “하나의 조선정책”에 기초하여 우라 정부를 부 

정·적대시하면서 對南顧覆뿔뼈용을 계속해 옴으로써 南北韓間의 정치적 

4에닙과 휩h차을- 증폭시 켜 왔다. 

南과 北에 책임있는 當局이 존재한다는 Jjì휠t을 인정하는 것은 北韓의 

t張처럼 分斷을 영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平fO統 J으l 출발점인 것 

이다. 

北韓이 南北띔까級會談을 받아 들임으로써 南北韓 사이의 제반 문제 

의 해결은 當템間의 對I活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 

동의해 냐온 것은 하나의 의미았는 변화로 평가된다. 

지난 10월 22일부터 개최되었던 제4차 南北高까級會談에셔 남북쌍방 

이 유意書의 명칭을 『南北사이의 f[]解와 不liJf.풍 벚 交流th1JjJ에 관한 今

意;뿔'.11-로 하고 츄意뿔의 구성을 @서론 @화해 @불가침 @교류협 력 @ 

발효조항으로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된 것은 비록 형식에 관한 것 

이 기는 하나 南北關f꿇t훤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유意를 이루었다 

는 점에서 의미있는 結없-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南北高付級會談에서 채택될 유意흩훨좋에는 무엣보다도 F젠和[]빼￥썩요와 } 

1~까↓“11미I 

행을 위한 機f敵훌:1JX: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r-힘北間의 今意가 조속히 이루어 칠 수 있도록 서로의 입 

장을 조정해 가면셔 흙챔解뽕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연한 자세로 北韓과 

의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에 관한 今意를 창출하고 이를 시행 

하는 것은 대 결의 !챈史를 청산함으로써 統 ·로 가는 가장 기초젝 인 토 

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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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q~t합은 이러한 토대찰 바당 0 ，림- ‘rf!t將파IJ꽉 구촉하jL 균사객 L ~'멘 
를 바탕으로 軍費콸 감축하며 사람과 윌-자， 정보의 자유-루운- ，l~뷰감 신 

시해 나아가-야 한다. 

두말함 켓도 없이 ￥.t( J:으 1 )~~~인플 청산하는- 갯반 o 보 우리의 소 ~1 윈

다하는 켓은 아니다. 統 ·로 7니슨 마음- 단계의 조 jl 쉰- 객극 강구해 Lf아 

7H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셔한 I힘北함이 훼 -을- 섣현한 각자의 구체척 ))꽃윤 flll { 

협의·조정하여 원c -에 관한 l~族 iCIlijr훤단f플 마련하여 統 ·로- 까한 j덴，1￥ 

體센IJ 정렵 등 관련문제를 하나썩 하나씩 푹어 나간R로써 統 -갚 7까? 

};.앉-휩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한族 앞에한 해갤해야 할 과제윤이 산저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입A보는 t~↓ft낀#플 개발함 의사도 능략f 없다고 하띤 

셔 아직도 w떼際따子})機構와 처l 겸할 ttfi깐thh파에 대한 셔명윤 7~부하 

고 **판했에 불응함 0'무-써 합’f ，1갑쁜만 아니랴 젠세계블 낀장AlJljl 있 

다. 

美·蘇가 협력하여 核;싼따르부터 해방뀐 세계감 지향하고 있t- 셔l 제자 

흐름을 거역하면셔 ~L합이 f?{Jfk23릅 개밤하쓴 것온- 우리 믹l족의 굉화와 

統 -을 저해하는 껏이며， 나아가 장」μ}의 얀정음 위협하얀 갯이다. 

f~~뽑散짝 IL1r웠~ ]에 가입하였고 유엔l에도 7~임하여 -산/τ-무- ‘ Vfll깜11뺏 l페 

임을 밝힌 북한건- 하i펀-히 +상\:~:'fIJ띔웠- 포기하고 P」F +**꺼It.'I과 6此it

에 대한 |쾌l際機橫으Itt했에 주-선없이 응-해야 한다. 

k' !i 'ψ·蘇플 비룻-한 관련 j핀!쇄F써갇_1;_ ~ t함S> l ftj((.샤!꾀했잔- 저 지한 

수 있도록 적극저 o 보 협력해야 한 갯이다. 

III . 韓 'f!담 統의 햇* : l싸!際fl~ J t써 }J 

마j~t헬밝}의 푼 l{l4r- 분명히 우리 띤쪽의 1'1 Ul~J 역량에 의해 해견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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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그러나 韓半島의 ?禮~ol 가진 역사적 배경과 폈北댄t봐벚에서 韓↑1烏

가 지난 지정학적 위치에 비추어 볼 때 韓'f島의 평화와 統 →은 주변국 

가들과의 관계를 고려에 넣고 풀어 나아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冷戰體制의 붕괴와 和解協力의 세계적 흐름속에서 東西獨이 統-‘되 

고 유럽의 統잠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과 æ년동안 |셔戰의 비극을 계 

속해온 캄보디아가 지난 10~ Z3 B 平￥U11웠낀을 조인함으로써 새로운 歷

史의 章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 이를 일깨워 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世界政治의 틀이 廣域化되어가고 있는 추세 

를 감안할 때 東北아시아의 현설은 世界歷史의 새로운 흐름에 한발자욱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어떻게 하면 東北亞의 歷史向方을 !賣域化되어 나아가는 世界l쩨쉰의 

판도에 맞추어 개방하고 교류·협력하여 함께 共同緊榮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와 관계국가들이 플어야 할 공통 

된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東北아시아 여러 國家들도 보다 진지하게 .ttÞ，t，핫協 jJ을 발 

전시켜 t번域安定과 평화 그리고 벤영을 도모하고， 이러한 t也域協jJ의 

틀이 北韓의 개방과 韓半島의 iJZ和統- -_ ... 을 촉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北韓도 전세계에서 일고 있는 변화를 두려움으로 대하지 말고 그같은 

추세에 담겨진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긍정하는 방향으로 L-l-아7l야 

할 것이다. 

東北펌也域 협력이 增進되o~ 7l-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잦|쾌을 비롯한 

전통적인 友해國家들과의 임접한 협조관계는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한 

다. 

특히 美國은 韓半島에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東北qEt뺨맺의 勢}Jt0}f뼈 

을 유지하는데 크게 공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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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k[씌은 ~L ^I 정학잭 우 J jl 쿄- 캔-나 이제까지 jH 배씬의 li 

릅속에 셔 맡아온 역함로 보나 域!셔 다론 어느 냐라도 대 선한 수 없{ 二

펴훼整첩~1낀 역함을 계속 迷fÍ해 나아가야 함 갯이다. 

東北아사아에서의 평화없이 세계평화는 보장된 수 없 o 며 힘'j-꾀의 

원C←·도 가대할 수 없다. 따라서 휘의 낀1' 1狀態에서 밤생할 수도- q!}: 勢

)J廳腦과 軍備훌훌q~으로 인한 비극젝 사태의 전깨는- 방 ^I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봄 때 함’f않으l ‘{패n와 !k~t이-시아 지역의 얀 

정을 유지하여 ~tW f-fD에 공헌하기 위해셔 우리나라와 한[~써유 공동-의 

노력을 더욱 긴밀하게 f將휩해 나아까야 할 갓이다. 

H 本 또한 歸-半島 꽃파을 위하여 우리의 우방으로사 책임있는 역한음

계속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u 本이 韓↑「댐의 統 J에 도움이 되얀 나닙}가 펠 갯 

을 기대한다. 특히 현재 fl 本이 진행하고 있는 北헬과의 f양상·떠)f~~띤→ 힘; 

F島의 장래에 증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이기 때분에 반E시 !띤北빼係 

개선과 韓*펌의 平fU와 統 ·에 도움이 되는 망향 o 피- 추선도l어야 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혜i치은 ?-두가 이룹 주사하고 있냐. 

얼본은 ~t렘01 ↑%Ii터發을 포기하고 국져l 적 샤판했음 반아 쉰-이깐 이이 

관계개선의 전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갯유 지뚜히 당연한 인이나. 

우리는 f 1 本이 ~t폐윌- 개혁파 새방 o 파 이쉰이 .. 1μ1I 사회의 

·혈으로 유도하단데 협조하여 주c 71플 기대하고 있다. 

N. 싼r. ..의 앓I펜과 훼"fU: )세 

;.U 01 () ) _\ -_ , 1I V.I 

세계질서가 혁명적인 變化를 7까l둡하j고I 있음에T도도「ε- 놓불품F맏-"f하_1고lι~ ~템J파F/1|「ι샤t\↑꾀l!| 

셔 아직까x지l 과거의 ￥뺨핸n차꼬과~ "1ι~f섣닙이 청산되지 풋하고 있4: 끼견- 찬 o 파 

안타까운- 연이다. 

이것은 北韓이 여젠히 폐쇄객이) 1 수~f척인 얀j[한 엽장음 고수하고 



18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방과 화해와 협력이 A찢힘rri會의 발전을 향한 世界史的 大勢

인 오늘날， “우리식대로 살자”는 閒鎭R解뽕으로는 한 체제의 생존 자체도 

어렵게 펠 것이다. 

따라셔 北韓이 언제까지나 지금과 같은 폐쇄적 인 孤立묘解뽕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머지않아 南北韓은 全世界的인 화해와 협력의 틀 속에서 교류와 협력 

을 늘려가면서 民族共同體 관계를 회복·발전시켜 냐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제정세의 흐름이나 우리 民族의 統一에 대한 염원에 비추어 볼 때 

南北韓間의 對j판홈造가 청산되면 統一l행家로 가는 속도는 급속히 빨라 

질 수 있고* 그 시점은 æ세기가 마감되기 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統一된 우리 祖國은 民함難」員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民챔副t國家로서 모든 나라와 鄭維友好 관계 

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위치한 東아시아 지역에는 아직도 안정적인 t뼈헛協jJ體制 형 

성을 저해하는 불안정하고 다양한 變數들이 뻐i存하고 있다 

이 지역에셔는 유럽과는 달리 4彈間에 利害關係의 상충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이른바 “黨命1世代”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共!慶國家에셔 變

化 가능성이 엿보이괴 蘇聯의 情勢不安定 그라고 영토분쟁 등 地핫해l 

}J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계속 남아 었다. 

또한 文f납꺼 同質|牛의 결여는 물론， 域內I햄家틀간의 발전수준과 경 제 

적인 격차 등으로 인해 t地핫協)J體.밟Ij의 펠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정 

적으로 그리고 협조적으로 이끌어 니아갈 수 있는 求/L點01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섣정이다. 

이러한 }폐邊狀況 속에셔 우리 民族이 지만 100年에 켈쳐 식민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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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념적 대결을 감내하면서 이북한 셨써으로부터의 解.댔이라얀 

위대한 !樹받은 우리로 하여금 域I셔 여러 나라란의 입 ^1와 문-호}플 이해 

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統 →--된 韓'f값는 t빠t댈的 측면에 셔 불 때에도 4강의 이 

해가 교차하는 東北아시아의 냐 JI차-에 자리잡고 있어 t也t~'ii파의 핵 t! 객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 

그리고 우리 ft族은 1f和를 애호하는 本.~t:과 이웃 나라듭과 F縣 Ji.qf 

관계를 유지하여온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거부감 없이 협조적으섣- .ttÞJ파 

協}J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世뿌찌 F 속에서 합”|꾀뻐 ·은 싸아 "1 0 } 지역 

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이 ^1 역이 깎t받;힘꺼 차원 

에서 전개되고 있는 thhJJ의 파代에 보다 빨라 동-깎하:JI] 하는 계가까 펀l 

것이cf-， 

그리고 統 一된 우리나라는 깎싸땀I~J 협력의 흐;룹 속에셔 가꺼이 ] 

역할을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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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공동체 統-方案의 具現고} 

東~t亞協議會 構想、

댐F 쫓 俊*

1 . 南北對話와 1m禮關係 1V. 東~t~~t없빼홈의 따能t't 

II. 東北템힘홈의 諸動向과 韓半島 V. 한민족공동체와 東北렌t없홉유 

III. 훌빼용的 四嗤體휩IJ와 웹濟的 地域f義

1 . 南北對話와 四鐘關係

「한민족공동체 統--方案」의 핵심은 南北韓01 대화를 통하여 평화롭고 

공영하는 民族共同體를 형성하여 合意에 의하여 統 을 성취하자는 것 

이다. 이와같은 우리의 統---- .. 方案을 주변4강이 지지하고 보장하게 만뜰 

기 위하여 「東北亞f處훌會」가 펼요한 것이다. 

韓半島 統--의 두 요건은 먼저 南北韓間의 유意이며 이것을 [Jg랬이 

* 延l웬: k lf'l:外科 ￥k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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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데 잠意하는 것이다 r한민족공동체 統 ‘h案」은 {iij원를 충족 

시키는데 펄요한것이며 南北韓과 美. F1 .中·蘇로 구성되는 「냈北l파써 

議會」는 後者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펄요한 것이다. 우라가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前者이며 이것의 설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後者를 

추구하는 것이다. 

1991년 9월 현재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는 南北對댐와 和解를 촉구 

하고 있으며 대화의 성공을 더욱 고무하고 한반도에셔 핵확산과 군비경 

쟁빛 대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변적인 협의가 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 

고 있다. 그러나 美國이 이와같은 내용의 東北랜協議體가 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北韓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한 공식척인 t弼훨會의 실현 

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韓國은 北韓이 南北對話에서 평화공존및 협력의 기본관계를 

정립하고 영구적 평화장치를 협상하며 신뢰구축 및 군축에 성의를 냐타 

낼 수 있도록 美 .R과 공동전략을 추구하는 동시에 마1 .蘇도 이에 동조 

하겠금 統-，政策과 外交 및 北jj 1l1:策i힘에 전략적 인 조화와 균형을 유 

지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H本01 北韓과의 국교협상에셔 南北對

話의 진전과 연계를 유지하겠금 對티協，)J을 성공사켜야 하며 장기적으 

로는 美l행과도 l解韓美軍 감축과 l휘北對話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성공시 

켜 나가면셔 南北對詩와 對四端外交에셔 t~훌權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 

한과제이다. 

南j댐f話외- 이에 대한 I펜램의 태도는 현재 급변하고 있는 국제관계 

및 국내상황에 의하여 콰우된다. 따라셔 우리는 이러한 시각에서 東北

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그 속에서 다변적인 안보 및 경제협력처l 의 가능성 

을 먼저 살펴 보아야 하며 그것들이 韓γ島I빔題에 끼 칠 영향을 추론해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맺가지 요점을 정리하여 이해뜰 돕고자 

한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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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셔는 전략적인 비대칭성， 즉 대착·셔|꽉 

과 해양세력간의 차이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소련， 중놔， 북한 및 베트 

남에 존재하는 것이 유럽과 다른 점이다. 이 결과 냉전종식 이젠의 유럽 

에서와 같이 공통된 위협인식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 對 바르샤바조약 

가구간의 대결과 같은 상황이 결여되고 있다. 

둘째， 동북-ôt에서는 강대국플이 쌍무관계플 동하여 다양하게 놔내외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소련은 느슨한 국가연합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 

으며 군사력을 감축하여 태평양지역의 경제관계에 깎여함려고 노력하 

고 었으며 다변적 집단안보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다. 냐1꽤은 놔내에셔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을 조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경제 

초강국으로서 독자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美國은 전진배치한 군사력을 조정하면서 균형자 역할을 자치하고 

있다. 

이 결과 이 지역의 지역분쟁을 국지화하고 있으며 Z-f국은 국내문제와 

경제문제의 해결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는 美 . n . 中 · 熟聞에 느손한 U니랬 

體뽑|까 대두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太띤洋연안국골간에 지역주의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 지역의 안보와 발전에 있어서 지도력칠- 행사 

할 수 있는 강대국은 역시 美l쾌과 FI 本이 p 로 찾. H ~id，짜條폐0) 지역안 

정에는 펠수적이며 따라서 美 .11 間에는 역함분담도 볼가파한 켓P--r; 

예상된다. 

넷째， 이와같은 추세는 유럽에서와 같은 형태의 「아시아안보협락회 

의J( CmfEJ'ffre 00 5rurity ar넌 G짜nati:n inA의a)의 조기실현을 어렵게 만 

들고 있으며 다만 경제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아시아서Î.~햄總써}J 

(까--e A의a 냄며￡암rn:tlOCG짜øcrtm) 각료회담이 더욱 밤전해 나가면 그 

것이 이와 비솟한 협의체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팎~t 

~~에서는 만약 北함，;.이 핵무기·랄 한사코 개발하고 미사임.도 계속 수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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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것을 방지하고 남북대호뚫 고무하며 거기서 신뢰구축을 탈성하 

기 위해서 東北폐平和t鎬짧會를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北

韓이 반대동1순한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에 北韓과 中 · 

蘇가 적극척으로 호응하고 있는 東北펌.웹濟協議會를 발전시키는 것은 

설현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다변적인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민족공동 

체의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 더욱 현설적인 접근법이라 하겠다. 

다섯째， 한민족공동체와 東北돼f鎬뚫會의 실현에 있어서 南j댐펴꿈가 

우선되어야 하고 목적에 있어서 일판성을 지켜야 하며 美 o f1과의 사전 

협의， 그리고 각 부처간 및 국민간의 합의를 실현해 가야 함 것이다 

이렇게 하여 南北韓과 4행을 포함한 6者間에 東北亞協議體를 구성하 

는 것은 南j탤f話를 촉진시키고 나아가셔 한민족공동체의 설현과 궁극 

적으로 統--_.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11 0 東北亞秋序의 諸·動I테과 韓半l島

東j댄1에 서는 美l랭， H 겪 대11랫 및 蘇聯이 강대국으로서 경 쟁하고 있 

으며 韓半島는 양단된 채 南北韓은 여전히 냉전의 최후 유산으로셔 대 

결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셔 냉전이 해소되고 蘇聯에서 공산당이 와 

해되고 있는 것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 

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도 美·蘇間의 대결은 지양되고 그 대선 

지역분쟁과 푸내불안이 안보문제의 중요한 진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가 韓半島에 미치는 영향은 「交X承認」과 I힘北對話의 발전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蘇聯이 韓패을 승인했고 中I행도 후|鋼과 영사엽 

무을 수행하는 무역사무소를 교환했으며 H本은 北韓과 국교정상화를 

협상하쓴가 하면 南北韓01 1991年 9月 17 f1 을 기하여 UN에 동시가입했 

으니 이 모든 것은 「交섯承認」의 섣례인 것이다. 한편 南北韓은 19<1)年

에 3차에 겸쳐 총리급의 「고위회담」을 가졌A니 협상의 시대가 韓안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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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셔도 개시되고 있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셔뉴 유럽에서와 같이 냉젠음 종삭하 

고 다변적인 안보협력체를 아직도 성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수 

무엿일까? 위에셔 이마 언급한바와 갇이 동아시아의 젠략환경븐 유럽의 

켓과 담려 며9헛問에 커다란 비대칭척인 차이가 쓴재하고 있 o 며 아사아 

의 공↑F주의는 했歐와 蘇聯의 켓과 달리 아직도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 

다. 蘇a짧과 中I핵은 기본책으로 대륙셔l 력이고 美. 11 은 해양세력이며 햄 

半烏는 분단되어 있고 FJ 本의 北H烏빼와 臺灣해협， 깎보디아 등에셔는 

아직도 영토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켓이 유럽과 다른 점이다. 이 캘과 여 

기서는 「공통된 아시아의 집i까p cannm kim Ha.æ)이라 칭함 수 있 

는 정도의 가치와 이익에 있어셔 同質性이 갤여되고 있다. 사설 아시아 

의 국가와 국제관계는 異質的인 정치제도→ 종교， 문화 및 인종 o 로 득정 

지워져 왔던 것이다. 

아시아에서 정권을 장악한 공↑}주의체제도 유럽의 켓과 몇가지 다른

점을 나타내어 왔다. 헛째 뎌1國과 베트남에셔쓴 공산당이 li H fjj빼1\: 

族 F義運動을 전개하여 그것플 성공사켜셔 정권윤 장악했」I 北합에셔 

도 싼 I.~ IL'<:은 tiH灣j과 이른바 「주체사상」을 고의로 ;lr취하여 정 J동성 

을 확립했다. 1핸휩짧휠動에 뿌리플 가친 공샌주의는 극민플로부- E-j 감 

정적인 지지와 호응음 향유해 옴뜨로써 쉽게 배척되기 어려운- 변음 잣 

고 었다. 

물째， 1991 年 9셔 현재 아시아의 믿든 공↑꽉-의체제관 혁명의 쩨 1 써대 

에 의하여 통치되고 였다. 냐 1 [쾌에셔깐 둥소평이 이끄간 RA의 노인(r 八 

老J)뜰이 최종섣권을 행사하고 있고 베트남의 새 지도자 무오이5_ 혁명 

의 제1세대에 속하며 北歸에셔 깐 111JX은 세계에셔 최장기의 집권자.다 

념아 었다. 縣k와 蘇聯에 λ뜯 第2세대의 서도자단01 위효부터의 혁명 

또는 민으로부터의 혁명음 천개하여 시띤사회의 부-함음 허용하고 있 o 

나 아시아의 공산국가에셔깐 제 1 세대가 자기단이 성공사킨 혁명체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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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기 위하여 꼭숨까지 바치겠다는 결의플 나타내고 있다. 

셋째， J했史的으로 아시아에서는 國家가 市民社會를 光行해 왔고 국가 

는 도덕적 질서플 강조하여 권위주의를 정당화해 왔다. 이 결과 사회가 

국가나 강력한 지도자 없이는 아시아 사회가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해 

왔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자치와 시민사회의 경험을 미비해 왔다. 따 

라서 벼록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봉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1989年 6다 

4F3 中l행의 天安門事件에서 목격한바와 같이 공산당은 軍을 동원하여 

그것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결과 현재의 지도층이 세 

상을 떠난다면 권력계승 투쟁이 생길 것이 확실하지만 그 이후의 정치 

질서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건에서 四램은 국내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경주하고 

있으며 안정과 발전을 조화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이 결과 그들은 비록 

공식적으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韓半島問題에 대해서는 실제로 南韓

의 「한민족공동체 統一h案」을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아래에서 그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을 일멸해 보면 더욱 분명해 친다. 

1. 蘇聯의 와해와 平和攻勢

먼저 蘇聯부터 설명하자면 1991年 8틴 의 쿠데타 실패로 인하여 우리 

가 종전에 이해했던 蘇聯 그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한가지 확실한 것은 러시아공화국을 포함한 몇 

개의 공화국으로 구성펠 느슨한 l행家聯잠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러 

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공산주의 대선에 민족주의를， 군사적인 이익 대 

선에 경제이익을 더욱 중시할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新思考」를 표방한 뒤 蘇聯이 동아시아에서 추구하는 

국가이익은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되어 왔다. 이것은 그가 19&3년 블라디 

보스톡에서， 1뾰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행한 연설에서 분명히 밝혀 

졌다. 옐친도 H本과 北}j島뼈문제를 타결합 의사를 과감하게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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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 이유도 H本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셔이다. 이와;샅이 

蘇g網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줄이고 中l쾌과 관계플 정상화 

하며 H本과도 화해하여 極東地域을 東~t랜의 경제관계에 통합시켈려 

고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시베리아와 연해주의 지도자뜰01 노 

골적으로 천명해 온 것이 사섣이다. 

바로 이와같은 맥락에서 蘇聯은 유럽에서 1975년의 헨싱커싸윈j과 깐 

은 것을 아시아에서도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다. 고르바표도 「아시아 

안보포럼」을 제시했고 1991년 4월에 H本에 갔을때도 인도를 포함하여 

h嗤間의 집단안보를 제안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四嗤中에서 .한聯이 다 

변적인 안보협력의 펼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는데 그 주목척 

은 美國의 해군및 전략무기의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韓半島에 대해서 고르바초프는 「투 코리아(two Kcræ)政策」을 공식화 

했으니 이것은 1991年 9月 韓·蘇國交수립에서 잔 나타났다. 이 결과 ~t 

韓과의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蘇聯은 ~t韓01 IAEA와 돼안전협정을 체견 

하고 南韓과 대화도 할 것을 종용했으며 北韓에 대한 석유공급에 대해 

셔 경화결제를 요구한 것이 더욱 더 對北關係 惡化에 기여해 왔다. 

2. 中國의 國內問題와 엄主外交 

天安門事件-이후 中|폐은 국제고랩을 단피하고 국내에셔 안정과 반낀 

에셔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봤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셔 주

변국가플과 우호협력관계를 추구해 완고 (lt外상; r헨HlJ읍 고수해 폰 rt J 

|폐은 1~1년 8월 蘇聯에서 jCdf:薰이 볼법화되자 ] 여파가 q11렉 까선에 

게까지 파급되쓴 켓관 방지하는데 볼두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윌- 꺾} 

할 때 마JI행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국내문제에 우선권음 두고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기타 강대국틀과 협조하려÷- 태도콸 계속함 

것이 예상된다. 

I했l內에셔 개혁 빛 개방정책을 지속하여 경제밤전음 큐'--T?하변 "'.1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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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으로든지 「때행特色的 社餘F義」를 고수하자는 것이 현재의 댁1 

l꽤指導I혐의 결속된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이에 필요한 지 

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H本과 협력을 강화해 왔고 걸프만전에서 이라크 

에 대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가했을 때도 中國은 美國이 영 

도한 연합군과 동조하기 위하여 기권을 행사했다. 

한편 中I꽤은 베트남과도 1991年 9月부터 관계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기 시작했으며 동남아국가들과도 관계개선을 추진했다. 1댔년에 

이미 인도네시아 및 싱가폴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1991년 초에 李뼈웰은 

동남아국가들을 순방하면서 공동이익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j댐훌과는 이른바 「眉屬關係」를 강조해 온 中國은 이제 北韓을 「사회 

주의의 운명공동체」로 삼고 그 체제의 보호에 동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中國은 北韓01 반대하는 「東北템懶훨會」를 찬성할 가능성은 없다. 1991 
년 9월부터 中國은 北韓 빛 베트남과 하나의 사회주의적 유대를 결속하 

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中國은 韓半島의 안정과 평호F를 위하여 北韓의 개방과 개혁， 

그리고 南韓과의 대화를 고무해온 것도 사설이다. 이것은 江澤民이 

1뽀1년 5월에 모즈코바에셔 고르바효프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잘 나타 

났다. 「양국(中蘇)은 남북한이 상호 관계개선을 위해 대화를 계속할 켓 

을 희망하는 한편 남북한 %t측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장애가 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中I행은 악화되고 있는 對美關係의 개선을 위해서도 

北韓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t:t. 中國 자신이 군축에 관심을 갖고 지난 8 

월에 j훨部수상이 ~t파을 방문했을 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할 

의사를 표시했고 그뒤에 미사연통제레점에도 가입할 의사를 표시했으 

므호 北韓에게도 핵안전협정을 조인할것을 中國은 종용해 왔다. 李願이 

1없1년 5져에 평양에 갔을 때 中|웹은 轉찮이 W加入을 신청했을때 거 

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던 것이 北韓으로 하여금 UN동시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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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꺼l 했던 켓이다. 

이와같이 中國은 北韓의 개-혁을 희망하면셔도 歸t~島셈l뽑에 대한 다 

변적인 국제회의를 지지한 척은 없다. 한편 韓I떼과는 l~년 10월에 부 

역사무소를 개설한 뒤 경제적인 동반관계를 확장해 왔다.H本01 北韓

과 국교를 수립하고 南北關係가 진전을 보연 때 마ll!챔븐 韓I햇과도 수교 

하겠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다만 I힘北關係에셔 양측이 진전을 보연때 

中냄은 그것을 국제척으로 보장하는데 적극 참여할 태세플 취하고 있 

다. 

3. 日本의 증가된 영향력 

日本은 美國과의 안보조약을 근간으로 유지하되 아시아에셔 보다 자 

주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적 역할을 발휘하려는 태도를 보이.그I 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서 H本은 아세안의 r6+67-r료회으1J에셔 안보문제를 협 

의할 것을 1991년 7월에 제안한바 있다. 蘇聯의 붕괴， 中뼈의 빼內f씌題 

에의 몰두， 美國의 상대적 쇠되는 H本으로 하여금 지역안보 역함플 증 

대시켜 주는 계기가 되고 있P꼬흐 fI本은 경제초강국으로셔의 영향릭 

을 활용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음 독자적으로 행사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H木01 1 9J)년 9원부터 北함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려고 

노력해 온데서도 참 반영되었다. 

1쨌년 7월 휴스턴의 G-7회의에셔 j짧|‘수상이 냐 l빼에 대한 짜3ìkI J J 

차관을 부활하겠다는 켓을 發表한 때부터 11 本은 자주척인 외교정책윤 

투영해 왔다. 그러나 갤프戰에 대하여 뒤늦게 1])억단려만 엮휴했윤뿐 

군대를 파견하지 못한 H本의 소극척 ql 정책에 대하여 횟l썩A뜰-의 비판 

이 거세지자 그 뒤부터 H本은 더욱 더 자주적인 역할을 찾는데 고신해 

왔다. 蘇聯에 대하여 북방도셔의 해겸없이 경제원조를- 제공함 수 없다 

는 켓플 분명히 했고 r f1 1폐에 대해셔는 H짧n가 1~1년 8원에 ~l 깎 」t!;I;

을 방문하여 경제협력윤 약속했다. 최끈에 11 木관 r캠화유지작젠iI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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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r됨뼈a따1)에 필요한 타偉械를 파견하기 위하여 압법절차를 서두르 

고 있고 핵 및 미사일확산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공식개발원조(ODA)를 

주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무엿보다도 H~은 北韓과 국교정 

상화를 위한 협상을 실시하여 北韓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탄의 희생을 처음으로 겪은 日本은 北韓이 핵안전협정을 

조인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핵무기포기를 확답하지 않는한 北韓과 수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점에 대해서 H本은 韓美兩빽과 긴 

밀한 협의를 실시해 왔고 차관급의 정책협의체를 갖는데 동의했던 것이 

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것은 1991년 7월의 아세안각료회의 후의 확대회담 

에서 냐까야마(中山)前 외상이 안보에 대한 고위간부회의를 제안한 것 

이다. 이에 대하여 美國의 베이커국무장관은 다소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아세안국가들은 이미 자기들이 합의한 안보협의에 대하여 연구해 가기 

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의를 내놓아서 日本은 아세안국가들의 

반응을 점검하고 다변적인 협의체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 

휘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 

헌법9조에 의하여 대외군사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H本은 01와같이 다 

변적인 협의체를 제안하여 간접적으로 안보역할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 

서 기타국가들이 東4댐E協議會와 같은 제안을 할때 日本은 內心으로 그 

것을 환영할 것이며 거기에 참여하여 자기의 독자적인 영향력을 극대화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1991년 9월에 나까소네(中曾根) 前수상이 

카터 바j大統領과 함께 공동으로 작성한 한 연구보고서에서 東北뱉에서 

지역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데서도 잘 나타났던 사실이다. 

4. 美國의 東아시아 戰略 構想、

美國은 아시아에서 어느 년휠이 패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 

형재 정직한 브로커 및 안보의 최종보장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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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냐 안으로는 예산 및 무역적자에 직면해 왔고 밖_os-는 !ï聯이라는 

敵을 상실한 美댐은 혼자서 세계경찰역할을 단당할 수 없 o u ，보 l뺑년 

부터 3단계에 걸쳐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감축하겠마:E 「써아 

시아전략 구상J(마밟A의a않a행마뻐ive)을- 실시하고 있다 .. -L러나 

美國은 아시아의 안정과 평호F를 위해서는 11 本， 함~I례 맺 펜리핀과 치l 션 

해 온 쌍무조약을 유지할 것을 다점해 왔고 이것을 약화한 수 있는 lj 

타 다변적인 안보협의체를 경원해 왔다. 

해양세력으로서의 美國은 太平洋에셔 우월한 해군을 보존해 왔Eι 

로 위기대응과 우방지원을 위해서도 이켓을 약화할 수 있는 해눈군촉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왔다. 韓뱀에 주「둔하고 있는 ￡;li도 

1992년까지의 제1단계에서는 7，(JJJ명을 감축하고 그후의 만계에 대해서 

도 南北關係의 진전을 보아서 결정할 것을 韓f행측과 합의했다. 北합이 

핵안전협정을 조인하고 南韓과의 대화에셔 성과를 내jL 테러플 중단하 

며 미군유해를 반환하지 않는 한 美패은 현재 4댐뿔과 ~t파에셔 17차례 

가져온 참샤관급의 접촉을 격상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해 왔다. 

펄리핀의 냥完이 새롭게 협상한 가지협정을 거부한 이상 美빼은 11 本

과 韓l쾌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때문에 

蘇聯이나 기타국가뜰이 제안해 온 다변적인 안보협의체에 대하여 *1썩 

은 냉담한 반응을 노골적으로 표시해 왔다. 다만 개인자객이나 비공식 

적인 학술회의나 신뢰구축 및 꾼축을- 논의하는 다변적인 협의체에 대해 

서는 그것을 반대함 필요는 없다고 잦빼의 관리뜰은 말해 왔다. 공식적 

인 협의는 APEr과 같이 경져l적인 기f에서 충분히 셜시할 수 있으11 

로 이것을 확충해 7싸 한다고 kl쐐은 주장해 왔다. 무엣한다도 kl썩은

H本과의 안보협력이 동아시아의 지역안정에 가장 낀요하EF:T 갯을 누 

차반복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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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地域約爭의 局地化

이상과 같이 강대국들은 자기들의 국가이익의 증대에 우선적인 비중 

을 두고 관계정상화를 성취해 왔고 지역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대 

화를 통하여 해 결하기를 바라고 있다. 즉 그들은 자기들 상호간의 관계 

에서 韓'f島， 캄보디아， 北}j島뼈와 같은 지역분쟁을 분리해셔 취급하기 

시작했고 이 결과 지역분쟁은 댐地化하기 시작했다. 

蘇聯이 北韓에 대한 지원을 감소 또는 중단했고 심지어 베트남과 깎 

보디아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자 南北韓은 상호간에 총리회담 

을 시작했고 캉보디아의 4개파별도 연립정부의 수립에 합의했다.6本 

과 蘇聯간에도 영토분쟁의 토의에 착수했고 그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 

다. 中國과 臺灣간에도 때만명의 교류와 교역 및 교신이 시작되었다. 

韓↑1島에 관한한 강대국들은 南北韓當事者들이 대화와 합의를 통하 

여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統--도 이룩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을 필자 

는 「韓半島問題의 韓半島化」라고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그들은 南北韓

%L측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交X承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추세 

가 지속된다면 H本이 北韓을， 中I핵이 韓l행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美l쐐 

이 北韓을 승인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 과정을 지연 

시키고 있는 것이 北韓이 핵안전협정을 조인하고 남북대화를 성공시키 

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6. 國內 및 웬濟問題의 우선 

1댔년대의 추세로 보아서 강대국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감소 

되고 있?꼬로 모든 강대국들은 국내문제， 그중에셔도 경제문제를 우선 

적으I로 해결하려고 안간 힘을 다하고 었다. 앞으로의 국제관계에 있어 

서는 국내 및 경제문제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될 것도 거의 확설시된 

다. 

이데올로기와 젠쟁이 適實件을 잃고 었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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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f한야과 복지문제를 해겸하지 않고셔 정권음 유지함 수 없게 되었다. 

국내정치의 귀추가 국제정치를 좌우하뉴 사대가 9괴 었 o 니 이갯건- 싸 

아시아에셔도 마찬가지이다. 사심상 ~t웰의 l혜 I셔1f'(;T ì에셔 어떠한 변화 

가 임어날 것 인가가 함t~烏nn題의 장래릅 크게 콰우함 수 였다. 

더욱이 北휩이 핵무기플 개밤한다깐 의심이 섣 o TJ ，무- 이 문제에 대해 

셔는 韓·美.f-j間에 이미 다변적인 협의가 시작되었다. 국내정치푼제에 

대해서 국제척인 협의를 각얀 것은 곤란하므로 상호의존똑l 경제분져1.람 

해결하판더l 대해서는 다변적인 협의가 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아래 

에서 섣명하겠지만 太-\F~f 協기에 대한 협의는 환반히 젠개되고 였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東北넨에서도 두만강개밴 東폐지역개발 황해지역 

개발등 다변적인 원濟協기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 o며 선지 

어 北韓도 이에 대하여 척극척인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III . 뿔뼈씹的 ~디鎭體밟Ij와 했濟的 地域 t:義

위에셔 서술한 6개동향올 검또해 보변 !차아시아에서는 뭘빼짜'~J.O갚 q! 
종의 마l彈體파IJ가 형성되고 있고 경제척 o 로는 太‘l‘~ 'f:t,jj] } J 음- 위한 j也t파 

F義가 대두되고 있다든 갯블- 안 수 있다. 그러나 유덤에셔의 NAπ}와 

또갇은 t밤&-~~義는 이 지역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는 갯이 꽉정이 

마. 전략척으균!- 19fi)년대빛 1~년대에 했}(I폐닫간에 갤성되었던 땅무-관 

계가 1인0년대에 j껴關係로 젠환되었Jr 1뻐년대에 l凡I f{J關係-딛- 갱착되 

였다. 경제적 o 로4-F 행위자의 수가 증가되어 강대국뻗만이 아니바 꽤썩 

을 포함한 新興→1".뿔:I!!피플과 아셰익}놔가감이 심갚- εh뻐(it똑l 관깨쉰- 형 성 

해 왔고 최끈에 와서 t也t或-1:避릅 지향하게 되었다. 

1 . 雙務關係

東아시아의 국제관계의 지배저 q! 형태가 관 땅무관계이다. 이 A상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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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급속도로 개선 또는 정상화되었으니 그것은 ~쉰행쇠 내蘇， H ~+I ， 美

H, tJ蘇 빛 美中關係에서 잘 찾아 볼 수 있다. 최근에 美·마l關係가 q:J 

l책의 A權탄압， 무역흑자 빛 미사일 수출로 인하여 다소 긴장되고 있다. 

그러나 中·蘇關{系는 아직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점 

차로나아지고 였다. 

f輝k의 전성기에 東아시아의 쌍무관계는 군사동맹으로 결성되었다. 

예컨데 美댐은 H本 韓l행， 臺灣， 펄랴·핀， 태국등과 5개의 쌍무적인 군사 

동맹조약을 체결했다. 蘇聯도 몽고? 北韓 및 베트남과 3개의 동맹조약을 

맺었고 中國은 북한과만 그러한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그런데 冷戰中의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자 이러한 쌍무조약 

의 설효성은 점차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1뾰년대에 있어서 동맹이란 그 

본래의 견고성을 상실하고 느슨한 상태에서 주고 받는 同伴者關係로 변 

형되고 있다. 이것은 국제관계에서 이데올로기의 비중이 퇴색하고 그 

대신 경제적인 이익이 더욱 중시됨으로서 생긴 현상이다. 

2. 戰略的 三角體쁨IJ에서 느슨한 四뾰體뿜IJ로 

돌이켜 보건데 위에서 서술한 강대국간의 쌍무관계는 1쨌년대에 변 

화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당시 격화했던 中 · 蘇페爭을 이용하여 1971年

에 美댐이 中l폐과 和解를 하자 美 · 蘇ra1에 양극화 했던 강대국관계가 

美·中·蘇間의 뿔뺑빼b 까角體밟Ij로 전환되었다. 키신저의 세력균형외교 

가 핵무기를 보유했던 이 三禮간에 하나의 二.角體밟IJ를 형성케 했다. 그 

러나 中꽤이 1900年代에 j등蘇중 어느쪽에도 밀착하지 않는 독립외교뜰 

천명했고 日本이 경제초깃싹으로 등장하자 극j쳐體制는 느슨한 四演體

뽑IJ로 셔서히 전환되기 시작했다. 

1971년부터 1972년사이에 當·時 닉슨행정부가 악화되고 있였던 다1 • 蘇

關係에서 하나의 균형자역할을 추구하여 까휘外交를 실시하자 「鐵의 

角」이 美 · 中 · 蘇間에 형성되었다. 이 팩에서 美l뱅이 주축으로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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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이득을 챙겼던 것이다. 왜냐하띤 이때 qJ. 봐양놔은 각 7] 차l쾌과 

관계플 개선하는데 앞장을 셨기 때문이다. 끼 11썩의 t/~~*o ]나 IId깐l‘땅까 

당시 전통적인 「以횟채Ij렷」의 [lj따l까￡플 이용하여 값聯이라단 「북-:f 

곰」을 견제할려고 노력했고 이 때문에 횟l빠의 접근을 환영한 수 밖에 

없였다. 

그러나 1981년부터 中꽤이 蘇聯과 협상을 사작하자 rj파의 :.ffJ I;>.- 섞 

차로 「신축적인 걱J펴」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레이건이 대동령으보 당 

선된뒤 美·蘇關係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한편 뺑ï~i암도- 아￥가니(딴사EH 

에 깊숙히 볼입한 켓을 목격한 마 11꽤은 美 · 蘇￥‘h차에셔 하나의 종간이꽉 

을 얻을려고 노력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þ . 값씨l解에 대하여 찾~끈

매우 선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당시 찾l례이 [~1꽤과 발젠시겨 

왔던 다방면의 연계는 中I꽤이 蘇a짧과 재개하고 있는 켓을 훨씬 능가했 

기 때문이다. 

H本의 경제력은 쩍外交를 lπl角外交·로 전환시거는데 관 계기가 과 

였다. 기타 모든 강대국들이 Fl 本의 경제 맺 기숨원조뜰 적뚜 7]펴했 o 

므로 H 本은 이켓을 이용하여 외교척인 역량음 키워왔다. II~이 자l페 

의 재정척자를 보완해오자 美l쐐은 11 本을 「싸Iltwrr.JI ， ijf'j-: 원」로 삼지 않 

을 수 없었다. 中꽤은 해외에셔 도입하단 자본과 7]숨-3'"에서 H~9] 판

이 가장 큰 것을 결코 경시함 수 없게 되었다. 값빠도 H 本 9] 경셰작인 

지원없이 시베리아개발을 성공사켈수 없다깐 갯음 깐 이 6해”하고 q있lr냐} 

최근에 H本은 이와갇은 자선의 위치플 십분 활용하여 부력없깐 r )~싸 

랜共榮l훌:]J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느슨하게 재편되고 있는 l띠팬體~IJ속에서 4강갚의 이익이 jl~ 

차하는 지역에 위치한 韓I t-:烏의 전략적 가치단 전차 감소하고 있냐. 

특히 北韓은 蘇聯에 대하여 별로 중요한 전략적 이익플 제공하지 판 

하고 았으며 냐J[혜에 대해서만 아직도 「빠:ftt:義」의 농반자-딛- 낚아 았 

을뿐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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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급속도로 개선 또는 정상화되었으니 그것은 차勳 ql蘇， H 냐l ， 美

H, t-j 蘇 빛 菜r-tJ關係에서 잘 잣아 볼 수 있다. 최근에 美 . It 1關係가 I ~J 

|폐의 A權탄압， 무역흑자 빛 띠사일 수출로 인하여 다소 긴장되고 있다. 

그러나 中·蘇關↑系는 아직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점 

차로나아지고 있다. 

冷戰의 전성기에 東아시아의 쌍무관계는 군사동맹으로 결성되었다. 

예컨데 美l탤l은 H 本， 韓l쐐， 臺灣， 필리핀， 태국등과 5개의 쌍무적인 군사 

동맹조약을 체결했다. 蘇聯도 몽고， 北韓 및 버l트남과 3개의 동맹조약을 

맺었고 I:þ[쐐은 북한과만 그러한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그런데 冷戰中의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자 이러한 쌍무조약 

의 실효성은 점차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1댔년대에 있어서 동맹이란 그 

본래의 견고성을 상실하고 느슨한 상태에서 주고 받는 同伴者關係로 변 

형되고 있다. 이것은 국제관계계서 이데올로기의 비중이 퇴색하고 그 

대선 경제적인 이익이 더욱 중시됨으로서 생긴 현상이다. 

2. 戰略的 三角體뿜IJ에서 느슨한 四彈體制로 

돌이켜 보건데 위에서 서술한 강대국간의 쌍무관계·는 1쨌년대에 변 

호F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당사 격화했던 냐1 • 騙샤爭을 이용하여 1971年

에 美I쾌이 마1뱀과 和解를 하자 美 · 蘇해에 양극화 했던 강대국관계가 

美·中·蘇間의 뿔.맴싼的 -~.fi~體없IJ로 전환되었다. 가신저의 세력균형외교 

가 핵무기를 보유했던 이 펴옳간에 하나의 휘體밟IJ플 형성케 했다. 그 

러나 I쐐01 1900年代어])J蘇중 어느쪽에도 밀착하지 않는 독럽외교블 

천명했고 H本이 경제초강;'L으로 등장하자 ~j꺼體뿜Ij는 느슨한 ~디端體 

뽑Ij로 셔서히 전환되기 시작했다. 

1971년부터 1972년사이에 캡·時 넉슨행정부가 악화되고 있었던 r-t1 • 蘇

關係에셔 하나의 균형자역함을 추구하여 쩌外交플 섣시하자 「鐵의 

角」이 美·中·蘇넓l에 형성되었다. 이 재에셔 美l때이 주축으로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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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이득괄 챙겼던 것이다. 왜냐하띤 이때 이 J. 뺀양τI펀 샤/] h[패」’} 

관계-룹 개선하는데 앞장을- 섰기 때분:-0 ]다. 이 I[쾌의 E쉰‘l~싸없.k o이]L냐~ Ih뭔i 

당시 전통적인 「以렷대IJ랫」의 ,1 J' ijQ 야￡휠- 이용하여 값U옮이 iJ}」 r- 「씌- f 

곱」을 견제할려고 노력했고 이 때문에 찾l썩의 섭끈음 환영함 수 t사에 

없었다. 

그러나 1981년부터 냐l패이 蘇#빠과 협상윤 사착하자 「械의 jfJ I~.- 섞 

차로 「신축적인 二:.ffJ J으로- 변화하기 사작했다. 레이건이 디l돕렁ri;- 당 

선된뒤 美 · 蘇關係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한편 蘇빠도 아 j[ 까1..- 1 !-:반사태 

에 깊숙히 볼입한 것을 목격한 냐'ig꾀은 美·蘇랜차에셔 하나21 증까0] 간

을 얻을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r tJ . 蘇씨l解에 대하여 진l폐간

매우 선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당시 짜I~페이 q 'l떼파 밤젠，，]겨 

왔던 다방면의 연계든 ~r꽤이 蘇n뿜과 재개하고 있는 갯음- 훨씬 능가챙‘ 
가 때문이다. 

FI 本의 경제력은 j끽y}交플 l띠잠}싸交·로 전환시커는데 관 겨1'] 가 뇌 

였다. 기타 모뜬 강대국둡이 H 本의 경 져l 맺 기숨원조쉰 객-: f 7l Jl 했 o 

E로 H本은 이것결- 이용하여 외교적인 역량음 키워왔다. 111':이 젠페 

의 재정적자를- 보싼해오자 j찾:l패빠온 II~을 「다?퍼凡 11

……
II:~‘꿰r 

을 수 없었반웹다마~. 냐배ll!꽤낀쐐뭔패원끈은- 해외에셔 도임하간 자관고파t 1]숭웅:에서 11 ;f~의 핀

이 가장 관 것음 겸코 경시함 수 없게 되었다. 蘇빠도 II~익 성셰 x! 인 

^l 원없이 시베리아새발을 성공시켈수 없다는 끼-5- 깐 이래하 I ~ qlc~. 

최근에 H本은 이와갇F- 자선의 위치감 섭분 활용하여 우꽉없{: 「 tl4t 

센共榮優IJ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느슨하게 재편되고 있는~ I띠 lj월體;fflj속에셔 4강딘가 이익이 J1~ 

차하단 지역에 위치한 함 I t-:값의 젠략적 가치단 섞차 감소하고 있냐. 

특히 北韓은 蘇聯에 대하여 벨로 종요한 전략저 이의유 져l공하^] 풋 

하고 었으며 1 f I\혜에 대해셔만 아직도 í ITrt_싹 「첼」Pl i-반사-딛- 낚아 있 

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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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多極化하는 賢易과 아시아 · 太平洋經濟協力(A맨C) 過程

무역은 1970年代에 新興[業I쐐，[1本 빛 美I뼈간에 ~.ff~으로 실시되었 

으나 1뻐년대에 中l쐐 벚 아세안을 포함하여 多極化하고 있다 넨人·국가 

갚이 이 t也t짜I셔에서 거래되는 무역량이 00%에 담하고 있고 來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J動1的인 경제성장을 보이자 아시아·太平洋원濟쩌)J 

(APEL) 과정이 1뾰년부터 127~ 국가간에 공식적인 협의체를 발전시켜 

왔다. 

1970年代에 韓패， 臺灣 홍흥- 및 싱가폴01 T~業化에서 높은 성장을 기 

록했는데 이때 이들은 대체로 H本으로부터 기계류와 중간재를 도입하 

여 제조품을 생산했고 그켓을 美댐에 수출했던 것이다. 이 결과 일종의 

큰.角贊易이 형성되었는데 여기서 新興工業l행들은 터本과는 적자를， 美

國과는 흑지를 내어 마찰을 X싸내곤 했다. 

1뻐년대에 환율과 비교우위가 이전되였고 中國， 아세안 빛 심지어 蘇

聯， 베트남 등이 東아시아의 무역에 참가하자 東아사아의 교역양상은 

다극화할 수 밖에 없었다.n本도 1쨌년 9월 플라자 협정이후에 開途I밸 

으로부터 수입을 증가했고 선홍공업국들은 동남아국가에게 투자를 하 

기 시작했다. 이 결과 水팎~t業이 점진적으로나마 발전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역내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자 1989년 11월 캔바라에서 아세 

안 6개국，r1本， 호주， 뉴질랜드 미국， 카나다 및 한국 등 127~국의 통상 

및 외교장관들이 모여서， 아시아·太平洋￥젠齊協))각료회의를 출범시켰 

다.1~年 7FJ 에 제2차회의플 개최하여 참가국플은 개방된 경제발전과 

자유무역을 이 지역에서 실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1991년 11웰 서움에 

서 저13차회의가 개최될 것인데 이때 韓國이 외교적인 활동을 펴서 「까 

1{-1댐」이 참가할 수 있게 주선했다. 中꽤은 「마1華A民共和댐」으로， 臺灣

은 「뻐~]뼈」로 참가하는데 今意했으며 臺灣의 경우 외교부장이하 

의 낯은 수준의 대표플 보내게 되였다. 



하빈촉-하농 쳐ì t1t.~ 1j’훌으l μJJtj!t ~~t펜t~홉1ft t를뺀 ‘η 

이와같이 APæ은 다벼.적인 경재l 협의체모-꺼 암A균- 01‘rn와 ”1-:r한 

형태로 거사경제정책의 조정과 자료--hI한음- 담당한 수 였얀 기.-，1-파 반션 

할 소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외무장관이 여기에 참석하:? 이상 .-7_감0] 

경제협력만을 논의함 수단 없윌- 켓이다. 더구나 오늪의 세계에셔 껑저l 

와 정치， 기술과 안보플 엄격하게 분리함 수는 없 on 로 이 7]--r까 션차 

로 다변적인 안보협의체로 발젠펜 가능성이 었다. 그렇게 된다밴 이건 

이 유럽의 구주안보협의회(CSC'E)와 비솟한 아주얀맨-혐의회(0r:A)_섣

발전된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온 매우- 낀 시간윤 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점차로 統까되고 있는 아시아 .k판댐;F濟WJ)J 폐감 

에셔 北韓만이 이직도 고럽되고 었다. 이 겸과 北햄*;F濟는 펴l쇄된 자급 

자족 체제로 남아 있고 기술과 생산의 낙후성음 면치 룻하고 있다. 

4. 美· 日옮멈으| 역할분담 

이와같이 東아시아에셔 안보 및 경제관계가 재편된다면 ε Jl: t ~施I~) 

인 칠서를 어E 국가가 주도하며 지도력휠- 행사함 끼인가? 지 -ç 략의 행 

사없이는 절셔와 얀정 덴 협력은 불가능하다. 건￥뭘t어!사 횟l쐐건- 탁원 

한 지도력플 행사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셔 잦I!!페이 딘{꽉뜨로 '1'*에서 

와 같이 칠셔를 강행함 수한 없-인]파 견국 fl ~과 ~I폐F- 역한음- 하단 

해야만 한다. 엘반적으로 한l꽤은 안파에서， II~건- 경제에셔 [i l~t견- 약 

함과 부담을 담앙해야 한 갯이다. 정확하게 어R션에셔 어떻게 이러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섣 켓인지깐 얀 o 강-의 자. 111왜係에셔 계속해셔 제가 

될 쟁점이 될 켓이다. 

국제안보와 지역안보룹 보장하단더l 였어서 차I!!써以外에 어?τ 다한 강 

대국이 지도자 역한을 발휘한 수는 없다는 갯잔- 우랴는 껴JI.빠에 ),-1 잔 

목격했다. 東아시아에셔 이 서역의 안쟁을 해치지 않고 균형자 액한갤

만윤 수 있는 깃낙도 자l꽤이 9] 어lF 없仁- 갯이다. 이 서역에셔 자|팩이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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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랙을 선진배치하는 것은 fJ 本의 재무장을 방지하고 서l 력공백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점은 아1꽤과 蘇聯도 잔 이해하고 있다. 

韓l벡의 경우 찾I쾌을 이 지역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셔도 韓美~Þ-1~協

)J은 긴요하다. 한편 美. FJ 줬체縣성은 01 承아시아지역의 안정과 평화 

뜰 보장동}는데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된다.H本도 이 사실을 잘 인식하 

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고 있다. 

H 치1 r평화유지전략」을 위해셔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려고 하는데 

대해 λ-1 韓:1백과 따l핵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렇다면 I-l本은 어떠한 역할 

을 맡아야 할것인가?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뜰은 H本이 경제적 역할， 즉 

자본， 무역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돈만 내고 정치력은 

행사할 수 없다면 H本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第 

τ의 경제초깅국이 된 H本은 ηJ안보회의에서 상임이사국도 아니다. 

분명히 H本은 경제력을 활용하여 정치적인 역할을 발휘할려고 할 것이 

며 중요한 결정에 참가하기를 원하고 있다. 

美패이 이지역에서 군대를 감소하면 할수록 H本은 美I핵의 역할을 보 

충할 수 밖에 없다. 흑자는 이것을 「새로운 鋼Ij關係」라 청했다.R本은 

통일된 독일과 함께 「핍f世界*원T-」플 주도하는데 있어서 美댐의 동반자 

가 될 것이다. 적어도 경제방면에 있어셔 H本은 이미 아시아에서 패권 

을 행사하고 있으며 21세기 이전에 H本은 여기서 rpl블록」을 형성할 

것이고 막강한 힘을 행사할 것이다. 다변적인 東~lS2.t싸議會가 구성된다 

면 여기서도 H本이 큰 영향력을 행사함 것은 쉽게 침작할 수 있는 귀 

결인 것이다. 

N. 東北만Ei째議體의 口f能|生

지남까지 분석한 채動lu]을 혐f할 때 東~t센t6i議體의 형성은 가능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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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원 18임 lJN총회에셔 !파杰:1펀!다}꽁덩이 행한 익:1 션에사 싸-H'/:I 

\Ffllt~써l議會講틀 I짜~t합과 4렘간에 형 성한 갯-인- 서]91한바 잇다. 이 힘 91 

체의 목적은 낚북대화플 고무하고 합↑"딘에니 팽화깐 성사" 1 :11 Ul 11} 11 

내 띤족통일음 완수하는데 7]여헨? 건이다. 1후-에 이와 d]갓 ~l 페 이 

와 브다 광범한 의미에 있어셔의 얀멘-협략-암 위한 혐의쉐도 셔!의뇌이 

완다. 

만약 이러한 써請體가 섣현되려면 우-션 관계-〕f까단까에 한의까 만써 

되어야 한다. 위에셔 지잭한 냈아사아의 현심-5- 감얀한 때 당상 이이한 

다변척 안보혐의체가 섣현된 7~능성건은- 적 o껴1며펴 '1γF끼I'~'씨까사끼'1끼l 

구 또는 협의회의는 섣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I씨 l펀l꾀가 성-강유 7] 
두어셔 당사자플이 이 펠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 o 호 요구-한다변 4ι1['， 

lS꽤請會의 설현가능성은 더욱 거 침 갯이다. 

아래에셔 지금까지 제안되어온 다변적 안보협의체의 내용i’~ .- ，.에 대 

한 반응괄 잔펴보고 束北l;;t뎌찮햄의 섣현17냥-상을 선겁해 }L~I~자 한다. 

1 . 아시아安保協力會議(lS:，A) 

카나다의 젠외상 콸라커(Jæ 않rk)와 후-주의 외상 에바-간(CtcU께l 

EVcilLS) 등븐- 유럽에셔 냉천이 종식되어 유패i깨빛써 )J~값((;{1‘:)까 lJ 
공한 갯플 지척하면셔 아시아에셔도 ~7.와 비깃한 갯건- ，，]두해 펀- 끼 -R

제안했다. 199)년 7월에 제시된 이 져l얀간- 우-션 아사아에바- 젠씨 I ，;i} I J 

에 관한 대화와 갇-론의 t상이 낀김-하냐는 갯뀐- 강갇했나. 구~~]객 o .í;. 0] 

러한 회의가 어떠한 의세닫 갇-의한 갯엔지에 대해사 이긴--?- :!암l 서 암 

았다. 클라R쓴 이러한 회의의 산현-R- 두 만껴l 깃- 냐누이~.] 젠반 }ll-:f- JF 
f'i틀-과 I랩’1機橫대표무- :!L 성하여 의건윈- jn한하고 -7 나3-만깨어나:야l 

1t<<로 구성된 공삭회의뜸 각자고 셰익}했다. 이 천만게의 예섣사 1엿)1L!1 

4원에 배l 쿠버에서 아사아에셔 91 선로I.-?-판파 사-화에 대한 학-깐회의까 

개최되였던 갯이다. 



40 

실제로 이와같이 아시아전체를 상대로 췄짜協)J에 대한 회의를 소집 

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세바르E나제도 1993년에 블라디보스톡에 

서 이와 비슷한 다변적인 협상기구를 갖자고 19cJ)년 9월에 제안했다. 그 

러나 이것이 실현되려면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인식이 성립되어야 한다. 

美·蘇間에 그러한 인식이 아직도 결여되고 있을뿐만이 아니라 韓半島

와 같은 곳에셔 아직도 분쟁이 미결상태에 있는 이때 아시아의 국가들 

이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안보협력을 성취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더 

구나 美國은 이러한 집단안보 제안이 기존하는 쌍무적인 안보조약을 약 

화시키고 이 지역에서 美뱀의 군사력을 제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그러한 다변적 안 

보협력이 기도된다면 美 .R혔체勳의 존재이유는 희박해 질 수 있다. 

따라셔 싱가-폴의 이광요수상도 이러한 춰지에서 그러한 협의체를 아시 

아에서 달성동}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던 것이다. 

2. 아세안내의 뤘果協力 

냉전이 종식되고 풍蘇間의 대결도 해소되면 美國이 아시아에서 계속 

남아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아세안의 지도자들은 아 

세안의 지역국가들이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러한 견해를 표시한 인사중에는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수상과 인도 

네 시아의 무다니(버myM'띠벼ny) 국방장관등이 포함된다. 동남아국가들 

의 일부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제시해 왔다. 

이러한 춰지에서 1991년 7월의 아세안각료회의는 고위관료들로 구성 

된 연구반을 조직하여 토론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그 

후에 H本의 나η}야마외상이 이와 비숫한 제안을 했을 때 아세안외싱L들 

은 자기들의 제안윤 그가 다사 들고 나왔고 동시에 fJ本01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곤로 H本

의 제안 그 자체에 대해서 그들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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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깜보디아문제가 해결된다면 아세안의 역할이 애매해 섣 수 있다 

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역내국가 상호간에 분쟁이 재연델 갯플

방지하기 위해서도 안보협력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아세안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소지역내에서의 선뢰구 

축과 군축 빛 안보협의를 위하여 연구를 지시하고 었다. 따라셔 이감F

東北펴의 안보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종래에 자기닫이 아셔l 

안에 대하여 옹호해 왔던 「평화， 자유 빛 중럽 지 역J(까f 김~ci 뼈a; 

Fra:빼n 뼈 뼈rtrality)어l 대신하여 새로운 안보협력을 모색하고 있윌

뿐이다. 이제 더 이상 「非同짧」을 내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찾꽤의 계 

속적인 잔류를 지지할 수도 없으며 美l렛이 슈빅灣에셔 완젠히 천수한 

뒤 세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역내 안보협력이 펄요하다는 켓을 :I 

들은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는 아직도 rfJ [!쾌의 위협플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美國의 패권행사에 대해셔 적어도 수사학적P호-나마 부정 

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싱가폴과 태국은 美I훼의 균형자 역함음 지 

지하고 있?꼬로 아셔l안내에 다변적 안보협력을 성공시키는 것은 쉰지 

않을 것이다. 한편 펠리핀과 말레이지아간에깐 영토분쟁의 역사도 있 

다. 동시에 이플은 국내에서의 정치 빛 경제불안이 더욱 심각한 안브위 

협이 된다는 종래의 주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만ul~~ 

아 아세안에 의한 小t쁘域 안보협력이 설현되려면 여러가지 만관이 극복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전략문제연구소(C3IS)와 말레이지아 

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등 정부가 지원송감 연구소에셔한 4 、t也t웰 

(&b멸01)內의 다변적 안보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시나리오쓸 

활발히 작성하고 있다. 이결과 어떤 합의플 이룬다면 1것은 아셰익}각 

료회의에셔 채택된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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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非 또는 半公式的 신뢰구축 및 單備統뿜IJ 포럼 

이와같이 공식적인 했짜싸}J을 저l도화하는데 파생하는 허다한 문제 

들을 감안하여 학자늪은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신뢰구축 빛 균축에 대한 

포럼을 먼저 출범시키자는 현실주의적인 저l안이 나또1I 었다. 민간인의 

자격으로 관리， 학자 및 군인들이 모여서 공동의 안보분져l콸 토의하여 

연구한 결과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 이 제안뜰이 공동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포럼이 다룰 의제로는 핵확산， 미사일확산， 화생무기등 대량학 

살무기통제， 車備鏡떤의 ̂ l양등 신뢰구축및 군비통제 등을 들 수 있다. 

냉전이 해소되면 한반도Lt 南支쩌십훨에서는 핵확산과 군비경쟁이 격화 

될 가능성이 있으프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연구 

하고 토의하여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도 다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학술회의는 이미 여러곳에셔 진행되고 있다. 이것들이 

공통분모를 찾아셔 일정한 여론을 형 성하고 나아가서 합의를 도뜰한다 

면 그것은 관계국가들로 하여금 安保協)}을 제도적으로 협의하는데 콘 

공헌을 할 것이다. 

4. 東北亞平和協議會議

이 안은 盧泰愚、대통령이 제안했지만 최근에 H本과 킷등!!'써의 일부인사 

들도 이와 비솟한 제안을 하고 있다. 웹:' I~:원 fm趙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 

화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뜨로 결국 r2+4J형태로 I훤·北韓:과 
4강이 참석하는 협의기구가 구성되어 평화， 신뢰구축 빛 꾼비통제등윤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제안이 실현되려면 무엣보다도 먼저 南北韓 자선들이 그것에 
동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설사 4강이 그것에 동의한다 해도 큰 
성과를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4강만이라도 합의한다면 !￥j~t韓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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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화와 합의관 고무하깐 압꽉윌- 장출한 수깐 있건- 서이다. 

그러나 현재로셔는 ~lt합도 떤I~: . 자와 함께 깡까 r 션-싹I，;￡ -l 。 lL} 차|폐 

과의 직접걱인 협상만 원하고 있고 가타의 다변지인 혐의::- 끼 -R’-하 l ’ 

있다. 

4강중에서 이러한 제안에 가장 객극적인 반응-g- 캔-이고 있仁- 나바 

蘇聯이었다. 사설 198B년 盧대동령이 이떠한 제안윈- 했요- 때 당，，] 뺀때빠 

의 입장에 대하여 호의적인 행동윤 취해서 우랴의 北Jj!f'x:값에)，] 蘇lf빠의 

석극적인 호응을 받아니}기 워하여 일부인사갚이 이러한 아아니아::- 상 

력하게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차Ip떼파 충분한 사션협의도 삿시 않았건

가능성이 있다. 이때문에 이것이 발표되었음 때 ￡꽤은- 사붓 냉단한 반 

응을 감추지 않았던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l퍼獨이 먼저 그켓을 지지했블 뿐만 아니라 원폐부-r] 

독일분단을 주관했던 것이 4강이었으F펴~ r2+4J회닦이 가능했다. 폐!、 

I템의 경우에는 南北韓當事원뜰과 4~학뜰이 함께 r2+4J회단의 판!요성에 

동의하지 않는한 이것이 설현권 가능성건- 잭다고 하겠다. 

그러나 北韓이 핵무기칠- 포기하지 않고 동-사에 장거리미사인윈- 껴].깐 

해서 4:출한다면 이문제에 대한 해션책을 모색하가 위하여단 다밴 x!ql 

협의가 핀-요하다. 따라셔 이에 대해서한 北함이 반대하더바fi:- 이미 한 · 

:k' 11 間에는 차관급의 정책협의가 깨사되고 있 o 1판 이에 '1' .따까 
동조한다면 r5 샘뺑淡」을 섣현함 수도 있윤갯이다. 이건이 t’쉬한다 I셔 핵 

확tF을 방지하고 Ilj~ 댄‘Jri뽑 상려하며 꺼기셔 ↑}츄되까 꺼파-:i- 뇌-시lx! 

으보 보장함 수도 있윈- 것이다. 

이에 더하여 北함음- 포함한 다벤.척인 경져l 혐략을- 촉낀시꺼"/] 위에서 

도 없北폐~VfDt꺼n讀會議플 기도해 휠- 수도 있원- 끼이다. 이에 디대!δ하}여 」

*폐파이 거절함 이-유단 많지 않 71 때분이다. 北템 o 딛- 하여남 핵무 7l-::- F

기하jL도 안보블 렌-장델 수 있겠납 경져l 저 ql 유익 l음- 셔l-A’-하"/] 위해사 j1:

이러한 협력체는 점섣히 요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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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셔 써北l파‘ l~fL1協誠會減는 순전히 !힘北歸關係와 안보문제만을 상 

대보 하지말고 경제 벚 문화교류를 포함한 광범한 협력을 목표로 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종전에 고르바효프가 제안 

했던 집단안보는 蘇聯01 주관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美때이 그것 

을 수용할리도 없다. 北韓도 {f. [1 bX이 살아있는 한 「주체사상」을 포기하 

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합패과 4嗤이 참가하는 勳돼‘팍[]協議會議에는 

참가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다. 

5. 東北亞經濟協議會

안보문제와는 달리 경제협력을 다변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東

北l파의 국가뜰이 보다 적극적 인 호응을 나타내고 았으묘로 이를 위한 

협의체의 실현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北韓도 두만강개발 빛 인접지역 

에 UNDP를 통한 다국적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이에 다J때과 蘇聯도 긍 

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았으므로 美l쐐과 H本이 호응한다면 東北뾰料 

濟폐)J은 실현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와같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北韓의 개방을 

유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北韓이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韓國과 교류빛 

협력에 응하겠금 만들 수 있는 점에서 그것은 한민족공동체의 구현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보다 쉽게 설현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증진하여 I훼北閒에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의 길을 틀 수 있 

다는 것이다. 이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협력 및 합의 

블 창출하는데 더욱- 빠르게 그리고 설젤적으로 기여할 수도 었다. 

이 때문에 韓l뱃은 이와같이 i힘北關係의 개선을 위해셔도 東北總폐땐 

1써 JJ의 각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와 갇이 

땅아시아에서도 蘇聯 ri-l l빼， 北韓 몽고 및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지원하 

기 위한 새로운 開發￡웹j을 제안하여 H 本 빛 美國으로 하여금 동조케 

한다면 束北l핀에셔의 다변적인 경제협력에 크나큰 젠기를 마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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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문제는 j섣 H 이 이러한 져l안에 젝푸잭 o 루후-응-하L냐에 반 

려있다. 만약 H 本과 蘇聯이 ~t}i 영토문제를 타견한다변 11 本도 이와 

같븐 저l안음 긍정척으로 수~용함 수도 있읍 것이다. 

만약 東北꾀씬濟써議會가 성사된다면 렘|패은 자 11 과 감븐 }，I~페i’} 가다 

약소국가간그리고사회주의 경제와 시장경제간에 jlI량음- 구축하4r- 역#} 

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노펙에 北편을 동참시켜서 마침내 ii6tl[
[페體의 동반자로 협력관계도 키워 나갇수 었윤 갯이다. 1뺑{/까의 꽉셔l 

관계는 경제중심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되 0'르 이처럼 다변척인 *-lt l
::

1 

웹濟擬觀뽑에 北韓음 동참사키쓴 것은 결국 I휘~t힘Eff뷰에 경제협꽉 I섣 -피 

류를 자극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섣현가능한 협의처l쉰 

착실히 구축해 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라는 명심해야 한 갯이다. 

v. 한민족공동체와 東北 I펀 1써議빡 

韓'f島IUl題는 I해잣I셔部의 문-제와 강대국블- 포함한 국제환경의 분져l 

플 함께 내포하고 았다. 데j천·는 판 낚북대화와 합의틀 동하여 한띤쪽공 

동체를 형성하고 종국적 o 로 꽁얼뀐- 담생하는 과셰이고 後센--:F ol 꽉객 
을 말성하는데 펀요한 평화륜 분장하고 긍정잭 분위끼칠- 형성하까데 판! 

요한 지지와 보장을 가져오뉴 과제이다. 

이 양자는 상호캔-완하지만 그것윤의 타견에는 우선순위가 있이야 하 

고 일관성있는 원칙을 간과해서는 안딘다. 여기니 이에 관해서 I션가 ^I 

만 거론하자면 찌i~t對J~i촬l힘 꽉객의 띤관성， 자I꽤과의 빠jíjj (，째i 꾀 까 

#1)1處間 빛 l렛民的 유효이다. 

1. 南j樹話홉先 

한민족공동체의 구현븐- I셔|댄‘f"임없이 뀔가능하다. 핑화나 01 익 -&L낀-처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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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민족적인 차원에서 구성하든 얻은 대화나 협상을- 꽁해서는 심현될 

수 있다. 띤족자결원칙에 입각하여 南北i팝:1關係를 개션하고 통안을 성취 

하는 과제는 지타 국져l 적인 협의에 先行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든말로 표현하자면 「韓半島I돼題의 韓↑간EE化」가 11쐐際化」어l 우선되 

어야 한다는 갯이다. 東~tr파協1議會도 이러한 취지에셔 「힘北對n펀플 촉진 

λl키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 뿐이다. 따 

라셔 이러한 취지를 떠나서 상대방의 호응만을 겨냥해서 햄-↑:l럼 r ~l]題의 

국제적 협의를 강조한다면 그것은 펴北對|活의 중요성을 등한시하고 그 

결과 南北協l펌時代의 도래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北韓으로 하 

여금 南j댐f話에 응하게 하고 참된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겠끔 東北

파協議會나 기타 국제적인 기구를 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北韓

음 소꾀하지 말고 포함시켜셔 對話에셔 싼意點을 찾을 수 있도록 조화 

와 균형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텀的으1-貴性 

한민족공동체나 東北센協議會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협력， 화해 및 

통일이라는 목적과 일관성을 갖고서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그 

것뜰은 단기적으로 정략적인 편의상 λ탱되는 구호로 전락되고 말기 때 

문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척은 *北l}f!協1議會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담성 

함 수 았는 평화， 혐력， 화해 빛 통얼에의 기여인 것이다. 설제로 이러한 

목-척의 단성에 그것이 기여할 수 었는지에 대한 천저한 검토없이 우리 

는 막연히 그것플 제안해서는 안된다. 뚜렷한 목적의식뜸 갖고 협의체 

가 어떻게 _-~L것을 탈성함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목적과 일 

관성을 갖는 섣현방법도 찾아야 한 켓이다. 

이러한 의 u1에 었어셔 우라-든 설현가능성음 중시하지 않플 수 없다. 

주어진 여건에셔 이 제얀음 섣현함 수 없플 때 그것음 저l 사함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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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기회비용을- 우리는 켈코 간파할 수 없 7] 때분-이다. 션연 g- lr! 서 해 

놓고 그 설현에는 성과를 내지 봇한다면 성객에 대한 선빙닝은- 시하뇌 

고 정책의 집행에도 흔란이 생낀냐. 앞P펴-는 이라한 서’낀'1 1心의 커’l 행 

은 사정해야 할 것이다. 

3. 美·日과事前協議 

*北l꾀r써議햄를 져l안할 때 우리-간 자. 11 과 사전협의쉰- 산 ιl 한 깐요 

가 있다. 臨l짧의 주어선 현섬에서 Xl~씨의 참여압는 Wll~if했단 f! 센약l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보는 ~I~과의 협의없이 ]라)'- 111 .. 건 

제외한 국제적인 협의체도 그 섣효성을 갖가단 어려울 갓이다. 

이렇게 말하는 갯은 꽃l쾌에 대하여 휩太하는 갯이 아니라 산셔ljI!- ‘’1 

져l 해갤에 있어셔 가장 관 힘을- 가낀 우방과 협의하셔 않.1니 l 다 I션 l! 인 

협의체플 실현함 수는 없다는 것을 강-깐하가 위해사이다. 이 사산은 이| 

계제 1차대전 후 l쐐際聯법이 왜 섣패했한시륜 상 7] 해 보띤 능-히 이해한 

수 였다. 암으로 韓:γ핍에셔의 평화와 낀장완화쉰- 도의한 4L」 Cl;;l-|4fnLK꺼 

블 구성한려면 XI폐이 이것을 적극 지지하고 추-낀해야만 ]끼이 f! 헨꽉! 

수 있다. 그렇다면 장l때과 사젠에 충분히 쉽.9]하:1， ] 않고 우-야까 [서한 

저l 안을- 한다단 것은- 무모한 행등-에 서나서 않긴다. 1I]꽉- 자l패이 -?-이의 

져l안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랴까 --'-갯깐- 선익!하 l] 이 선에 자I ~’u 

맺 fl~ι과 허심탄회하게 ~}. ’￡에 대하여 .9]낀jι한-H- 한 판l".R./ ~ 였， . 끼 

이다. 그래야만 우라가 저l얀하까 다쉰- 싸안에 대해 λ.] !1:_ ." ，.단간- ?-닌 l 에 

게 이해와 지지블 -텐-낸 수 있가 때분이다. 우-방과 tHl관 -유 z] 하{:- 서 -F 

주고 받는 동반자 관계에 있ol 사 뜬l수붉가션한 요-건이 딘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XII 파 하여급 한민쪽꽁-등치l 빠( "}J 쏘5- 시l 

속 7.]지하게 하는 동-사에 l플이 찬여하는 짜~t센t，jl.파짝의 심현에 91."1I~ 

꽉음 집중해 나가야 할 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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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各部處 및 國民聞의 合意

東北꾀F協I議會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각부처와 국민간에 합의 

를 이루는 것이 펄요하다. 국제문제가 국내정치화하고 국내문제가 국제 

정치화하고 있는 현세계에셔 중요한 외교쟁점을 국내에서 관계자 및 관 

심있는 공중의 합의없이 성공할 수 없다. 정부가 중요한 선언을 발표할 

때 그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공할 확 

률은 낮아지기 마련이다. 

한민족공동체나 東j댐i協議會案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왜 그것 

들을 정부가 제안하느냐를 국민디-수가 이해하고 지지해야만 그 실현가 

능성이 제고된다. 특히 南北韓關{흙} 統一과 관련된 제안은 l행內에서 

초당적이고도 거국적인 지지와 합의를 향유할 때 北韓과 관련국가들이 

그에 대하여 진지하게 호응한다. 

특히 北韓이 「統- -前線뿔뺑용」을 버리지 않고 韓I쾌內에서 의견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이때 國內에셔 압도적인 合意、에 근거 

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제안 

을 갑자기 내놓기 전에 그것의 타당성에 대하여 국내의 각계각층에셔 

격의없는 토론과 협의를 가칠 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셔 국민 

다수가 참여한 결과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지지할 때 그것을 새로운 

제안으로 발표한다면 상대방도 그것을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 

다. 

이상과 같은 원칙플을 첼저히 고려하여 한민족공동체와 東北꾀해議 

會는 일정한 전략지침하에셔 셔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統 ·로 

가는 과정에서 民h첼페體를 형성하는 것이 꼭 펄요하다면 실제로 이 

목적에 기여할 수 있겠금 東北람에서의 다변척 협의체를 추진해 냐가야 

하겠다. 1991年 9턴 현재의 주변정세를 감안할 때 東~~.經濟t꺼議體를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南·北關係의 개선과 정상화에도 더욱 현셀적 

인 기여를 함 수 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 I하잣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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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體는 경제협력과 같은 상호이익의 영역을 확대하지 않고셔단 f! 현관l 

수 없다. 지금 당장에 I후j北웰;間에 경제교류플 공삭화함 수 없다면 주변 

국가들과 함께 多냄的인 th/J} )을 성공시카는 갯이 -- '- 자처1 ~텅-셔도 의.9 1 까 

있을 뿐만 아니라 !험~U삼1의 경제협력도 촉진사걸 수 있다는 변에셔도 

의의가 었다. 우리가 암으로 더욱 중시해야 할 섞온- 外잭l쁘다도- I셔깐에 

있어서 실칠적인 결고과}를 내며 문제해견을응- 함 수 있]느:냐이에r마: 

각에 λ셔{ 東」北t l꾀}핀E냄￥料씬濟t

“
A삶훨플 잦 . H . qJ . 값와 함께 심각하게 추-선해 멍-낀 

것이 韓'f鳥에셔 KJi잦共r~J體를 설현멘펴l 까장 구처l 적으_ri_ 공현한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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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韓 UN加λ과 韓國統-으I ~趙선 問훌훌 

1 . L\까입선의 꽤폐과 L\ 의 나~{J I-J 빼i연 

II . C0J’ 까입 션의 ~t삶과 L’N 으 I iJ ~{1’J 때係 

III . lJ\’ 까입과 It.j~t韓의 l폐뺀l낀 • il~I~J 1벤 1) 

1 . UN가입 전의 韓I떼과 UN 으1 ik렌j 關係

1 . 韓國의 政府樹立과 UN 

柳 炳 華·

1945. 12. 27 밤표된 Moscow tAbri- 중 웹패에 관한 내용-F- 4 시I-~ 
항으로 되어 였다. 

? 韓패臨時政J{.f 附 lk : 한국의 공엽， 운송， 농엽파 Iil폭문화~I 반션 

음 위하여 핀요한 단계객 조치감 한 띤주적인 한균인사갱부-의 수냐l 

(Zrl 줬蘇jiJnJ 쫓-협빽 設뽑 인 λ1 정부-수럼걷- 지원하고 셔션한 깐~ ~I아-R

마련하기 위하여 낚하의 미꾼사i녕부와 북한의 -f련균사랭부-91 다lifiIr 

*!:‘;:關}、 u띄냐 t ~1i1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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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세안을 푼비함에 았어서 한 

국의 민주적 정당과 사회단체와 협의할 것. 

@ 共「떼委쉴혐의 1f:務와 {쉰~t統i펴으} 핍施 : 미;t:공동위원회의 임무는 

한국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과 민주적 자주정부의 발션 및 한 

국의 민족적 독립을 지원하는 것임. 공동위원회는 한국임시정부와의 협 

의를 거쳐， 5년이내의 4개국 선탁통치안을 마련하여 4개국 정부가 공 

동심사하도록 제출할 것 . 

@ 美軍·蘇聯軍j-'j]쇄1) 代表魔훨 I擺 : 남북한 양측에 관겨l되는 긴급 

한 문제를 검토하고， %t측의 행정적 · 경제적 문제에 관한 상시 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소군사령부 대표회의를 2주내에 개최 1) 

이러한 Moscow th1JË 내용이 얄려지자， 오랜 외국인 지배에서 해방 

되어 즉시-자주적인 독립정부 수럽을 기대해 오던 한국 민족에게는 커 

다란 충격이였으며 강력한 반대운동을 천개하였다. 또한 2차대전 이후 

동구 지역에 대한 소련의 세력확장으로 미국·소련 관계가 점점 악화되 

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미소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Moscow tf~파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어쨌든 Moscow 協차;규정에 따라 1946. 1. 16부터 미·소군사령부 

대표자회의가 열렸고， 이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조직되어 1946. 3. 20 

부터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임시정부 수랩을 지원하기 위 

한 이 회의에서 소련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선탁통치안을 지지하는 한 

국의 정당 빛 사회단체뜰만을 협의 대상으로 삼고 선탁통치를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는 협의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소 

련의 지사에 따르는 左靈勢치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임시정부 

를 수립하겠다는 것이 소련의 의도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받아 들일 수는 없었다. 결국 띠소공동위원회는 전혀 진전되지 않은채 

1946. 5. 8 중단되고 말았다 2) 마소공동위원회가 중만되고 나셔 미균 

1) 외무부 r한국 30년 J(l979)， 마).1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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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련은 각각 3서선 l험과 ~t에셔 자선의 선영깐- 상화해 나샀냐. 간-히 

소련F-- 북한지역에 셔 공산처l 세의 조작잔- -T나:~I 착 _0 _.tl~_ 추 f!하여 사?!의 

셔l 꽉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한반도 사태가 이와 갇이 친선되어 가자 미놔건- 1947. 8. 26 한i!}j1:

에셔 Moscow 폐파의 섣현 방안-5- 하L아 내 71 위하여 댁l 정 당사 lfql I1l 
국， 소련， 영국， 중국의 4개놔 회의갑 셔l얀하였다tJ띠I.'~이 1져께~I~ ~냐칙한}ι.I 

척 내용은 “낚북한에셔 각각 總팽음 섣 ιl 하여 인 ι1 .9 1 회쉰 -，'-닝한 다 

유， 양쪽의 인구비윷음 고려한 대표χ}쉰- 선정하여 fl「I「잭 ql 익 lιl 의 ~l 

륜 구성한다. 이 전국 의회는 동합 한놔의 임 λl 성부쉰 __ ，L 잉하여 

Moscow t써liE 4 개 당사국과 만냐 경제적·정치젝 o꾀 확rl[한 기-추 위 

에 한국독럽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원조와 지원이 펜요한지 힘 91 한 

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셔 UN의 관측자플원- 초쟁하여 세계나 힘I페 κ 

들이 이러한 조치의 대의척이고 독럼적 성격플 확인하도-룩 한다. 힌JIf 

임시정부와 관계국닫은 외꾼 천수임자에 합의하며 낚북한의 의회까 각 

각 임시 현법안을 마련하여 한국 전체의 현볍 채택갤- 위한 기초젠- λ냉

하게 한다. 또한 통합된 독립훈낙이 섬-립될 때까지 낚북한의 公U‘機때 

플은 UN산하 국제기구뜰과 접촉하게 하고 놔세회의에 읍셔 l니쉰- 삼 A! 

하게 한다"등으로 되어 었다.’ j 그러나 소렌?- 이 셰익}이 \1()sc()\\’ !까! 

파에 끈거하지 않깐다뉴 점과 미소공동위원회가 -문세 해선 5- 워하여 Il! • 

든 가능성을 모색하지도 않고 4 개국 회의찰 스십한다仁- 간F- x! f! il 
않고， 南北韓에 각각 임시 의회쉰- 션치하쓴 갯건센-만펀- [-1 욱- --r-~!1화한 

다는 능의 이유플 듬어 거부하였다 이와 산이 ?년이 \I 1-- 1샤 1 ~H~샌 

거부하자 u]놔은- 한균분져l릅 9.17 셔]2 차 cχ-흥회에 낭상하였 l ’. , ~ J. 

21 일반위원회 (General Committee) 에서， ~. 23 승회에 사 한--~'.9 1 \-

2) !bid,. pp.20 • 21. 

3) lJS J)epartment ()f Statc. F’'oreign Rνlations of th f' { ’ Iliu ,r/ 씨 Il f('κ l ν1; .. \"(1 1. 

VI. The f ’'ar f;’ast.. pp.773 771. 

,1) !bid .. pp. 779 7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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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문 제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가 정 식 의 제로 

채댁되었다 5 ) 

이와 잔이 해셔 웹l쐐I ~l j넓가 UN에 제가되지 시작한 것이다. 한편 소 

련측은 이에 대하여 거부반응펄- 보이며 미소공동위원회 소련측 대표뜰 

통하여 1948년초에 미군 빛 소련군을 동시에 한국으로부터 첼수시키자 

고 제안하였다 fj) 이에 미국은 즉시 이러한 내용윤 UN λF무총장어l 전 

달하고 UN 총회 결의초안에 포함시켰다 7 ) 

미국의 주도하에 UN總햄는 몇 가지 수정을 거쳐 1947. 11. 14 마 
침내 한국독립의 문제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라는 제목의 결의 112를 43대 9, 가권 6으로 채택하였다. 그 주요내 

용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부분운 한국문제는 1차적으로 한 

국인을 위한 문제이고 二l 자유와 독립에 관한 것이며 한국인 대표의 참 

여 없이 올바르게 해결 될 수 없으므로 한국인의 션출된 대표플 이 문 

제 검토에 참여시키자는 것과 한국인 대표가 타당하게 션출되였는지 관 

찰하도록 UN 한국임시위원회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

ssion on Korea)를 섣치한다는 것이다. 룹째부「분은 한국정부 수 

럽과 外軍微收에 관한 것으로 UN 한국임시위원회의 구성(호주， 카 

나다， 중국， 엘삼바돌， 프량스， 인도， 핀-리핀， 사리아， 우크라이나)， 

1948. 3. :31 전에 보통션거에 의한 국회구성 및 정부구성， 외꾼철수 그 
리고 이 모분 내용의 실현을 UN 한국임시위원회가 관찰·협의보피하 

도록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회원국들이 한국분제에 간섭하지 말도록 규 

5) Official Records of UNG A(JJ), General Committee, p.36; lJS Departmpnt of 
State, Bulletin, September 28, 1947, pp. 618--622;Official Records of UNGA 
(II), Plenary Meetings, \'01. 1 , p.22. 

6) FRUS, 1947. supra note 3. pp. R16---8 17. 

7) UN Doc.A/C. l/218, Octoh<'r 17;US Df'partment of State. Rulletin. Octobcr 
26 , 1947, p.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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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에 

이 IJN 총회 션의에 따라 t;\ 한놔인사위원회까 구생뇌이 1948. 1. 

12 서울-에셔 환동을 개사하였냐- I 라나 土권균P-- 이 위원회의 뇌-힌한 

동-윌- 거부하였기 때분에 C0; 한놔인사위원회仁- 폐합에서만이ilFr- I-x 

총회의 견의플 수행하여야 하단지에 깐하여 IE의하고 이 lJl 한 -:J- 셔l ::

[진 총회 중간위원회 (lnterinl Committc'c; -“ -k강회 Lit t Iν 

Assembly) 에 문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바 C\ 소-흥회(좋까위원 

회 )는 이 문제플 다루어 1948. 2. 2f:ì 풍간위원회 낀 91쉰 :1.>> l~‘!δ}였냐. 

이 결의에 의하면 l;\ 한놔인 사위원회仁. 1947. 11. 1,1 L\ 웅회 끽의 

112 어l 나타단 계획갚 수행하끼 위하여 따l패 4캡에꺼 tl7{ 산 ιl ::- 하~l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능한 지역에사 I깐이바도 수행하라간 꺼이냐 

이 결의에 따라 미균이 섞덤하고 였던 낚한 ^l 약에셔만이파도- tlll:: 
신사하 7]로 하고 1948. 5. 10에 總팬빨꽉 산시하였다. t ’ N 한씌! 사 

위원회는 1948. 4. 5""'5. 11 깐 낚한선 ;(11 에서 강한착인 ~.\ -'1 산 J， 1 '!1획 

을- 셔l 워 수행하였다. 강혁- 유권까의 95%( 젠세 유권까의 75 010 ) 시 산 

가한 총션거깐 18 명의 사1상자-블 내 '1 仁 했지만 판 -문-셔l 없이 1 ~써!성 91 

셔l 현 국회의원윌- 싼출하였다 1 i 

새로 선-출된 l쐐썩!讀ii갚유 1948. :J. 31 .~I~ 회감 소심하여 의 상이! 이 

·승만박，，~를 선출하고， 이어서 7.1 2 헌법음- 셔l 성하여 7.17 ~’ f 펴l ~. 

국회는 계속하여 7.20 이강깐 박λ안F 초다I }~쉰cÎííLO_.l:. 산-판하-l( ， 서. I :J 

정부수립을 선포하였다. 이무써 3년깐의 u]균성간- 창사하 1'. 니|한 !tl Ir 

정부-가 정식 o 로 윷뱀하였다 12 

8) Lnited !\iations, GA III), \'u l. II ,lJP‘ H22 858. 

~) U\ Df' partrn('nt of Statc, For t> ig71 HνLallOTIS 01 thr L' rHl νd ，..，'t111μ ， 끼 |서， ] t ji 

\1 , 7’he Far F,’'ast and Australasia , pp_l ORR I09S 

10) t:N f)()('.A/A( ’ .1 R/ ’31.2f. 1이 .h.19깨; t;S !x ‘partn1Pnt [)f St;I II', Hull l' t lr1, 

\1arch 7, 194 서. 

11) FH LS, supra nolν q.p.1192: 91.‘!’ -N- , 한 If 외 11 ~ ]()년 ;. νp.ιi ;5. 

12) '" ~rl~ 9Lil~ :30 년 " supra lI()tf. 11. ~~ 21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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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도 7.10 평양 라디오를 동해 북조선인민위원회 5차회의에 

서 4월에 기초한 헌법을 승인하였다는 켓과 총선거촬 8.25에 섣시한다 

는 발표를 하였다. 이로써 한반도의 분단은 제도화한 센이다I:l， 

Paris에서 개최된 제 3차 UN 총회는 UN 한국임시위원회의 -받jl를 
기초로 한국정부의 유j去性을 정식으로 승얀하고 외꾼천수를 권고하며 

1947. 11. 14 UN 총회 결의 112(II)의 목표플 완수하기 위하여 UN 
한국위원회를 설치하는 결의 195(III)를 채택하였다. UN과 한국의 법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 UN총회 결의 195(II1)의 요점은 다 

음과같다. 

서론 :UN총회는 1947. 11. 14 총회 결의 112(II)의 한국의 독립 

문제와 관련하여 UN 한국임시위원회 빛 중간위원회 (소출회)의 
보고를 검토한바， 임시위원회가 결의 112의 목표플 수행하는 데 

당면한 어려움(소련군의 북한활동 거부)때문에 ~L 목표를 충분히 

완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함. 

1. UN 한국임시위원회의 보(고서 승인 
2. 한국정부는 합법정부임. 한국정부는 UN 한국임시위원회가 선 
거를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의 유권자윤의 자유의사를 유효하게 

표현한 선거에 가초하고 있음. 이 지역에는 한국인의 절대E나가 

살고 있음. 한국정부~는 이러한 지역(남한)에 대하여 유효한 통저l 

와 관할권을 갖고 있음. 한국정부갚f 한국내의 이러한 유일한 정부-

3. 점령세력은 7~능한 한 속히 점령군을 천수할 것. 

4. 1947. 11. 14 결의 (11)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수단 Oi갇 UN 

한국임시위원회의 업무를 계속하고 이 결의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 

하여 UN한국위원회를 설치함(호주， 중국， 엘삼바돌， 프랑스， 인 

13) FRUS, supra notc 9.p.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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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펠리펀， 시랴아보 구-성 ) . 갇히 IjS한놔위원회仁- 한-I「동-인-5-

위한 주션을 하고， 한국분만 o 호 야기권 성세셔， 사회지， '1바 우

호적 교뷰에 대한 장벽째 7.'플 용이하게 하며， 쇠빈의 사유의사 --;{ 

시에 기초한 대의정부관 더욱 반젠시키얀 데 관깐과 사분깐 하-lr ， 

점령균의 천4;룹 관찰 · 검증한. 

5. UN학F국위원회단 이 션의가 채팩된 후 30인이내에 한-;If에 까 

셔 임시위원회탄 대체하여 할동-한 서. 또한 춤회에 얘- lr한 끼. 민 

요하면 중간위원회에 협의함 갯 I ~ , 

이와 갇이 해셔 한국정부의 수덤과정에사나 l후 ;，f 셰사회에서 -If→새 

로셔 활동음 하는 데 C:\ 이 꽉l션한 1찮을- 하였다단 끼이 한늬쉰’t l'\ 

관계에셔 꼭특한 츄띤이다. 구-셰객 o 토 UN은- 혹F뚜 정부수립깐- 위한 

선거플 감시 · 협의하고， rF니~f;{l(.f인플 승인하고 회원-I「긴 .. T，~. 이-깐- 깎j 

하도록록- 권고하였 o一며 UN한국위원회닫 섣림하여 측놔으l 깐-댄l파 동-악!-R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한놔정부의 합법성월- 공삭 인성한 끼간. I{I'둡서 

으로 미|우- 중요하다. 비록 한급L의 관한권이 낚한에 유-효하꺼， u] 친냐 l ’

는 하였으나 웹’f ，l념에단 합법정부가 하나밖에 없다고 한 서F- 익의 ql:? 

점이다. 

2. 韓國 UN軍司令部의 解體問題

가. 問題으I ;챔선 爭點

한;i「 [?N꾼사령부의 해치Lur- 셔l단 1970 년대부f-I 상냥히 깐만의 대낭 

이 되어온 문셔l 인데， 낚북한이 U\J어l 까입함 o 파써 냐사 학l 빈 섣 !r h! 
어가-야 할 법적 문 ^ll 이다. 특히 LN균사i녕부-의 샌덕 l꽉-객이 꽉한-R- -;; 

심으로 한 공산세력의 취략괄 막_-1~ q패I1플 회꽉하기 위한 끼익 I [~]， 
’-
후 

U0J 및 국셔l상황이 크게 변젤되었-을 뿐 아니라뇌-한 까?!이 Lχ· 석 l 상 

14) UNGλ Rcsolution 1 ~5aIIJ. 12 I )cc‘ C I1l f)('(" 1 씨서: ()ffl( ‘ litl Hf', ()r‘ ds (J f 1 '\(; .\. 

t hird spssion. fir‘ st part , Pl r> narv \1’‘ t t 111μs. pp.1 ()()I; I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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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고， UN 가입을 선청하고， UN이 이를 받아 틀 
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법적 행위가 한국 UN꾼사령부 해체문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UN군사령부 

가 UN 및 국제여건 변화에 따라 사설상 해체된 지 오래 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 셔 한국 UN군사령부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는 것은 

↑木戰協定의 당사자 문제와 그 운영문제를 놓고 잔못된 법적 해석을 근 

거로 걱정을 하기 때문이다. 휴전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는 한국 UN군사령부의 현황과 그에 대한 

올바른 법적 해석， 그리고 이러한 현설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휴전협정 

의 운영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나. 韓國 UN軍司令部으| 릅윗置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문제는 미국·소련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분단의 제도화로 마무리지었다. 그 

러나 이러한 비정상적 상태는 한국인들에게는 받아 들일 수 없는 비극 

이며 분쟁의 불씨를 그대로 덮어둔 것이었다. 특히 1950. 1. 12 미국 
국무장관 Acheson의 미국 방위선 발언에셔 볼 수 있는 것 처럼 15 ’ 미 

국의 소극적인 韓*島政策을 이용한 공산측의 야섬은 무력해결을 계획 

하여 1950. 6. 25 일요일 새벽 4시에 기습공격을 감행하기에 이르렀 
다. 허점플 켈린 한국측은 걷잡을 수 없이 밀려 완전히 패망할 위기에 

처했다. 뒤늦게 다급해진 미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UN 
의 제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 결하려고 사도하였다. 

ul국의 요청으로 낀급 소집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1950. 6. 25 
결의 82를 채택하였다. 마침 소련은 중국의 代表權 문제를 비난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에 무한정 결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거부권문 

15) 미균의 방위선건- Ah뼈n 열도에셔 임흰I을 거쳐 편리펜에 o댄다 하여 혹EIf을 제외 
한 인상을 준 National Press Club 연성 ; US Department of State, ßullctin, 
Vo l. 22, .January 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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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l는 다행히 제가되지 않았다. lJì\ 안전검-장이사회 션의 8247 1949. 

10. 21 UN 총회 결의 293 (I\j 에 나타만 한국정부의 깐u폐윌- 강조하 

고 동시에 한국의 완천독립과 동엘을- 추구6}-t- U\의 노력읍- 서해하까 

행위플 자제하도록 한 점을 상기시키면셔 욱혹}꾼으l 공객이 평화의 파괴 

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단정하면서 북혹받은- 즉각 적대행위쉰 증만하;1[ ， 

38폈 이북으보 첼수할 것을 요구하고 UN한놔위원회에 대하여 이라한 

칠수를 관찰， 보교-하라고 하였다 111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27~ 채택되었는데도 북한팍이 젠혀 새의 

치 않고 공격을 계속할 뿐 아니라 한국의 戰熱까 급격히 악화되어 가 

자， 안전보장이사회는 1950. 6. 27 다시 모여 북한의 꾼싸행동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결의 83을 채택하였다. 견의 83에 의하면 북한측 

이 UN 안보이사회 결의 82 의 요구에도 윌구하고 펜戰- 첼수하지 않 

아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관 낀급 난사조치7~ 펜요하다4:

UN 한국위원회의 보교， 그리고 평화와 안전의 확브찰 우l하여 UN’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호소하는 한국의 요쟁에 따파 C\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끈 회원국들에게 무-력공격플 격퇴하고， l!패웠‘{깨11와 

이 지역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플 한놔에 제능’-하도꽉 권 

;]l하였다 17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3이 채택되고 나서 lJN ^념-홍 상 

Trigve Lie는 회원국뜰에게 전문을 보내어 어떤 원조룹 셔l공한 저 ~l ̂ 1 
플 암려달라고 하였다서1 회원국틀의 반응끈- 매우 호의적이이셔 59 깨 

회원국 중에서 53개놔이 긍정적 대답을 하였다. 공산권과 F영천 아l갑놔 

16) UN Document S/1501 ;C;-.JSC RrsolutionR2 , Junfl 25 , 1950. 
17) CN I)ocumcnt S/1 S 11; U\SC Rcsolution H3, Junη 27 , 1950. 

18) US Df'partmcnt of StHte, FOT낀gn ReLations 01 the C nited 씨atps. 1950, \'0 1. 

vn , Korea , p.221 ; L'S [)cpartml'nt ()f Stau., (t nited States PoLic.v i n t’1(' K or('(J n 

Crisis , G.P.O. , 1950 ~o.3922.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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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호의석 반응을 보인 셈이다 i'l; 

그런데 이와 같이 각 회원국에서 제공하는 원조플 조정하고 UN과 

한국간의 연락창구의 가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정할 펠요가 세기되었 

다. UN 현장 47조에 예정되어 있는 군사참모위원회는 미소간의 디}립 
으로 설립할 수도，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회원국길-은 닫히 파 'j;~fr戰으l 현실성과 이 

미 그들이 파견한 군대가 MacArthur 사령관 지휘하에 있는 점을 고 

려하자고 하였다. 그러끈로 각국이 제공하는 꾼대로 결함된 연합균대가 

UN의 이름으로 전투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표시하되， 미꾼 사병 

관 지휘하에서 작션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UN軍습j令꼼1)뜰 창 

설하고 가본적인 방침은 UN에서 정하되， 미군사령관을 임명하고 세부 

작전은 미군당국의 책임하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침하에 

UN안전보장이사회는 1950. 7. 7 결의 84를 채팩하였다. 그러고 작선 
수행중 참전국의 국가와 함께 째량에 따라 UN 기룹 사용하도록 하였 

다. 또한 미국은 작전수행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 
다 20) 

이처럼 UN의 군사행동은 UN 현장 7장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조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 행하지는 않았다. 그E러1 기 때문에 그 F잠쉐?뉘i파파l'셉:'1’↑↑l'‘ 

에 관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가령 한국전은 |셔띄L 

이기 때문에 UN 현장 2조 7항의 국내문제 불간섬원칙에 따라 외부에 
서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UN 현장 2조 7항에 보면 현장 7 

장의 강제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련의 결색윌- 이유로 상임 

이사꽉의 만장일치블 요구한 UN 현장 27조 3항에 위반이라단 주장이 

었다. 그러나 가권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행사로 생각지 않는 UN의 

19) Lyou, Ryung- Hwa, Le Commandemenl des Nations U nies en Core(' el SPS 

Problemes ‘Juridiques (Scoul:1980) , .22;United Nations Hull C'tin , V.9, July 1;) 
Rnd August , 1. 1950, pp.505;3 , p.95 ,p.99. 

20) UN Oocumcnts, S/ 158R: U NSC ‘ RC'solutinn 에， Julv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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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괜 관행이 있는데 가권과 」l[의끽 션삭이 :....，가 l 나j3-ιl 않’- FL한 l:\ 

헌장 28조 1 항이 젠·훼화1띈j- j:렌이 우 1 t~ ~하고f1L [ 우 lt!}-5- 샤 xl--lr 부 

효블 주장하는 것븐 또순01다. irp꾀 l:\ 헨상낭의 jF 꺼까 없[까- -f
장이 있다. 그러나 U0: 현상 7 상은 상세조;ï， 1감 위한 J] 속ïf-성이 -l[ f
쳐l 적 실현괄 위한 시행-규착온 바t의 대띤 o꾀. (I~년도 -딛-한 상황이었 

다. 이런 전플 감안하여 Ci\ 으 l j ，F 사행 -k과 L\ 현 상 7 상깐. tJ I.íl페여 

보면 일치하지갚 않아도 _-7_ 백략이 꺼의 반다. 과판 간닝 I JI ，;iJ파이 셔l 션도 l 

지 않았다는 점， 강세조치가 안보이사회의 끽!성이 아 H! 권고，; 이 -7-이 

셨다는 점， 군지휘닫 균사깎오위원회에 만기시 않_1 '. \1]-斗상”-에 I간갔냐 

는 뭘論이 있다. 그러나 현장 43조의 쉰-벨협정이 L\ ~，~사행굉-씌 위한 

펠수붉-가결의 조선은 아니며 꽉히 강셔l 까 아년 권;l[에 의하01 ，，]행하였 

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또한 션성이 아삭년l 권;고lι[ 형삭삭o“보I 

을 시행한 점과 관련， UN 현장 어 l] 에도 권jr에 의하여 상셔lfil3:- 한 

수 없다는 균정이 없을 뿐 아니바 전-관 해색상 선성건- 내딘l f!한 -자에 

는 권고쓸 함 권한은 당연히 푼-함똑! [r ~I ~ 하여야 한다. 놔사찬가위원회 
에 의하여 作戰이 수행되지 않는 신파 괜-렌， 현상 48-1--- 1 항컨- 얀-매-이 

사회의 결정플 이행하기 위한 -fil에 안며-이사회의 f 셔셰l 견셔! 관 R만}에 rr따I아}ι야 } 

모닫 회원국에 의하여 수행한 수도도- 있았고-

할 수도 있다고 하였A며， 1{|62 년 UN .9 1 임갱한 비용시판((’0(‘ μllrt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사 선에 관한 권 -lr 저 의 끼에 사 1;- .(H 

사법재판소는 안보이사회가 놔재팡화와 안션의 유 ^I바까 써익 !-R- 싼-? 

하기 위하여 펀요하고 석선하다:lr 생샤도l仁 )JI}펴- t-lLi! 한 수 있l}-lr 

하였다 nJ 

다. UN의 構造훨t에 따른 UNCURK의 隔體

한국젠갱이 엔이만 ̂ l ] 0 년이 7.]나 Ifi (1 --I1- 세사회「 

2]) 삐삐때 rl페際7J~ μl 닝 싸.r~삐 h !l. 

n l- 0 
l(1j .‘ - l!l?!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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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뜩히 아프리카， 중동 등의 많은 식민지플이 전-뛰하면셔 UN 빡떠 

[~~1이 펴자 0]쉴~o 1 U;\J 총회의 다r;:국이 되였다. 한국젠쟁 당시 재 회 

원국이 59 개국이였으나 1973년까지 70여개국이 새로 회원국이 되었 

o 口L로 UN 총회에서 이뜰의 업낌이 강하여자]I 상대척으갚- 미국의 지 

배적 영향력이 약화되였다. 특히 셔구의 식민지 시첼플 겪은- 이닫은 표 

면적으로 겨:[ r" îJ폐을 주장하면셔도 많은 국가뜰0] U~어l 셔 미콰에 대립 

하였다. 한편， 그동안 한국온 미국이 주도하여 온 UN에셔 섣대척 지지 

를 반아오고 북한은 UN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하였 

다. 그렌데 선생국 중 많은 국가들은 과거 UN의 한국문제륜 말지도 못 

하고 관심도 없였A며 상당수의 국가플이 한국에 비우호적이였고， 반대 

로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도 크게 확대되어 갔다.ι 

그뿐 아니라 1971 년에는 중국이 대만정부를- 대체하여 UI\회원국 맺 

안보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촉을 지지하는- 상 

임이사국이 하나 줄고 북한측을 지지하는 상임이사국이 2개국이나 되 

였다는 사설이다. 

이제 UN은 u]국이 조나-할 수 없는 ‘ l행際衛論의 forum’이 되었?며 

한국문제에 관하여도 태도가 본칠척으로 바뀌어， 더 이상 한국의 보호 

자나 첼대적 지지자가 아니고 한국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였다. 상황 

이 이와 ;샅이 변하자 UN의 냉대플 반아오던 북한이 적극적 o 로 나왔 

다. 득히 한국젠쟁이 관나자마자 주장해 오던 UNClJRK 의 해체플 잭 

극적으로 추친하였다. 원래 UNCURK는 UN한국통일부홍위원단( th0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이라단 명칭이 가리카듯 한국의 통일과 戰後復驚:플 목적으로 

1950. 10. 7 에 섣립하였다. UNCURK의 설립 당시에는 인천상륨-작전 

의 승리가 판 UN꾼의 승리로 한국전이 매듭지어 칠 켓으로 전망하였 

껑) 때IW，j 뺀， “樹F빼f 에 {’l 하 밴 까지 '-1; 제번객 꾼-세”， 「 -IF 제밴학회 {I:총~il뺑\ 12) 
pp.I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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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분에 장인과 젠후복구사엽 91 --r'- <l]셔 ;:행 R- 위한 l '\햄I왜이 f! 요 

하다고 생각하였덴 건이다. --y-l’ l나 1"\(‘I ’ IU\ J;! 냐?-， 바-iI!→ -~----ò’-，'년| 

개엽 o 호- 상황이 악화되이 간-斗 오랜 I1 ’- 뉘~ '1 <1 1 •I;-):t ìτ')낀7 1~해剛~I“싸 
4“ L 

;L파LL.끼이 i치체’n 갤 되 였 R던f 끼 이 E다~， _' J_후 L:\CI‘'{"끼’]IR{ K -;U? -f- !녀s 한-_ 1시;-?악9익l 1션L후f후샤1，’ 

에 기여하여 완 o 며 꽁-띤분 셔l 에 커’l 하oF -- f! 허 3! {! r1:- 없 l ’, ! 1 능 rl: 1!! 

휘한 수- 없었다. 꽉히 f-{후꽉쑤사업이 감나샤 I’\(’LH f\ 91 끼능-?- 임

병무섣해셨 o 나 --'-럼어L~:- ~씌---!‘’-하 --l[ 낚-놔한깐가l 에사 I χ( ‘ l 'HK 샤 낀 \ -
상정석 의미， 다시 딴해사 한-斗생부91 깐 111 녕파 닉-힌 Lj-If?l !J!”에 ril 
한 응정이라는 의미 때분에 씌-한간 해 셔1-~; - 서 ÷ f- 상하 1 ,_ L ~ 'ì-1 ')10 1 

다. 한-놔정부도 U\J이 더 이상 한-간분 !}lji- 해깐한 형깐이 이낚-~， -,', l ’} 

하여 UNCURK 해체에 쉰-의하연다. 이에 [[r랴 Lχ 총회-간 1~17 :3， 11. 

28 표결없이 총의 ( cons(;nsus) ~섣- ’합lI)j 전- 새색 • t ’ \C ‘ l lU<:;- 애 셔l 하 '1 
로 하였다 ~J I 

UNCURK 해체의 볍지 의 ul단 L\CLHI\의 II;- 셔」’~ 71~'에사 깐이 

야 한다. 앞에 셔 섣명한 다|j; IjχCLHK 91 씌- 석」’~ "1 능--?- 한 IfP| -'/, 0 ì 
o .'_ 

과 전후복-구인데 션후복，-r간 사-산상 종단히였l" ~ , 센l「 I-χ( ’ I ’ HK 91 61/ 

처l간 한국의 동인전- l낀이 해 깐젠- -;니l' 셉 l’끽 1 91 까j1:- 없 '1 때 :，’-에 
U:\ 01 한국-분제에시 순씌- 덴 꺼이야_1 ’매-아야 한다， l'\CrHK:; 해 (II 
한다는 ‘헬l띠’에도 한뇌--:F 셔lr 외-?-?| 산 닙입이 낭/、}사딘 ，J， ,J. \，~_ 애 까 

하가쓸 희망한EFl? 으jul가 단냐 있다. f- 서l 끽 _o __ \，~_ L\ 간- 파|페십t -01 

의서l 의 간섬 없이 새F 치이 l' ;녕화끽 !0--‘;- 단냥해야 한L 간 7. ‘I 낚 !l!-6’

동-성멍을 l; :.J -.은 Ii{팍스꾀 lll -f-F;-하 , ~ 낚 뇌-[11 화 ! 1_ J ’ 1-깐 l!} 1{6|| 시 시 .' 

희망하띤서 ü\iC’ LI{!\ 쉰 즉각 해 ~II 하 '1.'/- ~I 상 δ}았나.’4 

2:)) {’\ 1 )O( ‘ \tλ( ’， 1 l .f이 j 1: 이 ~j(ß() : .'\ 냐 .\11 

~，1) Lvou. μVU Ilμ II\\a. [J(끼(“’ 11'7r1 {' '/1 (/ r l/! /. '11 υl λ’ (J !"ν !l 11 ’Ili 1,,!, 'PIO!UJTl ilI’ 1"111' 

(Sdwo! (j f I ,(1 w l ’ IIIVνrS11 、 ‘,1 \'1 (\ 1 ’ Y!il Jl rl. ‘’에，). pp ，서 1) 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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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韓國 UN軍司令部 解體에 관한 두 개의 相反된 UN 總會 決議

UNCURK가 해처l되고 냐셔 북한끈- 한꺼L IJ삼난사령부 해처lj? 십요 

하게 추친하였다. 북한의 의도는 한놔 LJN’균사렁부-둡 해 처l함으보써 한 

국의 합법성이나 자신의 불법성을 상싱하갚 lj\J과의 관겨l블 만섣하고 

동사에 갖펴微收찰 주장하71 위한 것이었다. 1974 년 29 치- üN 총회에 
서는 한국측에 가까운 절충안을 결의보- 채 택하여 ↑펙!~I-í;j;JL으 l 유지갈 위 

한 잭절한 조치둡 마련함으로써 U낀균사렁부으l 해치l둡 J-_함한 한놔문 

제의 검토플 희망하였다. 그러나 1975 년 30자 UN총회에셔는 uH우 이 

상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북한측은 무-조건 UN균사령부의 해처l와 외균 

의 철수플 내용으로 하는 ‘ i필훨의 案’을- 제출하였고 한국은 방어 적 입 

장에셔 UN군사령부는 해체하되 휴선협정의 유지될- 위한 잭절한 조치 

의 션행을 조건으로 하는 ‘決誠의 案-’윌- 제출하였다. 그런데 1975년 

UN총회는 이 두 가지 상반된 菜을 모두 채팩하여 üN의 권위도 손상 

되고 회원국들의 무책임한 행위도 드라났다. 한국측이 제안한 것이 

UN총회결의 3390 A이고 북한뜩이 저l안한 것이 결의 3390 B이다. 

UN의 모순된 행동은 UN이 한국문저l룹 EFF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능 

력도 없음을 드러냈으며 당장 어떻게 하라한 것인지도 분맹치 않지만， 

어쨌든 UN군사령부의 해체는 볼까피하게 대jIL된 것이다~:-， ) 

마. UN軍司令部 解體에 따른 ↑*戰協定 問題

UNCURK가 해체되어 UN이 설제로 한균분제에셔 손-으- 떼였 o 며， 

1975년 한국 UN군사령부 해제플 주된 내용_ ó 모 하는· 셔텃- 상딴권 두

개의 션의가 UN총회에셔 채택됨으_r;-_써 UN꾼싸령부 해체가 판객적 o 

로 대두되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한국 UN균사령부의 현황원만면 

1953년 휴젠이 성템하면셔 다}부펀-의 젠투꽉이 천수하71 시작하여 

1970년대 초에 거의 얀료-하였다. 1975년 UN총회에사 미균대표 

2S) lbid .. pJì.8 I 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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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폐北합이 한균휴젠협정의 섣질객 당사자 

이F로 겸국 미국01 LJN 의 지위륜 계승한다고 할 수 있다.꺼’ 

~L라고 한국휴전협정에 의하면 이른바 군사정선위원회 ( Y1i1 itary 

Armistice Committee) 가 휴전협정 시행의 실무촬 탐당하고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UN꾼사령관이 이 위원회의 한쪽 책임자로 되어 였다. 

그러[] 1로 UN군사령부가 해체되면 휴션협정의 시행문-제룹 우려하는 션 

해가 있을 수 있다 -7 러나 국제사회의 역사플 보면 식민지로부터 독핍 

한 많은 국가뜰이 낌 꽤이 체 결한 조약쥔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국제 

기구의 승계가 있는 경우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조약의 

상속 내지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UN군사령부의 해처l 의 경우와 

비솟한 기술척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UN군사령부 해 체의 경우도 이 

러한 조약 상속의 i상맺를 적용하면 된다. 구체객으로 말해서 UN군샤 

령관의 직무콸 대체하게 하면 아무런 법적 문제도 없다~(Jj 

3. 韓國休戰協定의 當事者 問題와 UN 

가. i:橫協定의 現樹 戰念과 韓國休戰協定

과거에는 休戰協;ii·이란 교전당사자닫간의 합의에 의한 적대행위의 

중단을 의tJ 1하며 !f패n1縣~J을 처1 결하여야 젠쟁을- 종료-하한 것이라고 하 

였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과 소련의 대럽으료 양분 

되어 모든 국제분쟁에 관하여 두 강대국이 직접， 간접으로 개입되아 .:ïl 

선자 중 한쪽이 상대방플 완전히 암도하쉰 경우가 없게 되었다. 다 "1딴 

해서 전쟁원인이 해결되어야 i댁111짧~J이 체결되는데， 어느 쪽도 상대방 

음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원인은 그대로 H}아 있을- 수밖 

에 없다. 그러뜨로 오랜 전쟁에 시탈리다가 양쪽이 다 지쳐셔 전쟁뀔

포기하는 것이 현대척 의미의 休戰써파·이다. 그러fJ로 현대적 의tJ 1 의 

28) /bid. , pp.95- 96. 

29) /bid. ,pp.96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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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은 젠쟁의 얻 "1 척 증만이 아니아 선생 ?l i f- 끽 '1. '1 ’I ’ " 1 ~ t 냉 

으 1 1 tJ'.發윌- 막기 위한 비무장지대의 깐 지. )-H]91 "ll 석 l 산 니 셔]'， 능이 

마련되어 있다 . ~L리 :1[ 이러한 11J웹!，까ILR- 선 생 Rlql건 해 ?!히 ι1 1jt 에 였 

기 때문에 ‘}패rJ1않원과단 구밴턴다. 산 꺼l !;- 2 차 [11 ;1. 이후 에-:: 뀌 〈!힘 성 

체결 후에 평화조약괄 처l 낀하깐 예까 I;-F:-냐. l{)7{} 년 0 1.산 l 앤! J't 이심 
E간의 평화조약 등- 펜 가지 예까 있-R- 밴이다. :?]j![μ. t서I 

의 휴전 협 정 이란 전 쟁 의 윈 Q인l낸갤- 해 깐 하 끼셔l 강뒷하i하}--고-

전 쟁 의 재 개 플플F 방 x지l 하4얀? ?f:?치i차l 칠- 하하-:C: ;- λ사} 산 낭 f! 생 좌 : i;- A l fll } . 갑 
화조약을- 처l 결하는 경우에도 이미 이샤이선 션생의 종_\:-쉰 학익 ~ti 1.-: '- 상 

향이 었다.’0 ， 

한국휴전협정은 현대적 휴젠협정의 대쿄지 예다. 우꺼 -1. I h 'f..에 fl 
갱종료 으l싸들 확딸l 표 λl하;l[ 있다.“땅방에 막대한 ;l[동-J’t -임-랜 r‘ 

래한 무력충활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객 ql 」녕화잭 해 견이 단닝권 ll~ 

까지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엘체의 무-꽉행위의 얀젠한 종친-f:- -빙-상싸 1 _ 

휴전을 확립할 목객으로" 득-히 영이섯-仁- “ insun! a cornpl“11' 

cessation of hostilitics and of all 산cts ()f armf.<I f or ‘ ('(>S lf1 

Korea--.”라고 하여 ~ 1_ 뒷이 ri 명학하다. FJ-한 저11.{'.에{:- 놔사 :,!-li! ” 
고} 비무장지대갈 규정하여 션생의 새새쉰 셔lf1L 객까1I!- l앙시하싸 1 ~ 히았 

고， 제 2조에서는 휴젠블 구처l 척으료 시행하단 -fil갚R- -if- 생하 l ’- 안 1나. 

그러나 전쟁원인의 해섣을 위하여까 세 4조에셔 성지회낚-j- 여|성까 1'

있으나 1954. 4. 26"'6. 15 간 Grneva에 서 내꾀펜 싱 ì.] ~I 닦-?- :!j” 
료 관났다. 1953년 휴젠협정 o 되- 한푸꺼생건- 암났_O. l1i ， ~]납 fl 생이 

재발한다면 새로운 전갱이지 ]950년 젠생의 겨l 깐?꾀 ki--:r 사깎-F- 없 
다 31 ) 

나. UN과 韓國休戰協定의 富’事者

J)) 때I~셔야， 암S' I 새， 11 d ~. 

31) !bld. ,pp.:>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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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전협정의 형식을 보면 한쪽 셔명인으로- 한국 LJ~’군사령관-0] 빈 

Mark W. Clark 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브로 민단 형식척인 측면에사 

한국 UN군사령부가 속해 었던 법인격체인 UNo] 휴션협정의 당싸자 

라고 할 수 있다. UN은 실제로 미국의 주도하에서 北웹의 무력공격이 

있자 즉각 대응하여 1950년 3개의 안과이사회 결의룹 채택하여 UN-if 

사령부플 설립하여 대응하였고， 또한 UN군사령관이 휴전협정의 교섬 

을 주관하여 1953년 휴전협정을 체 결하였다. 그더므효 UN은 휴전협 

정의 당사자로셔 한국휴접협정 시행의 중요한 책임을 맏아 수행하였다. 

J2! 다만 UNCURK를 해처l하면서 UN은 설져l로 한국문제에서 손을- 떼 

었고 실질 당사자들이 그 자격과 책임을 승계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설 

명하였다. 

다. 효댁은 韓國休戰協定의 當事者인가? 

한국이 한국휴전협정의 당사자인가는 매우 어 색한 질문이다. 한국전 

쟁을 마무리잣는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한국이 독립을 전제로 딴판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상당한 수의 견해들 

이 매우 비현설적인 법적 견해， 즉 한국이 한국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 

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휴전협정의 교섭 마무리 단계에셔 한국의 분단 

을 해 결하지 않고 UN군측이 공산측과 휴전을 추구하자 한국정부나 한 

국 국민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반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려나 이러한 반 

대만을 강조하고 과장하여 한국이 동의한 사실이나 한국익 동의없이 한 

국휴전협정의 체결이나 준수가 불까능하다는- 사설을 간과하는 ___ L풋된 

경향이 았다. 특히 북한은 1970년대에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제의하 

면서 한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실질 당사자엔 미국과 싸!멘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980년대에관 남북한 맺 미국깐의 3자회 

담을 제의하면서 마국과 북한간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남북한 

~2) Lyou. Byung • II\\"a. op. ci t.. surra note 2,1, pp.l 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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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쓴 볼가침선언원- 저l 의하였-간더l 놔한~) -<l~) 샤 의산산lr c!P il 
5;]하고 한국이 휴선협정의 당사까까 아니바-， 이 R- 끼셔lII!- 하 ’，1이 

다 i) 

한국이 북한과 함께 한국션생의 수권 당사사이-， r 나 I }l 시 -r→ ’, 01' 센 
쪽윤 지원하는 교전까랴는 섞， 한τlfR- 한C，f 젠생이나 한-l「 R fl 엔샌 S-
한국푼져l 의 센\[!!X/'청 (host sta te )파는 션. 한놔생긴’':'. l'χ9! 4 인사에 
성쉽하었고 UN어l 의하여 합법성-R- 능’-삭 o 까 익 l 생 l!}인 r~: . 선 ;-r 
려할 때 한국은 당연히 한국휴젠협정의 양λ}자이아야 한다. !”이 :lFx!0-

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갯은 o~ 렵지 않다. -?-선 강- 밴의 서l 서l 다) ~191 상 

우 많은 국가뜰이 젠쟁에 깎여하였기 때분에 휴-선협갱건 피난. i}l f! 하 

논 과정에서 모든 국가플이 다 잔여하뉴 끼이 1싸우 벤 -'1-꾀-끼| 이) I 서. 

내부적인 합의 (internal agr아m(까1t) 쉰， -'1 껴 대표가 찬끽， 휴 f{q! 상인 

처l 결하였다. 구체척으로 말해셔 빠1/션F ((、 oalition arm y’) 3- 헝 상하 

국가갈간의 내부협정에 기초하여 연합념의 대표 I~ 연함균 당사 ,{ 끼지l 

를 대표하여 휴전협정플 처l 깐하고 ] 구상놔븐 -Ii! 두 휴선텀성의 LJ/、 μ|

7~ 되며 휴전협정의 효력은， :1- 당λ}놔 선처l 에 11) ~ l냐. 휴낀띤 싱가 ~I) ~! 

파 관련된 이러한 연합군의 원리 (principle of coalit lOn artll y' ) 이/! l!| 

의 셔l 겨l 대전을 통하여 보팬화하였다. 예캔대 Fll H. 1 1. :) 0) 깐 II I () )- ,0 I 

F3adoglio 사령관과 오/，프라아· 헝가랴의 WνImau 냐Lμ’!이 시!” s 
하였는데 Badoglio 사령관은- 연함긴F-2- 대표하였_0， 111 .-!의 사 l 싱 0 ,, '1’- 익얀 ! 

합꾼윌을구규성송하}μ4단，-또a{잔÷ 놔/시까]-，간: 

) 1943. 9ι. 3 Sic미i니Iv 휴 션 협 싱 9의l 강 우우- 1ι"j 1 ~‘s(’(ν(ln끼n미]끼띠how’ erηr 1ι싸、↓} 오딩l시니네키깅괴’내lμ」파’↑~ I 
‘
k서;“lf씨띠d네f()야꾀μ따11ιj( J 

λ사}령판간에 서명되었는데 Eiscnhower、 사딩펜전- 인한 1카깐 니I.i샌안J I ’

그의 ‘렌名으로 연합쉰플 f성하얀 -민-iF EIf 가단-이 -Il! -I!-- 낭사사끼 !r| 였 

다 i ~ 

1~) fDIHljf~~ 얀.9 1 새. Il }f) 7 

:~4) [， ~:(lll. r’ v lI n갇 Hwa. OJi. nt .. Slq ’I' él r!( r1‘, :!1. p. 끼 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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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꾼과 UN균은 연합꾼을 형성하였다 

는 켓이 합리적이다. UN군은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응하여 1950년 얀 

보이샤회의 3 개 갤의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나 한국꾼은 그전부터 이미 

단독으로 북한군의 공격에 대항하여 戰爭을 수행하였다. 물론 UN군이 

한국전에 개입하고 나서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대통령이 작전지휘권을 임시로 양도， UN군사령관의 지휘플 받았다. 

또한 한국은 UN 회원국도 아니었고， 한국군은 자신의 벚仔을 위하여 

군대전체가 참가한 점 강 다른 UN군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한국군과 

UN군은 연합관계의 군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휴전협정의 교섭과정을 

겁토해 보면 처음에는 분단의 해 결이 없는 휴전에 대하여 한국정부나 

훈택국민이 강력히 반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중에 미국의 끈질 

긴 섣득에 따라 휴전에 동의하고 休戰協필을 준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미국의 Robertson 차관보의 교섭으로 

1953. 7. 11 한미공동성명은 이러한 합의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승 

만 대통령의 1953. 7. 24 미국 국무장관에 보낸 서한， 7. 27미국 대통 

령에 보낸 서한에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 였다.페 또한 북한측에셔 

도 한국 휴전협정에 대한 한국측의 동의와 보장이 있어야 휴전협정에 

서명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정부가 미국의 Robertson 特

使와 휴전협정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나서 공산측 실무대표인 남일에게 

1953. 7. 12 공식적으로 알려주고 나셔 휴전협정의 체결켈차가 진행될 
수 있였다:l(j l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군과 UN꾼은 연합꾼 (coalition army) 을

형성하였고， 휴전협정 교섭에 관하여 UN측의 위임을 받은 미국은 한 

국정부와 휴전협정 체결과 준수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합의하였다. 이러 

.35) US Departmean of StatP, Forcign Relations of th' United States, 1 ~S2-
1954 , Korea, Vo l. XV , pp. I:168--1373. 

36) Ibid. , p.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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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부적 합의플 기초보 하여 \1ad、 \V. Clö. rk Lχ 、/， 사렌4} 이 

1953. 7. 27 한놔휴젠협정에 "'1 명하였다. _- ,_ i.ttJ._얻- l:\’이- 사딩4} 의 

셔명으로 연합꾼을 형생하고 있던 [’N과 한-샤이 휴-선협성.9 1 망사사닌} 

는 껏븐 법적으로 당연하다. 뜻한 휴.'전협성 -5- 셔l 깐하 -I~ 냐사 40 l ,! 사 

까이 한국판 그 대표쓸 꾼사정젠위원회 (\1ditarv .-\r Il1 1stic ‘(、

Committee) 의 代펀로 임명하여 휴젠혐정 이행음 객뚜서까섣- 수행하_-1 ,_ 

있다:171 그후 UN이 구조변화와 놔제사회 I심 한반도.9] 여건변화에 따 

라 UNCURK를 해체하고 한국문세에셔 간F윌- 떼었 o 며 nl 斗이 : 1. J벤 l’1 

를 승계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섣영하였다. 

II . UN가입 전의 ~t韓과 UN의 i去的 關↑흰 

1. 1970年代 以前

~t韓1f'Æf가 수립될 당시나 1950년대에는 북한에 대한 U\ 의 대 R:-나 

국제사회의 입장이 매우 부정 적이었다. 석-히 U!\파의 관계쉰- 렌-띤 앞 

에서 설명한대로 u;..:한국임 시위원회 (L’ ni ted 0Jations Tpmporar‘} 

Commission on Korea) 에 셔 동띤한국정부- 수띤씌- 위한 환k죄- 하 l’tlr 

하였으나 북한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균 사랭부-가 허용하-" I 않아!’ 
남한지역에셔만 위원회의 감사와 자문하에서 i웰행-쉰- 섣 ~I하여 싱?-쉰 

수립하였던 것이다. 그러브포 CN의 입장에 셔 꽉한 쟁부-;:- 합 ttl ~!.O._’E 

평가하기는 갤코 처-g-부터 ~i ê~ 웠다. 한국정부의 함법성 -5- ql 생한 

1948. 12. 12 U~ 총회견의 195 (111) 에 봐띤 한fIf 갱?」:- CN한 If 염 사 

위원회가 관찰하고 자문할 수 있단 x서l 역으의l 유유-f권，^까띤}딘3단÷끽폐9익1-< 1-돼유 •• '-r샌L낸1- P의lμ사샤L-ji 

현인 선거에 기초한 합법정부-라면 1，-1 이라한 쉐L-i1~r까 한반도어l-:? 하 

나밖에 없다고 간접잭 o 로 북한의 합법성음 부-생하였다.‘h 

37) Lyou, Ryung-Hwa op.cit. ,supra no t.r> 2-1. pp.fì~~- f)서. 

:38) lJì\GA R('solutions 19SIJIlJ 1)(>( ‘ ('mb(‘ r 12, I (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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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뿐 아니라 1950년 북한의 무녁공식이 있사 UI\’ 안보이사회단 3 새 

의 결의플 채팩하여 북한의 행위플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고 즉끽- 채씨l~ 

찰 요구하였으며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자 회원놔들의 난대파견윌- 요청 

하여 UN군을 구성， 북한 내지 공산측파 대항하여 전쟁플 수행하였던 

것도 앞에서 상서l 히 섣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UN은- 한국분서l 토 

의에 북한대표의 참석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1953년 휴전협정윌

처l 결하면서 북한윌- 적어도 끄L선자 (belligerent) ~무- 인정하였다고는 불 

수 있다]<j ) 

2. 1970年代 以後

앞에서 섣명한 대로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 중동 등^l의 식민지에 

셔 많은 新l바삐이 꼭럼하여 나오면셔 미국이 주도하던 UN의 서l 력이 

변하고 UNol 구조변천괄 겪었다는 것은 앞에셔 설명하였다. 또한 중 

국이 대만정부콸 대체하여 UN회원 및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면 

서 북한은 5개 상임이사국 중 2개균의 강력한 지지룹 받게 되었다. 실 

세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마수의 국가윤과 l폐交룹 수럽하였다. 그러므 

로 북한은 1970L，-~부터 UN에서 수세에 셔 공셔l로 정책윌- 전환하고 

UNESCO, WHO 등 대부렌의 UN 전문기구-에 가입하여 역 사 적극적 
인 활동을 하였다. 또한 1973년 박대똥령의 6.23 외교선언 이후 UN 

본부가 있는 New York에 상주대표부→블 션 ~l하고 펀-격적인 힘JUN 활 

동윌- 전개하였다. 그러 t~녀~- 1970 년대 이후~ l;N과 꼭-한의 관계는 

1950년대의 부정석 관계9~는 단바， 한꽉과 등-등-한 l캡객 1따↑‘y;룹 사섣상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었다 411~ 

:1~) Lyou, Byung I! wa , 야). ('1 1.., supr’ a not(ld 2,1. p.ll ~. 

,10) Ibid .. pp.“9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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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UN가엽과 l센~1t歸:의 |찌"際H~J.U~(I~J Jt센 ll「 

1. UN가입과 南北韓의 國際的 I去的 地位

가. UN가입 ”웠쑤의 풀諾과 ;빼선 地位

CN 현장 4조에 의하떤 U\: 의 회원븐 펌화감 애-~-하-:? ?-::- -!「까아] 'Ij 

방되이 있다. 평화애호콰이란 rILi}l 객 o 또 [찌 ;El:l안에 까-한턴 의 -1!’--:; 

수락하고 이행한 수 있으며 또한 기꺼이 이행하仁- 뇌- "/틴- 만한L ~. 낚뇌

한은 01 규정어l 따라 또두 현장상의 의무쉰 -F락하1'_ 0] 행한[}{: fq 윈J 

을 제춤하였다. UN 얀전브장이사회단 이러한 가임조선9] 수막-5- t!}아 

플여 1991. 8. 8(Now York) 낚북한의 C\: 가입원- 추천하는 끼?l-i:

채팩하였고， 9.1 7 개막된 UN총회에셔 남북한의 U!\i 까임이 까성낚0 

로써 UN으로서는 넘-북한을- 평화애호균AjE 공삭 승인하고 1사아간 ql 

센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븐 성부수덤부-터 C!\ 9] -Á] 윈건- 반았1'-

1948. 12. 12 UN총회 결의 195 (m)에 의하여 합!너상부 __ t~_ 응인간- !!} 

았 o 며 그후로도 낀띤한 관계펀- 오래 유지하여 완 -'1 때-분-에 이 심에 {’l 

하여 관 변화는 없였다. _-L러나 -뇌-한 o 토셔는 갱부수띤 " 1 { ~iL-il 'lJf’‘l iI! 

인정음 반 ^l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간섭끽P펴- 111 합 i선정부j!- ql 갱도!았 1'- , 

득히 1950년 한EIf에 대한 카’-넥능’-끽 ιl에단 ;생 ~tj~jl] 까-’E jf-반-3- 반 1 ,_ 

UN의 무꽉응징음 반안던 갯븐 앞에 서 상셔]61 쇠 l성하였다- , 넨네 이 Ifl 

UN가엽조건 수략과 관련하여 빈단 굉화애i놔-0--iI!- !깐아;:-이 선다ι 

것은 9]의가 였다고 한 껴이다. 윌-전- 1970년대 이후- t:!\의 구간 ifl?! 

과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싼싱- 한균과 동-등-한 ιl 우 lji- ql 쟁반;l( 끼! 

뚜저 o 무- 활굉-하여 완지만 이밴에 -강사셔 o 피- ql 성 R- 반았다;lr 한 ~

였다. 득히 북한간- ^1끔까서 놔까II 사회의 많간· 놔까 iIL부 f] 침t!t-" l;- ， E~]l’! 

지 원꽉 강 o 또 부-정 객 11신짧-건- 반아완긴데 U\’ 현장의 9]우91- _" J 이 행 5-
서약:하였다;I[ 해서 h’}한 부성지 인사이 얀션히 괄사노1;.] 仁 않겠 l ’- ll 

힌뇌-한자산건- 경시l한 띤요까 없L}-lr 한 -낀L 임lR- ;!이나. r~l나 I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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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이 형식적으로 북한의 현장의무 이행서약을 받아플이고 회원으로 

받아단이는 것은- 과거의 부정적 관계-륜 공식적으로 폐웰한다는 의미쉴

갖는다고 하겠다. 

나. UN加λ과 國I際的 · ;빼선 地位 꿇ft 

남북한은 UN에 가입하기 전에도 이미 UN 전문기구나 많은 보조기 

관에 가입하여 척극적 활동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UN 가입으로 그 

국제적 지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UN의 -lE.i:\會따 

이 되면서 그 법적 지위가 강화되는 것은 사설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헌장의 권리를 누리고 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장상의 권라는 UN 

총회의 회원으로셔 5명 이하의 대표를 파견하고 이플의 外父:~‘함훌과 면 

제가 부여되며! 총회에서 토의에 참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UN 주요기관에 이사국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었다. 또한 UN회원국은 현장 93조에 따라 자 

동적으로 국제사볍법원 (l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규약의 당사 

자가 되어 균저l법원에 파띔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물론 설져l 

로 소송플 제기하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갚지， 아니면 법원규약 36 

조 2항에 따라 강제관할권의 선택조항을 수락한다고 선언한 국가간의 

분쟁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현장상의 의무란 우선 현장의 규정을 준수하는 일반적 의 

무될- 지 적할 수 있다. UN 회원국이 아니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샘따l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의무도 상당히 었다. 그 대표적 

인 것이 UN현장 17조에 따라 국가 재정규모에 71초하여 할당받은 예 

산상의 랜-담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담끔온 UN 정규예산상의 

분담갚 이외에도 UN 평호빠지작전 등 과조기관에서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의 충당음- 워하여서도 동엘한 분담비윤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UN 加λ과 休戰빼定體뿜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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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젠협정은 앞에셔 상셔l 히 션-명한 대보 :I rìíj t에 매-변 -공-까팍-과 

한국 lT!\，군 사령관간에 셔명똑! 건 o 쿄- 나타나 였다. 다 λl 만해 서 씌-한 

측의 무력공격플 UNol 응-정한 껏이다. 그리고 젠생행위블 강갚지카，] 
위하여 양측간의 휴-천협정이 처l 겸된 갯이다 ... 1-런데 북한이 UI'\에 7} 

임한다는 것은 씨견상 o 로 북한에 대한 Ui\의 부-정객 태도판 수-쟁하여 

북한을 형식상 평화애호국A로 인정， 그 회원A딛- 반아 준 갯이기 때-분

에 댐탤‘t關係에 ~.l 처1 갤한 휴전협정이 어떤 영향을 반느냐 하간 분-셔1" ) 
져1 7 1 된 수 었다. FE한 북한도 LJN 의 회원놔이면 자산과 U\I 깐의 '1 펀

의 휴전협정이 어떤 영향음 반겠}二냐 하는 문-셔l !r- 째기현 수 있다 :L 

러나 이러한 문제룹 국제법석으로 겁토하면 별로 문제가 안권다. 우선 

UN은 j 회원국과는- 구떤되는 별개으l 법인격요- 까지고 있다. 1949 년 

‘UN 봉사중 입은 손해배상 (Reparation for Injuri0s suffprrd in th('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사건 만껴에 셔 국셰사맨벤원.t;= _ 이 선 

음 분명히 하여 CI'\ 현장상의 규정이 없어도 U~ ,-'- 까치l 가 구-성원과 

구별되는 국제법인격음 가친다찬 선， 따라셔 ;If 제법객 권리 .9 1 무판- 행 

사함 수 았고， ~.I썩I뿔公物해원- 위하여 깐해배상윌- 추구한 F 였다?
것을 명 "1하였다 4 I ~ _-'.러 U1무- 북한이 Uì\에 가엽하여도 C\:파의 휴 fl 

협정 당사자간의 문제는 져l 가턴 여지까 없다. IJ--한 휴-전협정이 객이}관 

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한 켓이기 때문에 북한의 {낀 J~염 

이 영향음 출: 펜요쓴 없다. 더구냐 안에서 섣명한 다l루 1973 년 

UNCURK를 해체하면셔 UNR- tl 친지-oj; 한듀lf문셔l에사 깐깐 띠l;lr 

석접 당사자듬에 위인하였기 때분에 ri 구-나 문제덤 갯이 없다. 

남북한01 UN에 가입한 o 코써 냉젠체제에셔 평화공츄-셔l 제파 이행하 

기 때문에 휴천협정체제에사 IIJ펴將폐ilJ갚- 바꾸이야 한다단 견해가 있-R

수 였다. :1러나 이러한 견해얀 휴천혐정의 현대객 깨년건- 이해하서 전 

하얀 갯 o 로 휴천혐정-0-IF- 사산상 剛j1 0 1 종김-하며 무-꽉충-턴-전. t상 ιl 하 

,11) /(.J. Rl'pOrL'i. 1 써 4.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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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적 장치로셔 휴젠협정은 매우- 석젤한 가능괄 수행하고 있다. 다 

만 현재의 상태에셔 남북한 관계가 발선하여 jι뷰가 심화뇌면 낚-씌-한간 

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석 제도가 확럽되아야 한다. --i- 처l 

적으로 남북기본관계뜰 규정하는 죠약0]나 법플， 님북한 분생해션을- 규 

정하는 협정이나 법-률， 무역이나 투자 잠 경저l교듀와 인각교-꽉찰 ，，]행 

하는 구체적 법률관계 등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브로 휴전협정은 정 

리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무력충돌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적 제도로서 

중요한 가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낚북한 관계발젠을 위해서는 교류와 협 

력， 분쟁해결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를 추가로 정립해 나7싸 한다. 

3. UN 加λ과 UN軍司令部 解體問題

UN군사령부의 해체문제는 이미 1975 년 30차 UN총회에서 무조건 

해체를 주장하는 북한측 결의와 휴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대체조치쓸 전 

제로 해체하자는 한국측 결의가 모두 통과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아미 설명하였다. UN군사령부는- 휴전협정의 체결 후 참전국플의 軍隊

微收로 사실상은 해체되었고 현재는 미군0] 겸하는 사령부 간부요원와 

의장대밖에 없다는 것도 설명하였다. 또한 UNCURK가 해체되띤셔 실 

질적으로 UN은 한국문제에서 손을 떼고 한국문제 해겸을 직접 당사자 

들에게 위임하였다는 것도 셜명하였다 4~) ) 

그러나 UN군사령부란 과거 휴전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펠요하다는 

껏 이외에도 원래 북측f측의 무력공격흘- 응정하기 위한 전투사령부라는 

의미룹 갖는다. 그러나 현재의 UN군사령부가 단지 명목상의 존재만을

유지한다 해도 북한을 UN 현장상의 원칙과 의무플 존중하는 평화애호 
국으로 받아뜰임으로써 북한을 응정한다는 名틴이 양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었다. 이런 의미에서 UN 군사령부를 명목상으로 존속사키는 

것은 어색하다고 함 수 있다. 또한 UN균사령부가 섣제적으로 해체되 

12) lJ이 Documcnt :\/C. l /1 ,6fì 1: ^/9030: :\ .'q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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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떤 형식젝 Ql 측변도 성리하만 껏이 옳낀 하다. I 렌 의 \J] 에셔 북한 

파 jlr 섬하여 UN균사i녕관 명의로 되어 있얀 갯음- 한-rIf-l!F상 __ J1~와 I1lj![ 상

교보 교처l하는 정도로- 정리하여도 된다. 섣제-파 한놔균상jJ~와 u]--서-상 .ïl1. 

가 휴젠협정의 댐f j-I i l]씹관- 단당하여 온 "^] !l: __ 9_ 래다. 그러 111얻- 신세!; 

문처l 된 켓유 별로 없다. UN꾼사령부가 해처l되한 껑우-의 l셈감뷰-져l::

암에서 상셔l 히 섣명하였기 때문에 반복하지까 않겠다 41 ， 

4. 分斷國으로서의 南北韓으I ;꿨선 地位와 統-政策

IJJ훨/r꽤01라면 과거의 독-일파 한놔， 중국과 대만 성또쉰- 생각한 수 였 

다. 일반적으로 분단국이라 하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죄r iF재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현섣적으로는 두 개의 대럽객 성 ~1 처l 세가 판재하l센 

서 적어도 두 개의 체제 중 하나든 자선의 주도하에 하나띄- 동인뇌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대깨는 분단독! 두 깨의 처l 제가 

모두 자션의 주도하에서 하나르 統 -되어야 한냐고 주장하나 파꺼 꼭-인 

의 경우 동독은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였;lI ， 대만의 경우도 명씌-상j갚 

는 하나의 국7~플 주상하면서도 실저l모-4:- 두 개의 먹-립된 체세랴Jlr 하 

여 두 개의 국7년 인정하기 때문에 분딘놔따다 다딛-다. 꽉히 [11 만건

민족의 구성으로 보아서 원주민이 별개의 독-덤놔결- 추젠한 -;간L 있어 사 

한국의 경우와는 상황01 다르다 441 그러뾰 한놔에 고유한 분-만놔 분 

져l를 법적으로 검토하여 관 펜요가 있다. 

우선 낚북한의 국제적 관계 현설플 보띤 한팍이 150 7 11나 도|{F 깎} 

플과 外交·關係플 수립하고 있고 북한도 100여국과 91jl~관계쉰- 수띤하 

고 있다. 이러한 외교관계 수립현황은 낚북한01 UN에 가임하백-사 너 

욱 확대됨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 등 맺 나라플 제.9 1 하고-「- 사심 

상 깐ttt땀 모든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북한.두 주요 서망감듬고} 

떼) 안의 1.12항 찬f‘ 

~~ ) 때1H:lkj 뺀， 암의 쾌， pp.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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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가 없지만 대다수의 국가와는 외교관계-뜰 수럽하였다. 이와 같 

이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같은 국제법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설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UN에 남북한이 모두 가입함으로써 이런 

현설을 더욱 확고히 한다고 할 수 있다 4:') 

그러나 남북한의 관계는 보통의 국자간의 관계로 다루기 어려운 여러 

가지 꽉|生이 있다. 첫째로 현재의 남북한을 갈라 놓고 있는 휴전선은 

임시적인 군사분계선이지 국경선은 아니다. 또한 38線도 일본군을 무 

장해제하는 미군과 소련군의 임시 관할분계선이지 l쾌境線은 아니었다 4 

6) 그뿐 아니라 한국이나 북한은 다같이 하나의 통일국가플 지향하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韓l쾌이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단국인 한국은 두 가지 대럽척 측면이 었다. 하나는 국 

제사회에서 두 개의 국제법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Sein) 이 

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국가로 통일을 달성해 나7싸 한다는 당위의 목 

표이다(Sollen ). 그리고 분단국으로서의 한국은 바로 현재의 상황에셔 

當댐의 덤標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국제사회도 한국의 이러한 발전이 

나 노력을 지원해야지 방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분단국의 고유한(sui 

generis) 법적 특성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대외적인 측면은 완전한 국 

제법주처l이나 남북한의 관계는 국제관계가 아니라 치斷韓l행의 내부관 

계이다. 분단한국의 내부관계는 물론 하나의 국가의 내부관계오F는 다르 

나 그렇다고 국세관계는 아니다. 분단한국의 내부관계는 당연히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야 하는 관계， 또한 그러한 목표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 

야 하는 관계， 그러면서도 당분간 상대방의 내부체제플 존중해 주어야 

하는 관계， 그러나 당위의 목표인 통일에 역행하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 

하여는 일정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분단한국의 내부 

관계뉴 홉휩R낀으로는 파악함 수 없고 動的·發展的으로 해석해야 되는 관 

15) LYOll, RYlIng -H wa op. ci t., slIpra not0 24 , pp.143 6 145. 
,16) Ibid ..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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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다. 그리고 이러한 분만한국의 내부관계까 발전되어 나가변 남북한의 

외부관계도 변절하여 점차 국제사회에서 하냐의 국가보 변모해 나잘 것 

이다. 1972. 7. 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남북한은 이미 이러한 측면을 

정립하였으며， 두 정부라는 용어도 피하고 ‘장방’이라는 용어플 사용하 

였으며， 외세의 간섭이 없는 자주적인 統 .r솜O{IJ을 천명하였다. 캘륜적 

으로 한국통일 등 남북문제는 분단한국의 내부문제이며， 국제관계가 아 

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의 외부관계와 남북한의 내부관계판 

유동적이며 그 발전방향에 따라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될 수도 있고 두 

개의 국가로 확립될 수도 있다. 즉 남북한의 外部關係가 진정한 내부관 

계로 발전해 나가면 두 개의 국제법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외부관계는 

점차 퇴색할 것이다. 또한 반대로 남북한의 I쳐꽤關係만 강화되어 가고 

남북한의 내부관계는 소원해지거나 취약해지면 점차 내부관계는 퇴색 

하고 두 개의 국가로 확립되어 갈 것이다. 그러 o효- 훈}국의 동언정책은 

바로 이러한 요인에 착안하여 남북한의 내부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외 

부관계가 이러한 내부-관계의 발전에 지장을 주지않고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m 

5. 統-政策의 推進과 UN뿜IJ度의 活用

남북한의 UN 가입은-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두 새의 국제법 주치l 자

셔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현실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現實化는 당위의 목표인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현심의 바탕 위에 

셔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동질화 및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사회륜 개방 

하며 신뢰구축을 통해 f.ft 基盤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러tJ l로 UN 제 

도를 활용， 이러한 통일목표를 지향해 가는 통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의 UN가입이나 UN제도내에서 남북한의 활동이 통일정책에 기 

여함 수도 있고 역행함 수도 있다. 다시 말해셔 남북한의 UN가입이 동 

47) lbid. ,pp.1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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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UN제도 

나 남북한의 UN가입을 어떻게 활용하고 통일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 

냐에 달려 있다. 과거 1970년대 남북한이 UN제도나 전세계의 남북 

대치공관에서 대결과 경쟁?후 놔력을 소모했던 것을 기억하면 쉽게 이 

해가 갈 것이다. 물론 현재 남북한의 관계는 1970년대와는 전혀 달라 

서 國力에 있어서나 외교관계에 있어서나 한국이 북한보다 압도적 f劃立

에 있다. 그러므로 대결이라기보다는 한국의 主導로 UN총회 ·주요기관 

·전문기구·보조기관 둥 광범위한 UN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대화· 

교류·협력의 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또한 앞으후 New York의 UN 
代表部를 비롯하여 전세계에 걸쳐 남북한이 동시에 대사관을 설치한 곳 

이 확대되어 나갈 전망이다. 이러한 동시 소재 공관이 과거처럼 대치공 

관이 아니라 대화와 교류의 장이 되도록 치밀하게 統一政策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UN제도내에서 우선 이해를 같이하는 문제부 

터라도 공동정책을 추진하고 협력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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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t聯合 運營體系에 관한 짧}양E 

張 홉 ;** 

1. If 論 IV . I t.î~대웹샌I t톰IÁ빠홉와 젠꽉웹系 

11 . 1치Jix Jt I디]體환렘의 件혐 및 hk4x써'ft \'. ￥，t‘遍 : Itj.lt빠싼의 싸’홉1 t Ji '-i진 

m. 따北~$1￥의 벼 格

1 . 序 論

1989년 9월 11 일 盧泰愚 太統領븐 놔회에서의 쐐Ih혔I洗윈- 동-해 우-닌l 

정부의 통일방안으로셔 「한민족공동체 동일방안」을 뼈川!하였다. 이 t앙 

안에 의하면 통일을 지향송}는 중간단계에셔 Ih~t함으 I fl l1 (싸 }J파 Jt i liJ 
廳않- 도꼬하여 동-엘지밴- 조성해냐가기 위한 꽁언추낀처1-;무-서 r l멘~t 

n縣」이 제시되고 있다. 동연놔가 심현의 r ~I바 1過4-FfjE셔 Itj~t빠r??

분단상황에서 완전한 統 ·’필짜까지 동-일결- 추二t하단 뿌r "L(l~J I돼 1系라까 

점에서 특수한 결합형태이례 南北韓은~ l(族깐I ， )J體라는 하냐의 ̂1 응- 민 

에 聯싼의 형태로 j판戰됨으호써 잠정석 o 보 놔까깐의 관계까 아\! 1괜、 

|석판1) 의 #‘￥~*I樹係플 가지게 되며，안으로단 상호간의 판셰펠- tAμ훌·싸j節하 

* ~‘ It'J 人 人잭lF;U ltkifif싸fI. 



82 

jl 밖 o 로늪 ~íl'tt(I~J 號깎을- ü:채-하고 민족01 익을 추_-，L해 나낀· 끼-qjt 

해석되고 있다J) 

우리정부가 이같은 玩 )J菜을 제안하게된 7FiifP-보-는 IJ젠 ~.ìlïl.l의 놔 

져l 정세의 흐름과 社會主義l활l 패家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따펀과 rH.lJj~의 

추세，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릅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축적 

되었다는 점， 즉 絲勳까싸-파과 함께 착실한 정치적 민주화로 인한 자선 

감 등윌- 지 적한다.낀 다시 말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성숙된 녕族 

역량에서 비롯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을 많族共I피體의 일원으로 젠 

容하여 민족의 共[ì~]驚榮을 추구함으로써 統 ~I잉1題를 |￥j~t함 當·벌뽑"t십1 

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태까지 남북한 각자의 자기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이 南北의 關係

cX혈으로 이르게 하지 못한 원인으로 보고， 샘단開放으로 인하여 자기 

체제를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남북한 각자에게 형성되어 있지 않 

는 한 南北韓fu9의 어떤 協1定01나 交流째)J關係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3) 

특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m1題/떠으 

로 지적된 統- ‘의 中밟1過fE에 관한 설명이 未i1~하였다는 것에 대한 종 

합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간의 統 --E歸훨 U爛過챈에서 단계적 통일， 

제반분야의 교류와 동시에 군사적 긴장의 해소， 남북한간 뼈對h 存在

의 인정， 統 ·原M !J，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쐐찮的 유意를 확인함으 

로써 그 의의를 더한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셜정되고 있는 통일의 냐l間짧팎로셔의 

I힘北聯유01 민족분단의 고정화가 아닌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기 

구로서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를 i.t的으로 制度化하는 

l) r한민족공동체 통엘빙써H기본 해션자륜JJ (셔움:국토통임원， 1뺑)， w 24"'li 
2) 이-홍규， “한띤족꽁랭-체 통인tklq}의 정책기조51} 씌젠l앙향 .. r한띤족-&’~동 j~1 통-인빙썩}의 이 

펀-잭 가추-와 정책방향J (셔뀔 놔-Ii통인원， l~ro). 미"l1l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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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이 펜요하다. 따라서 4 論X에 .\-1간 !↑':J北lr~싼의 {! iljf yl 까 도l : ? IJ! 

족농’쉰-처l 현장의 ’ 1'1:템과 |셔잔， 남작-연합의 t섬 서 생 끼， |i}:l」 Lq%fr의 !’- 싱 사 

구 맺 운영처l 겨1 ， r ↑:j~대뛰?으l 현섣화 방안음- 보액하단데 -- ,. 빠캔 11 (i '.J 이 

있다. 

우리 정부의 「한빈족공농-처l 동일방안」에 대하여 ~jt파윈- ~ L 끼 ol -11- 사l 

의 조선으로 분열을 ;l[착화하J~ -y개 놔가간의 판새쉰- /쐐1.ft하JlL j[ 

석적인 국가간의 관계보 훨뺀뱃사커는- 갓 o 감 비펜. 7~ 부-하였다. 우-랴의 

統 . }J業이 분단의 페휩化가 아니라 낀장의 완화와 교-뷰 떤넥음- 동한 

r$j北關係1E常化의 제도적 보장으로서， 남북한간에 공동 o 보- 형 성하거| 

될 대ij~t聯유의 법적 성격의 充바j과 동인에 이르는 더 현섣척 방안임을

입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민족공동체 개념에 기초한 「한민쪽-강 

동체 동일방안」과 l휘-北聯유의 성격에 법적 의미괄 부여Õ"H:- ~~ 해의 방 

법론간의 접근차이는 l후J~tij뿜￥으l 운영체계에 관하여 구-치l 자 o 감 져Lrr

화하는 방법의 모색에 있어서 한계보 지적하x지l 않을 수 없다 o아F택움원E러←-1 ~j 

훌韓할의 입장과 대응 그러고 국제적 측면에서의 분삭요인을 ~I~려대상에서 

져l외된 것도 미비점으보 지적될 것이에I다:斗{ 

~本~ f鎬폐띔의 n마F뷰무라 단계에서 南北함의 l혜l際빠유 1 iiJU펀JII)、어l 대한 놔저|연 

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결의안이 동과되~J !.， ~t h1&값의 한 견파-딛-λl 

국교수립에까지 이프게 된 蘇聯에 서 jC람鷹. 행6훤값에 의한 구데다와 ] 

것의 실패가 뒤따르는 등 급변팎순 l떼際1'，激: lij北關係의 시l 산에 _~L 가| 

도움이 될 것으로 ‘펌폐된다. 폐北I텐샤級會淡， 낚북국회회담， 낚북경셰회 

담， 남북체육회담， 남북적십자회담 강 현재 여랴부푼에서 선행되고 있뉴 

남북한간의 對훼rþ에 야기되는 문제뜸을 !휘北聯츄의 형 성 01닫 Lf아가 

그것의 설치근거까 펠 민족공동체현장을 채택하게 된 !힘~Uti j'.짝u갓(새 

최의 낙관적 전망)에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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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합폈JCli치體憲摩의 性格 및 基本I셔칩 

1. 民族共同體憲、章의 意義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統- -뺑家뜰 설현하기 위한 과정에셔 민족 

공동체 또는 퍼族社.會의 따形hX: 빛 발전을 전제로 내세워 민족공동체의 

[1돼IJ迎나 민족공영체를 형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분단된 南北韓을 민 

족국가로 통일시거고자 하는데 그 특정이 였다. 즉 여기셔 追求되는 統

→政策의 기본방향은 남북한이 하냐의 민족공동체로서 일체감을 갖고， 

L싸가서 싼意、에 의하여 統감된 I꽤家를 형 성하는데 있다.4) 통일국가형 

성에 있어서 민족과 공동체라는 개념을 媒介로 하는 우리정부의 統 -}j 

案은 統-페 이르는 합리적인 過程과 그 구체적인 未來像을 제시한 것 

으로셔 먼저 南北韓의 相R.認펀에셔 출발하여 민족공동체형성을 거쳐 

최종적으로 민주체 제하의 뽑.채밟Ij 統 ‘國家를 수럽한다는 것이다. 

민족의 대단결은 일찌기 담북한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에서 통연원 

칙의 하나로 되었으며，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셔도 그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따族 k義는 근대 이후 국가형성의 기본단위로셔 新냥i 

j홈國의 민족국가건셜의 근간이 되고 있다. 다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에 따르면 민족대단결은 民F的 統 --原~IJ의 내용에 포함되어 였다. 

한편 그 有차|‘운에 의문이 제기되고 거의 폐기되다시펴 한 7.4공동성 

명 가운데 오직 통얼 3원칙에 대해셔만 남북한간에 유意를 보고 있는 

데， 이 3개원칙을 포용하면셔도 보다 統 --에 대한 認識論的 차원과 實質

的 차원을 동시에 대변하는 원칙 혹은 개념의 개발이 요구받}는 견해 

가 있였다. 즉 민족공동체 械念야 통일을 향한 단계 적 접끈을 相R.캡、定 

하는 類의 따、티 IJ과 階웅‘으로셔， 이 개념 안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공 

동체 구성과정에서의 ~YfO論과 機能論的 時點 그리고 자주척인 변화추 

,1) 안뱅준， “통임성책의 가조와 과세’냐바성치학회 편 r한국정치의 민주화와 동엘빙얀』 

( 셔-울 : 원「문-화，，~， 1뺑)， 11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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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는 개념을 투여할 수 었다는 것이다5) 

공동체란 t벤짜‘|‘T과 共I매體편情에 가초하면셔 인간의 능’동-생활이 행해 

지고 있는 연정한 t벤했r1-.會콸 의미한다. 공동체를 構젠(I~J 측변에셔 쟁 

의할때 하냐의 인간집단이 공동체로 형성되기 위해셔는 문화척 동섣생 

(consensus in values and beliefs)의 {f(J:, 集~I훨I f劃lk Eif:fl의 작 전 잭 이 

고 다면객 인 상호관계 (direct and n1any - sided intcrpersonal 

relations)의 유지 그리고 그 接觸의 17".편關係 (the practice of recipr 

ocity)등이 允파되어야 한다? 이런 공동체가 뽑 ·짜族의 자아의식에 기 

초해셔 형성될 때 그켓을 민족공동체라 함 수 있겠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빙싼」으1 f뽀論的 기초는 01홍구 교수의 뻐쐐1fr!l:J Uii}體 

(com~nonwealth )d'끓j으로부터 비롯된 갯으로 깎작되며， 이는 「한빈족강 

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되던 1989년 초 統 {젠다I‘ç 11職￥ 기자깐단회κ 

에서 밝힌 |휘北體없Ij~i웹f案으로 발젠되었다. 二[의 복지공동체에 관한 반 

상은 1976년 멕시코에셔 개최된 져12D차 동-아인문학회 총회에 제출똑l 淑

k , “The Korean Commonwealth and thc Asian Community"에 사 

전개된 켓으보 밝히JL 한국 복지강동처l로 붉런 수 있는 이 접근의 꽉징 

은 統 -의 t體플- 政府나 權)Jt體에 두지말고 민족을- 二r-성하는 민중에 

두자는 그리고 화합의 1차적 목척을 민중의 복지에 두-자는 껏 '1; 0 보 

5) 김동싱， ‘7.4낚북공동성영의 의의와 평가’ r통얀， 이떻깨 한 꺼 ql까 l 셔움，동아익'-앤-사， 

19;힘)， fP 25---æ. 
6) Michael Taylor. The Possibility of Cooppration, (Camhridgc: Cambndw‘ 

Universlty Press. 1982). 김종쉬， ‘념북한 봉인을 위한 낀폭녕냉-셰 형 생이핀’ 하빈 

족공동체 통열l맨}의 이론-잭 지초와 쟁채방향" (까움:국갚-동ql 원， 191)), p 61에셔 애인 
요 o. 

7) LCf> Hongkoo, “ Political Lnification and Soclal WυIfarν" Korcn ‘md World 

Affairs, vo l. 8, No. l(Spring, 198~). pp.5 ...... Hì. 

8) r초션엘보j， 1~년 1 월 6연. 

9) 이홍구， “민족화합 끽!-f통임 u맴}의 역샤자 .01 념지 -깐명 , 이상우 껴 r통빽나의 P 샤L 

( 셔움 박영 싸. 1에7)， pl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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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명한다. 더 니아가 I ↑:J北 두 體;II I J가 섯-단의 /11i/파化가 아니라 띤-츄동침 

성을 찾고 민족공동체판 만단-어가단 섯이 새 동얻방안의 J과~，，: I!;Ü!IJ이며 

그러한 민족공동체될- 만닫기 위해서는 :_L 냐，，~\ 1펴팎IE 서 현재의 1띤족 

2처l 제룹 #織양體로 만블어 이 연합체에서 각종 父-jii플 섣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학준 교수는 I센北합:이 상대방치l 저l쓸 셔j읍 Ii;E‘파 

하는 바탕위에서 體a)lj~i剛F을 형성해 外~나 [~피l싸을 셔l외한 모든 분야에 

서 인적·물적 교류룹 강화함으로써 f삼賴를 회복-한 다읍 1띤족 2놔가로 

서의 민족공동체플 형성õ}-는 것으로 평가하괴 이 織IN網펄 l만r쐐縣 

과 聯쇄rtì iJ 사이에 위치젓는다. 體밟Ijij짧}은 남과 북이 각가 주권을 보유 

하고 패際的으로는 개별적인 }f權l멜l家로 존재하되， 상호관계뜰 국제관 

계가 아난 띤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한다. 즉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죄인 

念과 體없iJ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한 바당위에서 )E4r한 統← -꽤家룹 

설현할 때까지 두 개의 셔로 -cl-른 체제 사이에 유기적 관계플 발전니켜 

나가면셔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사켜가는 統 -指[11]的 특성을 지적한 

다.띠) 같은 맥락에서 k統領의 패會j폈쇠t은 “사회 문화 경제적 공동체륜 

이루어 냐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헨능 각종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척 

통합의 여 건은 성숙된 켓”으로 표현되고 있다 1 1) 

이 같은 민족공동체 統 論은 유럽공동체나 聯유이 상정되는 공동번 

영을 목표로하는 和다꽤}J體.뿜Ij로 발전가능하다는 것이다 12) 한편 공동체 

형성과 통일과정 상호간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셈l題꾀플 므러내는데， 

그러한 統 接近j去을 신기능주의적 統잠f띤論1]1으로 보는 견해가 ̂1배 적 

10) 김학준， “민족공~동처l와 남북한 체제연합 연구" r통일분제연구J 1 권 3호 (서울:국토통 

연 원， 1æJ)， W Zl"'ll 
11) r한띤족공동체통일빙L얀(기본해섣자료hp 49. 
12) 이승원， “한민족 띤주주의 국가론’， r통언문제연구J 3권 2호 (서윌 극토통멜원， 1~1)， p 

낌Q 

13)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ndrang Books, 

1æ6):구영록 r인간과 선생j (서움 : 법문，，~， 1971), W 3)"'91:최종가 r현대국제관계 

론j ， (서움:박영"h 1뼈)， W 110'" 131 :이상우꽉제관계이본j{ 사울:박영싸， 1명7)， W 

3Z7"'~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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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깜합이펀깐· 푸7타-권에 .9]하며 냐;-]이선 사회십만:}에 냉한앙카 

의 jiI차에 서 냉 셔 자는 ,p r꽉機fiE의 팡합쉰!요성 때괜-에 쇠- 상유 l1!-: :- 에I!” 

ql 연계가 생기 거l 되었다는 서질- |iij쇄--i;- 형 성반 JI!싱삶 o ’/， 1, 1. 핵 산 F 

7]능통합에 있;ll 따라서 통합이-판과 機能 L펄 ? IJl 꽉된다. J] 능- 서 Ql 부 
분-동합이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띤 공푸에 가 ).1는 하나의 ↑、 11]"상의 ι냐l 

가 된다는 것이다. 즉 섰 rdl:Hl윤 하고 있;:- 사회깐에 ';]능지인 상~'，.9 1 

존관계까 생기면 공동의 젠싼￥IJ감이 생껴나rl( 이 lUriJflJiri픔 누 사회-간-

1 ~ 11 r상의 關係로- 만갚기 때분에 統싼HL;랜의 져l 인 간 요인이 되께 힌 차 

원에셔 이루어진 機能(J~J 統유h씌플 통한 섞단건， [j l ~아까 가능주의 삭 

의 조각 조각 문세해결 대신 훨씬 制度化된 純유! I텐릅 j낀;K하는 *1[" 뿔 

能←F義로 발젠하게 되였다. 

위와 같은 통일에 대한 接ji 치5\이 유럽공동체잭 f뿔꾀젠!낀 '[1 r.썩*k{j'Ol 

라면， 유럽공동체의 경우와 우리 한반도의 띤족공동체의 경우-에긴 ,-1. 

기본적 더ÍJ1삶에서 월異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141 Community의 우-이 

말이 공동체01 지만， E빠라듬의 경우 ~t괄-온 "HJrí]El 1' IJ ’I학 樹係에 따감} 

형 성과정에 있는 ￥1 J깜社會 (Gesellschaft)에 볼과하지만， 우리간 천년 

이상을 갇이하며 삼아온 共r8JJfr t짝 (Gemeinschaft)과간 사심이 다쉰다. 

물론 이같은 주장은 웰業化 近代化가 R거l 친젝된 현사 7]에 ".1 이익사회 

공동사회라는 ’상iJú낀 개년의 젝용이 적심성이 있얀까 의문-이 제가된 

다. 

한편 유럽공동체릅- 구성한 나라쉴-은 NATO라4:- 하나의 '.J(’t~rriH'.~}將

없u에 속해있는 나라인데 반하여， 낚북한은- 함￡파빼縣~J과 폐J!ï씨 [-1“ 

JU셈11옳k!J이라는 객 다} 셔 균，，~동맹 ~~1 져l 에 속해 있간 -두 개 의 -;If까바 

그 펀:뭘로 들고 있다 lr" 

:<1。11 ~견 

11) 깅냐중， “한민투강동쳐l 동-임!l맨}과 여방셔l 동-익 )l맨}의 비판 셔 선lf”， 「 l냐l와 사낭 J (/.' 

윌 : 한쇠샤) l~뻐년 11 원 후(동-권 15_~.). μ l:fi 

l:i) 낀낸중， 낭 꺼l깐펀"， f1l lJ3 ----1 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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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잔페나 今‘펀에 의힌- 동일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섣을 인식하 

게 되면， 상대방의 존재를 묵시적·명시적으로 승인함을 전제로 하는 體

~HlJ聯今業이나 동서독식 기본조약관계안， 또는 기능적 통합안이 단연 현 

실석이다 Itj) 體.制聯산을- 위시한 남측의 여러 제안들(예컨대 서신교환， 가 

족방분)， 가능적 동합안， 동서독식 가본조약관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 

로는 두 개의 한국으로 출발하지만 f{期的으로는 통일을 期待함 수 있 

는 않某:으로 보는 것이다\ï) 따라서 南北韓聞에 심화된 異質|生을 극복하 

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려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간의 현 

실을 정확히 인식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統--願IJ에 적합한 것으 

로 삼慣된다. 다만 願t統 을 共I페善의 성취로 보고? 그 共同善-의 성취 

플 공동체형성으로써 해결하는 방안을 提까한 김종럼 교수는 민족공동 

체를 전제로한 통일방안 모색에 있어 공동체의 개념과 근본속성에 관한 

보다 치밀한 분석이 요구됨을 지적한다.뻐) 

그런데 민족공동체라는 統유념標릅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남북상호간 

의 접근을 制度化하는 문제는 l한論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남북한간 

의 관계정상화， 통일과정의 중간단계로서 南北聯암을 제시한 「한민족공 

동체 통염방안」은 민족공동체현장에셔 I힘北聯싹의 설치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성격의 규명이 수반된다. 한편 민족공동 

체현장의 f￡擇을 {힘~t헬 j貞 1-:會談에서 今意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정상 

회담에셔의 대타결이란 사설상 어렵고 또 바로 가장 어려운 엘을 맨처 

음 순서로 하였다는 지적이 었다 19) 그러나 민족공동체현장을남북기본 

조약으로 보는 本 樞에서는 j때 L會談에서 현안의 타결이라는 통일의 

16) 최대권간동안l의 법적 문제J{ 셔울 뱀문사， 1~)， μ lÆ. 
17) 상게셔， μ 1와 

18) 김종럼， 선깨뉴푼， μ (Tl 

19) 최대현， 홍성펜， 노영뜬 “낚북엔합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í통임에 따른 법적 분져l연 

듀J(셔움 국，펴띤원， 1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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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리-블 풀어야 한다고 보며， 그간 최고위-납 회담， 또한 I티 1'，빡I淡의 용 

의표명을- 해온 북한의 태도J))와 최간 I!'삐應h!i熱의 했\it보 렌-아 정 상회담 

의 11]"能It이 높아셨다고 한 수 있다. 

또 l 찌 1'.현談에서 채팩펠 띤족공동처l 현장은- 바로- 지금까지 낚북한까에 

진행되어온- 국회회답， 적십자회담， 세육회담， 경셔l 회낚， jl위납회담 능윌

I휘4얘剛?이라는 공동-기구내에 'r:;~.d1l1~ J_o_김- 섣 jl할 iF거쓸 lJ~련하게 되 

는 의의룹 갖게 된다. 

2. 民族共同體憲章의 性格

I찌北l엽1:會G셉l 서 채택하게 된 I휘i~대縣의 섭치단거인 민족하동-처l 현 

장은 .+f[]와 紙 」을 위한 가본믿L안， 때 f( ↑니 l [f강에 관한 사항， I t.j~때뿜?? 

機構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남북한간의 21r텐I~ J 깐，쉰플 내용으또 한 갯 

이다. 이런 내용을 가본적으보 규정하게 된 니 l족능’동-쳐l 헌장은- 과연 어 

떠한 'l'tf폼을 갖는가플 * 節에서 인별-해 본다. 
후]~t))斷 이후 한국전쟁을 경험한 남북한간에깐 써， J 고} 샌 E’'if t E> 1 성 

도-가 매우 심각함읍 남북상호간에 검이 6:E識하고 민족동침성윈- 회복해 

야 한다는데 ~ç~이 없 o 며， 낚북한간의 긴장된 *‘J \i~ . ￥‘베뼈係찬 縣ili

하기 위해셔는 통엘지향척인 남북교류륜 위한 제도객 -띤-색이 Jt 갱목!냐. 

따라셔 하나의 민족공동체의 形!iP갚부더 께 11( 1r~뼈의 회꽉r ， 상대방의 

까:휴에 대한 ftJli , ，;:신짧 더 매}가 상대방의 판^H 펀- t!}아잔-임 수 밖에 

없다찬 인식이 처l감되어 껴국온- rt:j~t핸 LC本關係때파의 쳐l 견 펜요성이 

역설된다~II 즉 남북한 가·쁨때1 ， 얀젠파 평화유지， jlr류의 법잭 끈꺼와 

가-분방향을 규정하단 낚북한의 가·본협정 맺 동-인지향객 낚북jlr뷰의 ~I 

행을 위한 구체젝 법규정을 닦유 싸파의 빼料 깅‘jC싼이 세」I되한데， 여 

러부문에셔 매:j~t交流의 임반적 간거가 되얀 낚북한의 기뷰→’}겨l 협정이 우-

3)) E챔년 11 원 굉화회닦 제안과 ?-。l혹낸-사의 평양밖문j’} 조..t~양의 한영 qi 셉에 서 {Aj 셔 

인 노태우 대풍령파의 통-인문헤1.낯 ??Pl항 용의 .H.'생. 

21) 최대권， 션게셔dl‘ 1 CJ7 ----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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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객이라는 것이다!!) 인적·뭄-석·분회-착 jlr뷰의 학대판 뒷반친 해 주는

X!”;가 낚북한깐에 싼，덴되어야 하단 꺼이다 이끼이 동-셔꽉간의 N~~、條

VJ에 해당뇌여， 민족화합민주꽁인방안에샤는 낚북한 71겐관계 깎정협정 

이며 j리고 「한민족공동체 동안!방안」에셔는 민족공동체헌장의 성객에 

해당된다211 

북한의 입장에 셔든 어떤 11양센과 |펴파도 남북-상-~-깐에 딸섣뽑플 인정하 

게 되어 관단결~ [~iJ휩f~하f:- 것으료 보고 었지만， 이미 낚북한간에얀 상 

대방의 폐L를 G談해온 바와 다름없다는 이해위에서 :L 名fí때l는 상관 

없이 법척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민족공동체현장-열- 해석한 수 였다JI) 

「한민족공동체 통엘방안」의 解說資*:↓에 의하면 민족공동체현장온 똥 

일에 이르는 남북간의 잔정적인 I쳐的 t펠*關係플 구체책으로 섣정한 걱 

으로셔，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플 규율하는 ↑!옳杓과든 :-L 성 격음- 탑러하 

? 것으로 셜명하고 있다liì 또 Ilj北聯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민족공동 

처l 헌장은 남북연합 안에셔 南北韓은- 각각 外짜·軍-報훌 등을 보유-한 주 

권국가로 남게 되지만， 양자의 관계는 국제법상의 관계가 아년 국내볍 

에 준하는 특수법적 유대관계를 갖게 되므로 민족공동체현장의 ↑’F格도 

국가간의 조약이 아년 국내법 적 협 정에 가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Iì)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jJ뽑f을 ↑;Ii짚하면서 i.ttl~J '}Jilh-.윤 기피하기 위해 

한민족공동체 개념을 창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ollor에서 남북 

한음 공동으로 규윷하는 l쐐l際핀으로셔 민족공동체현장은 1않싼J이라는 

~) 유병화， “동얼 7，]향석 낚북한관세의 법이펀- 엔구，" ，....한띤쪽닝낸-처l 통인l상얀~]~l 젠파 저l 

fE화 연구J( 셔움 : 띈!원， }91)). p181. 

23) 이장희， “똑-일동-엘과 남북관계의 반천방향 모내" r한민족강동체 통언밍벼얀l 섣천과 제 

도화연구-' ( 서울 : 통연원， }91)), p징i 

2;1) 김영기， ‘닦북언합의 셔llf- 서·선첸서 파셔l". r밴적굉’펴-쳐l 현장의 이잔-서 7 1-쓴와 정책방 

향J ( 서윷 : 국도통멜원， 1뺑)， p.1없 

2)) r민족공동체현장(가흰-해션자료J -' (빽꽉도통언원， 1뺑)， p.ñ 

a3) 장영봉， ‘믿-F한 국가꺼한형대로셔의 유다13LK-처l와 ~L'터-덕 협럭처]" r장-인괜-제연구-」 2fl 
3흐( 셔요 동-인원， }g:{))μl1 :/)----1 f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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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l1 민족강굉-처l 으] __ ，1-성처] q! 낚북-한-R- 상 '9'_간의 깐끼|에 있이사 

‘-~]방석 사션상 싱부’ (dc f acto !oca! govl'r‘ nrnpnt) ~E-::- ‘-숭앙 사 l:! 꽉 

상 정부’ (de jUl‘ e centra! gov('rnment)보사의 닝 끽-씌깐 7끼I-，z시ι서샤1.1μ11ι-←꾀-

정부는는- 조q약F을 j처체~] 결할 놔셔세l 법상 늠능-넥검- 깅갓씬F깐{까'.C다r. ~ 1 ↑ j~t폐 9| --I; l}{!”-3-
뀔越하;r 빈축공능-치]1션이 없-o」Jj一 1\~:J~t~i剛?의 가초인 I:l꽉 i’'--6' ~n 렌 상 

은 갤fIf lg삐際필일 수 밖에 없다. ; 남북슴핑- 셔l 으]'( 싱 i}l ql 낚뇌-한 9] Jd 
LI삼1의 합의는 결코 낚한 되느단 북한의 쫓iJ;·r섭쉰-.냉잉 --it- 석·싸 :<]lthi까! 

수도 없고， 남한 또간 북한의 공법상의 셔l약 또단 사법낭의 겨l약띤 -「7ι

없?그1펴- 그것은 1않싼J이다 11힘~t~i뿜까의 7]초인 빈추강쉰~~]힌상의 젠 

법적 근거블 부여하기 위해서도 01 ，룹 11짧、j으-란 -만0싸 하며， FJL 이단 jl￥ 

約으로 볼 경우에만 ;쥔jj 져16조 제 1항의 “헌법 섣차에 따마 처l 션 공-판독l 

조약 ...... 국내법과 장-엘한 효력이 있다"얀 규척에 따바 띤i석LJ&’-등. ~n 현상 

은 국내 적 /탤)) 이 j;U파 된 수 있다. 요 캔 대 민측굉-등， ;(~I 현 장건， 1사쪽낀’-장

처l 의 구성처l 인 단북-한을 공동-으로 tQf렘까 ‘민쪽슴L동-쳐l 법’ 01 없 01 딘

그것븐 낚북한음 각지 인방만을 규윤하한 낚한의 놔l~ 법 IF」:- 꽉한91 

꽤內法에 끈거한 수 없 o 며， 낚북한윤 공동.0 굳 규윤하는 1{j q! -1내l! ” 

에 끈거한 켓이 o 로 민족공동체현장은 1繼j、J이라깐 것이다. 

덧붙여 紙 ·이 1빔n~쁨에 셔 ‘낚북연합 체 (Korean Conf cderation)얀’-5-

저l 사하는 장명봉 교수어l 의하면 낚북북-익연}합처체l 으의1 f힘내」iG”년파iI 

f採*r뿔훤톡된l 남북익연f함현장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갯이 바팎 x!하다고 .매 __ 1 디 이 

연합현장은 남북한 )파시짧"J ，()-갚-서의 성 끼윌- 잣게 팍! 건이tJ~ 이 까\l ~ t't 
',iJhl}íE: (rnodus vi 、 endi)에 해당된다단 갯이다. 이 연합헌상 F- 대의 까 o 

로 국제법적 조약의 성격음 갓지만， 대내적으로-{--T 낚꽉한 관세가- 앙 i- 9|-If 

의 관계가아니라 동인사까지의 잠정적인 내적 특수관계쉰- 섭싱 6-}-::- 뻗í"L 

떻iL(즉 국까연합헌법)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단 낀해갑 맑힌바 있다.최 

'lJ) 낀명시， 상깨뉴분， μ171. ~l :n----l!:1i 

~n 장영봉 ‘녁까연합쳐|에 관한 익i-?-" : 샤에l ’1I학회얀춤'J :n-(! 2호 (이-~ : 내한 l: 시1 1 11 히 ~I. 

l써)，(1패，，-，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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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힘i~lt￥‘.fl편에 였어서 가장 기본척인 I웹i받는 상대방의 견':(E를 너:E필하지 

않으려는데 였다면， 남북한간 상대방의 설체를 괴씬;E하고 相 fi交·流의 추 

진과 협력의 원척의 존중과 武)J行휩의 禁止 빛 분쟁의 팎f[J的 解차을 

위한 싼意의 볍적 제도화인 민족공동체현장은 條밝]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 수 있다. 더구나 현재 대J갖게봤멋에셔 남북한 동λlUN가입권고 결의안 

의 통과되고 總책에셔 남북한의 η4동시가입이 확정된 시점에서 남북한 

의 UN동시가입을 UN에 의한 I쐐家의 j꿇;EJ프로 -얻」L 남북한 각기의 국 

가에 의한 합의 문서인 민족공동체현장은 1縣성의 성격을 지넌다F 

「힘4대웹?의 법적 기초인 민족공동체현장이 남북한간의 설체를 인정 

함으로써 분단을 고정화한다는 비판이 없는 켓은 아니지만Ð) 남북한간 

의 地↑‘Y에 관한 일반척 합의 수준은 7.4공동성명， 6.23선언， 7.7선언 등 

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實體를 이미 認、定한 것으로 여겨진다31) 따라서 

이의 제도화·합법화는 평화적인 공존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 첩경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에 제시된 統 )i案들 가운데 공통점이 었다면， 적어도 어느 한 

쪽에 의한 다른 한 쪽의 배제와 같은 방법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하고 양 

쪽 체 제가 현실적으로 共存할 수 밖에 없다는 現實을 받아들이고 었다 

는 점이다. 

또한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한은 다惠、平等의 原꾀 IJ에 입 

각한 남북한의 기본적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펠요가 있다. 한반도의 

~) 낀명가， “국제연합 가입 후 대한민균의 국제법상 지위" r동인문제연구J(셔움통연원， 

lÐl). 3권 2호(동권 10호)， p.1닮 

3)) 김악중， “한민족김L동체 통앨밍씩}과 연방제 풍-임-뱀}의 비판잭 검갚’， r싸회와 사상i 사 

불 한낀새 1쨌)， 1뺑년 11원~~pl22. 

, “현단셰 주요통-멜uJ-얀에 대한 비 JP_ 껴토’: 긴낙충 . .x_중선 팬 r현단계 제통익J방 

아i셔움 한백사， 1뺑).p5.1 

:~l) 최대캔， 전께서， 뼈):이장희， 젠거l얀-문-， p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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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이루어칠 때까지 tll/(f!l까의 분위기람 조성하여 ‘!제!1첼 ;C￥"r하 

기 위해 난북한 기본-관계 깎정협정펀- 처l 갤한 편요성이 짧·쉰i 된다. 건 낚 

북한 관계를 ‘ fq;!l 젠{{의 관계무- 발젠사거기 위해 ι}는 분-만현섣의 f1r'L 
()낀 인정이 요구되며， 이런 조치까 여러가지 제도-듬을 동-해 구처l 잭 o갚

취해져 남북한의 분단이 통일이전의 꼭인처 i검 강;E멘의 분단으로- 바뀐 

때 남북관계깐 정상화헬 수 있으며， 난북한의 관셰가 JE'，깎化된 때 ‘뎌11 

:!t{{의 관계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갯이다. 

東l앤-獨의 기관fE약 처l 갤 당 λl에도 배1WHH1의 t캡적 ^l 위나 관계에 대한 

때흙의 입장차이기 있였음-을- 싣않꾀한다면， 기본조약의 처l 결이 동일에 파 

덤가 되지 않을 것임븐 확실하다. 그당시 서꽉 정제의 與뽀f!al에단 판~ 

11쫓約의 Mi結은 독얼분단을 영구화시키고 통얻원칙에 위배된다얀 점에 

셔 많은 논쟁과 심각한 대립을 보였는데， 연방재판소의 기본조약의 해 

석에 있어 흙~t에 일치된다는 판견U로 일단락되였A며， 챔캔條*‘)91 

후속조치로 여러 부문에 결쳐 댔I퍼獨빔1의 유t핸;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71 
초위에서 통일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9J)년의 독-인동 

엘 과정에셔도 물론이꺼니와 統 -↓‘üjíj의 과정 특히 기견조약 체l 껴파 관 

련지어 동셔독관계릅 반c 사 낚-북한관계와 構j젠I~J r~iJ 텔件플- 갇는 갯익! 

가 의문이 제기된다. 분단원인과 ~L ，~~ ~tJ)~] 구조도 다플 쁜만 아니라， 

l퍼獨이 낚한oLJ~ 東獨01 북한이라는 펀과은 -- '- 구조저 차이플- 무 "1 하는 

전해라는 켓이다11) 

그러고 민족공동체현장의 채택， 즉 I띤~t某木1없~)91 f{fi￥lii로 ql하여 낚 

북한이 상호간에 상대방의 ({끼:룹 쇄파하게 되는 경우- 판껑에 처히게 

된 수도 있윤 것이다. 민쪽공동체현장윤 lý，j~t훨本1웠/‘)_O~루 .얻-는 ~ 해 

의 입장은 「힘4대휩샘[- [혜家聯유R균- 성객갤- 규명하게 되깐데， 낚북한 

상호간의 주권인정이 그런 국가연합의 젠제조건이 되며， 국가연합에 의 

，~) 셔병전동인음- 위한 -동팎- 깐껴1 .Q 1 조 I생 J{ 이윷: 지)，~산업사. 1땐)， ~l75--...aJì팎‘ 

저) F!:- 연. 객-인의 동-띤에)， 1 우려는 }’-oj 블 배-g 끼익!’~"， r 샤회와 싸냥J{한~~ J，~. I~g)). lì 

원 후" (동'1~ ~~후J. l.lllHl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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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일방삭이 과도석， 삼정석이라 한 -"'1 바도 낚-뇌-싣-만-설‘'i)'，iJ L "1 꺼는 
저l도적 상치보 liii{解되고 비난되는 우펴까 [마뜬다. 

그러나 l에獨이 71관죠약 처l 결이 선에 농-구 및 소렌과 관계 개 섣을- 했다 

f 강서독관계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도 소련과 종놔에 I션서 접근하여 

관계개선을 하거나 판계당사놔둡의 합 '1냄쉰으l ‘!깨lJ에 대한 셔l s=-착 보장 

을 반는다면 한반도의 !ffLl1i1:策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바써， 작급의 상황은 남북한간 상대방으l ιι블 해파하거l 펠 민족공동체 

헌장의 채택은 그 가능성이 커 보인다. 

3. 民族共同體憲章의 內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긍정적인 꽉價는 기능론적 통합이론에 기 

초하여 南北交流와 짜}J을 우선시하는 기존의 봉일방안에 비하여 政펴· 

휠-휩웹題 해결에 대한 법척 제도적 실천적 측면에서 보다 석.體化시켰다 

는데 있다. 더구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開放1'1:을 그 특-정으로 한 

다면JiJ 정치·군사문제의 선결을 주장하는 北韓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간 남북한간에 제의되어 온 제 부문에서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 南北I흉L衝갖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이 실현가능한 것이 되게 하자면 南北l貞 J:會談에서 채택할 ‘통일현 

장’초안을 제시하라는 주장 )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민족공동체헌장은 어 

떤 내용을 담아야 할것인지 檢討해 보려 한다. 

먼저 남북한간에 제기되어 온 統 一 }j案을 보면， 우리 정부는 처]1공화 

쩌) 백봉휴， “동셔독 끼본 조약과 한반도 특감:상황 비쿄 」펠" r정재경영4F총~i 셔운:옹-국대 

경 영관리 연구소. 1978), 매많---53. 
:E) 이홍T. “한민족공동체 통일빙멘의 정책가EF와 실천방향" 훈녁정치학회 팬， 전거l 셔.p 

:m 
33) 검낙중， 천게-논문-， 「사회와 사상J 1땐년 11원호 pl3)::l깐 “3차 7개년 계획에 의한 4단 

계 통일i힘~"을- 제사하면서 제1단계인 팽화공-츄단계에서 남북불까침협정·평화협상의 

체결과 함께 남북-초ljI망과자회닦을- 성립사꺼 평호댐-임협정의 처l 션음 추장하 11_ 였다. 

김낙증， ‘낀차 7 71/년 계획에 의한 팽호}통인얀" 노종션， 신막중-편， 젠 JIj 서， μ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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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셔 LN감시하 북한만의 션까， (:\감이하의 낚묵-한 -총선서， 셔I~.~’-회 

놔에셔의 대한민국 헌법섣차에 의한 [젝감 ~I하의 f- 꽉 ql--「-비펴l 어1 91 한 

총선꺼， 제3공화놔으1 UN’깎시하의 낚북한 도착익! -- r-u 1 례에 악한 ι}H--I; 

운 선거， 저15공화국의 빈쪽화합띤주잠인방안 
__ 
~L라고 현재 셔Ih공화.I~ 91 

「한빈즉공동체 통띤방안 jA르 정근 l 된다. 그 과성에사 낚북한 U\능. ~ 1 까 

입 ↑li.對를 -딸^~로- 한 평화공존 입상윌- 천명한 lSη3년 91 b'낌선인， 

1974년 1 월 f 상호무력침밴포기 -,) 상호l니정볼깐 ;1 :{; 현휴션협딩 91 III 
속적 유효뜰 내용으로 한 남북한 상호윌-가침협정 셔l 겸-셔l 의. I 해 8원의 

평화똥일의 3대원착 (Cf 남북한 상호붉가침협정 체l 션 :~ 낚꽉상-호선갚 l 회 

복을 위한 남북한간 대화 교류 협조 (31 토착인구비펴|에 의한 낚-녁-한 사 
유총선거)의 발표가 있었으며， 00년대 이후에는 껴{{ 休핸빼퓨;!ìlJ쉰 유-" 1 

하면서 軍備韓깔}으I lL揚과 군사척 다1 :Ä]상태의 해소조~]판 혐의함 갯깐 

제의하였다. 

한편 北韓은 혁명기지노선과 지역혁명음 빡 뭘뻐하의 71초섣- 하여 

1쨌년대까지는 중럽낙감시하의 남북총션을 통한 헨 -때‘l한 J \'(꽃， I~Ð 

년대 처음 제시된 과도적 연방제안， 1뻐년 이후에깐 얀젠한 統 .1페청 

형태로셔의 연방제안을 잃議하였다 .. -/. 과정에서 1973년에 조놔-등-엔5대 

강령， 1984년 휩l 잦‘{제[]써핀絲結과 남북-볼가친 선언결- 위한 3사헤닦， 

1987년 단계적 무력축소와 마꾼천수 맺 중립놔 감사칸 주컨- 등으| 펜 I J~ 

的 Wl題輸차플 위한 다각척 'lP.쩌퍼짝談， 국회연싹회 91 새초l 쉰- 동한 뷰 1~ 

침선언 채팩등을 져l의 해왔다. 

^I끔 진행되고 있는 11j~t對꾀 까운-더l 낚북-.-I~위납회단에사한 낚한의 

남북관계 개선음- 위한 기본합의)，.1와 ~t韓의 -뭔가친선언과 화해힘꽉에 

관한 션언의 채택으보 망셔 있다. 여 끼에 이F기까지는 3차례에 검 찬 회 

담에셔 낚북상호간의 의견접근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은 긍정젝 q! 굉 

까찰 함 수 있지만 아직 낙관적인 젠망은 어려운- 셔서이다. 

이상의 양측 제의내용음 정 çl 해 빙-넨 동임음- 위한 lìíjf1~쁨의 f i!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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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交流 W)J의 증진， UN동시가입， 小 Iln갖:1써파의 ￥tti감， f木戰t꺼파體;fjlJ 維;

持플 주장하는 남한과 평화협정체결， 불가침선언채택， 미군천수 등을 주 

장하는 北韓이 對立하고 있다. 北韓의 ;흙本:_vJ융은 남조선 헥명과 이의 

북한과의 합작을 통한 統---01라는 전략하에서 美軍澈收블 주장하고 있 

으며， 그 名辦이 평화협정이든 불가침선언이든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 

또 우리정부의 흙本jk場은 統 一의 목표보다는 우선 平和定휠에 목표를 

둔 방안이 아년가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의 실현과 평 

화체제의 수립이 통일에 반대되거나 統-페 모순된다는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 평화의 실현이 무력대결이나 적대감의 해소와 갈등의 극복을 

의미한다면 한반도의 平和활見은 統一을 가져올 수 있다. 즉 平和는 統

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실현이 곧 統一의 설현이다는 것이 

다F 물론 01 제는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高↑l7級會談에셔의 

제의를 통해 그간 북한이 주장해온 불가침， 평화협정， 군축문제 등을 내 

용을 포함하고 있음은 進--步한 것으로 評價된다. 

위와 같은 南北의 솟張과 提議를 포괄하여 민족공동체 현장에 담을 수 

있는지를 같은 성격을 지닌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한기본관계 잠정협 

정과 비교하여 정리해본다. 

먼저 東西獨흙本f縣"J의 內容은 @ 상호동등권 및 정 상적 선린관계 @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 독립， 자주， 영토보존의 존중과 UN현장의 목적 

및 원칙의 존중 @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행사의 뼈棄파 경계선 존중 

@ 펴.獨 代表權 포가 3 유럽국가간 평화증진， CSCE정 신 존중 및 군비 
축소 @ 영역한정의 원칙 및 독립껴}주성의 존중 ? 관계정상화 교류 협 
력 및 사회개방 @ 常對代表部의 설치 및 교환 겐) 많絲網縣?의 상호존 

중 뼈 效jJ發生 등이다.R 

다음으로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의 내용은 @ 호혜평등의 원칙 

'51) 01삼열， “남북대화의 문제와 평화동엘의 걸’， r통연문제연구J 2권 2호(통권 6호)， (셔울 
: 국토통일원， 1때)， 甲앓~짧 

æ) 정용김 r분-만국통인론J (사폴 .. 1팩원， 1뼈)， 다않7--‘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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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력행사의 끔 "^l와 ￥;YF의 평화척 해결 j 상대방의 I펴파과 내성-불 

간섬 π ， 1tl뭘뼈쁨체Ij의 유지와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친 다각적인 -in뷰 

협랙플- 통한 상호 사회개방의 원칙 '.H ,' ~t햄i￥lS{願~J으 1 ~록증 /7) 꾀鴻 t낸셉 

ftl응판[)의 설치 등을 담고 였다 :11: 

양자의 차이점블- 보면 輕EtAiiE에는 휴전처l 제의 유지에 관한 규정이 

었으며， 동셔독 기본조약에는 UN현장 존중의 원칙과 단독-대표권.91 _4_ 

기， 영역한정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천째 UN현장 존중의 

!웰! I J은 폐北韓 UN동사가입이 확정되었 o 1J 1닫 재론함 펜요가 없 ð 며， 

둘째 단독대표권의 포기 역사 南北韓의 m이동시가입 o 로 당연한 논러적 

귀결이지만 南北 fljh.l짧에 빠 -}j業의 차이에 따라 연방제 놔7넓 취함 

것인가 통일에 이프뉴 중간과정에셔 I쾌家n剛누을 취함 갯인가가 단라섣 

것이다. 북한의 고녁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연방제 규정의 애매성 

과 論f뺑~Jff휠(10대 사정방침 항목간의 모순)과 더-불어 따 4답샤tb. 1 r 
휩 규정이 무색하게 된다. 셋째 영역한정의 원칙에 대해서 보면 북한간

불가침공동선언 초안과 高付級會談에셔의 f싫讀 I셔{t플 렌-면 현 휴션션 

의 경계선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의 입장끈- 확신치 않다. 

다만 헌법규정에 의하면 대한민놔 영토는 함f/F!꾀와 _-1 附!협l하뼈l로 한다 

고 했기 때분에 그갯의 개정애 괜-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네째 휴젠 

체제의 유지문제깐 남북한간에 제의된 불가침협정 o ~평화협정 o.불가섞선 

언 등에 교착되어 있다. 

여기셔는 뜩히 1*:1뭘뼈쁨뿜IJ플 유지시키E냐 아니띤 :t것의 대셰익}결- [l~ 

련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lJ갚 핸lP:가 요구텐다 t센셔 ‘ l깨[HrWJ의 

불펠요성과 휴전처l 져l 유-지플 주장하는 견해는 마응과 깐다. 고젠객 ，~ 

념에 의하면 {木戰써파·만으로 전생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밴도의 ‘ I패[1 

thlJAl을 처l 갤하한 켓이 통례굳1 평화조약 내지 평화협정의 합의에 의하 

여 전갱원인윤 해결함F르써 천갱 -g- 법적 ð 딛-나 사심자 ð 보 종Jl~1 꺼 

윈) 낀천수， ‘닦북한 가괜커’l 에 깎생 ~l 쟁얀 ， 0 1 냥?-펜， ↑bl1 λ1. (l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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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지만， 제2차세계대 전 후- 국세사회의 여 선 변화에 따바- 1해kijb파 

의 법적 성격도 본섣적으로 변천하여 j폐 UI~J 의 u] 의 1~l떤|ji파은 션-냉원 

인의 해갤없이 전쟁의 -~기에 따라 선생챙위-릅 영구히 표-기함으호써 선 

쟁윤 종료시킨다. 실제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에 따라 퓨벨한 ‘싸[1條 

싼j 없이도 교전당사자들 사이에 lF꾀패係가 회꽉됨 0_21년1 현대젝 의미 

의 휴전협정은 평화조약 없이도 실제로 선생을 종료사킨다는 것이 대부 

분 패|際il웰-者들의 견해라판 주장이다4.)1 따라셔 현대 휴전협정의 법적 

성격에 의하면 休뿔체써ii;만으로 전쟁은 終 f한다는 껴이 국제법학자듬 

의 이론이며 국제관행이고1 한국의 휴전협정은 득히 이라한 휴전협정의 

대표적 예로서 휴전협정 규정에서 전쟁의 포기와 종료를 규정한 다음 

비무장지대나 군비제한 기타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여러가지 조치플 

마련하였으므로， 19ffi년 한국전쟁은 1953년 현센꽤1*뿔tt꺼j파으로 종료하였 

jL 韓I쾌休戰thh"파은 무력행위의 f1}發을 박지하는 중요한 법적 도구라는 

것이다41\ 

한편 팎f[J協定 總結을 주장동"lY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휴전은 적대 

행위의 마111~일 뿐 평화의 회복이나 전쟁의 종료가 아니라는 켓을 f專Mt

l파n際i.t에 의해 확립된 원칙으로1 한반도의 오늘의 상태는 전쟁상태이며 

‘!팩미縣~]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평화상태가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라므로 南北韓;댐1의 오늘의 전쟁상태플 終젠하여 l펌t對關係를 정리하 

고 한반도에 、싹[J룹 정착시키는 제도적 볍척 방법인 ‘VfrJ1縣~J의 처l 결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낀장완화를 위해 서 f판戰1써;E을

평화협정적인 성격으로 전환함과 아윌-러， 정전협정 처l 결당사자인 휠[~꾀 

과 ~t함과의 대화도 펜요하다는 의견도 았다.찌) 불론 북한에서도 줄관 

미꾼첼수를 위한 평화협정의 체결과 불가친공동선언의 채맥윌- 제의해 

10) 유t챙화， 션 제논권~， p.159. 

11) 상게4판:-. W161 ""' 162. 

12) 낀 영 기 r분만한암의 평화-매장판J( ι 1-젠 법 시 싸 l~뼈). lli~l"， 100 
1..1) 강I「-원 젠게만관'-. pl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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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Jl[ 잉仁- 살정인데 ~'- 성끽과 내용-에 있이셔 자이 I 임다. 씨꾀 1채ik|f;，1 

;L 으 1 '~;~) ) {{淵과 0] 서이 ‘ l 깨111，;1，'1니 O괴 데 셔l 되」? 상우 \1 ]/9] 션 핀，- 셔| 

에 대한 다}처방안의 사납한 해갤이 요--!!-뀐다. 

이셔l 위에서 얀-의된 바침→ 요약하띤 동-인이 션의 조:ï. Lt,!_ J..] 한t!}도 i파 I)J (f,;; 

fll와 ‘|’주IIJI~{{씌- 위해사 14iFki;b;L9l 효럭 fF--자 tH 시 이 9] 감화힘 상 o ’;

의 대처l껴 남북상호뷰가침협정의 힘샤lii 내^] 꽁등-싼언으l 새 rlF ’. '，p: Wl체i!l 、 

등-이 관건인바， r힘」대뿜감이 구생된 경우- 낚 Li-한까에 }I?9l와 합 9] 한 끼 

을 띤쪽공동체헌장에 보함함 수 있플 갯이다. 

한반도 통일의 법적 대안으료 니l꽉치 차원에셔는 인지 -한끽 분화객 

교뷰의 확대플 뒷받침해 주는 x땀가 남북한간에 /?.꾀‘까 뇌어야 하-::

데， 이 유意X펼·어1 ~~- 최소한 남북관계의 평사로의 법서 회꽉 상태에 대 

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마응 rh~l~폐이 상-~ 성:ï. 1 젝 'l淵쁜관 익 l 성 

하여 남북한 법적관겨l듭 lE캠:1t하한 합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간 :liH., 
가 있는데， 이 역시 빈족공동체현장의 젠셔l 기· 도 l단 갯이나. 

보다 구체적으보 |힘北챈本關係칠- 민꽉공동체현장-。--iS- 상닌 l 하싹-， 임-

명화 교수와 김명기 교수의 주장월- 인용하면 EFS一」’} 깐다. 밴서 유 l딩화 

교수는~ r힘~t값~W)파의 내용으로 L' 남북한간 상대방의 섣~I] ~!싱 2 낚 

북교뷰추친의 jL동-기구 석 il 3 낚-뇌--il넨와 힘 꽉 9] -，]캔-인 il l 낭 i l!!-

력행사의 -급 ^1와 분쟁의 팽화착 해갤 5 디1 .9]젝 환-i-에 있아사 ^] 시야 
한 협조 받 조정과 공동협력의 원치 ji I:!쪽동-선생 호l꽉파 인까9] 판익! 

성과 기-본권 브장 E좌 각추이야 한 끼 o꾀 -매-고 있다r.， 한펜 f! 멍 이 il ~ 

수단 l(~)JUll'J牌파페-으 I1셔VF q-파 l 평화와 장인건- 위한 '1] 관방얀 o 넌 E! 

ll) 노내우 대 상상꺼- Ff’1 t,! ~J~l ιl 인 1:\-흥회에 이 91 익! ;! 인 'i ð~ A- ~I ~I 싱 긴 굉 ?HI 싱 () 
iG- 대체하간 서전 악~ -, j하였다. 「 F :lq! 엠 l앤11 년 1’‘l Z) 익! 

fi) 이구 낚씌걱시}에 서]:싸 낚-씩- ,’ 우 l까회낚이1 1. 1 {6-~1 익 10 ’，’ _01 띤 .0 1 '앙아 o 니 ’11 ’ 인 2-
R- -매-익!나.9괴l i “낚-되-대학 :i- 풍 해 4’닛 한91 lH낚 싱 꺼” 갱-t1! t,! 셰익 I (;{ I. I~' :~; 익 l 

원， l~꺼 ), ;)렌 L_~-.. μI~κ 

ψ) 이 장희， ” 셔H까/-， rlill)-----깅7. 

\7) 유 l밴~， 션에깐 ι 낭 "11 1. 1. 1111씌-----\t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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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평호}플 위한 기본방안은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 군비축소， 

뱅략감축， 핵무기 천거， 외국군 천수와 경계션 셜정， 둘째 통일음 위한 

71본방안으로 남북평의회 구성， 남북평의회에셔의 통엘현볍기초 이에 

따른 총션거， 통일정부 통얼국회 수럽방안 @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 남북연합의 기구로셔 남북정상회탬 담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 
사무처와 상주연락대표부의 설치 @ 내정 불간섭， 국제연합현장 존중 

등을 뜰고 있다.뼈) 

끝으로 束템獨 某本{짧'-J과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남북한간에 제 

의된 내용 빛 민족공동체현장을 예시하는 여러 견해틀을 정리하면 민족 

공동체현장의 !쳐容으로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겠다. 

그 前文에 統--原W!J과 憲章精神을 담괴 구체적으로는 @ 상대방 實

體의 認‘定과 내정 불간섭 e 상호 동등 빛 호혜평등의 원칙 (3) +I1可 •; 

따f풋의 근거로셔 무력행사의 금지와 約爭의 평화척 해결 (1) 1輝t協l定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및 꾼축 (5) 關係正常化와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 

사회개방의 원칙 @ 남북연합의 기구설치 (J) 없縮￥캠l짧約의 존중 @ 일 

방의 타방대표 不認定(단독대표권의 포기)벚 외교부푼에셔의 상호 협조 

조정 (2) 效fJ發센플을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111 . 南北聯잠의 性格

1. 南北韓으| :뿔선 地位

그동안 U체땀와 學界 그러고 까-野의 통일논의를 요약해 보면， 과정으 

로셔의 통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통일의 中間F됐쁨 설정에 대체적인 싼 

잉) 김명 71， 천게논-분， W1oo ...... 1 ffi. 

,19) 이흥'-r-， 전거l논-문.， 벼1): 5.증선， “풍-임밍L얀 논의의 변천과정파 험-황" r 현단계통인Il뻔h 

( 셔윌 한백， lffiJ). μll: 장명봉 “한다1주공동체 통임뻔}의 법 적구조에 관한 ;lt착’댐-인 
문제연구J (λ-낸권핑-익~ ~~. lçm), 1 권 핸4 印Z37-----Z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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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를 한 켓으로 빼빠뽑되고 있다G 이러한 바탕위에셔 「한띤촉-공동체 통 

일방안」은 I힘北聯유의 성-치플 제 "1한다.4:헨에서단 민족슴L동-처l 현장에 

존재근거를 둔 며:j~l대剛?이 과연 어떠한 성격을 지난 것인7년- 檢JI ‘t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현재 I힘~t웰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삼펴 본 후에 

j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앞 장에서 민족공동체현장의 내용을 정리하는 가운데 언급했던 폐 · 

代表權의 뼈棄， 영토한정 부L분에서 난북한간이 견해차이가 있었던 켓처 

럼 이는 그 時原이 낚북 각기의 바W‘f가 수립되었을 때부터 논란이 되었 

다. 束밴獨으로 양분된 분만갚셔독의 짜$:i1은- 그 분단상태윌- 시인하는 

기초위에서 제정되었는데 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조항에 의하면 대한 

국민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부에 결친 유일 합법정부이며， ~L 영토 

안의 주민전체를 대표하는 이른바 유일대표권음 갖는 것 o 호 되어 있 

다. 서독의 基本i1:.，은 미·영·불의 점령지역이었던 셔독(BRD)내에셔만 

타당하게 되어 있고1 기타지역 즉 東獨t멘폐은 가맹·가입에 의하여 효꽉 

을 미치게 되어 었였다.( ~ 23) 시간척 효력도 깎’劃띨 국민이 자유，，1，렌 

i차定에 따라 의결한 현법의 효력이 발생송F는 난에 j 효력을 상섣하게 

되어였는 ( ~ 146) 過j짧뼈的 :뭘':7.t임을 명시하고 있다.(선문).1Jl 그러하여 

東獨은 동서독을 대능한 지위플 가친 두개의 부푼국가로 검」1 두개의 

獨進을 주장하며 l때家q剛~ }j;r\에 의한 統 .);茶을- 제시하였던 반변에， 

I돼짧은 1~년대 말 브란드 수상으1 WJi政策 추진 이 전에는 함슈타인 

I願 IJ에 따라 두개의 독일론을- 배격하였지만， 자션의 영li플 셔판-에 한 

정시킨 기본법에 기초한 국내법 정셔와 잘등없이 두개의 ’뭘j깐L論윌- 수용 

하여 束-맨.獨 흙4:1聯A뻐해￥1i과 함께 UN에 동-사가입하뜨로써 동인의 71 
반음 조성하였다. 작년에 이루어 친 폭엘의 동인이 )관本 iL z3降

~) 박성조、 양성션 r꽉언동익l파 :!녁댄F'~J( 사-울 성낚대 }-~ -~，~ 셰 익’- rt_~ ‘:. 1앤 1)， Ir12I)~ 

arJ참조 

51) lJrgen Habcrmas, “끽 인동-언파 1 ’F→거화 !{l f~fP! ”, 슴-!!--윤 이 사 ~l와 λ}낭 j( l! R : 
한7J^~， 1띤))， 6월Iζ 마11l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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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146조에 의한 것인 ^l li íÍû폐I~o 1 있였시만，’1 떼 셰끽 

으로- 훤4셔123條에 끈거하여 동-임이 이-텀-어진 것으보 보〕l[ 였다. 

한편 |힘北함의 법착 ^l위에 대하여 상호간 싣섣석 1띠 hlCO{“r꾀 인식하 

고 있다는것이 일반적 견해 인데， ^l끔까지 우리 il-띠꾀꼬'- 1따8년 세3치

UN총회가 채택한 한반도에 관한 fjt짧)(r.J.、어l iF7-l&}-여 k핍~l([!!~J을- 한반 

도의 1* -싼ilJ~찌: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한민놔 헌 l겁필- 제정한 첸 

볍져l 정권력은- 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二l 당시에 주어진 t꾀r~l버3 !flF 

씬J'-J ↑!옳fl-에 의하여 제약되지 않을 수 없다. 츄 UN감시하의 선거가 가 

능하였꾀 따라서 UN임시 한국위원회가 UN總、會의 決議에 쫓아서 선거 

감사 및 자문이 가능했던 지역이라고 송파 역사적 지리적 조건의 제약 

하에서 그 權)J行事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UN總、會는 “감시 위 

원회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했던 전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 

의 한국에 대한 유효한 지배와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대한민국 정 

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패때땀는 퍼j地或의 션거인듭으l 자유의사의 정 

당한 표현이었으며 임시 위원회가 감사를 행한바 있는 선거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 정부가 한국에 있어셔의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 

하였다. 그런데 이 선언은 大韓民l꽤l攻1따야말로 UN감시하의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수립된 정부이며， 그러한 정부로셔는 합l쾌에 았어서의 유 

일한 정부라는 의미의 선언이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유효한 지배와 관 

할권을 미치는 唯 한 유itil것l파임을 선언한 것으로 반드시 말할 수 없 

다는 견해퍼)는 최근의 統 '1짜策01 상호으l 펼體룹 인정하는 방향으로 까 

고 있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는 것으로 땀펴된다 펴 j폐1~값權의 포기로

인한 헌법의 영토규정조항의 깨정문제는 다읍 장에서 논하기로 하;lL 

다른 한편에서도 UN결의문에서 太합힘패U헨f가 함 l~뭔에서 유일한 합 

법정부임을 승인한 것은 l폐家/짧펀이 아니라 1l~쩌씬I泌 o 보 보는 견해l 

52) 낀명 가 r분만한각의 평화렌장판J부~록 찬ε I깨"-- 181. 

~) 최 대권， 천게논-문， 146"--147. 
패) 낀명기 r 북방정책과 균셰익L(셔뀔꽉제분셰익1구소 1~)， p1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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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었다. 또 !협北합의 동-사 U~가임A보 대한민놔정부띈- 승인한 U!'J총 

회갤의(195.111 )와 모순건- 없는까 하÷- 문제l도 셔1 7 1 된다]，) 

현섣에 있어셔 k핸["(1쐐의 統ifi樞이 북한지역에 01'~1 지 붓히-고 있-S

유 사살이다. 또한 처음부터 북한지역에 동치권을 n1 걱지 관하였다. 따 

라셔 반란으로 인하여 사섣상 統;f;權이 미치 ^1 풋한 7. 1 역에도 현벤 ~1 

효력(타당성)은 당연히 미친다는 이론을- 우리에게 저용하는 갯온 다싫JII'. 

의 비약이다. L1N감사위원회 (UNTCOK)까 접근한 수 있였던 7， 1 역， 측 

美軍이 [lj 領하였덴 !험함 t바或만의 주민이 행사한 현법재정권꽉이 비책

과반F수 이상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어떤 법랴에 의하여 

UNTCOK가 접근할 수 없었던 北韓 t뺨셋까지도 타당한 헌법을 세정함 

수 있는지 의문인 켓이다. 따라셔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지역관 포함한 

소韓γ島에 타당하다는 명제도 우리 헌법의 효략의 범위플 선언한 벤자 

의미를 가진 헌법원칙이라기 보다는 낌캡꺼-'뭔에 _-L 정통성윌- 주장하까 

U치감的 헨듭이라고 과는 것이 타당하다는 켓이다1)) 

그러나 문제의 때총회 사짧文;이 대한민국정부의 따 -f~1펌-R- 반 c 

시 뒷받침하지 않는 갯 o 로 해석된 수 었다는 점이 )~힘 1(1~페이 사산상 

남한에서 唯 -유i1政Rl라고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더바TE ljN이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빈공화국에 대해서판 아무런 객의도 채댁하지 

않았던 사실은 ~L것으l 仔{(를 i씬，JL하지 않은- 것으보- 해석펀 수 있다. 

요약컨대 남북한간의 지위에 관한 l떼 l셔니~(I~J 1썩縣파(I~ J I돼 f*~: :-, I페 l셔iJ~ 

體주、에 의하면 남북한 공히 한국에 하나의 국가만이 tr: {r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믿꾀際i1(1쁘로단 엄연히 두 개의 l해家가 仔까한EHF 사 ?l 음- 부

ql함 수 없다. 南北歸의 지위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콰져l법자 λl 

각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셔 太歸채|혜의 I# -1/서소‘바 FE관 펌獨1tl샤핸건→ 

:1)) 김영가， 냥게사， μlfA 

:--fì) 최대권， 션게사， 띠깅7 ----lJ, fl4 1. 

:)7) 신하준， 션깨얀-문-， Ifìl~'"'--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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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하는 국내법체계가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즉 l쐐!셔i1的으로는 한국에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동}는데， 국제법적 

으로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실은 셔로 모순되는 .JL 

(J낀 構遠를 지 닌다.굉) 

그런데 지금까지 I혐北헬 關係룹 규율하고 있는 법문서는 1953년에 체 

결된 ↑/輝UhjJ파뿐이t:r. 1따8년 12월 UN총회에 의한 대한민국정부에 대 

한 승인은 북한을 F法~1댔JH로 규정젓는 것이고~ 1953년의 ↑木戰協iE에 의 

하더라도 北韓을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 지만， 민족공동체 헌장에 南~t

韓이 유意화고 序j北聯츄의 공동기구가 설치되면 대외적으로 북훈떨 국 

가로 ￥겹펀한 것이 될 것이례 休戰協定에 의한 현재의 군사분계 선이 있 

더라도 남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국가와 같이 活훌h하고 있는 l맺~際 

法- 수體01다. 

결국 분단한국은 하나의 국가이어야 한다는 當뭘J的 1배面과 現實的으 

로 두 개의 국가라는 모순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南北韓 공히 

아직 하나의 한국을 주장할 때는 하나의 한국 개념을 확립할 것이 요청 

되며， 南北統 一이란 남북한이 하나의 폈特와 이 법칠셔를 집행하는 

하나의 J쩌￥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두 개의 훈댁은 하나의 한 

국(통일)으로 발전적으로 解熊뜯 구체적 방안의 수립이 펼요하다. 

2. 國家聯合과 聯좋ß國家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南北韓-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민 

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한국의 통일방안으로 제의하고 있는데， 특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셔 제시되고 있는 南北聯좌의 性格을 규명하 

기 위해 먼저 l쐐家g靜과 聯츄[)I행家의 차이를 分析해 보고자 한다. 

I~체家聯0(confederal state)이란 둘 이상의 l쐐家틀이 구성국뜰간의 

‘F뿔플 기초로 국제법상의 국가의 자격을 보유한 채 結싼하는 갯으로 

~~) 최대권， 젠게 λ1. p.저 Jll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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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딸된다 .1) ， 즉 l뱃l철n剛F이란 ql 격 (International Personality)윤 유 서 

하면셔 특정한 권한을 ̂1 니는 ql~자체1職읍 갖고 새보운 법적 섣 j!l휠- 구 

성하는 l폐家의 *lii싼이다 ff)1 _~L것은 수개의 국가보 대외 석 0 ，보 농임한 ql 

격자로서 행동하가 위하여 결합한 갯으로 국져l법상 對外따 權pl，완 [!'페永 

聯잠으1 f顧~I쾌이 보유하고 ql~낸I1織은 다만 예외적 o 로 조약 o 무- 익 l 성 

한 범위내에서 外交能}J을 가젤 뿐이다t~ ì 요컨대 [!'꾀청빠츄이란 객-1:9l 

국가가 국제법상 국가의 자격을 보유하면셔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JtflÎj 

의 ￥I J감을 위하여 그에 관한 기능-음 공동-0 보 행사하뉴 I~꾀家빠깎01 i! Ll~ 

할수있다. 

l빵家聯샌- 그 결합근거플 l~떼l際{縣j으로~_õ감? 놔져l 법상의 I!!썩했‘셈이 

며， 결합주체는 완천한 국제법인격을 갖는 [!!페家와 꽤求의 *Er?olJl 니 견 

합국 상호간의 지위는 상호대등한 명렬적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버) 따바 

셔 t뱃家a뿜F?으1 f훌갑jx[벤은 二l들의 주권과 팍립권윌- 놔가연합에 이양한이 

없이 연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국은 파쉰한 냐훌l썩家로서 놔져|인 o 

로 남아 었다6.1) 

이같은 국가연합의 주요한 일반원리는 다음과 갇이 정랴펀다.버’ 

(D 外交의 측면에셔 l폐家聯유의 구생놔건- 국제법 주처l보^-l 의 지우l쉰 갓 

는다. 

@ 뱀家聯.에서는 연합의 jkif낀繼01 없고 개인은- 각 구성놔의 놔띤이 

59) 유병화 r즌l냐l법 Ii 서울 낀성싸， 1뺑). p띤7. 

00) Vrrzihl , J. H. \V. , International Law in Histo rJ cal PcrsPf'ctivr, vo l.2, 

(Lf'yden , the :\’rthprlands: Sijthof f. 19tì9 ), p.159. 

61) Fenwick, G. , International Law 4th rd.(\rw York:Applνton ， Stl1 rJ rl암 

Publishprs, 1983) pA6. 

ffi) 유병화 r_과제법 총론- i 1. 1 윌 띤깐-각， 1%), rl~~l ~ZQ 

fi3) Fenwick , op ci t., pp.241 -- 242. 
64) 장명봉 “국까연합에 관한 연구’， r.간셰l바}회 }「-홍._J 셔-g- : 내혹F강져써학회， 1~) ;{션l 

3~후~~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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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연합의 국민은 각자의 구성국 l밸l藉을 갖는다. 

(3) 패家聯잠의 구성국에 대한 관계는 |행際法 附 F에 속한다. 국까연합 

헌법은 구성국간의 합의(조약)에 의해 이루어 지므로 구성국은 각기 

~IJ個의 독립된 憲法을 가^1며 연합의 rp央뼈付가 구성국 정부에 종 

속하는 특징을갖는다. 

@ 냄家聯合의 구성국 국민에 대한 관계를 보띤， 구성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감」議體인 공동가구에서의 i폈짧는 각 구성국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못하고， 각 구성국이 연합의 공동-결의·룹 수락하여 입법조 

치를 취할 경우에 한하여 구속한마 

@ 國家聯今은 자기의 병력을 갖지 않는다. 때家a紙주이 구성국 이외의 

제3국과 戰爭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각 구성국은 연합에 펼요한 

병력을 제공하며， 聯今이 구성국에 대하여 무력제재를 할 경우에도 

다른 구성국이 제공하는 무력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런 밟Ij찮 

의 전쟁은 공동체안에서의 전쟁을 의미한다. 

한편 聯해패家(f ederal sta te )는 구성국 정부들이 국제법상 국가로셔 

의 자격을 잃고 聯쇄돼家만이 국가의 자격을 갖게 되는 l꽤家 結깎이다센) 

즉 연방국가는 복수의 械패으로 구성된 국가01 며， 중앙정부조직이 완 

전한 국제법상의 능력을 갖고 연방의 구성국 政府-샘織은 극히 ~Ij限된 

특정사항에 관해서만 국제법상의 능력을 갖는 복합적 국제인이다F 따 

라셔 聯해國家는 그 자체의 政府機關을 갖고 聯좋|야훌bxl꽤家와 聯$1까鐵&; 

패家의 주민에게 統治權을 행사하는 국가이다F 

聯J:ß[쐐家의 기본구조는 對內I쉐題에 관한 권한은 憲파-의 규정에 의하 

여 연방당국과 연방구성국 당국에 각각 분화되나， 對外|버題에 관한 권 

ffi) 유뱅화 r국제법 1 J 다짧 

ffi) 1. 8ernier, Internation Legal Aspects of Federalism, (London; Longmans. 
1973.), p.l3. 

67) 배재석， “국가의 유형에 관한 연구" r법학J( 셔움대 t셉학연구소， 1985), 26캔 l 호，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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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職1:[)펴~씨에 보유되는 갯이 검-똥이 u 로 빠 H~I폐/차 91 IJ센건- 인i상i’} 

연방구성놔에 분화되어 존새한다고 활 수 있다수 빠~ H~I패a활에 인이 ~I 

1스 연방자처l가 놔저l 법상 권리능력파 행위능딱윈- 각~ ~ i.L 샤션(수 fLI:- 서 

-국서1 1겹 주처D이며， -- L t붉hv: 1씌(주 '^I방능)은- 내부-서P꾀까 j:- ， μ! 

을- 보유하지만 대외 적으로는 쑤까료서으1 il A. f폼윤 ;삿 λl 않한다 'n 

이라한 聯.~I)I때l永의 듀성으보 다음-파 같은- 갯플- -갑 수 있다. 

l ‘ 1/1 o -, 

J 、L Ilk t끓，:파 :ij뿜헤꽤t永갈 채 택한 국까단 정 ~I 세 5，=_ 상 JI빠 l피-'<)찌 와 j바 ) )lIJ-<: 

IHI 십 i의 권력의 분화플 성푼의 형식으보 lr 정하}:- 서이 qlt!}x! 이다. 

때|;;폐ìlJ I識會: 연믿바가의 의회는 ̂I방정부의 樞|없쉰- 펜-상하 JI 위해 t샌 

}Jll:씨되: 1\:&션-로 구성되는 J-t'c 션처l놔민의 대표사-r;- 구성되는 I、院의 

때ß~'패JIJ로 채 택ë5~단 것 이 일반 적 이다. j ! Ji까 | 넷:~삼홈ft: q~N~1폐i젠 :- ?! ?! 
척으로 자가유^l쓸 하고 있는 마수의 정치단위인 하방에 대하여 사산상 

국가권력을 이양한 권락을 일방적으보 첼회할 수 없-::- 서방정부에 [디떼11때l뎌학한 } 

권력의 분배블 특색으로 한L다마}L. (((/;」jι、1

부에의 권력과 권한의 분배가 지역을 71초보하여 이-굉쑤7낚-이^지〈셔I!낀‘」꾀 

7. 1플 보 장하는 가능을 한다(~'， 합I:.:i 牌 Iq~ iLI젠 : 떤 방놔 까단 현 t섭 의 초l 

」l 뺨擇機關으로사 초l」l 법원을 두고 하방플- 법석P갚 구속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놔가연합과 떤방놔7LFi 비 -ilr하띤 공꽉섞과 치이신 

이 발견되는데， 먼서 :L JCi!멜li을- 보면 E념과 깐다. ’ L 빠 H~I페t永아 -If 

가연합은 그 결합의 강도는 차이가 있 ^I만 수새Pl --l「까까 하나되- f! 힘 

하는 형태이다. 깅J 聯Jr~1폐永와 l떼家q~까끈 하나띄- 깐합하라깐 동한-임-ql 

파 수개보 나뉘어지려는 분화요인이 동시에 -γ:화되어 있한 신이 --ò'-.~ 독 l 

!싸; \!:’강fl이다， (), 연방낭lf까와 놔가연합건- Hlj.JJkl~씨의 이악의 -증션파 1:!주 

주의와 개인의 자유쓸 검-장하가 위한 곰동-의 이데판되-가-:? 삿-간게 갚동 

점이다. 

에) 신 l성 시， “연l앙 I「까， lt ’}연힘， ~~1 셰익 l 한 11111 ’익| !”’ 「 fl힌 '1_0 1 싱 q! 1,’ 씨 ( 이 J, : 1 1/깎 '1 ， 

I ~1. ()), llì7b"-η; 선 생 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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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환뿔點유 마음과 갇다맨) (,D I쐐際it 

의 F體: 연빙L국가는 그 자체가 국제법상 주체 01 지만， 연뺨가의 구성 

국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다. 그러나 l쐐家n網싹l 경우는 

그 자체가 國|際法:1:-.의 ~t.體가 아니라 국가연합 구성국이 국제법의 주체 

이다. 즉 연방국가는 l빼際的 A1뺨을 갖고 있으나 그 구성국은 국제 적 인 

격플 잣지 못하JL l쾌家g織양 자선은 국저l 척 인격을 잣지 못하고 그 구성 

국이 국제 적 인격을 갖는다는데 차이가 였다.(2) 結깎의 根據 : 연방국가 

의 결합근거는 원칙적으로 國內法·인 연t햄가의 헌법에 있는데 반하여， 

국가연합의 결합근거는 원칙적으로 구성국간에 체결된 국제법적인 조 

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데 차이가 있다. 즉 聯해國家의 구성국은 단 

일의 연방헌법에 구속되나， 국가연합의 구성국은 구성국 각기의 헌법을 

갖는다，(3) 對內的 統治權의 所在 :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연방국과 그 구 

성국 모두 대내적 통치권을 갖지만， I행家q剛￥의 경우에는 그 구성국만 

대내적 統펌權을 갖는다. 따라셔 聯돼l쐐家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와 그 

구성국이 그 구성국 주민에게 직접적인 통치권을 행사하L.h 꽤家聯츄의 

경우에는 그 구성국만이 그 구성국 주민에게 f밴if;權을 행사함 뿐이다. 

윗) 對外的 統ift權.의 所在:聯채I했家의 경우 전쟁의 션언·강화， 외교사절 

의 파견·접수， 정치적 조약의 체결 등 對外的 원Ófì{짧은 聯후Gd해￥가 保有

하며 聯츄따훌成l쐐은 對外的 統i선權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l쐐家聯싹의 

경우는 특정사항에 한해셔만 대외적 통치권을 가섣 뿐， 대외적 통치권 

은 _-_~1- t載xl쾌만이 行事한다.@ 兵)J의 保有:聯해I랩家의 구성국은 자체 

의 병력을 보유하지 않고 聯폐政府만이 자처l병력을 보유한다. 그러나 

I패家聯싼의 경우는:. ~L 구성국이 자체의 병력을 보유하며 패家a紙양의 젠 

}J을 保꺼-하지 않는다. 따라셔 연방국가의 구성국 상호간의 무력투쟁은 

l셔亂이며， 국가연합 구성국 상호간의 무력투쟁관 戰r팎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선정현교수는 聯채|렛家의 마1央패땀와 그 체계-를 구성하는 단 

(9) 낀명가， 젠게논관 넨 「낚북한연방셔l 통임혼-J{ 셔-얄:맘돼， 1땐)깎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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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단-간의 권력의 현법잭 분배바뉴 법적·져l도객 새념음- 더 확대하여 1(' r. 
벤젠I~J ~.t'1:플- 객용-한다. 하나의 만인척 ql litifl웹rtì!J펀- 유지하떤사 I쉰 

개의 중심처l닫깐으 l 혐상과 -F 정음 강주-하얀 정숫치l 지 원 i객l폐에 기셔반}겸유- 두 j 

형성되는 협의의 연방제 개년 o 무-부터 이제까지 유지되어-F- 만인놔까 

의 문화를 통해셔나 흑~R- 분리된 정치조지단이 공동견정음 니}갚아 나7~ 

는 하나의 통합과정윤 -동해서 쟁치공동-처l플 형성시켜 나7까? 유-띤공장

처l와 갇은 t벤或NJ 써L쇄뽑의 구성 o 무까지 연방제 개년음.~거l 화대사거 

!흙義보 이해한다 :n 이때 I짧義의 연방극가 7~ 년건- 안셔 언급한 í~~'철U팎? 

의 개년에 가깝다고 봐여지깐데， I썩家￥‘I{팎의 형태중에셔 대깨의 경우

l쾌家聯싸은- 임시적인 경우가 검-동이며， 이찬 tfJ딴I t織의 f훌띠{이 션차 

강화하게 됨에 따라 聯채I폐t황의 형태로 딴전한다. 즉 〈단인감까 연방 

국가-국가연합-국셰협력기구동-뱅이나 f약관끼1> 의 익!끽 l 선상에사 

의 여러 단계를 상정함 수 있다? 협의체적·가능저 장한행태인 유쉰공 

동처l는 하나의 유럽윤 지향하고 있며， 1깨1년 ~t X:)꾀求빠유깐- ￥hl&한 

이후 1789년 聯체憲‘i.t 採뿜R로 연믿Hf가딛- 반젠한 잦I!?꾀의 예와 1867년 

1劉땅의 각연방뜰의 ~t風핸웹안을- 결성한 01후 1871 년 統 ·꽉 완성한 꼭

인의 예， 181.5"'48년간의 (위.간 빠까의 ~f，f.1:I~ρ-강-의 반젠 듭간- 만약 우 

리으~ r한민족공동체 통인방얀」으1 r*-j~t~i땀펼 !폐장麻rF-。--무- 펜-다멘 ~* 

건-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1895년에 형성톡l 좁앙아nll 21카 -:-화 

국은 1989년 온두라쇠 니카라과， 산납바-~:_.?- 강~O 루 각까 -덕-쉬하였 o 

며， 최끈 蘇聯투 쿠데타 샌패 이후 蘇빠n의 解體 맺 구성공화놔.9} 씌-쉬 

주정.0 로 聯t.r~1쾌청무-부-터 캠-다 L 간한 형태의 I!?씨求빠까 o갚- 니아잔 파 

도적 갤합형태를 유지하고 있仁- 선도 -l[려한 만하다. 

또한 1뺑)년 獨j핏~* . 이젠에 東獨이 주장한 l페家U휩? 방사에 .9 1 한 

동-임방삭음 참조해 렌-면깅'， 1956년 단1 동독사회통q!당 제 1 ".1 7 1 -~._l ’-라히 

íD) 까정현， 션가l깐_~I .• flWB---an 
71) 최대꺼. 꺼껴!셔.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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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삶者-會見에서 “우선 두 독일국가의 접근이 이루어진 다음- 統 _.이 

가능할 때까지 또한 민주선거에 의한 국민의회찰 구성하는 것이 가능함 

때까지 뼈家聯유이라는 형태는 중간해결을 찾는다’고 하였다. 그 내용 

은 國家聯合이라는 용어의 표시와 두 獨週꽤家에의 접근이라는 두 개 

독일국가의 인정， 統-카 가능할 때까지 중간해결보서 過鴻때的 結싼을

제의한 것으로 l쐐家聯싼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불 수 있마 1957년 7월 

동독수상 그로대볼01 찮業한 }亂웰l쾌家聯츄 )j菜은 동서독간의 패껴〈聯; 

싼의 형식이 국제법적 조약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런데 東獨의 l맺l家聯~}j式에 의한 統 낸끓議와 유사하게 北헬은 

1960년 聯擺IJ에 의한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로부터 1900년 고려민 

주연방공화국창럽방안의 제시 이전까지， 1970년대 조국통일 5대방침을 

포함하여 그간의 제안 내용은 대개 束獨의 I쐐家聯싹 h:i(과 써以한 것 

으로 횟約된다. 물론 1뾰년 이후 주장하고 있는 聯해채IJ 統← .}j菜이라도 

l행家聯今의 요소와 混在되어 있어 그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음을 

물론이다，73) 1960년의 提案內容에는 자유로운 남북총선거에 의한 통일이 

현실적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과도적 대책으로서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l떼펴制度를 그대로 두고 각기 정부의 독자적 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정부의 ↑援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써{織하자는 통 

일의 과도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밤l家q紙추을- 지칭한 것이며， 

1962년의 상호내정불간섬 및 他쇄에 대한 異혜의 의사강요플 금지하자 

는 주장 역시 그런 성격을 나타낸다， 1973년 조국통일 5대방침의 내용에 

도 남북의 현존 두 밟Ij度를 당분간 그대로 두자는 것도 l멘家聯유의 성격 

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1쨌년 이후 제가되어온 북한의 연방재 통일방안은 이제까지 

의 꽤家聯유의 성격으로부터 聯돼|쐐家의 성격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즉 過禮的 惜置로서의 聯fl해IJ로부터 완전한 統 -된 형태분-셔의 聯N~I~xl

73) 김명가， 상게셔;선정현， “북한의 연방제 동-인맨~" í 젠한기 통꺼낸-세』 때21H"'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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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차.9 1 .장션-무.， 의으ljF 변경하여 lf~ Iq~[~따횡의 요 ↑:쉰 푸-함하-Ir q!r}. -l-

딘i JOL소무-단 :lI려빈주연방공화감간- xFf-적-린꽉까바{:- 언급， 초].1 ’ l:l 꽉.9] 

의안의 연방상선위원회가 정치·방위·대외분세강- 엠무펜한， 만낀 1:l f인 

함권의 유지， 렌外(1낀 o 로 l벼 -1 ~갔뺨의 행사 감이다. rN{나 !섞.It~꾀 각 

기 완젠한 I'j ’標.91 행사(지역자치정부의 유지)， 꽉자젝 q! 대 9]까 '11 91 

계속과 대외활동-의 동-띤저 조천 등-F-l패젠牌rrH끼 f’t:팎펀， ^I \ 1 내상 o-iI! 

I꽤꺼~ij웹~긴 I핏흰와 연방국가적 -암소까 휴-재되어 였다 ~L .'1'，닌 1 니!주익l잉 

공화국의 영문표기얀 r Confederal f)pmocratic of Kon'a ←딛 꾀이 있 

으며， 연방정부구성에 였어 λ.1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산위원회의 산 

치를 f싫茶「하고 있는데 통치(행정)를 집행하는 統 -fiJ(.‘f깐 구쳐1 객 oj!

져l 시되지 않고 있다. 즉 상선기구가 집행기구인지 아니면 각 시 σ! 정부 

가 집행기능윤 맏든지 분명하지 않다. 

3. 南北聯合의 國家聯合的 性格

이상에셔 I쐐家聯싼과 聯r.r;[!'꾀l청의 꽉-성과 ~ " 차이-블- 1 ’ lilt하여 l~ 안 

데， 과연 「한민족공동체 장연믿L얀」에 셔 져l 사 뇌고 있 간 IN-It~i땀lr? ?- 이 I!! 
성격음- 갖는가 규명하려는 갯이 * 節의 1쐐0]다. 센 .1젠 9] 끼 1li- 해선 

자료에 의하떤 i센-It~땀까0] [꽤청빠까이나 빠 n~[꾀차9] 성 끼깐- 까 λl 않고 

민족내부의 특수-관거1 인잔- 강걷하고 있 o 나， 대 'H 의 ‘패션{: r[ 끼 0] [페/청 

聯;”?과 성격이 유-사한흘- 지객하고 있다. 

I젠北聯간에 대하여 將;!ì1J將까-0-j!- 해싹하γ- 꺼해와 .- ,. j l1 ~ll 얀한간 " 

가연합과 연방국가 사이의 중간객 위치에 었는 건 o 텐빙-단 임상이 있 

는가 하면재) 將:tì1J빠까과 [!'씨家q휩γ5- 동-인 λl 하{ :- 임 상이 있 01낙，낀I I ↑ j-ll~ 

빠간이 형식적 0 ，무~ [씌家~~，{~과 빠’:m례청중 ol ,' " 끼에도 작하 :1， 1 않， - 새 

3의 유형이 지만 심섣객 o 부- 놔까연합의 유형에 속하단 끼까딛앤.11 ，T1: 

끼) 낀학-F. 꺼셰fr-:{-， l1낭~~:Q 

(.)) 치대 fl， 션깨뉴-:i-. W11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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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j 

김학준교수는 「한민족공동체 동일방안」의 발표이전에 작성된 듯한 갈 

에서 1989년초 이홍구 떼Hdë 院1강닫·의 구상과 발언을 근거로 하여 抗 . 

}j꿇의 71본원칙으로 민족협처l 구현을 위한 購IJ聯·멀- 형성하여 外

交와 패r)}j을 저l외한 모든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함으보써 신 

펴를 회복한 다음-에 민족공동체플 형성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體파Ij~階↑이란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각기 주권을 보유하고 때|縣낀으로 

는 개별적인 주권국가로 존재하되 |힘北의 빠니:關係는 패l際關係가 아년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한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 동일방안」의 

南北聯잡이 위의 體힘Ij~i紙양과 다릅없다고 결론잣는다. 그런데 그 體rtìlJ聯

깜은 한반도의 남과 북에 서로 다른 體없IJ가 ffiE하는 현실을 인정한다 

는 의미에서 聯휴1)돼家와는 거리가 멸고 패家聯合에 가깝다고 보았다.π) 

김명가교수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이전에 쓴 논문에서 김학 

준교수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 바이며， 이 體.버Ij~i新신은 패家a짧f’수 

과는 다르다고 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연합의 유형에 속한다고 본 

다. 물론 體없Ij聯간이 체제간의 결합방식이고 결합을 위한 중간과정이며 

對內떠으로 t녔잣內판1)의 #、댄朱關係라는 점에서 l쾌家聯今과 구별젓고 있 

마 이와 유사한 견해는 장명봉교수에 의해서도 제기되였는데， 남북한은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서로 존중하며 쌍방간 ‘o/-f/J共仔의 關係를 설정하 

여 이를 바탕으로 相 1-1~쏘流와 協}J을 통해 남북한 신뢰를 조성하고 민 

측적 동절성을 회복하묘로써 완전한 통일의 기반을 갖추가 위한 週j蘭l~J

f감;원로서 l폐~L韓聯〉이란 結쐐豊를 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 

다. 이것의 결성이 합의되jI 쌍방정부간의 겠I;jl機f훌가 설치되면 統싼의 

추진이 유라하고통합이 진행되면 統→ 에의 접끈이 용이하다는 것이다i'ilì 

76) 김명기， “연방국개 국가연합， 체제연함 비교 연f’r 젠환기의 통익 l분-져L， 뿌91--~ 

π) 김학준， 젠게단괜 때23-----3L 

78) 장명봉， “놔가연합에 펜-한 연구 .. r국세법학회논총J;}괜 2호 .. r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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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쉰t -1 1: 1題에 대한 현설적인 접끈음 하려면 I센서 9j햄패’없으] I~.'신‘파어l 시 

부-터 출발해야 하jL 따라셔 북한의 존재는 하나의 ’뽑 \'t1폐l장이~ -'g-인 

은 서보 다른 01 념과 체제를 까진 남한과 북한의 샤션상의 딘-덤놔샤의 

동-합과정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1민족 2체제의 싸’판‘핍4폈에 71.흔한다띤 

이"품lfkß암에셔간 l폐t청職??도 통연보 임단 받아갈엠 수 있:lL ] 좋깐만 

계의 統 -h案으로서 낚북한 體aìlj~i휩~01 현실척이;l[ 합랴객 ql 동-연방 

안이 된다뉴 낀해이다? 

연합의 형태쓸 구성단위체간의 익}젠공동체플 형 생하려는 합의가 판! 

수적인 I!:!삐‘永聯유， 경제나 시민생활 분야에서 보다 민섞한 낀속-관계관 

유지하는 共榮돼 분단국의 暫;EWj 聯rf 형태로 ι{ 상정펠 수 있{:- 까션 

석 사례로서 體밟IJ聯유의 경우괄 여l 투- 듬고 있깐 강광사꾀l수에 의하띤， 

1민족 2체제의 體힘IJ聯츄은 정치젝 통합만이 윤렌-도l 이 있원- 뿐이고 만q! 

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연함형태보-셔 현단제에셔 」l[ 라되는 l•':J 

」며歡이 이런 체제연합에 끈접한다고 섬~~ 있다. r녁l 끼 lpjt 「한낀꽉 

공동체 통일믿버!J으l 젠처l 적인 맥락에 비추어 렌-면， 민족강동-체 회복에 가 

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낀꽃·폐 모형과 더볼어 i치샤|셔꽉I)~] 1싸셈센 

係플 지 칭하는 關힘IJ聯유젠객IJ이 낚북연합의 성 격과 내용 o 단 고닌감lt

준거요소라는 갯이다.에 1I 그런데 센 1;~~의 l]관해 션자화에 .9]하띤 깨:j~ llf빠 

싹븐 유럽공동체와 노르넥 연합체와 ~L 성객이 -유사하다;l[ 산멍하고 있 
다 bl ， 

rfj~t~i新?의 성격파 유사하다는 -유댐능갱-처l단 유넙사탄젠강-6’-쉰처l t! 
립조약， 유럽경제공동체 섣림조약， 유럽원자략3냉- jll 산쉬 f약 ; 에 의 

하여 구성된 Jtl ， j]關김-이 l~년 유-폐곰등-셔l 만인이사회와 만인위인호l 

설립조약의 料i감보 공쏟처l 별 이사회와 위원회찰- 統감한 서이다'{' 
, 
r 
-

-! 

-‘‘ 
’J 
1i·i 

-

l 
」’ 

깨) 낭게뉴-분-. p ‘13. 

3)) 상팡삭， “한띤수삼-쳐|동·인 l앙얀의 힘써간 i앙 t섭한-셔 위상동-q!?l|| 엔 !l 」 lfl 샌4 

rllZ70~Z7L 

에) r 한빈수&’JS- 셔!통-익 h엠~ 'l ，t.’해샌샤!;」 ( lflI-r 익 lRl.l땐nl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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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옮約에 의해 단힐 11 :， L틀이 세 -하 ]5- 처l 의 엽무-쉰 판장하게 되었지반， 

기콘의 세 jCI“J~뽑 섣립조약은 1f잣}짜여 각- 지구의 뺨[jl샌- 공동체에 따 

라 다르다. 이렇게 발젠한 유럽공동-채는 L 댐fkl!!xl의 행정부펀븐만 아니 

라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구성국 국민과도 직접척인 관겨|플 I맺고 2l 해 

i j-機關의 의결사항이 階h~1쐐II쇼1짜의 개입없이도 직접 구성국 국민결- 구 

속한 수 있는 상당히 딸체1'1:있는 제도적 장치관 까지 u~ Cf fPih~1폐의 인 

방적인 탄퇴가 허용되지 않관다는 젠이 i佛 fW꺼 !꽃과;판 잣는 갯으로 이 

해된다멘 그러나 유럽공동체는 기존의 U船[j[씌짜 모덴로 비교한 때， 첫매 

유럽공동체는 자선의 JI유한 영토가 없으며， 즉 농L등처l의 t파I셔 활등1J 

대는 [~체 I석i.t과 넬n際it ìk Jl~에서 여전히 구성국 영또이며 둘째， 유럼공 

동처l가 주권적 연방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얀 분야는 씬濟에 국한되어 

댔다는 점이 다르다쁘) 이리하여 1986년 단인유럽협정에 의해서 경제객 

통합 뿐만 이-니라 政펴·外交FI낀 ìkJê어l 셔도 紙유을 이루기 위하여 유럽 

정치협력체를 制度化시켰JL 유럽의 역내시장의 완성과 하급심 유럽재 

판소콜 섣치한다는 내용으로 발전차였다 이같은 단임유럽협정의 처l 견 

로 이제 유럽연합의 결성올 팎[LJj하뉴 바의 내용은 ~i、) 깐[ riJ體 l셔폐 di렛 

의 완성 ø 1ñ1勳&:策의 M:싼파 경제·사회객 균형 찌 연구가슛개밤의 공 
동정책 여?) jtliil外交Il~값의 형 생과 시행 (:)1 J U r !J'!i1짜~ thJ) ) 등이다Ifl) 
그러나 유럽공동체가 유럽연합윤 지향멘? 것 o 로 우리에게 주는- 사 

사점이 많지만， 만약 I‘피~t聯i싼이 남북한관제의 분만 고착화라는 비관펀

피하끼 위해 그 성격음 聯 r[)[!!xl家나 l파|家l剛싼과 낙L별젓고 유럽공동체와 

감은 성격음 갖는다얀 켓은 1쉽 .[핵‘차로 가는 I패r絲I쉐으l 젤’센으로 보아 

&2) 낀대순 r유펴능냉-치l ‘섭 J( 이움 - 1 ’년사. 1뺑))， μ1; 유병화 「 -l냐j1tl 1 j,( 사유 : 선싸사)， III 
많쪼~!m;깎갱단， “구주녕’동-처l의 멤젝 구-f에 관한 rlr 찬’， r:페밴학흐l얀-풍/사불:대한 

뜨If 셔jlli 학회. 1971), 16권 캔 ... IP2)"--'m 깐-E 

ffi) 낀대순， 상거l 셔.ll17~8. 

84) 김대쉰 “유럽공JS-체의 연방잭 구주~(II)" r 11. ιl 게 11옛fi 1) 111 ~yt ;벤}건 r유넉 l'b1_~. ~n I 

(서움:평민새 l뾰). 

ffi) 유맹회， 센게샤， μ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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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 iIf 샤연합μ-나 니 10 슨한 행 lHυLl~ 한 -「 ?J、 l ~ .. lι가- 서I l\덤_ 01.‘!!-이선다띤 샤H 여 -삼앙방 Fl;단 꽉 /.1.ò’-굉셔 I "’ 닝 3 앵딴 
넨요없이 [!!씨청U%/?의 형태-::- 추l 히4:- 이이 니 낫다: - :!해 j1- 인 II애 

:L 닙 l 」[ 앞서 tti}4I?- 바와샅이 |↑，j~tlf펌샘 ’- l H.싱셰 익야 1, I I~’녁‘ ~~ll과: 1、

과 상 각이 유-사한-S- 부인한 수 없r~. 왜냐하띤 제-I:!- 순 ;’• ~;. <l] 닝. (l ! 1 잉 

안」어|4r 닙-파 -되-이 사 jIL L}깐 누 셔l 셔l 사- 판새하 l ’- 인Lj-: •. 역| 1! 간 닉 l tJ 
하仁- 내용이 보함뇌어 았.1 니 Iy:j-j tJ n !'_바 l 의 회낚-S- 념 상 δLI'. 씨 1.1 1: I 

족공쉰-처l 헌장질- 채꽉하고 펀펜: 011 L(~바 l ’h.j대펌??l 시 !’ 1; ! J, I ::- 'J.1I 센 δ} 

고 있 71 때분이다추 꾀; /| :j;l5 에 d:j-IL의 ιL까 나간- 셔| 셔l ’~ .깐 새 ól .. I~ 인 f; 
온 사섣이;ι Iy:j~t폐;의 유엔 능-λ1.' ~입파 l1! 갇하.'ô:- ~n 션상의 새니!깐- I’J- :r! 

난북상호간에 국샤j감 λ{ 승인한 유엔l 능-사 I~입 Jl~ t:!- 깐 6’쉰- ~H 센성 ?I ~Ij 

넥끈- 바보 닙-북-상호간에 패장호사 싸!;U한 바와 l~~;o 잉J l ~ :1'0 념 이이 

다. 다만 우리의 -동안방얀이 |썩젠빠산」’1- jf~H~1페젠 91 닝끽」’} 이 L’ l::- !! 
게 렌-이는- 것은 U차f’‘'+'J ’'JI~J II:J때딘쉰- I사 !I!- l ↑--lJl;!!끔 /r 익 l α iI 이 :'_. 9Il~l- ~l 

단데 있을 뿐이띠， 놔서l 법 사 주-세까 )lL!l- 인가 • 인i앙의 다i상 lil if- :J q! 상 

그러고 병역과 낚셔l의무판 부J’}하」:- 갓간- -Il’-덴에 닌-시한사 ,)- ~ll ~!l 9 i 
헌법-능을 보게뇌띤 I Y:i -lt剛유건~ - [폐永빠lrr9| 닝 끼깐 삿나 l ’’! 「 인 

c}. 

N . I꾀北聯잠의 f휩싸機쐐와 )띤센:;f썼강: 

1 . 南北聯合의 共同構成機構

한민족공동체간 1.'. ~I 까 ·tF-화지·강셔l 서 낀’--E-ill7} !iZfJk 뇌이 한 Illr 끼 

권.λ1 의 1, î J젠件이 회씌-도 1'-1 디 Lt아 '1 갱 .;'.1 끽 갚-당- ~!]샤 챙 넌빈년끼! 인 l;J 삭 l 

다고 관다면 j갯 91 -{;ll 니 산현셔l-'I~. 이 |써 L빠tfrf-- 5!]4-힌-:}Pl l;l 각 A’ 

새; ) 싱쟁 산， 선셔!시.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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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체 의삭의 회꽉， 공핀-생할권의 형성， 1* -1폐l청 形1k뀔- 위한 폐I織파 機

能음- 각는 폐j度(1~J 익! t쉐l값體의 성격플 잣는다고 한 수 았다!{， 즉 1'T:j~대% 

rγ을- 섣정한 의의단 장기깐의 분만으로 언하여 세껴、한 이년과 체제휠

지니게 된 Ih北폐;븐 띤쪽동젤성 회복을 위한 단계섣쟁01 펠요하다는 점 

과 낚북한의 ‘|패rJ(l~J ll~{y 이련· 과정을 동하여 하나의 統 -[꽤l청룹 이판이 

야 한다는 현섣인식원-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위에 「한민족공 

동체 동안방안」은- 마음과 갇은，- jt~lriJ機構플 l훼~t~i땀츄 o 포 구성한 것월

상정하;il 있다. 꿇|「;iijt펀機構로서의 「낚북-정상회의j， 녀:J北간의 TE뜬 현 

안문제와 민족문제에 대한 협의·조정 벚 그 설행을 보장하는 지구로-서 

으1 r남북-각료회으1 J , r남북각료회의」에 데한 자문과 통일현볍의 기초 빛 

통엘섣현 방법과 젤차플 마련하는 -똥임준비기구로셔 「남북평의회j， 낚 

북각료회의나 남북평의회의 업무지원 및 합의사항 이행결- 비룻한 섣무 

문제룹 관장하는 jtI니]휩務I훤와 셔울과 평양의 常떻핀면絡代;폈[) 등이 그 

것이다. 

그런데 南北聯싼의 세부적인 조직구성과 운영 맺 λl행에 관해셔찬 南

北함-이 연합체제의 형성에 유意한 이후 계속 마련되어야 한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훼北聯깐은 f힘北 fl떠 J-.會議에서부터 협의체냐 위웬회제플 통 

해 운영되도록- 한 갯이며， r훼北聯까의 조직체계에 있어 셔깐 가능별 전 

분성이 밤휘턴 수 있도도-록 한 갯이에u폐J 

7가l 능덕별￥ 선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켓이 바란직하다밴| 즉 rli北聯

잔의 구성 7]구는 동인된 권우l중신처1 가 존재하지 않는 l_ 슨한 견합 o 루

셔 W'ti鋼뽑나 까짧體의 의미판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I힘~t聯츄01 유럽공동체와 ~l 성격이 유사하다면 

먼저 유럽공동체의 爛파機構뜰을 살펴보단 것이 펠요한 것이다. 유럽공 

tIl) 장명봉， “한띤족능L동-처l풍-임밍썩}의 법적 구?;에 관1한 」lt 참.， r통익lfR- 셰익fr-J 1 꺼‘댄→ (ì 

갱& 

æ) 선 성현， “힌민짝3’Jεj~1동-인t앙얀" r 힌!낀씌-강~-，(~1 상익!빙썩~.9 1 ~! 천파 세Tf화 연 11- b ( 서운

: 풍-익!원， l!n)4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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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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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하는 강우， JlJ!. 'j ç썩7~ ~L 꽉-객을- 위해 펜요한 l녕댐이나 -깐석결- 새정 

하도룩- 규정하고 있다. 

/;; 유럽공쉰-처l위원회 (Commission of thc ιuropCän C0I11 1l1니 nities) : 

쫓·따會‘는 17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각 Zi-ii 의 임펜 I~다 믿-간 호l 윈놔 

의 만장인~]가 펠요하다. 유 갚쉰은- 공쉰- j-l] 의 일반이익을 위하o~ 임]l1-

갈 수행-함에 있어서 완션히 패 l?;되어야 하내， I ’ 11씨 l[씨시갚부E-] 어떤 쉐 

/1펠 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EEC와 EAEC9] 경우에단 찰ii썩가 

공-농체 펀-표담성의 부차적 책임을 지며 이갑 위해 공동체법으l 석용을

확보하고 권」I갈 발하거나 의 견을- 선달하~I~ JII!. ’ J~빡으] ;‘사파에 참여하고 

자신으1 \JjLÁ~ 權l파 또는 꽤팎햄로부터 쫓까:받는 械|값을 행사하는 것이 

그 주된 가능이며， ECSC의 경우에갚 공참처l 복표달성의 저]l차적 책쉬L 

가 쫓-핵웰에 있으며 이를 위해 ‘던씬i차파權을 행사한다. ECSC으] JIH힘함 

의 가능은 意파윤 저]~]하거나 II i J，피、찰 부여하는 것에 ~L치고 있다. 요약 
컨데 쫓-t3會는- EC정책의 f￡꽃 및 lJtjf연션로 λl 의 가능， 패ii웹I쐐으로-셔 

의 가능， E이옮싼j의 젠d훨 씬- 機能을 수행한다는 서이다. 

(3 유럽의회 (E니ropean Parliament):유럽의 회는 각 --lL 성국 인γ-비율 

에 따라 츄 爛싸패에서 j똘f￥ti1::어l 의하여 j랜l|1 펀다. 유-쉽의회의 ii색은 

의원뜰이 국가별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정치그둡t셜호- 구성된 

다는데 있다. 유럽의회는 단^] J'낀IIJJ(I~J. ，값셈(I~ ) 械|신을- 행사하며， fU!. JI• 1 rí J 

體 기구에 대한 견제수단블 보유한다. 1:'핏機混은- 유럽공동체위원회에 

대한 볼선임 의결권， 이사회의 위원회에 대한 섣의권， 찾-ii썩의 년자보 

고에 대한 보의 등의 lE;IFf機않고{ 위원회가 llí:'강~ll:~짜~ì'h')E을- 한 경우- 유

펴의회에 j띤휘i하고 nrfIJ;l을 구-해야 하~l~ f폈r械겸- 갓단다. 끝으거L 만인 

유럽협정에 의하면 빠샘책꽤으] EEC가입과 공동체가 서]3국， 놔가연맹 

FE뉴 국제기구와 견함블 장션하단 I ，;f}파쉰Uil|i어l 았이사 유니}의회의 !f(‘I;E 
ttþ.원- Ii;신、파하고 였다. 

J 유 i꾀재판소(European Court .J lI sticc~) :유업재판소仁- 3녕-처l 션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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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럽共同體機構 

값 i 
2. 懶IJ • ---/ ‘ \•---_._-•ßII ih 8 ,, -.-.----1J2. 패IJ 

/쫓떠삶 理펌짝 V 
J- f//; < n 1 ll꿨처l안 ! j ! 3. 찮 기 

i 궈7 「---키、 (Commission) i~ 끼 (Comcil) /f-------i 4 꽤 l 
、 / \ '"t. ~'_l_ 

5 랜 i 「「~[/ 팩 >:7??r// ! i 

| 댐l법 ! 「-펀찮펀." ，/χ //1/1 짧鍵띔뚫j 임 

| l L-l-F인으브뜨J l 뀐// // 배젝 11 

j 웬f을 / ;// 또는 7뱀(써}J剛;) | i i 
i 팎 /r 、/// 재熾행사 I I 

1/ 유럽識쩍 \/ ft表Jg파견 
써 (European 

\T/ /r- 꾀\ 
1. 만결 / // 유럽繼|빠 \ 

! r--「、 ’ 
2. 이건 、 짧함이 (European ) 

\엣rt) 싸 1 i 

식캡선거 \ ! j ! 
임명 、\\

-- 」- ---- - 」」→ i-- -• ! 
L혔I뺀헬단 --- 댁iji願￡ 鋼 --.-- i 싼學l 뺀 r 1 
-j --L - -- -- • • j 

출처 : 싼시·휴 「유럼 Jtlíi]뽑하J (U파ifl L l~뼈).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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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웹버Jf.I{.j 가 ,.7, 구성-간(낚북한)껑부-쉰구! 

A자t;}:시〉i이:1條엇윈센)(공동동-처처체l 현장 )J고파’↑t ，.7. 0어에o어에~I π따}런관- ‘↑↑1;’ fll깨~~얹f~)낌Jμj’ t i • 11 r싼!，%;L ;-어l만 91 '1 한 ’,1 

이뜨파 ,.]. 91 여타91 끼 -F- 해ilJx- 1페 삐I씨의 뺨l꽉에 -깐한 끼이다， !, t ’ Il t i ’} ’| 

7.4공동성명의 한의사항인 Iklt쐐핸풍-ii싹가 씌-한에 91 해 빈망셔 o 1~，‘!’ 1,1 

된 깐파 깐-F 션과꽉 꿰'{C한 수 있o [1 1ι n암까總혜-에 서 힘 91반 하 l ’ 1 엮 91 

사항의 이행건- 낚북한 각자91 낀정에 ([r권께 한다I셔 빠lr서뺨p，에서 91 힘 91'、} 

항에 대하여 i ’ hi ‘n해iil-:~- 견과가 반생한 갯이 11꾀- 연힘 71 구.0 1 fffl;l~ ，~.- ，~、깅l 임 

무에 대하여 tt/J1값< J::，L한 수 있 s: 꽉 해야 한다까 푼셔l 가 세 "1 뀐다.ι 

따라셔 유럽공동체의 구성쑤간잔-에 11:. 뺨 l씬 배!~샘!}l넓가 셔l 시 ~l도-이， 1• J-HJ:( 

폐꾀과 I~j~t빠까의 G하j뻐i강tiE 밍l rl q!함 f3-단91 문-제까 대)!:-톡 l다 

2. 南北聯合의 運營體系、

「한민족읍!-동-체 장인방안」에사 셰 λl 되고 있{二 IN~l~牌간의 j'J ， iJ機fR， fi-?

우랴의 동엘방얀91 개방성음 뜩정-qjS- 하고 있 /1 때-?-에 ,.,- 사ilA 에 였 

어 λ-1 구처l 척인 내용음- 統 -의 상대 ql 북-한파의 써，1써·어1 91 해서 llt 셔 l 한 

갯이 기대된다. 木 節에 서는 JU ， iJ機댐의 해1J~rJ;I:!!IJ파 악 사까 쟁 i앙밴 엔 rl 

도 구성기구간 운-영체계에 관해서 깐니1 캔다. 

벤저 우리의 統 .}j菜에 의하변 「낚북-캠 91 회」仁- 1 (Ijk쉰[ ，에 깅l 한 1까 

l:1i 뀐 Ij띠l 싼[ 펄iL의 가-후: 넨 동q! f! 현 받꺼파 션차-깐 마셔!하-:-- S- 익 l~'l 

대의가능의 수행기구이지만， 낚북까의 현아문셔1 9t 1 텐U!:]뭔i에 대한 힘 

의·조정·션행기 --1-인 「낚북각료회의」의 자?-가능-R- 수행하기파 도IOi 인 

다. 

~L런데 이 「낚꽉캠의 회」단 빈쪽~i’굉- ~~I ~ l 1• j -1 tIf땀I싼 91 I내3 까챔싸!이 이야 

하fJ，무- 띤족의 의사쉰- 대표한 수 있{? l상‘ }i-ojf- 선훈. :r- 싱되 01야 하 

jL !↑':j~tlnl 의 fl반 적 인 사항에 관한 uJ.( 끼X R- 한1 ‘';:하-: ? fttriE R- 까 셔야 한 

!ι) 상 I생빙， “ lf 끼엔힘 ~1 .1，’ l 힘 익 l !,,., li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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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즉 |↓:J"~t聯《안설- 발족하-::- 안에서부-El J: 식·운영 

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하깨 Iy:j北폐의 Júl'.파 젠 |l ，j i꾀 1:되- 추선하거l 뇌 

01 있는 「한민족공동체 몽일방안」의 문제저l 가와 깎끼1] Ih~1댐‘LII~ 갚‘ 11 의 

꽉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í남북-평의회」으l 권한길- 확대사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聯싼의 동-치기구호-서 놔가연합의 구성윌- 전저l 하고 「념-놔 

평의회」가 민족구성원을 상대적으로 산 미값하는 다수의 의원으파 구-성 

되는 점을 감안할때 그것은 ，덴펀、i사파機f짧보 λ"j 증심 7l:1!-기- 된 서 o ]..J~ 

「남북각료회의」는 「남북평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송F는 힘~fj"~1웹 0] 되 

어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 제가된E다다t:꺼B 

또한 4北C힐韓할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그에 수반하는 북한의 

여러 제의 가운데 국가연합적 PL죠-의 수용가능성을 Itj~t剛츄을 l패정聯 

잠으로 보는 本橋의 입장에서 기대할 만 하다. 가구틀의 가능이 l쐐家牌 

유에 있이서 조절기구의 가능과 유사한 바가 많은데， 1뻐년의 연방제 

내용에도 I힘北웹[ 1떼파代去로 구성되단 최 _J 1_민족위원회블- 조직하여 남 

북한의 쉰濟. :9:.化 發밟을 통일적으로 조성할 져을 f싫誠하였jL 1랬)년 

聯츄|체Ij에서도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인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플 구

성하여 I후J~t웹- 두 t반폐i껏J{f의 뿔‘J)r}il깐랫JJ의 조절파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

나라와 민족의 통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낀힘 껏을- 텀1<하였다삐) 

물론 그들의 抗 -)j菜의 機構에는 |꾀때 f#，I，‘(월;命 뿔댄%이 깐려있음을 경겨l 

해야 되jL 연방국가적 요」소와 혼-재되어 있는 것이지만， 향후 IH~U 십I에 

l힘北聯잠의 구성이 산효되고 순조둡게 운영된다띤， 그것이 갓는 l폐장~~ 

'Ail니 ‘|‘'H션에셔 점차聯 H~[쐐求_?-으l 성격 o 로- 변모해 감 것이 예상되)년

긍정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다<f， 그런 전망에 따라 「남북평의회」는 「연방 

93) 김영끼， 젠게논푼， 1 (i3----1 ffi: 강광식， 젠게뉴-분. p, 파 

에) 장명훈 “새통익!뻔:체제연합이냐 국7~연함이냐" -선동아” 1빼2μ!fU 

ffi) ’조선벨보j læl. S). 'ZJ, 노태우 대동-렁건- 유엔총회 찬사후 '1 시 간낚회에 1，] 낚뇌-이 동인 

의 단겨계l씀 밟[다}검-변변 국가익연1합(얘학한F딘jF낚주주~~장상}→꺼q인i 방제(뎌씌 

껴합한 수 였원- 갯?펴 악ijf한 바 언다. 



，+~~tW{Î' ifm톨系에 {’l 이 뻐’'It 1~ 

의회 죄 r남북-정 상회의」 넨 「각화-회의」?- 엔방행 쟁 ?--rI! ll 에’!낀 -R 깐 !’l 
된 것이며， 공극 0 ，무-까 펜 -1페l한(장인)쉰 지향하게 관l 끼이다. 

생 힌 팬 17:j~t牌유~I 공동-7l rIL f-! 정 에 셔 까 상 분 셰 A사l 뇨뇌놔l{-:F: 깐 o 0의l ι사}μ↑끼!면 

방 t볍캡 고과} 분 갱 의 딴 생 λ사] _- 1_ ~-저-] 균러레1 ~망상 빔 에 4괜! 한 갯 o꾀-

호화~j에셔 충분히 협의해야 한 끼이지만， 우까 11:꾀J:'( *"f꺼젠 ll!-:i- 위한 니 

법적 권한은 「낚꽉팽의호1-"에 부여하_-1 ~ L~아 I~ 이: ~- ll~ 1'，C}&~ïjl이 91 J，! 띤 

o 로 해 결된 수 있뭔- 갯이다. 

f、t外WJ題에 았어 셔도 1웹끼絲￥lii뺨 I괴 야상 f‘힌節 派;깜 I;! fl-F와 ljl\( FW 
등은 「낚북정상회의」가 공동까-무- 각{:- 방향P-i;- 불륜 「낚-씌-갱.9 1 ~l :.91 
t1bft.과 !폐意플 번;간 뱀위내에셔 행사펀 서이지만 냐깐 꺼이다. 간-히 

이 것은 軍휩l얀 I ~ lJ웹와 01-불러 l힘~jt함:f;;!에 Wt써i￥lli 톡 1 fJ}r} 1r원p’~.9 1 상 캉 

관계륜 야기하게 된 갯 01_0_닫 얀제적이jr 션낀객이 방 l션 oj; 추↑l 해야 

할 것이다. 

끝 o 로 현재 진행중인 I돼1\!~:쇄會談 I~꾀빡싹li;C， ￥:펀뻔썩11갓， 뱀fiFTl;*， ， A 、

1-' [:쩍談등은 계속 진행하깐 것이 바란석하다. 왜냐하띤 아사 Jl’i I 샘lIt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o 껴 깐木빼係條*‘J( r: l쪽공꽁치l 현상P11 꺼 이 선이 

기 때문에 굳이 I엔北聯유의 틀안 o 닫 기쥬의 낚꼭-대호딘F 녕가1 ~ll~~ 씌 한 

으l 거부가 쉽게 예상된다. 닫-히 l폐\!싸함!淡에셔 북한의 성 f! 성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 ^1반， _-L 간의 "11측 fI고}{? 쟁상호l단 91 새o 상 o 

로 연견됨 수 있플 것이다F 바토 01 ，'，‘，’i1패햄li;섣- Itj~IL빠까9] r~1써썩 

I識로 밤젠펠 것이다. If'xJ{，젠펀"'1!:H의 협의-대화와 함께 쟁앙까 대화ji:- 추 

선하는 켓을 고려해 복만 한데， W:t'니獨 !왜 tf에서도 사l:lLJ파 능익!ι1， ~1 

주의당과의 접촉븐 씨쉬뭘關係감 강;Efk시카고 센 ·에 신깐하::- IF- 하나 

의 통로가 되었다는 경험이 있다. 민간차원의 접촉껴- 써뱀;/ìlJ .9 1 ’liiν'， i :-IJ~ 

Tl) r ,{: ~~익앤.; l~L 4, 1씨 옥하 91 상사 f 9li，끼l lF 부-상의 !]λ} 이 ~I l H2 에 lll!!l.! ,’ ?|li 
회~~91 {I 젠이 인겸 때 꾀-하 9] 신익 l 생 ?- 낚 뇌- 센상회단 5- 깐 '1 ’ '1 꾀한 유 91 ’} ql n ? t{ 

l녕하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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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라내에서 이부어셔야만이 !什떤}義l쩔l 꽤家으l 개혁과 개방화 추세 

에 북한이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체 제내의 질서문제와 식 

결되는 것이다. 

v. 結論 . f훼北聯잠의 뿔:장J 

지금까지 I훼lt웹의 Hi異한 처l 제의 수립과 二l 앨휠性의 심화， 戰爭의 

경험 그리고 北에 의한 |힘의 體펴IJ願覆싸l휠l 등은 분단을 고착화하고 f[] 
t{넓1의 4↓1d을- 깊게 해 왔다. 또 ?嘴f에 따른 비용은 우리 민족 구성원 

에 게 막대한 첼擔이 되어 왔는데， 분단의 장기화에 따라 ￥IH픔을 보는 사 

람이 있다하더라도 紙---의 당위명제에 대해 부인·거부하는 댔-삼劃JX員 

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統----의 내용을 /11斷의 내용에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서 통일이 곧 構b~員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는 것이라면， f劃J~員의 존재가치를 희생시커는 統一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뿔 ·떠族인 한만족01 1;禮버a實-을 극복하고 統 →을 

지향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반세기에 가깡게 統--_ .. 의 願IJ에 

합의한 7.4공똥-성명외에는 I￥j~t對/l펀의 결과가 없는 것은 그만담 !힘~t 

*니다!법에 4애닙의 꼴이 깊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A的 ;<流가 확대되고 체육계에서 부분적인 단일팀 구성 

등으로 나아가 韓:l鳥를 위요한 l폐際f짧竟의 개선으로 특히 사회주의권 

국가의 개혁 물결은 統 」에의 전망을 더욱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ñJ會의 )J量이 統 →」에 대비하여 자선감을 갖게 된 현시가에 우 

리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잭!J的 統 ·에 접근하는 구체 적 

이고 현실적임을 분명히 하jL 민족공동체현장과 I후J~t~휩￥의 뼈￡Ct을- 구 

처l화하고 법적 성격을 쇄싸l하는 켓이 요청되는 갯이다. 

먼저 l험北웹 훤~關係， 안전과 평화유지， 교류의 법척 끈거와 7]분방 

향 iL을 규정하는~ I￥j~대:? LL4i↓!調1f‘ 1써;i;의 샘經이 펠요하며 r한민쪽꽁 



)25 에매~tw~ it홉11￥에 까~~ 빼뚱 

동-셔l 동-민방안」 의 익 l족-공동체 현상이 바로- ~L~1띈끼j의 생 ?f g- 각{ 二

으로 -만았다. 펀텐;블- ~H 넥하셔l 됨 JO!-_썩5선l 새초치치1-'斗’ 

간 j째J자재깨↓%에깨v멘jl.~냈짧짧몇뭔默li에셔 낚북한간 상대방의 ’셈.쁨릅 꾀파하-1'_ +! j!/ 섣값의 꺼IJ센파 

써}J의 원착읍- 존증하고 과\:}J fj'1힌으 l 싼!I와 분생 91 캡화끽해션건- 위한 

싼‘던의 제도화가 바로- 놔가간에 처l 겸꾀긴 1r양원} .91 ‘|’H(엠- 각긴다. 이 끼 

고r'Yfl1條원J' ↑，，]"닙t써파의 絲원i|J;l웹 등파.9 1 _- L 션후관계-쉰- 차 시하고 까 

능한 부분부터 씌천해야 함 갯이지만， I폐.jt함이 센 -에 대하여 

‘ .. ‘,, 
‘ 

‘ ... 
,--( 

7, 
O 

κ
 

-씌-얀산 

플 갖게 되단 갯-엠-다 오히려 ?환:텐의 t~r~이 굉화잭 동얀에 더 

라는 갯이다. ~l더나 IJJ斷함l폐은- 하나의 l폐장이야야 한다단 

I띠과 현심적 측면에셔의 두 개의 든I「까라는 믿-순이 .L_i? 1 나는 

j윈룹 갖는게 그 쉰-씌이다. 

따라셔 「한민족공동체 -동인방안」에 의하띤 IN~l:牌간건- [~에
t

한빠??이나 

聯채쐐家의 교과서적 lH념과한 다쉰- 유-쉽공동체와 간간- 성끼 S- :;}{:- 끼 

으로 -만」I 있으나， . h91 他h1(}< ↑I1건파파 각 처l 세 구성인 센- --r끽하 

학l f! 서。 l 

?긴 1덴I~} j!liJ 

-
짜I~) f

," 

는 對I셔(1') t:權은 각가의 헌법이라간 내용깐 낚{:- l:l판강쉰-치l 현상 R- -샤 

가간에 치l 겸-되까 조약?갚- 멘-4? 4* 꿰의 입장에사까 ;웬덴의 채니!-R- 」 h

핸에 대한 [P씨치k{l;EP-루- 이 해한다. 만약 [~꾀
t

체쁨까의 성 끼깐 갓 낚 늬-

합법화 한다고 HI 딴이 시1 J) 팍 l 

굉인방안이 /lj펌「따[~~.9 1 Hc 에 인이 

있 o 폐 S- 닙-강굉셔1-:τ 까힘형내 

갔어l 우 I.~] 한cH ~- 섣에 [11 하이 

연합이 ·규성 됨으로써 분-만의 고착화 FE단 

다면， 만인국가에 끈접a니? 연방셔l 

셔 구체적 현섣성파 합감l 성 -S- 껴여하고 

갚- 보아 오히려 }li; -I폐t철와 거끈 l 까 lj 1 i! 
답해야 할 갯이다. 

]라고 I￥j~대팎‘?의 공.~ 
___ 

，L 녕지구-::- JJ~J ~íJ .1 ~/}J~ 機쇄，」;-사.9 1 .，’|쉐3 끼 

갯?펴~ Itj~ tI씩.1↑빵샘l~와 Iv:j.H~ll ‘ 1\값빡1 1\ I 의 fl 한 센 성 -:,f- 셰 샤 새 시 역! ‘ 
• 

-

---

수 있 o 띠， 향후 펴 -[씌젠(동-띤)깐- 샤향하단 파성에서 빠H~I페’체n 얀↓ 

도- 도입된 수 있씌- 갯 -0-!I!- 이해딘다. 

fl j ?-o | 석l 관 o꾀 만약 여이 부f2-에서 Il.j~ l)빠lrrIl1-lj!에 .9]한 E-q!에 9] 



126 

실화 될 경우에 야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j}斷의 고착화 내지 합법화 시 

비이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 보장책으로서 더 現賣的 방안이라는 勳木

에서 해소될 것이고? 둘째， UN총회결의 195( III)에 근거한 韓'f쁨 l야 ·싹 

澈}땀벚論은 정부가 주장한 최근의 統--方業에 의해서 득히 에동시가 

입으로 f旭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셋째， 統 "J바策의 실제와 憲깜 

規範과의 괴랴 문제 빛 통일과 관련한 헌법규범 상호간의 댐f빼1j題는 

憲法擬IJ所의 解뿔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現t해쁨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國會에서의 충분한 토의를 통해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류·협력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경제·통신·교통·체육·문화협정 등은 각기의 國內江·에서 그 근거를 마련 

해야만이 交流와 統一에 障碼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펄요하며 그런 법 

적 정비를 통해서 각가의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될될. 것이셰u멕] 

이 보장될 것이다. 이미 우리정부판 I휘-北交流協)J에 관한 法律과 施行

令 빛 施行規ßIJ을 마련한 바 있는데， J頁k會談 01 전이라도 북한의 자존 
심과 체변을 손상하지 않는 뱀위내에서 법적 정비를 실현하는 것이 중 

요하다. 제4차 南北高↑l懶會談을 남한의 사정을 구실삼아 연기한 것은 

북한체제가 예상과 달리 취약한 것으로 보이고 社會千義優I l혜家의 위기 

로 말미암아 체제내적 문제에 관하여 매우 예빈한 반응을 보이고 었다. 

이상에서 南北a靜의 運휩體系 빛 實펠化}j案에 대해 살펴본 바는 남 

북한의 UN동시가입이 이루어진 현상황에서 충분히 고려 가치가 있을 

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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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戰協定體뿜IJ의 代替에 관한 짧깜E 

터 珍 鉉*

1. I해뼈의 않훤 u，'f!til의 !::l필l 

1I. 매戰때띨의 ’휩-렇~~ 빔}뼈 l ’ 1빼~t~~9-1 fU• : i\센t，;J;')L 9 1 센꺼’| 

111. 유엔훤디j쉬폐 (UNC) 輔맨!:뼈 n엠 

N. tt-戰thh)Ë 9] ‘Vf[뼈辦I~딛~_91 .휩햇 \~. lJ'깐밤 

1. I냄繼의 랬웰 

1. 한민족공동체 統-方윷의 기본구도 

한민족iL동체 돕일방안E- ·「 I멘4댄‘tJi8→ l혐~trri f-_짝談어l 의한 1 (!})~ JI、
I Ji]體;l쉰핸 쩨펙→|꾀~t빠까→장언현!섭안 j~ 섹 →섬( ，1(1 :1녀111폐 팩j j 

의 끼본구도플 상정하고 있다. 따바셔 현새의 우리의 당면꽉jf{:- ? tl 
rt，j~1찮‘f， i핀를 통해 동일보 7k는 파도단셰익1 It，j~배剛열- 션현하4;- 시이 l~. 

* '/~ 깐Î.l . .'꺼패Fffr; f{}{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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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t~新↑은 남북한의 상이한 체제를 인정하면서， [(族，nt함의 통합을 촉 

진해 가관 과정으로 南北韓 ~fL￥[뼈離Ij의 구축을 의미한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하면 우선 폐北|범의 기본합의인 i핸잦共 

I꾀體憲章을 채택하여 南北聯웹을 설현한 후 현재의 휴전협정처l 제를 南

北問의 4z和體뽑Ij로 대체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있다. 즉， 우선 적대 

척 대치상황을 正常化하는 기본합의가 션행되고 이에 따라 南北韓간에 

상당한 신뢰구축이 조성된 후에야 f輝鋼定體制의 대체문제가 거론되 

게 된다. 이는 현재의 휴전협정이 南北韓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법적 

문서임을 고려할 때， 이의 대체문제는 최대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는 측면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南北高位級會談의 우리測 기본전략 

이라한 기본구도에 따라 우리측은 그동안의 南北高↑i7級會談에셔 우 

선 南北韓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基本유意書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가령， 제 3차 高付級會談 (1990.12.11) 에서 제안했던 107ij항의 

「南北관계개선을- 위한 基本%훨;書」는 제 7조에 南北韓이 현재의 休뿔뼈뽑 

밟IJ룹 앞으로 ‘ff[]體制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노력할 켓을 규정하고 있 

다. 또 제 4차 i댄↑l패&會談 (199 1. 10)을 통해 명칭에 싼意를 한바 있는 

「南北사이의 화해와 불가챔 빛 교류협력에 관한 싼意뿔」 의 우리측 

案에 역시 갇은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高1}J.級會談

에서 우리측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구도대로 「先관계개선 기 

본합의-後휴전협정 대체」의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基本構圖의 수정 필요성 여부 

1989년 9 웰 한민족공동체 통연방안 제얀 이후 !總1하듯이 韓半島

I셔外의 정세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가령， 1990년 9월의 韓蘇수교， 

1990年 10n 의 11 .北렘 수교교섭 개시， 1991 년 2원 韓中 무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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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치， 1990 년 이후 폐~ tr~':j 1깨싸會談의 낀젠듭은 It，j北합.관계 젠새에 신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플이었다. 닫-히 1991 년 5 원 27 인 北합 

이 마침내 그듬의 71존입장올 수성， 1991 년 9 원 17 인 Ih~얘:F9l 유엔 

가입이 떨따되어 남북한 관계개선에 젠가뜰 져l공하게 되었다. 이라한 

급격한 정세변화에 비추어， 한민족공동체 동-임방안의 71관_-，L도어1 tH회 

룹 모색할 펠요성이 있는지의 문제가 제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南北합의 유엔가입으로 유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뭘-kt;h;i將 

힘IJ는 중대한 젠가릎 맞고 있다. 가령 현재의 휴젠협성하에서 ilf ’hf땐뭔 

委(Militamy Armisrice Commission) 는 유엔軍 대표와 北함l파 대표 

로 대치되어 있는데， 北韓이 유엔의 Jl-:햄떼이 된 현설에 비추어 이러한 

적대적구도의 청산주장-가령， 유엔꾀의 해처l등-끈 정치적R루- 상당 

히 셜득력을 가섣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웰의 유엔!까입 견정석후， 

~t韓: 외교부순회대샤 최우진븐 평양방송 대단(199 1. 6.8) 윌- 동해 It，j~t 

韓: 유엔가입은 1판戰t꺼l펀을 ‘{패IlthlJ파으-단 전환시키고 유-엔균 샤랭부--닫 

해체하며 射韓찾軍과 핵무기플 천거시거는데 견정셔P갚 -유러한 -산-l 

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척한 바 있다. 또 폐北함 유엔까입이 심-현된 식 

후 北韓으lk錫까 외교부파IJ판1)[[은- 기자회 견윌- 동해 유엔가입 후 가상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 과제한 「북한과 유엔간의 비정상객인 관껴{:i- 해 

소하는 연」이라고 강조하고， 이룹 위해 유엔 I i J 가 해체되고 휴-선협정 21 

평화협정으로 대체， 유엔군 모자판 쓰고 있단 k'.þ:도 걷iJ: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t렘은 한국균 장성의 1제판값 수색대표 임명 (199 l. 3. 

25) 이후 軍停委 활동을 지급까지 거부하고 있P며， 유엔 I i J측에 대해 

야J -v:[~체맘’합委員會 (Neutral Nations Supcrvisory Commission) 환능

의 중단을 통보 (199 1. 5.23) 하고 I f I맘종-의 폴란E 대표만의 젠-;L침- 종 

용 (199 1. 6.3) 하는 등 임방젝 o 로 M\戰써;ig룹:tìl J찰 저해하고 있이 이에 

대한 적 젤한 대응이 마련되어야 합 상황이다. 



13) 

이러한 져l반 상황을 종합해 볼때 한민족공동체 동일방안에 따른 기 

존의 「先관계선합의-後휴전협정대체」의 기본구도에 수정이 필요한지 

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단계적 접근대선 보다 적극적인 

직접 r1鐵協定의 平和i쩌'Æ으로의 輔뺏:J 이 바람직한지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돼究의 텀的 

이 글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휴전협정대체와 관련된 제tLL문제를 검토 

하여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가여함 

을 目的으로 한다. 특히 이 글은 휴전협정대체와 밀접히 관련된 다음 

네가지 주요문제의 검토에 초점을 망춘다. 

첫째， 1鐵協定 대체논의의 출발점으로 「代替의 千:體~J가 누구언가의 

문제이다. 즉 이는 {木戰協定의 당사자 문제이다. 

둘째， 휴전협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유엔軍 사령부의 解體1m題」

이다. 특히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와 휴전협정의 존속과의 상관관계여부 

의 문제가 었다. 

셋째， 휴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代替時期의 댐]題」이다. 득히 앞서 

지적한 대로 최근 한반도내외 정서l의 급변등에 비추어 「光관계개선 기 

본합의-後휴전협정 대체」의 기본구도의 수정이 必앓한가， 또 바람직 

한가의 問題와 직 결된다. 

마지막으로 휴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또는 체제)은 결국 어떠 

한 내용 또는 性格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뜩히 현재 |템lV:싸 

會談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반 협정들 (r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셔」와 이 싹意뿔:에 따른 시행협정들)과 휴전협정의 관 

계문제， 이들 협정과 비교할 때 휴전협정을 「代替함 '-6Ji파으l 까格」은 

어떠해야 하는가등의 문제가 있다. 

이상의 네가지 주요사항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휴전협정대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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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설적이고 일관된 입장의 제시가 이 글의 11따이라고 하겠다. 

11 . 休戰i째定의 當事者 問題

1. 北韓의 對美zfl和協定체걸 주장 

북한은 1960년대에는 南北韓間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_O_L r 1970 

년대 이후부터는 美北韓間 평화협정체견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1974년 3월 25 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찾의회에 캔-낸 서한에셔부터 

제기되어 온 北歸;으의 이러한 주장은 1973년의 베트남 평화회복에 관한 

美-北베트남간의 파리협정의 처l 갤방식에 영향을 반은 갯 o 로 봐인다. 

이에 따르면 w戰때定의 설칠척 당사자한 찾I혜， ~t웰， q-q쾌인데， ttq쾌 

Al차지원군은 이미 北韓에셔 첼수 했-ιn펴 휴젠협정을- 대 jll함 ‘싸11써 

파은 美꽤과 北韓쐐에 체결되어야 한다얀 갯이다. 꽉히 1984 년 이후에 

는 南北韓;간에는 불가침선언음 채택하고 찾北함간에는- 평화협성원- 쳐l 

결하자는 소위 월會談을 주장하고 있다. 

~t韓의 이러한 주장의 끈거는 명확치 않 o 나 우선 휴션협정에 나타 

난 셔명자가 유엔균 사령관인 잦육꾼대장 따 ::-1 삼라커깐션익h:!iA 사 

령관 싼 HbX ， 중국인민지원꾼 사령관 과거멘첼-루- 되어 았뉴 사산에 7] 익 l 

하고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유엔軍의 대부분이 한U이였;l[ 자I폐이 

유엔군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실칠적 교전국이었으t1 1걷， f따 }Jj[116Ifq! 

~t韓， 따l쾌과 함께 휴전협정의 설칠척 당사자라단 갯이다. : L바나 ( 1 1/페 

軍은 이미 北韓에서 첼수하였 001토 j:)꾀과 ~t함만이 1뼈때A;LPl 냥사 

자로 남아있」I ， 휴전협정윌- 대처l 할 ‘ l깨11써파간- 따라 λ1 k .~t힘간에 ~11 

결되어야 한다는 켓이다. 

2. 北韓 주장의 檢討

그러나 이러한 주장건- 다음과 같은- 이유에사 션혀 성당성이 없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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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판단된다. 

가. ;챔낀 뼈，IJ面 : 條約當事者(Party)와 條約暑名者(Sig떠tory) 

↑敵낀당사자란 「조약에 의해 구속을 받게 되는 팩家」를 의미하는 반 

면， ↑總셔명자는 「이러한 당사자를 대표하여 조약을 셔명하는 사람」 

으로， 두 개념은 우선 명백히 區딩Ij되어야 한다. 또 1짧낀당사자와 11좋원j 

서명자의 국적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다. 따라서 휴전협정의 당사자 문 

제는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와 조선인민군 사령관 없 E3 bX 빛 중국지원균

사령관 歡‘웹훨가 각각 어느 국가를 대표하여 이 협정을 셔명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보통 휴전협정이란 軍事的 사항에 국한되는 협정으로， 交戰者가 협정 

의 당사자가 되며， 교전쌍방의 군사령관이 交戰者를 대표하여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다. 韓國戰의 交戰당사자는 한국과 유엔 安{첼里 결의 83 

(1950년 6월 27 일) 및 84(1950년 7월 7 일)에 의해 參戰한 16 7H국 

이 一方이 되고， 북한과 중국이 적대진영을 이루었다. 

한편 적대짱방의 작전지휘체계는 相異한 양상을 띠였다. 우선 유엔安 

保理 결의 84는 한국을 도와 참전한 16개국을 지휘할 통합사령부 

(Unified Command)를 구성하고 美國으로 하여금 그 사령관을 임명 
제 해 지휘체계를 통일시켰다. 또 한국은 1950년 7월 14 일의 이승만 

대통령의 셔한을 통해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과 참전 16 7H국을 지휘했고， 휴전협정도 이 

들 국가들을 대표하여 교섭， 셔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單 ~-지휘체계를 

감안하며， 휴전협정에는 유엔군 사령관만이 서명한 것이 당연하다고 하 

겠다-

a짧유軍을 구성한 경우， f韓t協定은 연합군 사령관이 관련국을 대표하 

여 서명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 경우 協定은 모든 관련국에 적용된다. 

가령， 2차세계대전 당시인 1943년 9월 3 일， 연합군 총사령관인 美|쐐 

의 아이젠하워장군은 찾·英등 연합국을 대표하여 이태리꾼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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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doglio와 휴전협정을 처l 결하였으며(사실리 휴-선협정) , 이한 불쉰- 믿. 

든 연합국에 척용되었다. 또 1 차세계대전중인 1918년 11 원 11 인， 연 

합꾼 총사령관인 뜬랑스의 Foch장군은 1 차대전 참션연함-斗-5- 대표하 

여 독일대표와 휴전협정을 처l 결한 바 있다. 

한편 북한 및 중국은 별도의 단일지휘체계플 구성하지 않았고， 따라 

셔 휴전협정에도 동시에 참여， 서명했던 켓이다. 이렇게 불 때 휴젠혐 

정은 엄격히 말해 韓패과 참전 16 7B국01 .}j당사자가 되고 북한과 중 

국이 타방당사자가 된다고 하겠다. 

i 다 ] Mark Clark 김 엔 성 iZ i뿐 빼 
|조-약셔영자 

(유엔군 사령관) (조선인민꾼사령관) (한엔민지원꾼사령관) 
(Signatory) 

• (대표) 

I • I 

! L프헛깅-^~~J 한국+ 깎전 18 깨놔 

(Party) 

L-____ . __ •-• 一←- •• 

나. 歷史的 · 政i밟낀 삐l面 

• (대표) 

북한 

• ( 대lf.) 

.3. :.l 
o ’ 

정전회담 기간중 한국이 휴전협 정에 대해 거의 회답막바지까 ^l 반대 

의 입장을 취했으며， 또 회담기끽뿜 샤설상 잦처l꽤R쾌꾀주도도맘씌-걷씌으의l냐벼호회l 단펌?!뱅행행o갚-부 

터 상당히 소외되었던 갯은 사실이다. 그더나 휴전협정이 직선 객용관! 

한국의 궁극적인 I페意없이는 협정은 처l 갤펠 수 없었결- 갯이다. 

실제 협정체결 (1953년 7월 27 연) 직젠에 급파된 ￡대동성 쉰-사 윈 

터 로뱃슨(W al ter Robertson) 국무성 냈아시아단당 차관보와 이승반 

대통령간의 2주일여에 결친 협상끝에 韓킨상호방위조약 체션， 자l썩의 

장기적 군샤 및 경제원조， 한국군 증강능의 주요현얀이 타결되사， 한놔 

은 그동안의 반대를 천회하고 휴천혐정 처l 견에 동의했던 것이다.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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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발표된 1953년 7 월 11 일의 이승만 대동령과 특사 보뱃슨의 공동

성명에는 이러한 취지가 잘 반영되어 았다. 

휴전회담 기간중 한국이 취한 협정처l 결 반대입장은 휴전협정의 당사 

자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이며， 특히 협상을 염두에 둔 정치 

적 제스처와 협정에 대해 구속동의의 부여를 거부하는 법적태도는 구변 

되어야 한다. 만약 한국야 당사자가 아니라떤 협정체결에 한국의 동-의 

를 얻어내려 노력할 펄요도 없었을 것이며， 한국의 동의취득을 위한 최 

종순간까지의 노력이 한국의 당사자자격을 잘 반영해 주그l 였다. 협정 

체결에 대한 한국의 동의 여부쉰 당 λ] kl쐐뿐 아니라 교젠상대국0]였던 

북한에게도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韓:패이 휴전협정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끈거없얀 

주장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휴전협정은 원래 w:사령관이 서명하게 되어 

있는 군사적 성격의 협정이며， 따라서 의당 유엔군 사령관이 참젠국 맺 

한국을 대표하여 서명해야 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 追後慣行(Subsequent Practice) 

1953년 7원 27 임 협정처l 결 이후부터 지갚까시， 휴전협정은 낚팍한 

관계-룹 규율하뉴 유임-한 법적문λ-]보 낚북한에 직접 적용되어 완다. 휴 

전협정은- 셔íj ;t에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r l꾀|폐 (KoreaJ 에셔의 교선땅 

방」임을 명시하고 었다. 한국은 교선당사자꾀 이 현정의 적용대상임이 

협정상에 상|써히 규정된 셈이다. 

조약법 원착상， 조약은 당사국이 아넌 랬 31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물론 여l 외적으로 제 3국이 「명사적」으보 쏟의하는 경우 저]3국이 

조약상의 의무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파l패휴선협정의 경우는- 여기 

에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콰이 휴전협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바로 한국이 협정의 당사자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웹I!!쩨이 휴전협정의 당사자라는 것은- 협정체겸-이후 ^1감까지 38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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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협정원- 이행해 유- 사션에샤 I생학히 나타만나. 약l 

갓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 th!J파에 구속된 이유까 없-R- 끼이나. IJ;- -닛

한이 지급까지 한놔의 휴천협정 위반음- 항의한 갱우까 수업이 많-?-l|l ， 

이뉴 한국이 혐정당사자균- 협정에 구속되고 있유~ ~ ___ ~:.f~_ 1. 1 익 l 한 끼이 

라고 하젠다. 왜냐면 한쑤이 협정의 당사자까 아니바고 하밴1，-1 엮 생우 l 

반을- 주장하한 갯간- 자가당착에 해당되 기 때분이다. 

라. 政治會議의 富事者

휴션협성 세 60항은 한놔문셔l의 캘화착 해션깐- 위한 ll-ídì쩍，Å갚 휴선 

후 3개월 내에 소십한 갯을 1r 성하」l[ 있나. 이 싱 j，] 회의-::- 휴선후 1-]승 

적 겹화블 타결하 .J 1 위한 강화회의 F[소 평화회의 ( Pl)UC() ('onff>!‘e!H ‘ (1 ) 

에‘해당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1954 년 4 윈 26 인 ”바-1 JH 초l 씬 서l 니]H~ 

회의에 합꽤은 참선 16 개-각파 함께 피[선당j、}사 _'I~- 깐샤댔 01 내 폐 l페의 

참가에 아무런 반대모 없었다. 한놔이 휴-선협성 냥사사까 아니바면 -위

선처l 저l갈 대처l할 써파운 처l 셔I~핀- 판의하4:- 성.~]회의의 낭/、}사 사끼7lL 없 

을 갯이다. 

3. 結 論

-만-동 휴전협정이란 숫剛꽤이 낭사사가 도|며， 1”-사 L민’l 이 삿:"ljIlJ~l~ ~ " III 

Ji , 협정에 셔명하단 갯이 관행이다. 또 연함-， !F쥔. -r’싱한 성-?-， 깐한-넌

으 l 춤샤령관이 연합놔윌- 대표하여 서 l녕하거l 권다. 

폐|쐐건- 한놔선생.9] 까장 주요한 -ilr 션 당싸까이\1-1， 현시1.1 ，:. 휴-선익! 싱이l 

직섭 구속반。_ tJ~ 협성씌- 이행， 준수하-lr 있나. 얀 ll ff끽뷰 11 ~의 ;lol 
한국이 휴전협 정의 당사자까 아니바는 주-상-F- iJjllj , 1딴씬('~J ， il'<:;"fì(/'J ï ‘• 

변에서나 또 휴션협정체l 견이후의 관행의 측-변에서 낀혀 간이샤 없 끼 

으로 하나의 션전적 주-장 (propaganda) 에 ^]나 :.<1 않까냐. 휴 fl 혐 싱 P

엮격히 본 때 낚북한， 깐젠 16 7H놔 1싣 '1 JI~꾀이 당사사이\1 1 따υ} 이 이띠 

한 휴젠혐쟁의 대체깐-의도 깐9lPl F 셰끼 낚-뇌-한이이야 힌다-:r Rl 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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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실의 확인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北韓의 한국을 배제한 對美평화협정 체결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 

처가 펄요하다. 그 의도는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對美 평화공세에 있 

음이 자명하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한국전쟁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 

한국전 이후의 한 · 미관계를 왜곡하고 韓패을 미국의 종속국쯤으로 간 

주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반E시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 우리사회 일부에셔도 이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혼동-이 

있 o 므로 우선 대내적으로 분명한 입장정립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 휴 

전체제의 대체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우선 우리가 懶總定의 당사자 자 

격을 획득하는 방법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 

다. 이러한 혼동이 발생한 큰 이유의 하나는 정부차원에셔 그동안 이 

문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사하지 못한데에도 있P끈로， 정부차원의 

정확하고 분명한 입장정럽이 요청된다. 우리의 당면과제는 ↑輝t協필 당 

사자자격 획득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이미 休戰協필의 당 

사자라는 것을 論理정연하게 대내외적으로 명백히 이해시키는 것이다. 

또 이문제는 美I쐐과 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韓·美閒에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여 분명한 공동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하겠다. 

III. 유엔軍司令部(UNC) 解體問題

1. 問題點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는 휴전협정체제와 밀접 

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휴전협정 제 17항은 同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同협정에 셔명한 者와 그의 후임사령관에 속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C사령관은 우리촉을 대표하여 휴 

천협정을 준수， 집행하는 책임을 지며， 또 軍事{輔t委員會(MAC)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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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대표플 임명한다. 

UNC는 그 11 r，빠꺼 효과때문에 이의 해처l분제단 rt:j~t파 유엔가입 o 되

가장 우선적으로 져l 기된- 수 있는 사항이다. 또 북한이 유엔의 정호1 ~!이 

된 시점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대표가 폐깐찾-회단의 인.방당사샤띄- ~t함 

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 부-자연스럽게 보이까 끼도 사섣인 만남，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北韓;은 1954 년 제네바회의 이래， UNC는 장섣부터 유엔l파 뺏!뻐한 

1~i.t的인 국내문제 간섭의 도구라한 입장을 견 ^l 해완다. 꽉히 1973 년 

UNCURK 해체 이후 UNC해체에 총략을 기욱여， 1975 년 1 1 원 18 엔 

에는 유엔총회에서 UNC해처l 빛 유엔 껏밤하의 화합외국눈 천3:fF 주

장하는 싸滾(3330(8)) 플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한 우리측의 기본입장은 1970년대 추-반까지는 U~C의 껴l속 

유지였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휴전협정체제플 유^l한[니: I찌감아 

래 UNC뜰 대체할 기관이 마련된다면 이쉰 해체함 용의까 었다한 쪽 o 

로 선회했다. 서방측이 제안하여 채택되었덴 1975 년 1 1 원 18 인의 유 

엔총회 결의 3390( A)는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UNC해체문제는 다음 3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껴갚관 I~쐐-단 한 

다. 

첫째는 UNC의 해처l와 휴전협정파의 관계이다. 즉， UNC가 해처l 되 

면 휴전협정체제는 종료되는가， 아니면 UNC의 해체는 휴션협성의 관

속 또는 이행과는 무관한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UNC의 해체가 눈사적， 정치잭 o 문- 어떠한 영항음- 미친 갯익 l 

지의 문제이며， 이러한 관점에셔 붙때 까장 척선한 해체시지는 언셰익 l 

가 하는 점이다. 즉 UNC 해체의 'id싸파납효과와 관련된 -문-제까 있냐. 

마지막으로 UNC해체문제는 맑웹외국균 첸수-문제와 연계되아 주장 

되어 왔?끈로 이에 대한 검토도 I~몇하다. 그동안 ~t힘건- UNC해 jlj， 

주한외국꾼 천수， 휴젠협정El 찾·北함간 평화협정 o 료의 대처l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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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항이 과연 

연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이슈인지， 분명히 밝히 

고， 체계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UNC으| 投뿜IJ 

UNC는 1950년 7월 7 일 유엔 I쳤￡理決議 84에 의해 한국전 참전 

167H국을 총괄하는 통합사령부로 셜럽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작전 

지휘권 이양에 따라 한국군에 대해서도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설립당시의 명칭은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 이었으나 그 이후 

에는 주로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UNC사령관은 참전 167H국 빛 한국을 

대표하여 휴전협정을 셔명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측을 대표하여 

휴전협정의 준수·책임을 지고 있마. 

1953년 7월 27 얼 휴전협정의 처l 결로 UNC산하의 참전 16 7H국 중 

美國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군은 모두 첼수했다. 한편 韓l행과 美國은 

1953년 10월 1 일 相타.防懶縣션을 체켈했고， 이 조약에 따라 3한電은 

현재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따라셔 한국전쟁 발발시 유엔} 했원IP. 

결의에 근거해서 유엔군의 일환으로 참젠했던 'ß.軍과 就Rfll/([Ujf훼않 

約에 근거해 현재 주둔하고 있는 美軍은 법적으로 전혀 별개이며 반뜨 

시 구분되어야 한다. 

휴전협정 처l 결이후 UNC산하에는 더 이상 실절적인 전투병력은- 없 

는 설정이며 현재 약 300명 이하의 소수만이 UNC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령부의 간부， 연곽장교단， 행정병， 의장명 등으로 인 

적구성은 주로 주한미군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때댐t과 함께 UNC의 군사적 기능이 사설상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UNC는 휴전협정 체결 이후 최소한 두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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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째， 휴전협정이 유엔군 사령부의 존속을 젠제-투 하고 작성똑l 갯이 

며， 또 UNC사령관이 휴전협정의 춘F· 집행에 관한 우리측 책인자ql 

만큼， 휴전협정체제의 이행을 위해셔는 UNC의 유지까 ‘e..r없했다. 

둠째， 최소한 1978년 11 웰 韓찾연합샤령부가 반쪽된 때 까 ;.q UNC 

는 한국군과 주한미군간의 지휘체계틀 연캘.시겨 주한 iJ:-(I~ ) 매깨 역한건

하였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전쟁에 참젠하였던 UN"lí_O_~얻서의 fr+ 
과 그 이후 韓꽃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 찾파건- 판복적 o 섬- 냐섣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섣 이 때문에 그동얀 이 두- 깨념 사이에 많견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처l 견되어 주한미 

군의 성격이 바뀌였음에도 볼구하고， 한국균과 주한마t판사이의 작낀지 

휘처l 계는 새로이 규정되지 않고， 대션 화歸찾軍 사링관음- 유엔꾼 사령 

관으로 겪임발령하~I~ ， 1950년 7 월 14 임의 측F각균 o 균- 부터 유에!쉰o 

로의 작전권 이양협의를 휴젠협정체결 후까지 유효하도룩- 연장사커만 

편법으로 해결해 왔던 켓이다. 작전권 이양에 관한 7원 14 악인l의 이승니 

대통령의 A셔액}챔향F뽕중 「팩現웹r자l-_의 전쟁상태가 지속되얀 칭-얀」 시휘권유 이양한 

다든 구절에 따라， 휴전에도 불구하고 전쟁상대깐 ̂l-깐됨 o 갇 한국-서껴

UNC산하에 난게 되였다. 이러한 유t현뉴 1955 년 한· 미간의 「균사 I 섣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 의사록」의 제 2항에 “유엔균 사령부가 대한IJl If 

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뚜꾼펀- 유엔 IÎJ 의 작껴지휘하에 

둔다”라고 명문 o 로 규정되게 되였다. _7러나 197H년 1 1 원 한 u]언한 

사가 밤족되어 한국꾼과 주한미꾼의 작젠지휘관제까 명화히 뛰 o 니

UNC는 더 이상 한국꾼과 주한미꾼의 매개 역한-암 한 ，e‘’양가 없꺼l 갚| 

였으며， 휴젠협정의 집행기관 o 로서의 가능반음- 해 안다. 

3. UNC解體와 關聯問題

가. UNC의 解體와 休戰뼈定의 存짧與否 

휴션협정상 UNC는 힘정의 준수·심행겸- 채익 1 ^l-::- -í" ~n 이， I꾀- 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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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체는 휴전협정 이행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휴전 

협정 61항은 적대쌍방 사령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협정의 수정과 증 

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엔軍 사령관과 북한측 대표가 현 

재의 UNC기능을 승계할 새로운 대표기관에 합의하면 UNC는 해체될 

수 있으며， 협정이행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구체적， 기술적 방법으로는 UNC사령관과 북측 사령관이 이 

러한 취지의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col)를 채택， 휴전협정에 첨 

부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구체적 대체기관은 

양측의 合意를 펼요로 하는 사항이나 우리측의 입장을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韓美聯잠司와 같은 韓美대표기관보다 

는 한국군 단독의 대표기관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UNC가 해체된다고 해서 휴전협정이 자동적으로 失~t하거나 종료되 

는 것은 이니다. 양자조약의 경우， 통상 조약의 일방당사자가 소별하면 

조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이 경우 UNC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 

님을 주의해야 한다.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앞서 지적한 바 처럼 南北

韓， 참전 167H국 빛 中l벡이며， UNC는 우리측을 대표하여 협정의 준수 

· 집행을 책임지는 하나의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휴전협정의 존 

속과 UNC의 해체는 法뀌낀으로 별개의 문제이다. 다만 UNC의 해체는 

휴전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의 수정에 해당되므로， 이의 대 

체가관에 대해서는 양측의 유意를 ，ι훨로 한다. 

나. UNC解體의 安保파급효과 : 日本內 基地使用權 문제 

H本은 1951년 9월에 체결된 美. f-]安全↑됐웹聯I，J과 그에 따른 애치 

슨 요시다 교환공문을 통해， 한국에 있어서의 유앤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行動에 참가하는 군대에 대해 시설 및 역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의무는 한국으로부터 유엔군이 첼수하는 날로부터 90H 이내 

에 종료하게 되어 었다. 따라셔 UNC가 해체될 경우 유앤軍의 H本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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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地^l-용권 등이 소면， 우리의 군사적 안보듀도에 손상을- 임현 우-려의 

문제가 제기펠 수 있다 

특히 현재 11 本은 위의 교혹낭L문에 단꺼， 11 ~~I식의 6 깨 91 1:.'ιl판뼈 

를 싸용하고 있는 갯 o 로 말려져 있다. 따바사 만약 L\C‘까 해셔l 씬 

경우， 차， 11 간에 랐地샤용권에 대해 새핏-이 함의해야 함 상황이다. 이 

와 같이 UNC해체문세는 찾l썩의 없~t센 익}얘-구도와도 관권이 았o 11 

로， 즈흙더ij에 美， 11 과 충분한 협의를 꺼쳐야 함 사안o 루- 판단된냐. 

H 本內 기지사용권 문제를 제외하면 U\JC의 해체얀 다응파 간간. 01 
유에서 우리의 군사안보체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갯 o 닫 사갚 

된다. 

첫째， 基地使써權은 이를 사용함 유엔j，F의 존새플 젠제로 한 건이나， 

이 협정이 상정하는 유엔파은 사심상 [-1 이상 (((, 하지 않한다. 한반j1:

에서 무력사태가 재발함 경우-， CI\C가 행삭상 쥬-새한다고 해 λ-1 유-엔‘11' 

의 자동적 J깐參戰음 보장해 주xlfF 않깐마. 이 경우 C\J파이 lH 입하 -'1 

위해서는 A새”로운 결의의 i채”랙이 ι必‘냈함 갯이에I다:~ 

둘째’ 뿜밥E훌歸￡￥美환등덴1파쉰의 경우- LJNC의 촌재와 상관없이 한반도으1 11 ’ l 닙l} 

한국으로 출동하고자 한다면 1960년 1 월 체션딘 X.11 ￥Jr'id써~‘)~’} 

그에 따른 허터 · 가시 교환공문에 의해 섣차객 o 로 관 문제가 없을- 끼 

으로 보인다. 또 같은 목객?로~ :kl례 +1'.토부터 출농-하단 ·난데도- 111~ 

l쳐의 시설 및 역무를 제공받는데 문째가 없다. 

국가간의 안보협력은 상호방위나 협력에 대한 정치객 의지으l({깐까 

관건이며 기술적인 협정이냐 조약의 {I 낀에 의해 좌우되단 것깐- 아니 

다. 우랴의 줬짜體하IH:-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끈꺼한 함· ￡jl짜 !Ii J맘윌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유엔과는 무관하다. 따라셔 11 쩨셔 가지샤용권파 

관련된 문제만 해결된다면 UNC의 형삭적 존」듀을 동해 얻을- 수 있까 

軍事的 實갚은 별로 없는 것?로 사료된다. 

南北韓의 유엔가입 0 ，굳 북한측이 제가함 수 있는 가장 IIf빼I~ J 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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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UNC해체이며， 또 북한이 UN의 lE會책이 된 마당에 이러한 주 

장은 상당한 정치적 섣득력을 가칠 수 있는 만픔 이러한 전에셔 UNC 
해처l문제는 전향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하겠다. 

다. UNC解體와 활韓美軍 칠수 

~t韓은 UNC해체와 주한미군천수가 小 11J상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전혀 끈거가 없는 것이다. 한국 

에 주둔하는 美軍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끈거， 주둔하고 있으며， 

UNC요}는 무관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의 합법적인 주 

권의 행사로 체결된 방어적 성격의 J월말1 rîJ밖으로， 제 3국은 이에 대해 

介λ할 권리를 가지 지 못한다. 

4. 結 論

UNC는- 유엔갖게자J'H에 의해 iitk되였으 TJlι ， 'Id싸Jlf!.의 싼l값에 의해셔 

만 해처l된 수 였다. 따라셔 북한의 해처l주장에도 괄구하고 J쩌싸fq~가 참 

의하지 않는 한 파;F1\ó_로 해처l 된 수 없는 성격의 갯이다. 이러한 섬에 

서 UNC해체에는 한국과 쩌짜땐 상임이사꽉인 ;차I!:'쩨의 동의가 겸-정객인 

요소이다. 따라서 UNC해제 문제는 우리측이 충분한 정치적 재량과 여 

유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UNC의 해체가 휴전협정의 파가-설- 의미한다{?}， 휴-젠협성 인방당사 

자으l 소면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끈꺼가 없는 갯이다. 휴젠협정의 당사 

자는- 한국 맺 참전 16
7

H국이께의 준수를 책임지는 지관에 볼과하다. 따라셔 CNC 해체문·세는'- UNC 

칠- 승계， i첼f편委에서 우-리촉을 대표한 대처l 기관만 합의되변， 휴젠협정 

~l] 져l릎 유지하면셔도 떤도 처리 11 J能한 /1: 1짧이다. 

lJNC는 현재 더 이상 꾼사적 의 0]단 없으며， 명적-상 우리-킥」잊-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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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휴전협정의 준수·집행을 책임지고 있음 뿐이다. 이마한 신 -S- jr 버 
‘ 

사
 

씨
 쉐
 

!1~1시 ., ]시싸용권 거-0-
。 I주장이 거샌 북한의 UNC해처l 함때 

J ‘ 김]꽉 l a 져1.:. 二 -- L ",("1",( 1 0 í~ 
l.'.. ." L 0 0 -’ - __ I 까정하어l 원만히 해결된다단 사전에 

있길- 갯 01다. 

한국안렌체제으 이에 Ur바 -주-:，:-하 1'_ 핵심은 한미상후방위조약이 I껴 

해 끼1-? 셔l{--

주-한미꾼의 천수와뉴 반c 시 구변되이야 한 문제되- 이의 연셔l에 대해 사 

관 단호히 대처함 必젤가 있다. 한편 U!'\C’의 해져l닫 동해 ?-rI91 얀새 

있는 jr~:은 U~C요H?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셔 t: \:C .91 

! 
l 

’ ’ 
i 체제 즉， 歸}등軍환tt~J) ) 關係플 명백히 하여， l’NC와 주한ul념J’}의 

호했던 관계를 이용한 ~t웰의 유엔꾼-주한미균 연껴|천수 주-장에 쐐.， 1 

를 박음 수도 었을 갯이다. 

f木뿔xl까iE의 4패[J體밟IJ보의 밸했換 : 11 ￥ !~j의 1: l]꽉i 

1. 問題의 核心

N. 

끌머리에셔 지적했듯이 북익}한 1木單댐암센!j관 -며-다 갚](한 ‘ 1': fll쁨aì l J"'r~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깐 간二구니 공감하."，'- 있냐. 단 한 Ill 짝 

공동체 통임방얀에 따른 현재 우리의 당변파셰까 낚-뇌-한까 」껑회 ~l\ 셔1 .9] 

구축이며， 이의 까장 증요한 내-~-o 1 1뼈u써파의 대체-r- 째인 F- 듀 만한 

떤요도 없다. __ 1러나 분제의 핵 t! 간- 이떠한 접간이 캠화~l\ ~~1 --r--차이t1~ 
간 적-jE픔 가상 ↑!속히 FE -휴과저P띄- 단생한 수 있단"'~에 였다 jr 하센 

다. 

이에 7lJIl- 한.0] 「’￡관계개센 한민족공동체 통인방얀-R-대해 

.- !-d나 초lj1-Pl ifl바} 

"'].t--.9 1 t? 한바도 주변정세， 낚북한 -R-에!까임 강의 상항 f! 션에 H] 추이 

제시하고 있다. f~휴션협정대체」의 선끈구도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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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에 수정이 가능한지， 또 바람직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2. 休戰協定代替 時期尙早

현시점에서 休戰協定을 펴l기하고 lfLfOt擬으로 대체하는 것은 마음 

과 같은 이유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休戰해定은 한반도 분단상황을 규율하는 유일한 법적 문서로 

이의 대체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는 남북한간에 상당한 신뢰 

구축이 우선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어느정 

도 확인된 연후에야 취급될 수 있는 문제이다. 1~nH갖딘듭이나 :ifL和協

定이나 우리측이 우려하는 것은 선언이나 협정 그 버體라기 보다는 이 

의 채택이후 닥쳐올 계산된 평호}공세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정세의 급 

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한간에는 분명한 변화의 조침이 나타나지 

않고있다. 북한의 유엔가입 결정도 자발적인 결정이라기 보다는 주변상 

황에 의해 강요된 선택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의 핵심은 평 

화구축에 대한 의지여부이며， 이를 분명히 확인하기도 전에 기존의 체 

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둘째， 平和協定 체결을 위해서는 한국전의 모든 교전당사자는 아니라 

도 최소한 南北韓 및 美國 · 中l책등의 참가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당사자의 확대는 문제의 해결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 

들어 .선속한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러한 

민감한 문제의 대두는 현재 급격히 개선되어 가는 韓·中關係에도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세째，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對美”평화협정으로 주한미군 철 

수를 겨냥한 선전용에 불과하다. 北韓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南北韓”평화협정을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현시점에셔 휴전협정의 남북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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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으로의 대체문제뜰 꺼내는 갯건- ~'- 'l~fJ~ 1I J 能'Ilol 희박한 밴아 

니라， 양측의 fllli 된 입장플 고려함 때 _9_히려 낚북대화 진l 꺼에 서해 R 

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쉴- 주의한 편요가 있다. 

3. r先관계개선 기본합의-後휴전협정대체」 바람직 

따라서 임단 관계개선에 관한 기본합의쉰 통해 낚북한까 f닙l까 '11 의 

기초를 구축하고， 이러한 기반위에셔 ↑4澤때1/，[ 대체문져lfF 셔1 7 1 하뉴 간 

이 선속한 설현7~능성 변에셔나 젠략젝 ql 변에셔 바i삼착한 순이 q! 끼이 

다. 지난 제 4차 낚북고위급회단에셔 남북한사이의 화해와 -북샤친 I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셔플 채댁하기로 한 것전- 이러한 섞에 셔 펀바깐

접끈으로 볼 수 있겠다. 

그 E러} 나 궁극 잭 0 ，무 

고한 도평혐녕혐호}념공존처체뼈l내제l되보 E대H 처체l 송하H한T 갯이 바덕μ!하며 。 lfF 젝뚜 신]는-해야 한 

켓이다. 특히 처l 갤후 거의 40년이 경과， 휴천협정이 션차 현↑}j’~ i’ l 터 l 

가 커져가고 있는 션을 감안하면 이러한 必꽃It은- 너-외- 션산하나-lh 하 

겠다. 

따라서 현시점에 서의 초l 션의 젠약깐- 인단 휴- 선힘 싱 셔l 셔l 쉰- S- 사 δ1_ 1 {I 

셔 남북고위갑회담윤 통해 화해와 볼까침 임 jl~뉘·협사에 관한 잠‘단， l; 

와 이에 따른 시행협정윤을- 처l 결하여 남북한간의 선로l 블- 꾸준히 즙선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합의， 협정의 처l 션 및 운용-이 성i’-잭 -0-!l!

이루어진다면， 이는 낚북한간의 심섣객 굉화셔l 져l--rL~흑-에 해낭， 낚씩-힌 

관계는 새로운 양상에 돌입하게 되고 휴선협정온 ’ J'~따 1-- 유_ t갱우 f! 하세 

되는 사점이 옴 갯이다. 이때까 바보 휴션협 성원- 새-섣운- 혐성 o 꾀 l l/ 셔l 

함 j뼈뼈가 된 갯이다. 

4. 우리측 統-方훌의 빼심 

우리의 통일빙L안의 핵심은 「단계적 접끈」이다. 이?~한 만셔|x! fj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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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굽극적인 통일의 달성과정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과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통일이나 평화체제의 구축은 협정이나 조약의 체 

결로 한꺼번에 달성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 

(process) J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적 시각에셔 볼 때， 휴전협정의 대체는 실칠적인 평화처l 

제 구축의 종결 또는 분명히 확인된 평화구축 의지에 대한 문서상의 추 

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휴전협정의 존재가 평화체제의 구축에 걸림돌이 

됨으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휴전협정을 대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도착이다. 평화체제의 구축은 이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엄마든 

지 가능하며，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휴전협정은 저절로 용도폐기되 

는 단계가 올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휴전협 정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단 

계의 도래를 위해 집중해야 할 때이다. 

V. 休戰協定의 代替 : 代棒協定의 I석容과 性格

1. 問題의 提起

긍극적으로 휴전협정이 펴l 기된 경우， 이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처l 된 

必몇가 있는가， 아니면 실질적 평화처l 저l 구축으로 r써파은 용도펴l 기되면 

족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 만약 새로운 협정으로 대처l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면 새협정은 전통적인 「‘팍rl協핀」이어야 하한가， 아니면 IN北

歸의 특수한 관계에 적합한 뜩까적 형태의 t，jiJ파 (agreemrnt sui 

generis) 야}야 동}는가의 문제도 져l 기된다. 

2. r平和協定」 不適合

전쟁이 종료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o/fu폐파」의 체결에 의해셔 

이다. 통상 전쟁이 종결되는 형삭을 보면 일단 휴전협정플 처l 켈， 객대 

행위를 중지하고 \VfLl (滿和)회의·플 개최， ‘ff[l1l짧선을 처l 캘함으로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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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L로 종결된다. -fffJthh~으l 체결은 전쟁상태의 종료와 함게 팽화상 

태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러한 圖l과을 똥해 볼 때 tμ(1:의 휴전힘성견

平센JtaÆ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그러나 평화협정이란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정치적 분갱을- 해션하고， 

양국관계를 향구적인 갚-대에셔 완전타결하는 ‘ 1"1:格을 가지단 점윌- :ll펴 

할 때， 통일을 목표보 하는 분만국 사이의 깎정적 관계를 1r윷하 Jl 에 

적합한 형태의 條f‘j은 아니다 r 애庫H，싸ii;- ←‘{패[JW파」으I formula-꽉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갯븐 지나치게 l힘1 .r\(Ý.J ~! 섭끈 o 로， 이맨-다단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상황에셔 일단 평호협 구축한E까 특수한 현신에 

걸맞는 협정 또는 쉰닙-의 채택이 바람직하다. 특히 웰'f덮의 경우 현 

재 전쟁상태는 사실상 대체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판 만납 r I l]뼈 91 핵 

심은 f-f[l體밟IJ의 구축이다. 따라서 ‘다n體;f)1j의 구축이라는 섣l 젤객 석 {￡ 

의 달성이면 족하며， 1願낀의 명칭이나 전갱종료방삭의 기숨석·법 êl 서 

적용에 지나치게 구애될 ‘ι랬는 없다. 

2. 南北聯合協定 ( 또는 國家聯合協定 ) 으로의 代替

가. 휴전협정대체를 위한 준비작업 

한민족공동체 동일방안에 의하띤， I휘~t폐I꾀-갚 -'1 껴 낚-놔성낭 ]-1 낚깐 

통해 I(}j성자[liJ體;환뭔:을 채택함으료써 l￥j~t~i剛「을- ’없JjL하도책- 도|이있다. 

l던~~JU;i]體좋章은 남북한간의 가전-관계룹 섣정하고， I휘~t빠유의 ’i꽉IAg 

위한 제도척 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깨 설치된 IN~jt빠까건둡임의 lll! ~ 

을 조성하는 과도만겨l쿄-，폐i~U::1의 셔l반 현안-깐- 힘의， 해꺼해 나까)1/ 

되는데 휴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다}체도 이 증의 하나이다. 

앞셔 지 석한 바와 같이 우리측 동일빙썩}의 핵 심은 단겨l 치 섭닌-이나. 

먼저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한 후， 양측의 상이한 제도와 체제|쉴- 하나I갇 

수펌하는 노력을 통해 공극적인 통임을- 심현시커仁- 젓이다. 

E 야러한 단계적 접갚은 평화체제 구측과정에도 객용된다. 현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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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 전략은 먼저 南北韓 관계개선에 관한 기본합 

의를 이루고， 이어 政治的·軍事的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부문별 협정을 하나하나 체결하여，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느정도 平和가 구축된 후， 통일의 과도단계 인 南北聯今 實親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현재 우리가 현설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통일접근 구 

도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접근구도와 차이가 았다고 하겠다. 즉 

現實的 추진방향은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관 

계개선 기본합의)→남북연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인데 비해， 한민 

족공동체 통일방안은 南北관계 기본틀 마련과 南北間의 제도적 장치마 

련을 동시에 想定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南北間의 연합을 위한 제도 

적 장치마련 과정은 南北韓관계의 기본틀이 정비되고 상당한 신뢰구축 

을 통해 그러한 연합에 대한 %t측의 정치적 의지가 확인된 후에야 가능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民族共同體憲章은 

다소간 무리가 있는 개념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고위급회담 추진 

방향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하겠다. 

나. 훌빠-模索E購의 出發點

앞서 지적했듯이 鐵t째定이 대체되는 시점은 남북간의 기본관계의 

규정， 또 그에 따른 세부협정들의 시행으로 南北韓間의 연합체구성에 

대한 양측의 유意가 대두되는 시점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1*戰協

定을 대체하게 될 協定의 핵심적 내용은 남북연합의 제도적 골격 

( constitution) 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이 사점은 이미 南北韓관계의 

기본틀이 마련되고 政治·軍事的 신뢰구축，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제반 

협정이 실시되어 平和體制가 점차 공고해지는 과정으로， 새로운 대체협 

정은 이러한 평화체제를 발판으로 통일로 진일보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즉，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협정-남북연합협정 또는 국가연합 

협정-의 체결은 평화체제 구축단계와， 남북연합을 통해 본격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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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모색해가는 단계의 분수령을 01-똘 켓이다. 

평화공존체제의 구축과 통임은 어떤 의미에서 상충도l단 깨년이다. ‘v 
*뼈縣IJ가 공고해지는 것은 분단체제가 그믹판F 갓파도l얀 갯-5- 의미하며. 

또 그런만큼 반대로 통일은 벌어칠 수 있다따IIJ깐f-과 청-임이바맏

遠謝꺼 상항을 극복하는 유임한 길은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시어l jFl한 

평화체제를 발판으로， 共견:하는 두체제의 접근윤 시도하단 갯이다. 이 

러한 체제수렴 노력의 출밤점이 바로 M홈I~폐파의 It:j~t牌유thfJ파 o 딛-91 

대체이다. 

VI. 맺는말 

南北韓 유엔가입 등 최근 급격한 한반도 주변정셔l 변화보 우리의 -,] 

존의 통일접근 전략에 새로운 변화요인이 대두되고 였다. 닫 히 휴젠협 

정체제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이 암A로 南北韓댐1의 주요쟁점 o 로 대두 

될 ór能|똥이 높다. 따라셔 이에 대한 우리의 명확하고 체계척인 입장정 

립이 젤설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앞에셔 산펴 뷰- 내용뜰음-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간략한 결론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北韓의 對美!y.젠l째파 처l 갤주장에 대해셔단 단호히 대처함 판!요

가 있다. 어떠한 경우도 한국을 배제한 평화협정 체켈주장은 iL-fl~ J , lf'~ 

治的， 歷史的， 道{폈낀으로 또 협정의 추후관행 o 로 본 때 젠혀 끈꺼없 

는 것이다. 韓國은 분명히 휴전협정의 당사자이며， 이·륜 대처l한 협정건

南北韓의 주도로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UNC의 해체와 환韓美軍 철수의 연계에 대해셔는 역사 단_t_하 

게 대처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 주」둔송감- ￡파은- 함뤘IFI페偉鷹싼j에 

의해 주둔효}논 군대로 이의 첼수여부는- 전객-앨 함 · 처해에 껴정된 문

제이며 어느 국가도 철수를 요청함 i퍼I~J 권한이 없다. 위 두까시 사항 

은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것이[J l로 f째채의 대상이 된수없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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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UNC해체와 懶腦定의 존속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UNC의 

해체로 휴전협정이 자동적으로 펴l기된다거나 휴전협정의 일방당사자가 

소멸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UNC를 승계， 

우리측을 대표하여 휴전협정을 준수， 감독할 기관에 대해 양측이 합의 

할 경우 휴전협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UNC는 해체 

될 수 있다. 

넷째， 또 현재 UNC가 명목상 존재할 뿐이며 섣질적인 軍事的인 역 

할이 없음을 고려할 때， UNC해처l 문제논 옵션으로 긍정척으로 검토할 

펠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환H 美軍의 H本內 흙地싸용권문제에 대한 

事前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한반도 주변정세의 급변등에도 불구하고， 南北웰해의 선뢰구 

축이 아직은 결여된 현실을 고려한 때 ↑木戰1써파의 대체문제를 지금 거 

론하기에는 時期尙부01며， 기존의 「先관계개선-後휴전협정대체」가 

현재로는 가장 바람직한 접근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셔 우리측 

이 협정대체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할 펠요는 없으며， 고위급회담의 전 

략대로 휴전협정체제플 유지하면셔 남북간 화해， 불가침， 교뷰·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의 체결， 실시등을 통해 설칠적 평화구축을 설현해 나가 

는 것이 급선무이다. 

마지막으로 휴전협정을 대체할 새 협정은 南北韓간의 연합체 구성을 

위한 제도적 골격이 주요내용이 되는 I훤~t聯今t4~뇨·이 바람직 할 것이 

다. 한편 팎和thh파은 그 성격상 통임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분단상황에 

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협정이다. r후J~t聯싼thiJ파은 팍[]體~IJ를 보다 

공고히 하고 01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통일을 모색해 가는 단계의 출 

발접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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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liF 등-셔간의 익!련의 정 ilx! ffF;핀!단으 l 션파 _Il~_ 내되-운 I!'째뿐(I~j WJ)) 

f1J j<가 등장하였다. 유럽에셔 일이만 이써한 밴화간 한반도쉰소련， 증균， 인본， 킹-갚 능 동--되카 ~I아 주딴I간~->의 -If 세{’~ JI/에 시나 
란 영향윌- 주-었고 상--~-간의 이익깐- ~I ~야한 때 깐 -If- 농 !Ii 아니아사아 1: 

가쉰-의 경제적 협략의 증대로 이이석 까능닝이 카나. 상셔lx! q!υ!f l!} 

~~I 정치치 펀요나 단순한 관껴l 깨선의 이-유만 01꾀? 승대권 수 있J: c! 
이며 경 제 적 띤요성에 _-L 71반블 TI:-이야 하단데， 등-뇌아시아 If 끼-{，?! 

• ~J꾀페!삽I~t빠’체:'i .HJ蘇;;맴H’양 센1] f~ ，íf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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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협력은 경제체제를 달리하는 국가간의 경제·산업구조상의 보완 

성으로 그 타당성이 높다고 하겠다. 

최근 몇 차례의 미 ·소정상회담은 동서 냉전질서의 終펀을 공식적으 

로 확인하여 새 시대를 여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서독의 경제 · 

사회·정치통합 및 동구권국가들의 과감한 민주화와 개혁추세는 전반적 

으로 동서간 화해분위기를 한층 고조사키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은 동구 

의 6깨;JI별;승、1t 및 동서간 화해분위기는 세계적 조류의 대세로 정착됨 것 

으로 보여 90년대중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긴장완화에 따르는 군축 움 

직임의 대두， 인권 및 자유신장을 추구하는 민주화 욕구의 증대， 경제 

적 실리를 바탕으로 한 域內 周邊패家들의 상호협력 펼요성의 증대 등 

이 가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 지역에는 냉전시대의 유산이 아직도 남 

아 있으며 이는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정치척 긴장상태로 대표되는데 

이러한 군사·정치적 긴장의 완화는 상호간의 理解增進과 信후짧萬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군비축소등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도 중요하지만，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를 포함한 간접척언 제반 조치 

들， 특히 상호간에 직접적인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보완성을 

강화시키는 경제협력이 信賴增進에 미치는 펼요성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은 최근 소련， 동구의 개혁·개방화 추세에 따른 기존 대외경제 

협력관계의 약화 빛 지속적인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개혁의 펼요성 

으로 장기적으로는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한·소수 

교， 북·일접근， 한·중 무역대표부 설치 등 한반도 주변이 매우 긴박하 

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의 증진은 다 

음과 같은 의미를 지넌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의 추구는 점차로 

民族￥땀齊共同體로 이르게 함 것이며 경제협력은 정치통합으로 이르는 

첫번째 巨步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 경제협력은 남북 어느 한 



.-:~t~:i 맑i홉f힐t흩 톨1t9~ 뼈~tQ f1!싸t~ 'J 15.1 

쪽에 의해셔만F-- 션쟁된 수 없{:- 녕낀의 끼이다. 따斗 ιl 씌-한 o 생반 

변함 갯인가， 북한의 경제상황은 어떠한까. ~따6써때k때t빠유텀”폐띠파견- -)lS?! 

」공공척익인l 경져쩨l 협럭과 경제교류에 대한 장애요인간- )1!-언이 I 며， 낚-뇌-한 91 ),) 

켈척 경제협력믿M~븐 무qjql가 등걷- 안!î~펀- 관!요7~ 었다. 

한편 북한 경 제 정 책 의 문 제 섞 o 로γ~ q JI)~ tt:빠(j'-) Il '.JPJ￥:Fi뻔:I'I~ llj )) J\~ 

자체가 경제발전이 친젠됨에 따라 북한경셔l 의 .-?f_윤 X!ql R-용파 디191 힘 

력 환성화에 식 접 적 인 장애와 제약 o 로 부-각되고 였다1 섞 5- 긴.，τ 인 

다. 즉， 고도의 중앙집권화찬 부-문까 조정의 빠씨[1. 엠 1! 에 대한 파니1 ~녕 

가 등의 분제플 초래하였 o 며 엮객한 갱 ~l 객 ql 통제까 기획의 강시냥 o 

야기시켰다. 또한， 체제의 붐안정븐 캘셰의 정치도구화 강의 분-셔l간 야 

기시켰A며 생산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 o 무-서 )~싹밴1J t t과 이 r~l-~. 

로기에의 지나친 의존건 이져l 이미 섰j및 r(!i에셔 마W~，{il핀I훤바91 !뺨F 

(the point of marginal díminishing return) 에 .ç.단하였고， 계획수새 

상의 오류， 생산품의 훤fl~ I、- 댐 초래하였다. FE한 사회주의 핵 I갱반 fl 

에 대한 지나친 강조， 중굉-엽 맺 균사부-문 우-선쟁책간- 성장의 ?!i}l 외 

불균형플 심화시켰는데 이러한 문제갚컨- 북한의 경제운-.~-방사이 ql l ’ 

었판 본칠잭 ql 문제관이과얀 선에서 북한의 너 이상의 반”-R- 위해서 

이·뜰 문제의 해갤이 사급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동북-아정세 변화에 따걷-까 주변놔까의 갱셰한성 91 I !I ~.I 
빛 협력 펀요성， 균내외정세 변화에 따르얀 북한 갱져l 정객 91 파셔!와 시l 

방천망， 그라고 낚북한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1섣 향후 힘셔방안에 이1~1 

한국의 기본시각윤 정리하여 분기-루- 한다. 

11 . 東北l팎의 원i齊thl， JJ 

1. 周邊團家의 經;齊꽤윈j훌의 뿔~t 

경져l 잭엔 측면에서 냈北l:;냐짜|셔 lJX 1~ . ~싹강· ￡사에 있이사 셔1 /~ι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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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j핀훨훔Jji象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성장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는 ‘flying geese pattern’이라고 볼라는 catch-up pattern 

이 푸렷하다. 둘째， 교역측면에서 볼 때 域l셔交易이 증가하고 있어 

EC, 미국의 域內交易增지따見象과 함께 WWJ밤或:F義뼈r~J] 이 이 지역에서 

도 두드러지고 있다. 셋째， f，짧述轉A象으로서 과거에는 域!셔 끊줍 ”t 
給을 유럽， 미국， 일본 등에 의존하였으나 최근에는 홍콩， 한국 뜸이 새 

로운 투자가로 등장하여 아·태지역 투자는 물론， 미놔·유럽으로의 투 

자 또한 증대시키고 있어 세계경제의 globaliz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하겠다. 

이와 같이 아·태지역경제의 특정은 다양성과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다양성측면에셔 국민 1 인당 所得水準(per

capita GNP)으로 볼 때 첫째， 미국·、일본， 둘째， 소련·대만·홍콩·한 

국， 셋째， 몽골·중국·북한·베프남 등 3 group으로 구분한 수 있으며 

생산구조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3가지 pattern으로 구분지울 수 었다. 

한편 경제성장의 잠재력으로 볼 때 미 · 일본윤 져l외한 동북아가 세계에 

셔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에 ]7% 에셔 1988년에 25% 보 크게 부상 

하고 있다. 

따라셔 역내 경제활력윤 유지하기 위해셔는 시장을 서l공하고， 수입플

흡수하는 미국과 일본의 역함은- 지속되어야 하되 아사아훼뼈1- I '_뿔|파l'차 

(ANIES)도 二l 역할 중 일부-룹 적극적으보 분닦함 펜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 소련의 개방·개혁이 지꽉됨으보써 역내교역 및 투자의 자유로 

운- 흐-판윌- 확보하고 이 지역의 경제안정을 위해 민간기업의 활력윤 셔l 

jI사켜야 함 것이다. 뜩히 輸Jh I;導IL'(- 강 (export led growth) 에 성공 

한 선홍공엽국(ANIES) 갚이 _-L 위치뜰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위해셔는 

앞으로 채fJjt[ t導bX: f~ ( technology • led growth) 정 책으로 젠한되어야 

하며 동시에 역내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그동안 I퓨1發*;Ej뺨힘의 정섣 ql 

생산P냐-으l JL드화 중에셔 자부· 가숨과 함께 ql 젝 자흰-개반이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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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갯이다. 

f1ying geese 현상 중에셔 중 ·;t:판 어떤 부분-에 Al4F 인흰-매-다 ?-원 

하고 어떤 부문은 f법途l행보다 못한 부분-이 있 o 11갚 여다 아 니아 새듀 

국과는 다른 차원에서 아·태지역과 융합하여야 한 갯이ψu봐] 

에서 이 지역의 모든 경제단위들은 자기경제의 어려움렌-다까 μ-나 

global한 t也tw.Jtr~jJ體ìkJé에셔 셔로 협조해 나까한 노꽉이 펜요하다. 

2. 經濟協力의 基本方向

90년대 세계경제의 패턴을 보면 세계경제의 징極化가 너 한층 선샌 

되어 몇 깨의 큰 경제블록으로 형성된 켓으보 젠망된다. 현새의 셔l 세상 

제쾌턴은 미국·일본·유럽이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았O_L~ 

향후에는- 아·태지역이 세계에셔 까장 관 원濟l훌IJ항q파- 자리 1}아 })멘}J 

的인 경제활동을 보말 켓으로 예상되며 경세의 국제화와 다놔셔-， ]염의 

활동 등으로 이른바 ‘borderless cconomy’의 건進!앉이 이루어선 서이 

다. 뜩히 동북4단f 아 · 태 지역 종에서도 가장 환농적이Jlr jf속한 상 세 생 

장을 이북하고 있는 성장거섣이며 문-화객 배경도 상당한 동-젠녕 -R 6’-유 

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소랜드- 새방과 새학정책을 추씬!하띤 ιl 이 l‘ l 아 

국가뜰과의 교액， 자뷰 넨 경제협략플- 증대하닌}는 "lC 꽉 5- 7l-;-이 !’- 얀 

다. 따라셔 동-북깅} 경제의 새로운- 딴선원- 위해셔만 t때셔‘i 닛누! 

i術’따페n파폐t냐ft輝$轉빨음음 위한 }뇨노노.c 갇꽉f파 함께 '<!J ~~r-조2] 조정과정에 ~~의 t패I시|;}l; 낀 I~’에파 

산낀국간의 lK ‘}끼f;'- 원의 fl 낀이 띤요한 객이다. 

농-북-아 협꽉환경의 jL정치인 걱펴--0--얻-::- 역내 놔까까의 늪꺼- 상 9" 념 

완성 몇 종·소관계의 개센과 한반도의 끼장얀화 -;-R- 긴- -F 였{ ‘!}!!|, 

임·소깐 .It }j 1쐐빠반한문셔1. 여젠히 ^]속도ljr 였t- 낚닛-한까91 다|띤 ;

부정객익l 측변 또한 -F재하;l[ 었다. 따랴 ι"1 등-되아 협녁의 I]_~~"I앙향? 

역내 학껴1 .업계·정부-차원에서의 비공사혐의기---T1--깐 창센하 1'_ , 끼倫 I fllJ 

11 북한·소랜·중국 국경지역에 사유화학， 씌-새가-강， flx} 션，]딩·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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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설 및 싼짤;발業:을 추진하며， 역내국가둡에 농북아 협력에 관한 

연구센터 (research cen ter )를 설립하여 경제·교역·투자협력 능의 정 

보-교환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위해셔는 협력체 구상과 함께 동구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섣 

럽된 유럽개발은행 (EBRD)과 같은 동북아개발은행을 장기적 안목에서 

창섣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경째협랙 ‘틀 (frame) ’에는 적어도 두 가지 방안을 들 수 있다. 첫째 

는 개발도상택들이 행했던 것을 모방하여 외국자본을 끌어 들일 수 있 

는 체齊特l원 (Special Economic Zones : SEZ)를 건설하는 갯이다. 중 

국의 경제특구는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냈고 소련의 극동지역과 북한의 

국경지역에도 경제특구의 건설을 기대할 수 있다. 동북아어l 있어서 경 

저l 협꽉을 위한 다른 ‘틀’은 多者閒 經濟째시 program 이다. 중국과 소 

련은 이러한 %者閒 쇄齊協)J program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1989 

년 5월 중·소정상회담에서 협력과 관계개선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다 

자간 경제협력 program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은 전술한 것처 

럼 이 지역에 있어서 다른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간의 경제 ·禮

觀훌述의 보완성이다. 물론 디-자간 경제협력 ‘틀’을 수행하는 것은 동 

북아 국가간의 쌍방 혹은 다자간 경제협력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쉬운 것은 아니다. 경제체제가 다른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경제협력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경제협력 

의 틀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에 기인하며 과거의 동북아 경제협력 ‘ 

틀’의 발전을 지연시킨 요인은 冷戰에 기반을 둔 국제적 상황이었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然資源을， 소련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 

고 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에는 시베리아와 중국 동부지역의 개발을 

지 원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典멧的인 

project중의 하나는 한· 일 합작 혹은 단독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 중국 

노동력의 합작 혹은 단독 투자로 시베라아 빛 j靜쇄t쁘j핫의 천연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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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하는 갯 이 다. 다;찬븐 하L나}μ9의1 pπro이J0C이1「-:U? 한-닉이놔.1샤l샤L 익인l 캔- -k;- oq-”jj-jj꾀t， 

투자가 7가}냥능한 소련 . 중국 :그l리고 북한놔경 jF 처에 ￥:;!if￥1|tlll，!，릅 선 깐하 

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동북-O~협력의 기뷰-시각유 “대외경셰 .il ~뷰에 대하여 k
북아사아와의 경제협력확대에 션차객 의의쉰- 부여하~I'. úJ!샤IL맨의 저 l 

칙에서 과학기술교뉴， 원」료와 자뷰도임윈- 추끼하여 가셔l 셔1.피-， -!:-, ? 

등 인기상품， 직볼편직 생 얀가 71룹 현대화하고 쉰i뻔 {~fl과 rγ;tt--?，- r • l 

할 갯이다. 한마디로 만해 이미 마련턴 物~Y) .센신I\(I~) .，]속의 산새꾀 011 

의 거하여 동북아 국가와 경 제 · 무-역 · 함영 · 합삭부관-에 서 .11 ~쉬와 힘 끼 R

더욱 발전 λl 걸 것이다 "1 I 라고 하였다 .. -L러나 북한건- .il~뉘혐꽉 9] 깨 l!! 

을 바꾸어야 함 것이다. 왜냐하면， {f~￥J!I~띤이라 개년에 의한 ilro! 이 L' t 
면 그 규모나 내용이 극히 제한펜 수밖에 없으낀-.단 .1냐l 비 .)I~ 우-우 lj:- 바 

탕으로 한 꺼꺼·센}폐 또한 ji!.듀확대릅 워하여 판!요하다고 하센냐. 힘새 

$웰. 41:織~t. r휩분야는 북한의 주요강펠-분야ol;l[ ， 쉰-히 Hl 천급속F- -뇌-한 

뼈貨收λ으1 60"'70% 륜 기록하고 있으며 산츰량의 50(1'0 성도샤 -「-칸 

펀다. 만약 북한이 동북아 경제협략에 참여한다떤뇌한?- 꺼 1.l r . H]~! 

급속， " 1 멘트， 노동-럭 능느음 제공한 수 있-5- 갯이다. 

111 • 北韓￥〈펀齊의 當I쉰Li뽕繼 

1. ~t韓의 經齊f없兄 

북한 경제실태룹 삼펴보면， 벤셔 89년도 경셰仁. 1I ~이니-간( )의 싱 

장을 기록했다. 국민소득유 션년대비 5% 감소， 공잉생얀까 1 0 (J;;) 산?， 

1) 0 Hyong Ju. “ Economlc Situation & Poli( 、 IPS of \orth f\ on'a ," Hound Tahl ’‘ 
C:onferf'nrc PaPf'r on Eronomi( ‘ 1s..1;)U('s m \:’orth W pst f> i i(‘ Ifl (, : P“rspí.(.tIV(' If l 

a Dramatically Changing World. Tok:.(). f)f'(’. H l :í, 1 ~씨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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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은 1% 감소되었으며， 대외무역 역시 3---4% 감소하였다. 현 
재북한의 1 인당國民所得은 400달러 정도로중국과비솟한수준으로~ ) 

평가되고 있다. 낙후된 경제사정은 대외경제부→문에도 반영된다. 수출품 

목은 1차상품 및 반제품이 주종이며 완제품 수출비중은 88년 현재 25.7 

%에 불과하고， 소련·중국·일본이 무역에셔 차지하는 비중이 77.6% 

에 이르고 있어 일부국가에 대한 렐易依仔度가 지나치 게 높을 뿐 아니 

라 만성적인 적자를 示顯하고 있다. 89년에 수출은 19.5억 달러인 반 

면 수입은 28.5 억 달러로 교역규모에 비하여 적자규모가 크며， 외채가 

67.8억달러로 GNP의 30%를 상회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최대 P효路j} 

野는 동력과 원자재로서 석유， gas, 코크스용 석탄은 주로 소련 ·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데， 91 년부터 북한·소련간의 무역이 세계시장가격 

에 따라 兌換|‘맛 硬化로 패齊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여겨지 

며， 북한 수입의 40% 를 석유와 원자재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北韓은 ‘千購總’블 標精， 외국자본과 기술을 j繼함에 

따라 전산업에 결쳐 기술수준의 악후와 생싼시섣의 εf1ji r.플 초래하였 

으며 특히 소비재 생산부문과 에너지·운송부문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 

로 얄려지고 였다. 또한 경직된 관린-체제， 과중한 꾼사비부-단， 세계청 

년학생축전 등 선전성 건설행사 치증이 북한경제운용의 비능률을 증대 

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셔 북한은- 소련의 스탄런 (Stalin) 식의 산엽화이념 아래 생 

산재 생산부푼， 즉， 중공-엽발전에 우선순위플 두어온 갤과， 생싼수단윈

생산하는 부-문과 消費Ht릅 생산동니f 부푼 사이에 섬각-한 불균형을 가셔 

2) Marina Trigubenko, “ Industrial Policy & Industrial Potcntial of thc Korηan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ConfcrC'nce Paprr on Thp Environment ro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c 1990s, Seoul , Drc. 10 11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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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89년 예산 7댄데서도 25% 룹 차지하였rl[ f! 셰-딴- :~O% 까 

념을 켓으로 전문가닫이 판단하고 있얀 과도한 균써] ̂ ]-감0] 생떤，-사 

를 가로막아 왔다. 또한 세계사장에사 고텀되고， -，]-감이 낙후되었_0_11~ , 

생산성향상을 위한 동기가 없어 생활수푼-이 낙은 편이며 초l 간에{:- 되-한 

과 손을 잡았던 소련·동구가 개혁·개방으균- 인하여 북한의 경셔l ’l]회에 

도움을 줄 형편이 못되는 점 또한 북한경제에 즉각젝 Ql 영향건- 수) '- 있 

다. 

최근 이러한 문제플 해결하고자 80 년디} 이후 북한은 외향셔 ql 생↑} 

개발정책도 고려한 갯 같고， 현재판 아시아· 태평양지역 놔까갚과의 강 

제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을 위해셔도 여라 까지 노막 

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L러나 사회주의 국가플로부터의 경셔|임 -f까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공급도- ↑[t~사되어가고 았아 이 t’1 움-이 :. / 

며 외국의 힘‘뿔管f댄， 뿔i新技術의 도입이 순굿팝지 관해 풍부-한 j!쇼 꽉 

에도 불구하고 熟練勞動 }J이 부족하며， 낙후똑1 、암|아홉j긴( infra 

structure)와 가공산업의 후친 성은 북한 산업화의 장애요인 0] 타) ~ 얀 

다. 

한마디로 북한 경져l운용의 분져l 점건- ‘ !’ j }Flit ’, ‘ t'j 깨l~J 1 (사쉰‘뻔’ 

센j찮을 위해 대내지향적 공업화 전략음 채빡한 션과， 딩 상에 ?! 9-한 '1 
숨도입의 져l약으로 젠산업에 갤친 기숭수준의 낙후 1꾀 앵산 λ] J;j 91 \-__ ~-_ 
호}플 초래했으며 중공엽우선정책의 견과， 산엽깐 할균형이 tl아뇌었 ) ~ 

소비재생산 빛 경공업밤젠 ̂ ]연과 에나서， 운송 감 싸회까쇠까겐 91 l:~ 

성객 애-료플 겪고 있다한 전이다. 또한 현재 꼭한간- 사덤서 I:!족상셰 91 

선섣과 무역 및 대외협력을- 동해 사겐-파 산선 7l-5;-2 도-입해야 하: l ,! 

레마에 직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90년대 정책과제단 대내지 o 섣-낀 나-후독l 생까싸 

을 향상"'1 키고 경져lf?용의 효윷성음 져l:lr하기 위한 깨반에 펜 Jl한 사-!I’ 

과 기숭의 도임， 경제구조의 개선과 주-믹 l 생환2] 향상 I낀 성셔1-\’}바 Ãll 셔l 



100 

의 개선이 필요하며 대외적인 경제개방화 압력에의 효율적 대응이 필요 

하다. 이라한 경제구조상의 문제들은 최근 북한의 정책변화에 부분적으 

로 반영되고 있다. 즉， 소비재와 생필품 부촉을 해결하기 위해 경공업 

육성 3개년계획과 지방공업부 신설을 1989년 6월과 7월에 발표하였 

으며， 소비재 생산부문에 능력별 貨精IJ를 실시하는 등 물질적 유인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 

하기 위하여 84년 9월에는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 

고 있으며， 최근 제 3차 7개년계획 (1987 --93) 에서는 대외경제교류의 

강화를 위해 무역액의 증가목표를 社會總、生優(GSP) 의 증가목표 1.8 

배를 훨씬 초과하는 3.2배로 책정하고 특히 수출산업의 육성과 수출상 

품의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현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북훈뮤역의 일반적 

인 제약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수출의 경우 수출능력은 경제의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생산시설이 미비하고 기술 

수준이 낙후된 북한의 경우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는 輸λ設備投資가 증 

가되어야하나 과도한 군사비지출， 에너지 공급의 애로 등이 생산력 증 

대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였다. 둘째， 수입의 제약요인으로는 원자재 

수입에 펼요한 외화부족과 북한의 기술수준의 낙후 및 社會間接資本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의 吸收能)J (absorption capacity) 이 마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제약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따르지 

않는 한 북한의 무역증대， 나아가 북한의 경제성장은 그들이 원하는 계 

획목표와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北韓의 開放展뿔 

북한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이라 

는 ideology를 포기할 수 없는 반면，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자본·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대외무역의 증대 및 합영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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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합작투자의 적극적 유7.1 능 새방화까 선산하다. 

북한은 대외경제협꽉부푼에서 X맨-주<9] 놔 7넌￥-한한 -9.「- -I:-7|--:i-파 

교역을 활발히 하겠다고 공식적 o 파 천 1녕하고 있다. 이까 시 -J-끼시 

히 펴l 쇄척인 입장을 취해온 북한으보셔는 o~ ~-. 성 Tj- -강辦따4떤P-!!! -언

수 있으며 지금까지 고수하여 왔던 끼 LrltiiliiWj 익 l λutarky j l1 셔l( 사 it 

자족 경제체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퓨5- 의 11] 한다. ll-한 

정치적 ideology를 우선시켜온 북한이 적극치-ojA 표변화하-lr 있 ι1.: 

않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과 -샅이 능i꽉별임납세， 獨 \/Jt t): ;Iìl J 능- F!- 센 l! 

유인의 폭을 소극적이나마 넓혀 가고 있음윈- 밤견한 수 있다. Oll’ l힌 

조치는 북한의 현재까지의 입장을 고려해 본 때 커다란 변화바~I '. 한 -;: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이 설제로 확대된다변 북한에서만 끽-쉰-에

게 나타냐는 현상인 상치목표에 대한 갱제의 예속회- 능뇌-한9] 상7. 1 까 

입장과의 마찰을 펠함 수 없을 켓이 0 ，루- 단기객익! 꽉멘-에셔 이 r‘-il{ ,

의 시행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갯이다. 즉， 북한의 짜쉐導!낙간- 성j，1'H 

혁이 수반되지 않는 경제개헥을 의도하고 있다간 데 ~L 문져l 까 있_0 .11~ , 

향후 정치개혁의 수반여부는 기업활동-에셔의 의사션정의 .k 재.\쉰-니 

및 자본의 유동성， fFT業￥:}:;;풋管F젠냄의 인사， 기엽의 볍서 ^]위 셈 간 

은 해- 웹濟(끼 變戰의 변화에 의하여 콰우된 갯이냐. 

져]3 차 7개년계획에 있어서 북한 경제운-용의 애-루운 체제 -t- 아사 , 
내용에 있어셔나 정도에 있어서 파거 경제와 정치가 따갚- 판새하^] 앉 

았던 북한 처l제로부터의 끈본적인 변화플 의미하?- 끼F- 아LlJlr ‘ J]/~;. 

의 툴’에셔 경제활성호별 위한 져l반 정채음J 부문척 o 보 수정한 갱도.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것은 북한경제가 ‘우리식대호 삼자’간 경석꾀 :I[ 폐쇄자 q! 껑 

제로 돌아간다는 갯은 아니며 경제정객의 새무-운움직인이 장래에 .T1 :. 험 

재와 같은 위치에 머물 것이라단 갯도 아니다 .. -1. 이나 섯-영한 끼!F- L:

한의 이와 같은 자세변화가 환，파J(I~ ).0 __ 루- k-구와 깐이 섣용 -f-9l-파 " 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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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나 개방화까 결코 아니라 경직된 경제체제의 구조젝 침체플 타개하 

기 위한 엘사적 방편에 불과하다는 데 유의하여야 함 갯이다. 

최끈 북한온 동구변화플 의식하여 내부결속과 체제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즉， 북한은 동구의 개혁·개방화추세에 대해 주민생활을 향상시거 

는 정책으로 대처하면셔도 대내적 치l쩨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소극 

적·방어척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급속한 개방화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폐쐐되어 온 북한에 정치· 

도덕을 포함한 사회적 無.fVy. (anomie)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인데， 그러면서도 북한이 중·장기적으로 개혁·개방의 추세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달리 경제적 돌파구가 없고 지냐친 주처1 .펴l 쇄라는 lmage 

를 개선하기 위해셔라도 합리척인 懶펴件윷 보여야 서방갚기-와의 경제 

· 기술교류까 용이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과 동구제국은 스탈린 (Stalin) 식 정치· 경제체제플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類↑以"1:이 있으나 정치문화와 경제사회 發展!:짧rrri에셔 

편 차01가 있고 장기간에 걸친 주처|새상에 익한 사상무장음 고려함 때 

단기간 내에 북한의 자생적인 변화플 기대하기깐 어렴다. 그러나 북한 

또한 장기적으로 주민의 생활수춘향상에 대한 상k;1\아fk 등 대내적 개방 

편요성 확대와 동서의 화해분위기 등 대외적 깨방호F촉전요인으로 인하 

여 경제개발정책으로의 젠환이 볼가파한 것 o 로 전망된다. 

요컨대 동구권국가뜰의 자유화 · 띤주화운동-과 양독의 통합이 북한 당 

국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얀 변화의 뀔-가파 성관 계속 증까시키는 

겨l 가가 될 수 있는 반면， 단기척P펴는 오히려 처l 셔lj[수와 이념휴 i란 l상 

^1라는 방애적 자셔l플 더욱 고수한 7~능성요- 꽃인다한 양면성을- 띤 껴 

01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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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V. f따北韓 원Ei齊 1꺼1) J 

1. 基本視角

남북한 경제교뷰가과연 어느 성도 섣심끽-。--1I!- ↑ l 선관 l F 있仁-까에 
대한 뭄음은- 결코 남북 어느 한 쪽반의 단띤건- 요_-，1 하::- 선 1,F-? 관! -1 、

없다. 여기셔는 대내외적으보 민 o~닥지는 개방화의 안락 -잔에시 씌-한이 

취하고 있단 71흰사각플 섞검해 -텅〕l[ 한f!f의 입상건- 새싱쉬하여 ψ_ ., l_t,! 

한다. 

1988년 한국정부의 대북한 경제il뷰 헤용방낀 딴표- 이-후 깐 ~I Jl'_ 01 형 
태으1 ~t웹物資熾λ은 꾸준히 선행되어 왔P나 搬Illr~r월i간- 111 nl한 끼 성 

이다. 즉， 1988년 10월 "-' 1990 년 10 원까 ""1 의 반감입 f! xto--‘I! 턴- 때 

<1바i~ 1) 에셔와 ;샅이 柳λ은 124 선으보- 4 ，Ob1 만 6 첸 Hf 랴， 빼tli 샌- : ~ 

건으로셔 16만 2 첸 단러 수준을- 보여주고 있 o l셰 -f요- 柳八"Il'rll 건 -쓴 

71에는 수암물， 기호품 능이 많았_O_l. ~ 꾀간-에 4:- 파ii*|nl ， l;;l압째 k 강 

업용 원^}깨로 젠한되고 있단 추셔l쉰 보여주<J~ 았다， 이이한 끼 섬 llro! 

의 섣현유 경셔l 회담 쥬만으-텐- 인한 정부-.9] (11화장--ll-9l lll- 세얘기:- -fJ !’ ól 

고 상호경께 교뷰.9 1 개능상잘- 브o~ 二full 있다. 

:Li?}나 1988 년 1 1 원 이후 선행되야 온 0]외 산간- 낚 iI: 한의 11’사 F 

-암진히 진행되었음어15- 뀔f--f하고 가이새-다 _~-"l f- _lμ1I /-1나 ιl 암‘갔d1 ’-

한 수 있다. 이仁· 션째， 북한의 ‘사 i김끽 1시족경 ~ll 선얀거까’」’} 까임 !y r-
의 추l약 성에 Er- -9-ql 이 있 o 나 불-째 , 낚놔한.9 1 피약이 시나 시 'H 샌 1.' ,:) 

영향에 민산한으ii-_애 껑 -~l 적 관겨1 7 H ~ l 업이딘 낚-뇌-한의 상셔， il과- _1, __ 석 l 

겨l 까 았다는 데에 간분석으로 "1] ql한냐. 에때， 낚-뇌-한 il(0! 건 :、~ 'd- 1,’_ 11 ~ 

역에 의한 t~챔:‘|’tUl]넓， 직선 jl~역상낚 꽂까능- 넨 상까t!l- 새 꾀 익 lq!- -ll! 0! 

수만 ul 비 능 간접j)1_ 역 자치l 의 한겨!쉰도감하고 였다. 

암에서 지 저한 H~와 깐0] 초liF 되-한건- (1/ 91 끽 o 넌 굉 r--.:191 1펴}외 
다l니!저 o 강-단 갱져1 9 1 낀 i}l-IS- ql 하여 상세새l앙화 사시 않 5 ;‘ 센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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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북한은 장단기적인 차원에서 낚북한간의 다양한 경제교듀· 협 

력방안의 ‘기본틀’을 재정립하여야 함 시점에 와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정상적인 협력관계로 불 때 남북한간의 경제구조쓸 

고려하면 fI패r짧JJ~~과 I한빨萬파의 상호보완적 측면이 커서 낚북한 모두

경제교류의 섣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체제의 상이성 벚 양측 지역 

의 특수한 대내적 정치·경제현황이 경제교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한 

수 있다. 따라셔 남북한간의 설질적인 교F「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갇 

은 접근이 펼요하다. 

남북한 경제교류는 첫째， 민족경제공동체의 조기회복과 통일국가형식 

을 지향하여 점진적 단계별 접근방식을 택하며 쌍방의 수용이 용이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다만 양측 입장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1rtJ 

縮’|牛을 가지고 상호대응， 보완적인 공동체를 담성하여야 함 것이다. 

민족경제공동체의 단계에 이르는 데는 상호신뢰확보와 내부적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히 경제체제·제도의 이칠성을 감안할 때 단기척 

인 搬짧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셔 남북한간의 경제적 협력은 헛째， 

인적 · 물적 교류의 다각적 전개 및 선뢰기반 확립으로 상품의 호혜 척 

직·간접교역을 확대할 수 았는 ‘媒介 "1댐짧않~쁨’， 둘째， 직·간접투자를 

통한 공동사업 추진 및 기술이전·분업화로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을 

확충할 수 있는 ‘협력단계’， 셋째， 국민생활격차 완화 및 경제구조 개선 

을 위한 시장의 상호개방， 생산요소의 자유이동 보장 빛 사회간접자분 

의 공동투자， 그리고 경제구조 빛 제도를 재정비할 수 있는 ‘ I해랴헤l쁨’ 

를 거 침으로써 民族￥젠齊共I페體를 달성할 수 었다. 

현재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발전단계로 부아 제3자에 의한 間接찢 

流(媒介·信*摩짧쁨)에 머무르고 있으며， 극적인 타결에 의한 여건변화 

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접협력은 한계가 있 

다. 따라서 경제협력은 매개·선뢰단계의 성숙과 협력단계 진입의 양면 

적 접근이 펠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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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석 접 피뷰91 익얀} 성 서 q엔 _11파I~ 0약! 상 ，L_석-~ 

섣섣척인 경셔|회단의 적푸치 ql 추낀원- 둡해 낀’-삭화권 수 

으jf- 넘-북;l[위납회단의 공식적인 호l낚내용이 xl 이야 한냐. 

;,< lqLO_ ,.:. t:I,_ 협력단계의 

보셔 

l 
U 

O 

w介. í ‘ j-fi1f폐i쁨의 성숙은- 기존의 간섭교뷰단 확대하여 이쉰- 낚-뇌-한에 

유용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안정 척이 ;l[ ;l[ 성 xl 인 간산 11꽉창 ，L간 확매 

하는 것으로셔 남북한고위납회담에셔 비공식서익} 협니내용이 

다. 

~I 

그러나 단기젝 측면에서 낚북한간의 경제 JI~뷰에仁섣 새시 상애요ql 

이 있다. 1)양측은 너무나 다븐 사회· 경제처l 세플 각I ~ 있다( 사유사상 

경제체제 대 중앙계획경제처l 제). 2) 경제교츄쉰-- u jJL한 상치끼뷰에 셔| 

3) 정보부재에 의한 직 접.111_듀의 -닛까능성 I 섣 -{:--I 「 ~1l!- <}fi약을받는다. 

교역에 따른 적은 0]윤이 경제교퓨찰 져l약하고 있 o 펴， ]I:-한성 l!l--:F 

들의 *;Ei뺨훌j힐111 J題플 해결하기 위한 낚한파의 성셔L니녀김 판!요-1I! 하l~ 

젠면적인 경제개방은 피하고 었다. 그러}년- 만 7] 객 o꾀- 껴끼객 Ql 상세 

교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져l한적인 상품과 생산요소91 jl~ 납와 I ~fl 싹 

波씨체없플 최소화합 수 있는 쉰-정부관-의 협성사엽(여1 : 관강， 낀’강-이 

로 등)은 가능할 것이다. 

거L니1_11'- O! 0 끼 t션이 l~ 꽉띤에셔 남북한교역은 대외무역이파단 둘째， 

서 01 1사 나까-， 확다l 해 출발하여 경셔] il~뷰쉰-부문별 · 부펀별 접근에 서 

성셔|의 

수용이 용이하-lr 

1ε대닫 -f촉해 나사야 한 

산새니 !-R 

’ ι oJ o 0 - I 

람직하다. 

셋째， 섣칠척인 갱제협력결- 위해셔仁- 우-선 낚꽉한 

평가하여 상호보완까능성음- 확인하고 A상방의 

이익이 존재하는 영역부터 우-선잭R보 협꽉의 

것이다. 

넷째， 

투자를 

산업면에셔 협녁 I씩 함삭 

생제 91 

각종 남북한은 직 · 간접교역븐 물본， 

도표해야 한 것이다. 합작투자， 

션정F-

가숨이션 감븐 낚북한 

하며， 한삭작-사대상21 션제-딛-공동벤영을 목표를 한다는 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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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경 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판 부푼과 공동개발 · 활용A로 

남북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자원개발， 그리고 관광부문 등괄 

고려할 수 있겠다. 

다섯째， 북한이 현재 당변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의 하나는 외채문제 

이므로 資本援助， 借款保證을 해줌으로써 이를 통해 북한이 f흉務↑홉뿔能 

力을 지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北韓이 IMF, ADB, IBRD 등 국제 
기구에 가입하고 이를 통한 간접지원방식의 자연스러운 남북한간의 경 

제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檢討펠 수 있다. 또한 교역이 원만히 전개되 

는 경우 부푼별로 생산물은 물론， }EI환뤘·素 交換도 가능할 것이며 정치 

적 협상과 합의에 따라 자본·기술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수 있플 것이 

다. 

마직막으로 남북한은 상이한 체제로 인하여 양측 정부의 관리하에서 

만 교역이 가능할 것이므로 남북한간 교역에는 경제협정의 체결이 수반 

되어야 한다. 

樹행이 어느 정도 자본·가숨 띤 해외시장기반윌- 갖추고 였고 북한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펴l쇄적인 경제체제플 운용해 완기 때문에 

남북한경협은 그 상호캔-완성이 R며， 나아가 l~U삼;Ei뻗jCI닙l體가 성취된

경우， 분단으로 인한 막대한 군사비부담에도 불구하고 난북한 모두 우

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룩했먼 경험을 고려한 때， 동북아 

에서의 강력한 경제단위로 등장할 갯이다. 

2. 南北韓 交易의 推進方向

현재 제 3국을 통한 간접거래형태의 낚북한 JE역관 얀정척인 거래션 

확보의 어려움， 간접교역으로 인한 비용-상승， 품켈 빚 납기의 볼안， 교 

역관계정브의 부재 등 간접교역 자체의 한계·를 노뭘하고 있어 직접교역 

및 경제협력의 설현이 궁극젝인 과제로 부각되고 였다. 섣켈적인 낚북 

교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갇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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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경제는 가본적으로 경제적 요인-란다깐 성 .~I 잭 요 ql에 91 해 

쪼다된다고 함 수 있다. 즉， 개방경제로의 ftf H~‘ I핍'f:건- 확대되’- 있 o 

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뼈I({(I~J이고 f싸'，}lYJ인 대 91 경셔l 정썩휠- -l(수하 

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교류를 l썩쐐서뿔-에 의한 싸회객 .\--칭-91 씌약 

빛 국민경제적 복지증대를 위한 유효수단 o 로- 인정하」:- 사_-l~ 91 젠한이 
펠요하다. 즉， 北합첩%↑斷 j의 혁선과 대외정책에 있어사 꽉한의 성 ~I 

적 유연성 발휘가 필요하다. 

둘째， 신뢰회복을 위한 경제교류협정 체션이 편요하나. 즉 이만 jlr 

역라스크(risk)로부터 벗어나 안정객인 경셔1 jl~뷰관셔|익 수띤-R- 위해 

펼수적이다. 남북경제회담 재개플 동한 기관경제협딱힘성 jll ~I 이 만9-

하며 이는 常用j면f관文의 소통 빛 상션교Q:1 혐의캉，L ^1 정， 김’-동-인박사? 

소 설치 등이 우선적 o i:보 포함되도록 추친되어야 한다. 

남북 직교역의 추진방향은 남북한 산엽·무역구조상의 앙~~--매-얀닝 세 

고를 동해 공동체 형성음 추구하되 북한의 갱체침처l 넨 외한죄l팍 능 î I ~ 

역의 져l약요인음 고려， 북한에 섣켈적(보 도-움깐- 좁 수 있는 상세 11넷

의 정착을 위하여 비교우위론에 압각한 _lì~액과 함께 교역 쓴 II에 :r- lIt

한의 대내외 경제적 입장음 고려하여 수-굉적 분엠}- 샌맥꾀이야 한 이 

01 다. 

낚북한 교역에서 깐암I rJ I收 브장윌- 위한 션세받t"1 깐- -R1- 색하시 위하여 

껏째해홉원易 딴 水‘v-交써l 추진이 펜요한데 낚-뇌-한 ilrq!?-- L!-한 91 외 

한 사 쟁 , 북한 의 주--9--ilr 약 퓨객 섣 한윤 셔1.';:- .능-5- ;l ( L’} 해 뀐- [CH ~ ’r씨、 ;k LL 
_t싸t까 우-선 되 어야 한다 . 갇 , :If 서l 샤 끽 깐- j F 끼 -파 I f 시 -R f } 성 사 뇨 | ? ! 씨 

는 셔13놔의 닫-정화펴!펠- 매새-딛- ’I산11 Ll I-"L ( (、S( ‘ I‘OW élCCOUn t )이 L ~ ! J; 1(' k 

to back 까래 등 수평젝 Jl~역잔 추선할 수 있다. 이仁- 씌-한ol f- 상사 

원자재 대 원자재， 환셔l품 대 완제품 거래 등 싼젠한 깅감과 ~'.해1 9 1 옥 l 

착에 입각한 거래와 엔치하며， 현설석 o 보 가능-한 .r 낭-ll!- 약 91 ~서! 상;피; 까 

유 낚북북-한혹한} 경 제회담 λ사l 수품출-임 회 I상품목-과 북한의 대土니 I . 송 If l 섣 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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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수출품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J) 

그러냐 구상교역 품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수요증대 빛 환경변화 

에의 적응능력도 약하다. 이의 극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담북의 산업개 

발 지원효과가 있는 ~業提構에 의한 共[0]生l쫓 (co-prod uction) 방법의 

모색도 중요하다， 즉， 남북한 비교우위에 업각한 분업체제 설정， 업종 

멜·산업별·품투별， 특화제품과 부품의 상호교환 및 공동조립생산 등을 

모색할 수 있다. 북한의 대소련， 중국 및 일본과의 교역에서 추정해 볼 

때 선발， 섬유， 운송수단， 조선， 수산가공분야에서 기업제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무역결제는 대체로 정부간의 짱무적인 청산지불협정을 체결 

하여 쌍방의 중앙은행을 통해 이루에 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중앙은 

행과 북한의 중앙은행 내에 청산계정을 설치하여 일청기간(6개월 --1 

년) 경과 후 상호교역차액을 결제하는 방볍을 모색하되 수출입금액은 

처음부더 제 3국 국제통화로 표시하고 결제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남북 

한간의 교역만플 위한 새로운 통화플 창출하여 교역금액을 이 통화로 

표시， 차액을 계산해 내고 차액만큼의 금액을 국제통화로 결제하는 방 

법 등도 검토될 수 있다. 한편 청싼협정에 의한 거래방식은 무역거래를 

縮/J、~爛化할 우려까 있F띄-로 일정기간 교역이 진행된 후에는 相다.* 

醒協l定을 통한 swing( f듭用供與 ) 제 도입 01 검토될 펠요가 았다. 즉， 남 

북한 교역이 위축될 경우-를 대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동대출을 인정 

3) 대북한 搬λ패덤은 願훨짜， 擺都， 짧塊， 錯헬， cement, 댐爛， *니沙， 고첼， 명태 
(the Alaska pollack) , 누에고치 (cocoon) , 팔( red -bea n) , 옥수수(lndian corn) , 
피마자 (costor bean ), 水禮物， 漢藥 둥 주로 1 차산업품목， 대북한 熾뛰品R은 械廳훨 

llh, 鋼離， 繼機， 乘벼車， 幕퍼輔-， Al 계， TV수상기， 젠가젠자제품， 성유산업 

제품， 의~품 둥 2차산업제품과 빨 둥 주요곡물 



t~t암 ~.‘홉.Ji~흩 톨it Ç↓ I뻐~t .. tTlftt~!) Ifi9 

하깐 무이자 H늙월해)IJJ쫓플 운영함 수 였다 

낚북한의 교역여건읍 조성하끼 위하여까 -?-익꺼만회의 상@ 생 '1 서 

Jl~환새초l블 촉친하며， 빈까주도으1 .ìl~ 01 I 딘 상상사션만 5 -!! 성하여 싱 ’l 

적인 상호교한일- 추친하며， 낭흐 현! ~l방푼윤 동 해 검-사-ilr뷰 Iii 성 셔1 q/ 

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조사와 상단윤 추끼하까 서이 f!9-하나 1'. 하센 

다. 본격척인 낚북 교역에 대비하기 위하여 갚융 ~l 임져|도.9 1 .~’-상 1 낀 /끼 l 
금의 확대 준비 가 펠요한데 ’ H낚r쐐되 

책으보서 수출입은행의 轉IY?if? xl 원， 수츄멘-휘.9 1 지뚜 ""1 ~l， 파뼈絲 
出;삼쉴 강화， 바~j~U써 }J 쳐i암을동한 지원방안 등이 있건- 수 있r~ . 

3. 經濟協꺼의 推進方向

남북한 경제협력은 현행 간접무역챙태에서 삭 jlr악형대 .TJ~. 딴 1lιlJllL 

산엽변에 셔의 협 정， 객 · 까캡 투-"，<까IF의 만께띤 fijF이 9 구도l나 ，민ii‘I'~'‘ 1; 

果 (Iinkage eff ect) 의 극대화펀 위해 다반계 등자추끼의 유-인 반1. .’

려될 수 있다. 그러나 낚북한 경져l 밴영결- 객-표파 한 산엽부 :2- ‘ i! 엮싱 

및 합작투자， 가숭이젠의 모색간- 단순히 선선 /，~겐."J] 깐.9 1 ￥‘tl:H;{[!J써 이 

전이라는 식으1 irnage뜸 주어 A-lt- 안된 갯이다. 한jf의 측 1! 톡 l /l-;;- !;l 

know-how와 j每야 rh場게;號음- 바당 o딛- 북한.9 1 엽 서간 고 1’캔}이 .. 냐! 

의 잠재적 !셔;합세jJ상 開發뭘때” 차원에셔의 fl종한 섞간이 판!요하다. 

구체적 경제협력의 추친정책 o 르셔 합작7~'능사엽의 딴ji xlRl , 낚 L! 

t) .~-셔펀- 장방건- 농-시독 .iJ~역이 우 l측펜 깅 ?-;f- 대비하이 익j 싱한 한 l r. 니{에 서 사 blHr~; 

인정하仁. swmg 셔l도.l 배l플덴 (Rerlin) 힘성파 il l낭:../ .. '{.i ’"- (1.‘ rankf urt ) 쉬섬 ~II ~ 

초에 규성 1을 운영하였-lt ， 이야한 sw’mg 함의에얀 상한선이 센생( ~4 L,1 이‘’ H '1 ~ 'J 
한선이 2 억 VE) 되어 운용되었P나 쉰-범 swmg 빠 . .9 1 써생 'r 한^ 1 ;.(! () "’ % 에) 
년 --89 년까지의 확뱀 swmg 한!T. R 억 5 첸만 l ’E) 하였다. 이 SW Iflμ? !!’이 ι} 이 1'1 

이쓸 A냉-하는 측전 주파 동쉬.0꾀. J" (，.t.，퍼. S\\'tn딩 ”센!:: ’11 ’l ’I’ b \ 에씨 l|!,, 7 !!! 

의 닭-방문~올 용이하게 흩μ; 수만 OJ2- 함1 ， \’ E : .'6，사되. jJH:I/‘tlR 위한 JW ? lltl꺼 

1넨貨익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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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작회사 설립， 가칭 ‘동북아 합작은행’설립 적극 검토， 공동시범공 

단 설립， 투자관리 벚 지원제도의 정비， 경제협력자금의 저l공 등을 뜰 

수 있겠다. 

합작가능사업의 발굴지원을 위해셔 천째， 북한의 역점사업분야 빛 애 

로사업분야， 즉 제 3차 7개년계획 사업분야인 시멘트， 비첼금속， 수산 

물가공 빛 것端팎對￡術냈l} ， 또한 제 3차 7개년계획에셔의 계획펀-표 

flfïJ調햇낀，j對인 철강산업， 운송 벚 에너지산업을 뜰 수 있다. 풀째， 공 

동개발을 통한 남북한 공동이익분야로서 무연탄， 천광석， 아연팡 등의 

자원개발 벚 共떼때微區훌lJ 섣정을 동한 수산물 합작， 셋째， 저임의 노 

동력자원 개밤 빛 확보가 가능한 분야로셔 경공엽분야의 북한이션을 통 

한 제조업분야의 협력， 그라고 따지막으료 져]3국 공동진출로셔 북한의 

자연자원 및 노동력과 한국의 자관·섣비가 겸합된 협정형태로 소련·줍 

국 등 저13국에의 공동진출이 7~능하다 

남북한 합작회사 셜럽은 남북한 합작으로 중·소·북한의 접경지역인 

두만강 하뷰에 생펠품공장의 건섣， 난북 공동관광회싸플 섣립하여 션악 

싼， 금강산 빛 서운- 평양간의 관광코스개반 등일- 생각함 수 었다. 

또한 ‘東北 l파 싹什:짧fj ’ 섣럽의 적극적인 검토가 펀요한데 북한은 최 

근 동북아플 중심으로 한 수출 빛 수입증친에 노력한 의사판 표명함으 

로써 동-봐}지역에셔익 경제협력윤 통한 상호 이익음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노션이 자력갱생전략에서 우-호꽉과의 집단적 자력갱 

생전략으로 이행하려단 -r녁:~]척익 l jI:꽉 o 로 간주된다. 따라셔 낚꽉한 겸 

져]ji:듀협략의 원활한 추낀윤 위해샤단 려격~.9] 7，~천-부-쪽분져l 해소에도

어느 정도 가여함 수 있단 우회 적 급융지원방법의 검도가 편요하다. 01 
룹 위해 한국， 북한， 홍콩， 대만， 일본， 종국， 소련 등 아사아 몇깨국이 

공동으로 춘자하여 다국적은행의 형태갚 잭용된 수 였는 동북아 합작건

행의 선립을 척극 검토할 편요가 였다는 것이다. 

공동시밴공단의 샌정븐 판문전 또한 비무장지대에 국제규모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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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약석인 경공업 중심의 시범-상단음- 선덤함?」;-써 의뷰 l섣 샌유， tl반 

분야릅 중심으로 북한의 ql꽉과 우-바 91 샤천- . lj-칸잔- 환용-한 " 1 1센/、}임 

을 추친함 o 보써 북한의 낙후된 경공업 반 f!윈- 촉↑ l ，，]선 1τ 있냐. 이간 

위해 동지역 입주끼업체의 투사에 대한 서|셰·납융상의 ^]원업버}R- 상 

구하고 입주기업체 져l품 반입시 관서l감변 능 1활{쉐f;판쉰 상 ，1-해야 한 

것이다. 북한의 대공산권 수품즙대， 북한의 대사 l앙권 수품증:내쉰- 위해 

항로， 천도， 도-로의 공동-개발 및 할용-윌- 위하여 !i(꿇綠 젠도섣 부-까 

신의주간 6개 국드j:션을 연결하고 인천 -낚_V._. 또항-원얀까 ~l 땅-’I! 

개선 등이 적극적 o 로 검-토되어야 한다. 

투자관랴 및 지원제도의 정비는 직섭푸자에 대한 휴율 l! 인 {’}이 ÃH 세 

를 수립하기 위하여 기업별 줌복푸자 I잊 일관성 없{r- 대-씩한 떼니!에 니| 

비한 대책이 펠요하며， 남북한 합작생산， 재구uH 끼리l. 하능-냉깐l상 Ah’} 

연계된 직접투자의 시장확대 끼여효과침- f션}하여 [11북한 감사에 이l~~ 

配常테ff!싹兌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보험끔액이 총걱-자싸납전- 츄?τ하j1:- ’f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관리 맺 서원제도의 정비가 멘요하다. 

또한 경제협력자남의 져Fú판- f￠tl!한 수 있겠다. 갇 낚뇌-성서l 힘니 r! 
현에 대비， 개발도싱낙 빛 정부-가 인-싱하-::- 놔까의 성긴’-나 t{ 1 q I ( 해 91 ’! 

사시 한꺼L국띤)을- 대상 o 로 깨반사입에 띤요한 사납~ 1 S -- ~() l , 1 0 I 내 

에셔 지원하;ll 있-간 현행 대 9] 경제힘막자급의 ! ]-녀 학다|와 깎”l! ll! 한 01 

L강맨하고 있한 외 꽤분 ^ll 감읍 Jll셔히 여 북한의 사{’~ _'1:_ 임 능 에 니l 한 ~l 

-승R- 적극 김토함P--1;써 -되-한이 다19]'~'fρ--iI!- 깨’낭반능 l’!이 안. ,;- ,} 

-IEλ.1 인정받도록- 하단 간접자인 시원방안도 생↑한 ;τ ‘:l{ljl} 

V. 센i r 1 

최근의 남북한 총리의 사-안- • 굉양회단?- 낚-놔한{! ’11 깨 까 91 1， 11'1년→ 

뜸반이라뉴 관섬에서 향후- 낚묵한_il~ -납쉰 쟁부- 사 fl에사 1,!- ’ μ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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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계기가 펠 것이며， 경서l 협력을 위한 실질적 토의달 할 수 있는 與

í'f:필bX: 빛 최소한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적 합의틀 도출할 것으호 전망 

된다L-싸가 01 러한 남북한 경제교류는 낚북한 공히 옹북아 주변국가 

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종래의 대결·대렵적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헤族쉰濟共I ~~J體 I nj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럽하여야 하며 상대방을 불펼요하게 자극할 우 

려가 있는 공개척·션전성 제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협력관계로 불 때 남북한간의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부존자 

원과 생산구조의 상호보완적 측면이 커서 상호 경제교류의 실질적인 이 

익을 얻을 수 있다. 다른 동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시걸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더욱이 

최근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통한 동구·중·소 등과의 관계개선과 

남북한 교류전개로 인한 미 · 일의 대북한 경제교류의 진전 빛 이를 통 

한 북한의 개방화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통해 주변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가의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기 

여함 것이다. 

동북아 경제권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배경은 현저히 호전되어 가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에 수반하여 이 지역에 경제권을 형성해나가 

려는 주변국가들 내부의 커마란 변화에 있다고 할 수 었다. 이미 이 지 

역의 긴장상태는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동북아의 

정처l된 관계에 새로운 ‘다이나미즘’이 부활하고 있다. 특히 소련의 ‘페 

레스 E 로01카’와 중국의 ‘ j감f쉰!휩發뿔爛’을 위한 경제개방·분권화정책 

이 이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세계경제의 중심은 태평양 경제권으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고 그 

중에셔도 동북-ú}는 가장 역동적이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큰 잠재랙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의 北파 3省(黑홉굉L ， r캄林， 遭寧)과 

소련의 違東(Primorsky ) 1뱀화 경제개방화와 함께 중·소 양국의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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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져l 권 친콸뜯 위한 표l 함 수 없는 관문， 0 쿄 여셔서만 -r 위， 황jf 의 

삼각^l 대라고 볼리는 두만강 하구의 깨반노력건- 칭~씌一아껑제궈 형센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였다. 

동북깅}경제권을 구성하한 국가· 지역의 특정윌우엔캠다도 우-선 니-섣

가 보유하고 있는 t감’꽃素가 다르다뉴 션이다. 즉， 한;I「· 익 l-F- 의 -; ]-깐 

• 과 자본， 소련 원동에 깎자고 있든 석탄， 천연7~!--" 비 천급속， 씌-씨， 「

tF볼 등 풍부한 천연자원， 중국의 광싸불， 농-↑별 덴 노동력， -lEl-l( 뇌

한의 광산물과 노동력 등으로 산업구조변에셔 Hjl(補젠↑’1: 이 =1-1 시 얀 O 

로 이 지역에셔 호혜객 경제협략과 수직객 놔제분-엽의 7다-녕 0] ，:".냐 

동북아경제권의 성립은 이제까지 거의 땅무척 관계토 빈관해 안덴 깜씌

아 경제관계가 %홉間 *，濟關係로 천환됨음 의미하껴갚- 낚북한간- 한!!} 

도 젠체가 새로운 동북~}경제권의 주요 구성요스익!윌- ql 삭하고 띤짝강 

제공동체를 지향하여 경제협력윤 추친함 o 분-써 이 지역에서의 주도지 

역함에 펜요한 준비룹 게을러하지 발아야 한 갯이다. 현단계에 시 증-f 

등 동북아국가뜰온- 이블 지역에셔의 자원개발플 위해 한국 o 섣-부， E~ .9 1 

중간기술과 자본도입음 높이 평가하고 있 o 며， 북한 뜻한 이\J] 소렌 ~l 

동지역 목재개발 proJcct 에 노동꽉을 농L급하고 있음- 뿐만 아니바 뇌-한 

자체도 비 첼금속 등 상당한 광물자원음- 보유하고 있다. 이륜 자원의 시l 

발촉진은 동북아 직L국의 경제발젠의 열쇠 01며 언뷰과 한과븐 01단 까위 

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쉴-의 개발이 구체화되면 %원IlIltgJ ) ) 이 1-!뚜 1! 

f로 검토될 켓이.뜨로 한국에 의한 동북아의 자원개밤에 북한.T，=， 셔- f 
참여하여 % 뽑·밝H꺼~)J을 심 현합 편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난북한은 직간접교역의 추친유 뀔-론， 각종 산엽면에셔 텀 

력 및 합작투자플 도꼬-해야 한다. 합작투자， 기숭이션 등견- 낚북한강셰 

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한다는 켓을 젠제로 하며， 합작투자대상의 센쟁 

은 남북한 경제에 공히 심켈적 도움-음 줄 수 있는 부「문과 공동-개반· 휘 

용으로 남북한 공동의 이 의윌'5.포함 수 있얀 동북아 I꾀 북한.Q l 자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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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프로젝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中뱀 吉林大의 東j뎌Eh좌환þ/L、01 주최한 동북아경제협력을 위 

한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북한학자들의 지역경제협력에 관한 기본시 

각은 과거 5차에 걸친 남북경제회담과 최근 3차에 걸친 남북고위급회 

담에서 보여준 북측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기할 

만한 점은 첫째， 북한은 대외경제교류에 있어서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 

에 先次的 意義를 부여하고 있지만 有無相通의 원칙하에서만 가능한 것 

이고， 둘째， 주체·자주·자립적 경제건섣의 우선적 달성(‘물질적 경제 

적 밑천을 확보한 후’)과 이러한 성과의 토대 위에서 동북아국가와의 

貨易·合營·合作部門에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며， 셋째， 우선적으로 

쌍무적 협력을 중시하고 점차적으로 다자간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되 교 

역은 現완Hf濟 빛 求f賞贊易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넷째， 동북아지역의 

경제특구는 주변국가가 모두 연정하는 지역으로서 3lJ輸I 河口의 n잠LLI 

島， 훈춘， 청진， 나진 등의 후보지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동안 남북한간의 교역은 꾸준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대보다 소규모에 지냐지 않았다고 할 수 였다. 이는 남북한의 교역이 

지나치게 정치적 영향에 민감함으로써 정치적 관계개선 없이는 경제교 

류 또한 한계가 있다는 데 근본적으로 가인하며， 소규모에 따른 採錄|‘뿐 

댐1題， [頁交易相談 가능성 및 정보 부재로 인한 교역수단 미비 등 간접 

교역 자체의 한계를 노출하고 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섣질적인 낚북한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괴- 감은 기본시각이 펼요하다. 

첫째， 북한은 개발경제로의 이행 필요성온 증대되고 있으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대외경제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단 

데， 남북한 경제교류의 추진이 국제분업에 의한 사회적 비용 켈약 및 

국민복지 증대를 위한 유효수단임을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펠요하다. 

북한이 추구해 온 ‘취無相通 I願 IJ ’에 따른 교역은 그 규모냐 내용이 극 

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남북한간 경협의 추친에 가장 심각한 져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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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북한은 국제비교우위블 바탕 o 갇 한 1f1J 
相j변 또한 교류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원l 잉j慣~i 혁명 

과 대외경협에 있어서의 i빼;性 발휘가 펼요하다고 하겠다. 

有無相通 빛 쌍무적 원칙을 따르는 ;체賞헬易은 품목에서 제한1! 엔 수 

밖에 없고 수요증대 몇 환경변화에 대한 척응」능력도 약하낀-로， 이의 주 

복을 위해 한국은 남북한 比￥헤휩0:어l 입각한 분업체제 셀정， 엽종범· 

산업별·품목범- 특화제품과 부품의 상호교환 빛 共r，싸[ ，ï.t캘 등음 V_ 

색할 수 있으며， 장기적?로- 북한의 산업개발 지원효과가 있판 기엽셔l 

휴에 의한 共다JtJ좋 (co-production) 방법의 모색이 펠요하다. 북한의 

對蘇聯 빛 일본과의 교역에 서 추정해 볼 때 선밤， 섬유， 운송수단깐 

선， 수산가공분야에서 합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남북한 갱제협력은 현재의 깐접교역형태에셔 직교역형태딩- 반 

전시키고 산업변에셔의 협랙， 직간접투자 순의 단계별 접끈이 요구되나 

連銷처果 (linkage effect) 의 극대호별 위해 마단계 동시추친의 유엔성 

도 고려될 펠요가 있다. 합작투자， 기숨01 전의 추진은 단순히 션친자뷰

기술의 對開途l혜 이젠이라는 식의 인식플 주에 셔쓴 얀되며， 혹}국의 측 

적된 기술 벚 knowhow와 해외시장기반읍 바탕q보 북한의 임-，q 쉰

고려하여 북한의 잠재척 내수시장 개밤젠략 차원에서의 까증한 선감이 

펀요하다. 한편 공동시범공단의 섬-치플 Jt려함 수 있친데 비무장지대에 

국제규모의 노동집약적 인 경공업 중심의 "'\밴공단휠- 션냐}한 oj; 써 치

한의 경공업밤젠음 촉친시거찬 켓이다. 

특히 동북깅}경제권F토의 공동친뿔방얀 o 무-서 북한의 자인까욱 1 '낀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 · 섣비가 견합권 노동-혐대또 소션 · 증놔 듭 셰 3-!「 
에의 공동진출이 가능하며 , 중·소·북한의 섭경지역인 두만강 하_-，1 에 

생펠품공장의 합작 등을 생각함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선쟁간- 한 

마디로 말해셔 자원은 풍부하나 빠책rn'條資*(SOC)Ol 끼.9 1 미성비 낭 

태여서 개발을- 위해~~는 꺼액의 선행투자가 펠요하!’--닫， 낚-꽉한P-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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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공동진출에 있어서 조기실현이 가능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다수 

착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이는 향후 남북한 경제관계 개선에도 도움 

이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 

고 이 지역에서의 경협이 상호 유라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차제 

에 북한이 독자적 자력갱생， 주체·자립경제건설전략을 주변국과의 집 

단적 자력갱생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북한의 자본부족문제 해 

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우회적 급융지원방법의 검토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 남북한， 홍콩， 대만， 일본， 중국， 소련 등 주변국이 공 

동으로 출자하여 다국적은행의 형태로 운용될 수 있는 동북아개발은행 

‘의 설립을 적극 검토할 펼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외부환경의 어떠한 변화도 

그것이 남북한의 내부적 동기에 의해 활용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언제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함께 속하는 것이 함 

께 성장한다’는 전제하에서 90년대에는 하나의 ‘동북카 및 남북한 공 

동번영체를 향한 협력관계’로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변국가와 

의 협력과 함께， 이를 위하여 남북한이 모두 꾸준한 인내를 갖고 정치· 

사회체제의 異質感에서 오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펼요하다. 

이미 새로운 동북아경제권의 개발 및 경협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지위 

는 압도적이고 거의 독점적인 것처럼 보이며， 80년대 후반부J더 중·소 

간 국경무역이 구상무역의 형태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동북 

아경제권은 주변국가들이 같은 목표를 지향하여 ‘기러기떼가 날으는 현 

상(flying geese pattern) ’을 띨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따 

라서 현재 남북한은 민족경제공동체의 벤영을 위해 남북한간 경협확대 

빛 동북아경제권에의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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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가떠l에서 악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1삐表 1 ) 南北韓 品텀꺼IJ 搬出λ .橋(88.10'" 90.10) 

( 꾀; 1ly : r ,l|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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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2) 北韓의 園域꺼IJ 賢易 (1988 ) 

( 뽑 1\J: : (i萬I쇄， %) 

Ai 「 μ 分
討 輸 出 |輸

장윤願 比重 ~願 tι重 f얻願 

쇄共훌團 3,440 70.9 1,197 65.2 2.243 

2,617 53.9 882 48.0 1,736 · 蘇聯 (1)

• 냐 11웹 (2) 592 12.2 212 11.6 380 

對西tj先進I핵 843 17.3 375 20.4 468 

.11 本 (3) 556 11.5 293 16.0 263 

對開途l랜 573 11.8 264 14.4 308 
} 

(1)+(2)+(3) 3,765 77.6 1,836 75.6 2.379 
-~ ._---_._-

資料 : 韓國開發빠f究院 

〈附表 3) 韓國과 社會主義國家와의 交易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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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옳 域|年 度 l 훈 l 'ffi 1 'F!J 범 l 

聯 i 計 ! 102 i 133「- 26[j--2i8 1 

(30 .4) (50.4) (39.0) 
꿇-꾀j-7----- 6b -- 「-→ -65 1-- 67 1 lOO 

( 8.3) ( 3.1) ((t~.3) 

輸 λ 42 68 133 17서 

----l---------l--(~ 1. 9) __ +_ (~?_.6) (33.R) -------t- ••• • 

셰〈 템: R휠 討 175 I 140 148 I 17ö 

---」----- i 펀04) + ( 5f7) • ( 1 H. 9 ) 
輸 出 107 I 120 I 102 87 

(1 2.2) I (1.7) (1 1.7) 

輪 λ 68 20 46 H~ 

(70.6) (130) (93.5) 

* ( )는 前 :r對比 t협 hn +( %), 資料 : 韓댐開發빠{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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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韓 續;齊共同體 形成方홉를 

후 相 •• 

1. 序 삼 IV. 낚북한 ￥쐐共IIÍJ빼 형성 방얀 

II. 對內外 與件의 뿔化 v. 남북한 젤폐센riJ體 형성 까능성 

III. 남북한 앨펌統깐의 씬‘뱀的 영향 

1. J子 r:.:l 

최근 蘇聯} 總;圍에 불고 있는 개혁과 민주화의 염.풍 ， _--L리고 동-사 

독의 통일은 이제 冷戰體쁨IJ가 종식되고 동서화합의 새로운 -뚜셰섣셔가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해 준다. 

볼타에서 개최된 美·蘇hl~._會談을 계가로 얀타처|제 이후 지속된 냉 

전칠셔는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하였으며 새로운 놔제섣셔의 젠가까 마 

련되었다. 이와 같은 동구의 脫理강:化 빛 동셔간 화해 분위기한 향후 

셔l 계적 조류로 정착될 것?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90년대 한니}도 /r1.'1 

* It JlJU, 힘漸싹:t 빼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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邊|홉勢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리라 예상되는데 특히 긴장완화에 따 

르는 軍縮 움직임의 대두 및 경제적 셜리를 바탕으로 한 지역내 상호협 

력 펄요성의 증대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90년대 한반도 周邊|‘좁勢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라라 예상되는데， 

남북한은 지난 9월중 UN에 同時加入을 하기에까지 이르렸다. 

이에 따라 90년대에는 남북한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남북한 상호인식의 전환과 정치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남북한 關{원k 

善 및 *￥濟交流에도 큰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90년대는 남북한간 경제교류 협력의 실현과 이를 통한 남북한 웹濟共 

|페體의 정 럽을 위한 구상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적 실익이 보장되는 남북한 

간의 *힘齊交流據大方案과 이의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장 

기적 관점에서는 남북한간 *쥔뽑共同體 형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문제점，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이 우리 민족 경제에 미치는 영향， 통일의 과도 

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틀(統-費用으로 추산)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고에셔는 먼저 남북한간의 經濟共同體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 

여할 한반도 대내외 여건변화의 요인들과 예상되는 남북한간 경제공동 

체 형성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웹濟統유의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 

작용(통일비용)과 경제통합이 우리 민족 경제에 줄 장기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영향(통일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여， 이를 통해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理的 推進方向과 政策方案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한다. 

11. 對內外 與件의 變化

남북한 關f핸t善-에 영향을 줄 한반도 주변의 對外與件 변화와 남북 



한의 對內狀況 변화요인 능을 알펴보면， 

1. 對外與件의 改善

가. 國際政治的 측면 : 新國際軟序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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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이후 냄際#훗rr-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주변상황의 떤 

화는 90년대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크게 가여하고 있다. 낚-놔한 

관계 개선의 주요 대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대외객으로 한반도단 쉰

러싸고 있는 강대국의 대한반도 정책변화를 듭 수가 있는데 주요 섣-싱 

으로는 東北l핀쐐파의 정치경제적 대립체제가 종식되고 그 대신 합휠~fl 용 

交에 이어 韓中 經.濟交流 확대 및 H 本·北韓 關1원k환- 등으로 이 지역 

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 간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팍[J파휩과 ItÎ-:J，l維샤갚 

원함으로써 對~t韓l택策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개방정책의 실시힐- 권유

하고 있으며 남한에 대해서도 털易代表部 섣립 능 관계개선과 함께 성 

제력을 이용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련도 페레스트로이카 및 軍縮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f법빼&策?一로의 전환을 유도하_1 ~ 

있다. 對南韓않策은 태평양지역에서의 소련서l 력의 강화라는 정 ~I 지 객

적과 시베리아 극동지역개발에 남한의 資本 및 채fl따 능원- 찬여시7' 1 셔{:

경제적 목적 등으로 인해 정책전환이 이루어져 함값問에 l앙 L쩍，;:k에 이 

어 正式國交가 수립되었다. 

미·일의 對韓많策 역시 변화의 조침을 보이고 있는데 미놔의 강우

미국의 때4政껴;字의 축소와 군축의 일환으로써 해외주푼 ul군의 파J(，산 

劃에 의해， 남북한 관계개선의 걸림돌이 되어온- 주한미군의 첸수와 덤 

스피리트 훈련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對4爛&策도 북혹}을-lF廳메t 

會에 참여시켜 북한에 의해 시도될 수도 있는 전쟁 가능성을- 억째하려 

는 의도로써 북한이 *繼했을 수용할 경우에는 비정치적인 l(Hl J 상:~AL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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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高位At의 방북 및 접촉허용 등 과거의 엄격했던 제한을 점차 

완화하고 관계 개선에 냐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한반도에 있어 

서의 政治， 外交的 影響)J 構大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펠요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장차 형성될 東~t앞; 웹濟圖의 주 

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북한과의 ￥젠齊協}J을 추진중에 있다. 

나. 國際經敵낀 측면 : 東北亞 웬濟園의 형성 

최근 世界￥돼齊의 흐릅은 지역별 경제블록화와 아시아 경제권의 급속 

한 부상을 뜰 수가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는 미국， 독일， 일본 중십의 

경제 3極f당見象을 나타내는 동시에 1992년 이후 單 -市場으로 통합되 

는 EC經齊圖과 소련 및 동구를 포함}는 東歐 絲齊圖，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을 포함하는 北美덤由털易 經濟圖， 남북한과 일본 및 

중국의 束~A따也域과 소련의 遠東地렷을 포함하는 東j댐 체齊圖으로 블 

록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 같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내에셔도 중국과 소련이 신데탕트무드를 타고 적극적으로 東北

파 輕濟協}J 문제를 제가하고 있으며 東~t~~ *폐齊圖을 구성하는 남북 

한， 일본， 중국， 소련 등은 佳對짧造面에셔 상호보완성이 거서 앞으로 

이 지역에셔 호혜적 쉐齊協UJ과 수직적 분엽의 가능성이 클 것이다. 

현재 중국의 束北 3省( 黑룹찮L ， r간林， 週寧省)과 소련의 遠~U也t或의 

개발화와 함께 중 · 소 양국의 太판한 料땐團 진출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관문으로 여겨지는 소위 황금의 3 frj地帶 (golden triangle) 라고 불리는 

두만강하구의 개발노력은 써北니[t i쉰쨌I휩 형 성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 

다. 동북아경제권의 성럽은 이제까지 거의 雙修{꾀 關係로 일괄해왔던 

동북아경제관계가 ~~휩밝1 *〈Fj땐關쭈、로 선환됨을 의미한다. 

남북한은 한반도 전체가 새로운 폈北l핀 한씬齊I훤에 편입됨으로써，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말21 êX;받과 開放을 유보하고 있는 북한 역 사 영 

향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j하[)國인 중국과 소련이 東北I꾀 ￥〈씌뺀써 

}J 의 구섬척 역한을- 한다얀 측면에셔 제한틴 멤위에서나마 북한의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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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며 이는 북한의 개혁과 깨방플 촉낀 시거는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東北랜~ *，總圍에의 남북한의 동시 참여는 역내에사의 “징 

者間 째)J"을 통하여 그동안 많은 져l약을 안고 있던 낚북한간의 직접 갱 

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결정적으투 기여함 것0호 보인다‘ 

2. 對內狀R 變1t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함께 남북한 내부상황 벤화 역 

시 남북한간 관계개선을 촉진시키러라 생각되는데 남한의 경우- 7ljf-의 

대북정책은 安保의 명목하에 오랫동안 갈등과 대립 및 경쟁관계만윌- 중 

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l했헬해勢의 변화에 따른 北차lf'i策의 추선파 

경제랙 향상으로 인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은 젠사회젝 ql 남북한 관계 7>> 

션의 욕구와 어우러져 북한에 대한 시각을 점차 ￥‘J，lli 벚 f싸 }J關係의 상 

대로 인식하도록 바꾸어 놓았으며 웹濟찜 역시 남북한 ￥씬t뻔한f에 따찬 

실익과 民h웠總 Jt-페體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셔 남북한 관계개선응- 션 

실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뱉~l훨의 변화로 야기되깐 [~，씨際與f↑의 빵化는 L體J떤신!윤 l H ，(~1 

워 펴l쇄적 대외정책을- 고수해 온 북한의 내부에도 많관 변화관 까셔 9. 

고 있다. 최끈 북한판- 제 3차 7 개년계획( 1987 ~ 1993) 의 부-선< 표 l 

>으로 생핀품 부→족에 대한 주민뜸의 볼만괄 부마하가 위하여 F l f 
rJllX 3 f[ó/ ;rr1 t劃( 1986 년 6월 ) 의 추친 맺 llli }j r 풋m)쉰 • l 선 (l~IH~~L， 1 

9 웰)하는 듭 주민 생활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_' L 닌 |;l[ 대 91 ~'I ;1 ’ 91 

화획득 ~L라고 바J Miít의 조t!(러-R- 추진원- 위해 새성， 윈안， 혀l 까 IL’ 
급강산， 요향산지구플 외국인 관광코스로 십종개밤하는 강- 힌 l ， t J’ ~ UJl 
r{)휩뿔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_o_u~ ， 1984 년 싼편Lo l 세성된 후 소렌， 

중국과의 ~1↑}않資-룹 중점객 o 로 추친중인 것 o 되- 안야 λl-ll 았나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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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韓의 年lJl均 經齊成長率

(단위 : %) 

제1차 7개년계획 6개년계획 제2차7개년계획 제3차7개년계획 

(19tH "-67) (1 971 -- 76) (1978--84) (1 987 ..... 93) 

..2- 표 14.6 
「

실 적 8.6 

주 : 1988년 추정치임 

자료:한국개발연구원 

10.3 9.6 

6.0 4.5 

〈표 2> 北韓의 合作實績現R

연도 합영기업명 취급품 

ffi년 낙원백화점 

장광합영음료점 음료판0>> 

대동강 자동차종합수리공장 자동차수리 

ffi년 金Jj有병 원(朝 F1 우호의료 병원운영 

사업회사) 

조션국제합영총회사 합작사업알션， 

지도 

雲山금광개발주식회사 금광개발 

모란봉합영회사 기성복생산 

대동강합영식당 요리，주류 

李永 a평양단밤연구소 밤 

2월6일 합영회사 뱃집가공 

fI1년 공작기계공장(熙川공작기 

계공장과 고리끼 공작기계 

공장간) 

7.9 

3.0 

소재지 상대국 

양 조총련 

" " 
" " 
” ” 

” ” 

” " 
” ” 

” ” 
i영남，成川군 " 
평 양 ” 

소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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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상대_~L I 

| 소 υ} ; 

” 

ι거
 

시
더L 

-
-
+
。

7「3
XL-

경
 

양
 

” 

렌
 

-
종
 

” 

조
 

샤
L
 

| 함 남 fi싸 뻐 rii 
명 

” 
11 

” 

/1 

” 

” 

” 

웰[)一 굽굽 7벗뀐느]~~~-_--~l 급꽃- Li ); 수: 깨 지 
i훌 i빠양식공동생산기업소 

(다시마) • 

어업공동기업소 

평양 냉면관 북 

I r힘 l lJ합영회사 |전기，전자제품|평 

{ ! 판 H 
조선닥원금융합영회사 금융업무 

(1천만불균모) 

Jtt1 1애국편직물유한책임회 

양 j 

양
 
사
 

주
!
 

이
카
 
-빨

 
-fL 

11 

11 

11 

원 

명 

편직물생산 

타이어 

0뿜점，상점 

인상크림 

^t 
동해관유한책임회사 

(식당) 

대동강펴복공장(모란봉합 

영회사 자회사) 

평양골프장합영회사 | 

창광합영회사 | 식당， 상점 

낙원싸U피복합영회싸 l 여성의류 
꺼明111합영회사 I f충石광업 
西11 J합영회사 

聊惠합영회사 

능라합영회사 

노아나미용연구회 

도문강 식당(8)만달러 큐 

요리，주듀 

꿈 

” 
-샤 : 

조총련! 

!’i I 중 延æ년 

’ 

명 양 

1 자강도회첸사 1 
견직물 

뼈絲 

모) 

평양실크합영회샤 

청천강합영회사 

(회천제사공장)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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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합영기업명 취급품 소재지 상대국 

東太院합영회사(모란봉합 펴복공장 조총련 

영회사자회사) 

七寶山수산물합영회사 운단가공 함북 청전 ” 
선봉합영회사 소형변압가 평 양 " 
}jt.합영회사 약초류 ” 

1/ 

평양양어합영회사 뱀장어 양식 ” " 
관광太I허합영회사 관광운수업 ” " 
뼈R후;합영회사 식당 ” ” 
平運합영식당 ” ” ’l 
고려 합영회사 T n-여 기어 님끼 E.. ” " 
톰A牛島 합영회사 냉동화물션운영 LnL 포 ” 

æ년 德μl건설기계합영회사 불도저，크레인 평 양 " 
c ^리 건-T 

평양포장재합영회사 골판지 " " 
평양피아노합영회사 파아노 ” " 
明電합영회사 의료기구 ” 

/1 

광포합영회샤 요리털 가공 함 남定 平 군 /1 

新興합영회사 N 

|전자제품 

조선합영 E 행 1 은행업무 " /1 

진탈래합영회사 여성의류 /1 
/1 

Jj뭔합영회사 |돗자리 | /1 

조션￡않페합영회사 7] 념메탈 /1 /1 

함남 li& 없l 市 1 
도라지합영회사 i A 。L 져 U ” 
국제화학합영회사 j 희토류 생산 /1 

금강산국제관광회사 재미동포 

%년 대덕산합영회사 j 취치어 7념 함남북쟁군 초총련 
(1 0월) I I (익~400t 처리) 

•• ---------- ------------- -- _. -- -- - •--- • ___ -.-1• - -------------'--
자료 : 낚북경제교류심무팬람， 풍언왼， 1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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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우선시켜 온 북한이 석극적P꾀 표변화하 

고는 있지 않지만 물질적 유인의 폭을 소폭적이나마 넓히고자 시도하고 

있는 바 이런 조처들로서는 농민 상설시장의 확대， 폐’웰띠 생산부분의 

능력별 임금제 실시， 공장 기업소 경영의 독자성 부여， 물섣적 유인제 

도의 실시등을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웹濟湮J1 j體~Ij의 변화단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라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3차7개년계 

획에 있어서의 북한경제 운용의 새로운 변화는 開放化로의 정책변화라 

기 보다는 경직된 경제체제로 인한 구조적 춰체를 완화시키기 위한 인 

사적 방편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와같은 주민생활 향상에 대한 요 

구와 함게 외채의 미지급문제와 사회주의권내의 무역관행의 변화 역 사 

북한의 경제개방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센f쩨i 넨 

資本設備의 도입을 위한 외자도입이 북한경제의 시급한 과제임에도 괜 

구하고 외채의 미지급으로 인해 셔방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선이 차단 

되고 있고 이로 인해 대엘 수교의 펼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대북한교역에서 求慣쉴% 형태를 취해왔던 소련이 최끈에 -북한 

에게 현금결제 ( 경화결제 : Hard Currency)를 통한 원 /시J파?최-익 젠 

환을 요구하고 있어 대외거래의 50% 이상을 소련경제에 의존하고 있仁

북한경제 <표 3> 에 *:;濟開放에 대한 관 압박요인 o 문- 작용하고 있o 

며 개방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끈 한반도주변의 대 

외여건의 변화와 함께 낚북한의 대내상황 변화판 섣스;L 낚-뇌-한간 상-~ 

인식의 전환과 정치， 군사척 대립을 완화시꺾 o 로셔 90년대 낚씌-한간 

의 關f￥êt.r혼- 빛 낚북한 쉐齊짚流|써}J에 큰 진전을 가셔윤 갯 _O __ ~~_/ll lI 

되고있다. 

근래 UNDP의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유익 깨밤에 대한 -뇌

한의 척극적 자세변화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할 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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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北韓의 地懶IJ 寶易構造(1987)

단위 : 백만담러，% 

구 딘 Hr 수출액 구성비 스。y얘 「 구성비 총교역액 구성비 무역수지 

330.83 22.6 393.05 18.9 723.87 20.4 -62.22 

일 보L 229.66 15.7 224.43 10.8 454.08 12.8 5.23 

j。ε 코。코 30.17 2.1 11 1.83 5.4 142.00 4.0 -61.66 

싱가포르 13.13 0.9 30.47 1.5 43.60 1.2 -17.34 

까~ 겨l 272.96 18.6 366.73 17.7 639.68 18.1 -93.77 J-

구 155.01 10.6 88.30 4.3 243.31 6.9 66.71 

사회주의국가 954.01 65 .1 1,566 .1 7 75.4 2,520.18 71.2 -621.16 
‘ 

~、- 련 682.70 46.6 1,264.90 60.9 1,947.70 55.0 -582.20 

;;z5 국 233.92 16.0 280.87 13.5 520.79 14.7 -40.95 

-/j、- 겨1 ! 916.62 62.6 1,545.77 74.5 2,468.49 69.7 -623.1 5 

기타지역 24.54 1.7 28.37 1.4 52.91 1.5 

합 계 1,464.39 100.0 2,075.89 100.0 3,540.28 100.0 

자료 : 일본무역진흥회 í북조선의 경제 무역의 전망 J ， 1988. 6. 

111. 남북한 灣濟統合의 경제적 영향 

1. 經齊統合의 波及模휠 

동셔독 등 외국의 異質體뽑IJ間의 ￥￥i解1t1￥의 과정을 살펴보면 남북한 

간의 *￥濟統유은 간접교역~직접교역=수경제협력~경제통합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간의 經齊統잠이 남한측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에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中央歡훌的 사회주 

의 계획경제는 자본주의척 市t鎬훼懶離IJ로 전환되며 북한경제는 남북 

한 貨뺑單-化와 함께 경쟁원리에 기초한 가격메카니즘의 도입， 국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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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의 戀젠t， 금융통화제도의 자본주의적 개혁， I繼-補jiJ에 71초한 예 

산제도의 도입 등 資本下義約 훼濟體~IJ로의 전환을 위한 ￥:濟&￥!원- 수 

행하게 된다. 

남북한간의 휩濟統싼은 이켈적인 ￥t쉰齊體뽑IJ의 *Ef￥이라는 션에셔 이 

러한 급격한 劉顆t혹을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주민듬-에게는 가엽의 파산 

등에 따른 대량의 설업 등 ￥꽉햄꺼낀 權뺨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남한경제 

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대， 때않亦字의 확대 등의 영향을 마친 갯 o 

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척 측면에서 본다면 남북한간의 원濟웹crFR

남북 모두에게 긍정척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의 경 

우 投資의 增大와 勞動A}J의 #랭k育 듭을 통한 힘뿔I生의 I l) ] f-_과 함께 

북한경제의 市場經齊로의 !쫓對훌追 誠l整은 계획경제체제하의 낮은 생 

산성， 비효율의 제거를 통하여 북한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겨 구 

조적 침체로부터 뱃어나 고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남한경제 역사 

남북한의 보완적인 I쫓對훌迎로부터 파생되는 설익뜨루-서의 저렴한 ’L 
l출쫓素의 증대효과를 통한 성장 깎재력의 증가와 국내외 시장의 확대관 

통한 ;칩횟增加를 통하여 남한의 總1&長에도 크거l 기여하거l 된 갯이 

다. 

한편 한반도의 기斷으로 인해 과중하게 지워꼈던 軍事費 쏘t{i 윌- _4_ 

함한 비경제적 消純性 /;)斷費用의 j腦햄은 분단비용의 투자자끔 o 되-의 

전환과 군사인력의 생산력화를 통한 l쫓對훌젠 개편을- 유발， 동합후 낚 

북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웬濟統싼0] 낚 

북한 경제에 미치는 장단가 영향을 도표로서 요약하변 다음과 같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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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D 단기영향 

船齊統合의 波及模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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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강확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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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統-했果 

이 장에서는 남북한간의 ￥땀齊*tf}이 남한측의 주도로 이루어 ^1는 경 

우 경제통합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 경제적 효과플 東lJt.j園의 

統유의 예를 원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에 

따르는 영향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한계성을 갖게 되는데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첫째， 남북한간 統合의 形態를 남한에 의해 일방적?후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이 현실적이냐 하는 점으로셔 남북한간의 통합의 형태가 농-서 

독과는 달리 남한에 의한 일방적 吸~X統깜보다는 단계 적 접근에 의한 

雙方統유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런 경우 異質體制의 統유에 

따른 부작용(통일비용)은 n빼織合 때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 

째로는， 北韓織十의 미비와 신뢰성의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북한의 경 

우 경제적 실패가 가중된 70년대 이후부터 공식적으흐 통계·를 발표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j댐轉띈齊에 대한 繼十資料가 미비하다는 점과 발 

표된 통계도 弘報的 性格을 띠고 있어 자료의 공신력 자체에도 문제까 

있다는 점이다. 세째로는， 남북한간의 원i懶k1￥이 異質體ttljl샘의 ￥;;〈濟**

今으로서 社會主義 웹濟體뿜Ij로부터 rti~辦￥j齊體해Ij로의 f~j을 의미하 11 

때문에 기존의 동일 체제간의 경제통합시 예상되는 ￥總 ’;體갚으 l 행타l 

오}는 다른 반응을 북한지역 주민들이 보일 것임으로 통합 후 ]닫의 행 

위에 대하여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가.需 훌 

남북한의 경제통합 후 북한에서 그동안 物;강↑페 -감?i- 삼새턴 F 
요가 현재화 되면서 발생하는 북한의 소비재플 중심으로 하단 소비새 

수요증가와 북한지역의 낙후된 陸業施값의 개선을 위한 대규모의 ￥Jf~ 

投資 등으로 인한 資本따 힘뽕增Jm가 예상된다. 분단 71간종 북걱F주빈간

혁명의 이름-O~래 가초 생필품조차 공급받기가 어려웠던 f! 싱 o 갚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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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후 북한주민들이 통합이전에 쌓였던 計劃經爛離IJ}에서의 설물선호 

성향이 일시적으로 폭발할 것이 예상되며 이로인해 소비성향이 일시적 

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충분한 

설물공급과 화폐의 자산적인 가치가 보장됨을 확인하고 부터는 북한지 

역 주민의 검소하고 절약적인 태도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實柳뿔好 뼈向이 진정된 후에도 북한주민들의 消

費|生向의 변화에 따른 消費增加를 예상할 수 있는데 통일후 북한주민들 

의 衣食住 문제가 기본적으로 충족되면 북한주민들의 소비성향이 기본 

생펼품의 소비에서부터 좋은 질의 生必品과 耐久消費財의 소비증가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消費性向의 변화에 따른 耐

久消費財의 소비증가 역시 통일후 초기에 대량설업이 예상되는 북한의 

勞動市場의 여건에 미루어 볼 때 급격한 消費支出의 증가가 예상되지는 

않는다. 한편 통일후 북한지역의 生僅力음 제고시키고 북한의 흩f蘭黃造 

를 개선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의 낙후된 사회간접시설과 노후화된 훤출 

h職의 대체 및 新規a뚱資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것은 막대한 신규투자 

를 요구할 것인 바 이에 따른 資本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 

다. 이와 같이 웹齊統유에 따른 북한지역으로부터의 소비재와 자본재 

수요의 증가는 경제통합후 남한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 

다. 

나.인플레이션 

남북한의 總聯f合에 따라 南繼깜齊에는 수요의 증가에 따른 

Oemand -pull 인플레이션 압력을， 北蠻體에는 生必品의 價格上昇에 

따른 Cost-push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통합에 따라 남한경제는 북한로부 

터의 消費財와 投資財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북한기업의 

도산에 따른 대량 설업의 발생 등 經齊不j뾰로 인한 북한지역의 財政

을 지원하기 이해셔 남한정부의 政府支出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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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지역에도 경제통합에 따른 바j!辦엠濟體해Ij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가격체계의 변동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예상된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냄家補助*에 의한 식품， 주택， 의복 듭의 

소비재에 대한 저가격 유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이러한 상태에서 보조 

금이 철펴l되고 가격 메카니즘이 도입되면 지금까지 깎재해 왔던 인플레 

이션 압력이 현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費財가 부족하고 페 

貨뽑化어l 따른 과잉 유동성이 존재하는 북한경제에 네j!新質혐 매카니 

즘의 도입에 따른 고율의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할 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기 조정기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시간 

이 흐름에 따라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超過需-았를 유발사켈 갯?」A 

예상되는 북한 지역의 설물 션호 경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급눔-력 

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 진정펼 것이며 통일 이전 f샘frFji으로 섣약이 

습관화되어온 북한 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은 소비 성 

향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북한A무- 부녁의 j 

비재 수요증가와 건설 투자재 수요의 증가에 대해 남한의 공급능꽉이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한은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증가에 의해 수 

급균형을 이룰 수 있을 갯이며 

또한 통합 후 남한에 비해 훨씬 저렴한 북한지역으로 부터의 상動)) 

과 덤然資iJ힘의 추가 공급은 남한에서의 勞動費nJ을 비롯한 냐:하:쐐 JO 상 

승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다. 成長效果

통일초기 남한경제는 통일경기에 힘입어 호황을 보이는 한편 북한전

산업구조 조정에 의한 침체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1l 5> 보인 

것이나 2--3년 지나서부터는 북한지역 인력의 t~育과 pf:합홉j펀 조정 

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부터는 북한지역의 고성장에 힘입어 統유웹濟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남한의 n빼녔t깐으로 이루어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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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후 북한주민들이 통합이전에 쌓였던 計劃웬爛縣IfI、-에서의 실물선호 

성향이 일사적으로 폭발할 것이 예상되며 이로인해 소비성향이 일시적 

으로 높게 냐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충분한 

설물공급과 화펴l의 자산적인 가치가 보장됨을 확인하고 부터는 북한지 

역 주민의 검소하고 절약적 인 태도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와 같은 實獅뿔好 {뼈|꾀이 진정된 후에도 북한주민들의 消

費’!生向의 변화에 따른 消費增加를 예상할 수 있는데 통일후 북훈F주민들 

의 衣食住 문제가 기본적으로 충족되면 북한주민들의 소비성향이 기본 

생펄품의 소비에서부터 좋은 질의 生必品과 耐久消費財의 소비증가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消費性向의 변화에 따른 耐

久消費財의 소비증가 역시 통일후 초기에 대량설업이 예상되는 북한의 

勞動市場의 여건에 미루어 볼 때 급격한 消費支出의 증가가 예상되지는 

않는다. 한편 통일후 북한지역의 生j좋力을 제고시키고 북한의 展f蘭홈造 

를 개션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의 낙후된 사회간접시설과 노후화된 양J좋 

t識의 대체 빛 新規a뭇資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것은 막대한 신규투자 

를 요구할 것인 바 이에 따른 資本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 

다. 이와 같이 웹濟統유에 따른 북한지역으로부터의 소비재와 자본재 

수요의 증가는 경제통합후 남한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요인이 펼 것이 

다. 

나. 인폴레이션 

남북한의 *쥔懶f合에 따라 南鐵핍齊에는 수요의 증가에 따른 

Demand-pull 인플레이션 압력을， 北鐵￥濟에는 生必品의 價格上昇에 

따른 Cost-push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에셔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통합에 따라 남한경제는 북한으로부 

터의 消費財와 投資財에 대한 수요충가가 예상되며， 또한 북한기업의 

도산에 따른 대량 설엽의 발생 등 웹濟不況으로 언한 북한지역의 財政

을 지원하기 이해셔 남한정부의 政府支出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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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지역에도 경제통합에 따른 바j~辦엠濟體制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가격체계의 변동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예상된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國家補助*에 의한 식품， 주택， 의복 등의 

소비재에 대한 저가격 유지정책을 설시하고 있어 이러한 상태에서 보조 

금이 철폐되고 가격 메카니즘이 도입되면 지금까지 깎재해 왔던 인플레 

이연 압력이 현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費때가 부족하고 폐 

貨單化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존재하는 북한경제에 셰j!.新置格 메카니 

즘의 도입에 따른 고율의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기 조정기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시간 

이 흐릅에 따라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趣웰需·뤘·를 유발사킬 갯P펴

예상되는 북한 지역의 설물 선호 경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갑~능력 

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 진정될 것이며 통임 이전 f생ftFji으로 섣약이 

습관화되어온 북한 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은 소비성 

향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북한L무 부터의 土

비재 수요증가와 건설 투자재 수요의 증가에 대해 남한의 공급능랙이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한은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증가에 의해 수 

급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통합 후 남한에 비해 훨씬 저렴한 북한지역으로 부터의 勞劃~)) 

과 핍然資源의 추가 공급은 남한에서의 勞動費셰을 비롯한 냐:렌뿔써 상 

승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다. 成톨效果 

통일초기 남한경제는 통일경기에 힘입어 호황을 보이는 한펜 북한은 

산업구조 조정에 의한 침체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표 5> 보인 

것이나 2--3년 지나셔·부터는 북한지역 인력의 {햄t育과 tf합홉j판 조정 

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사회간접 시셀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부터는 북한지역의 고성장에 힘업어 統싹웹濟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경 제통합이 남한의 n빼썼t싼 o 로 이루어 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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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할 때 남북한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남북 

한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것인 바 자연척，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성 

장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성장억제 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적 여건의 변화란 통합이 지하자원，농 

업자원 등 자연자원의 활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며 경제척 여건의 

변화는 노동력，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의 변화냐 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의 변화와 운수， 통신 등 사회 간접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 

향을 말하며 사회척 여건의 변화는 이질적 체제의 통합으로 부터 발생 

하는 사회문화적 여건의 변화를 뜻한다. 

〈표 5-1> 東獨鍵의 生훌減少推移 

1985 = 100 전년동기대비 

1989. 8월 108.8 3.3 

9월 11 1.8 2.4 

10월 112.5 2.9 

11 월 110.3 -2.0 

12월 109.1 -3.0 

1990. 1 월 105.6 -5.0 

2월 108.0 -4.4 

3월 109.3 -4 .1 

4월 108.5 -3.9 

5월 103.0 -9.0 

6월 96.2 -15.1 

7월 -42.1 

8월 -50.8 

자료 : Deutsche Bundesbank, Oc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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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東홉職의 훌業生廳 指훨(1985= 100) 

9 

801 

7 

60 

T T，-，미120 

---• 100 

80 

70 

-~ 60 

i 50 
LL上--L--L_L _J __ LL1 __ L~_J_ J 

1 2 3 4 5 6 78 91011121 2 3 456 7 891011121 234 5 6 789 

1988 1989 1990 

자료 : Statistisches Amt der DDR, A ug. 1990. p.11 

남북한간에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첼광석을- 비롯하여 색탄자원 등이 

풍부한 북한지역의 地 F資源의 개발과 이용이 가능-해지며 이는 자원의 

海外依存度를 경감시킴으로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펠 켓이다 

<표 6>. 한편 農網地의 경우도 논 면적은 남한이 남북한 천체 면적의 

67.8퍼센트 이고 북한은 32.2펴센트인 반면 받 연책은 남한이 전체의 

34.3퍼센트이고 북한은 65.7퍼센트여셔 남한은 싼생산기반이 관 반변 

에 북한은 밭작물의 생산기반이 다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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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地下資源의 부존비율 

( 1936년 또는 1939년) 

구 「닙i':"" 한 국(% ) 3 닙r 한(% ) 

二l . 
1 。- 팡 27.3 72.7 n 

고。L 0.1 99.9 

중 석， 수 연광 21.5 78.5 

호ì 29.0 71.0 

Tn 연 탄 2.3 97.7 

자료: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년) 

경제평론사， 한국경제 백년사， 1982, p.290 재인용 

〈표 7> 남북한農水훌業비교 

(1990년말 현재) 

구 닙 단 위 한 국 1 님r 한 ~ 

겨。 지 면 적 만Ha 210.9 214 .1 

(그중 논) 만 Ha (1 34.5) (64.5 ) 

곡 물 생 산 량 만톤 663.5 481.2 

(그중 싼) 만톤 (560.6) ( 193.2) 

(그중 。 rr)「 lî 만톤 (1 2.0) (238.0) 

단보당 앨 생산량 kgjl0a 451 306 

T/k ; lr1 돌 n 생산량 만톤 327.5 145.5 

자료:통일원. 

이상과 같이 地下資源은 북한이 많은 반면에 農業資源은 남한이 많 

으므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자연자원면에서 양적인 증가는 물론이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經廳훌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북한의 경 

우 논의 단위당 生塵力이 남한에 비해 열위에 있으므로 통합후 북한의 

단위당 生陸jJ의 증가를 통해 북한지역의 쌍생산을 증대시킬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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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표 7>. 한편 경제적 여건변화의 요인 등을 살펴보면 AW-J資源의 

경우 1989년 현재 남북한의 An는 남한이 4 ，238만명이고 북한이 

2， 138만명으로 이를 합하면 6 ，376만명이며 ￥씬戰f유이 되변 인적자원 

이 풍부해진다<표 8>. 인구는 한편P로는 消費單1\J. O 1 기 때문에 경제 

적 부담요인이 되지만 한편P一로 웹濟活動 A[J는 중요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웹濟成長의 잠재력이 된다. 현재 남북한 모두 인력부측이 경제 

성장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든 상황에셔 남북한 통합후 꾼비감 

축에 의한 軍動員 A力의 생산인력으로의 전환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켓이다. 

〈표 8> 

구 깅 ar 

인 구 

인구증가율 

면 

G N P 

1 인 당 GNP 

경 제 성 장 률 

군 샤 비 / GNP 

대 미 환 융 

南北韓의主쫓짧齊指흙 

단 위 

천명 

% 

천 k퍼 

천불 

불 

% 

% 

원 

( 1990년말 현째 ) 
--까--------- ‘ 

-~ 팍 한 
~-←--← •---• →-←-~--- ‘ 

씩쩍 2 

자료 : 통일원， 북한경제종합평가， 1991. 

한편， 투자의 경우도 통합후 남북한 軍홈費￡出의 투자재원으보의 선 

환은 그 만큼의 #짧率을 높여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낚 

북한 모두 과도한 軍事費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군사 

비 부담의 경감을 통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통합후 i야했씬濟의 성장에 

큰 기여가 되리라 예상된다. 경제통합은- 장기적 관점에셔 자연자원과 

---.... _，.~ ‘-‘-써'_~..:ao..“““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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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그리고 투자재원의 증가를 통한 공급 측면에서의 경제성장의 

촉진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통합에 따른 국내시장의 확대는 수요의 측 

면에서도 總需要 확대를 통하여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경제통합은 社會間f훌資本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북한은 

항상 직접투자를 생산적 투자로 우대하였기 때문에 社廳밤驚本의 투 

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해왔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지리 

적 여건과 지형 등에 의해 철도， 도로， 해운 등이 모두 크게 증대 펼 것 

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의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미발달된 海上輸쏠 

의 발달이 예상된다. 또한 개방체제하에셔의 늘어나는 수출물량에 따라 

북한지역의 港灣施設은 대폭 확충될 것이며 交通施設도 크게 확충될 것 

01다. 

이와 같은 북한지역의 통신수송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국 

제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수출을 증대사켜 경제성장의 촉진요인이 될 것 

이다. 한편 國際贊易의 경우도 자연자원의 확대로 인해 자원의 해외의 

존이 다소라도 감소되고 AjJ資源의 증대로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남북한간 통합은 체제의 차이로 진폴에 제약이 많았던 

동구 사회주의권으로의 진출이 용이하게 되어 輸出增太를 통해 성장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남북한간 경제통합은 자연적 여 

건과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통하여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합에 따른 패-歡t果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는 異質體制의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되는데 경제통합과정에셔 

발생하는 저생산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대량설업， 인플레이션， 과소비 

등 통합에 따른 부작용은 단기적으로 剩齊成長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統-費用

그러나 이와 같은 중·장기적 측면에셔의 경제통합이 가져다 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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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이켈체제의 통합은 과도기 적 o 로 심 

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인 바， 이 부작용의 크기를 統 費JfLo.一로 쟁의함 

때 동서독 등 외국의 예를 통하여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에 따라 발생함 

통일비용의 요인 등을 살펴보면， 통일비용은 統쇄홈點을 기점P로 하 

여， 통합전 여건조성을 위해 지불해야 될 統 一與件 鎬-費야1과 경제통 

합의 각 단계에셔 양체제의 동질화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體힘IJ쐐뿐뺑 Jfj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통얼여건 조성비용이란 통합 

전 *쥔齊交流t6h力의 단계에서 남한정부가 지불해야 할 남북한간 경 제il 

류협력 확대를 위한 支援費用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한편 경제통합 

후 양체제의 동질화를 위한 체제조정의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體~Ij쐐 

整費用으로서는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위한 비용음 갈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지역에셔 발생할 저생산성 기업의 폐쇄로 인한 대 

량의 실업에 대한 보상과 이에 따른 고용대책에 드는 비용 및 북한지역 

의 노후화된 塵業施設을 위한 織繼에 드는 비용 등이 었다. 이밖에 

도 분단당시 북한지역에 누적된 뻐따亦字와 外햄의 부담 등을 갚 수까 

있는데 1989년 현재 북한의 외 채 총액만 하더라도 67억 $ 음- 념이 샤l' 

있으며 북한의 經濟規模와 狀況을 감안하여 불 때 , It微까;γ m펜는 

40억 $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統 費Jfj븐 시간이 ̂1낚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우나 떳볍 

연구소의 추정결과<표 9>를 보면 향후 10년간 약 8 천억 $ --.., l-{--

800억 $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독연의 *k獨費Jf j결- 도대쿄. 끽

엘과 낚북한과의 경제규모의 비교<표 10> 플 동하여 분 때 낚꽉한까 

의 경제통합이 남한의 U빼썼f싼R무- 이루어침 경우 낚한의 향후 10 년 

간의 통일비용은 1 천억 $ 이상에 이플 것으보 젠1앙되고 있다. 윌-펀:- 0 I 
와 같은 추정들이 북한의 경제적 설상에 대한 ’헤행 4폐과 갱깨-동-한후 

우리 경제가 당변하게 될 불확설한 상황에 비추어 불 때 선보l 생이 압l 」:

수치인 켓은 사심이나 아래의 결과보부터 예상함 수 있}? 끼건- 낚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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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쩍齊統유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통일비 

용의 조달방법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경제통합후에 발생하 

는 統-잣h果에 의한 財政收人의 증가， 둘째 , 때防費 등 分斷費벼의 감 

축을 통한 조달， 셋째， 통합의 과정에서 조성된 統 一基암의 활용 등의 

방안이 될 것이다<표 11 >. 

<표 9> 독일의 統-費用

(단위 : 억 DM) 

구 딘 닙r 향후 10년간의 비용 

사 회 복 지 비 용 5,010 

O 실 o닙4 A. 
당 2,560 T 

、

0 연 二그L 보 험 250 n 

O 동독의 재정적자 1,500 
•-
경 제 재 건 비 용 8,000------ 11 ,000 

O 도로 · 철도 부-문투자 2,000 

O 주택건설 및 개량 2,000 

O 환 거。 대 3,000'" 5,000 

O 통신시설 확충 1,000'" 2,000 

종 계 13,010------ 16,010(8,802-- 10，832억 $ ) 
~---

자료 : David C Roche, Morgan Stanly & Der Spiegel 42 1.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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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南北韓과 東西獨의 주요 經濟指標 비교 

꽉
 윈 때
 % 

m 

폈
 

-

• 
1 

--’ 

」
↓1
l
!
+

• 

쩔
 씨 m 

% 
<

낀
 W 

F 

• 

한
 • 

-]

Om 

-

• 

나n
 

• 

낌
 % 

% 

-
겐
 
짜μ
 
{ 

T 

+-----’------+|| 

||4 

듭
프
 밍
 
삐
 % 
-$ 

때
 

-

… 

-
만
 이
 
울
 
-
내
 
P 
-

-~ 

배
1
 

m
ω
 ‘
가
 
-U 

N 
-

-} 

( 

( 

참
 -( 

G 
-

-• 

구
 
적
 

동

-
p
 -

} 

-
활
 

-’
li 

、
다
。
-

-
구
 
-l; 

4j 

메
 -I 

인
 -

-
-
。

l

I
‘ 

걷
 -nu 

--

-
「
-
-
-
-
「j

-

^ -
줄
 

614 

568 

20 

29 

3.4 11 

2,695 까、 

T 01 
H 

( 1 (j 서 :l \ 1 -'1 ‘r l 

l떠 

10H 

56 

44 -- 9:-). 

2,690---S ,810 

‘thu 

q
‘
니
 

이
‘υ
 
l4l 

무 역 수 지 46 -9 716 

낸 채 총 액 ( 억 $) I ggf- -- 쟁 _..J 

* 동독의 GNP계산은- 적용환울에 따라 차이가 낚( 1 $ = 8.14 꾀'" 1 $ 二 3.7써) 

자료 : 경제기획원， 통일왼， Statistisches Rundesamt 

〈표 11 > 年間 統獨흩用의 조달( 1990'" 200 1 ) 

(단위: i.~ DMl 
------------.- --‘--- -• • -- , 

내 역 :L o니 
II 

--- ----_.- - - -- --

o ilAHt 빼내虛f劃 백 지화 240 

낀 셔베를린 벚 맨낌t휠탄훌地域에 대한 배뼈빼l)J 중단 20S 

O 경제성장에 따른- 함~뺑太 170 

O 附빼홈{直tQ 인상 1:-)0 

O 私企業#알資 100 

O 財ftjfr k: 增1m 13S 
---------- --- ---•----• • -•-- - - ‘ 

합 계 1,000 
---------------“ • 

L 

자료 : 산업연구원 r 세계경째동향 J' 199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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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남북한 經濟共I페體 형성 방안 

1. 經齊共同體 형성 방안 

남북한간의 經齊統잠에 따라 발생동F는 統 i칫~:뽕 빛 統-←·費用의 크기 

는 통합방식， 양체제의 발전단계， 상대적 경제력의 차이 등에 따라 달 

라질 것이므로 현재 경제상태의 평면적 비교를 통하여는 추산이 불가능 

할 것이다. 이의 추산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성장모형의 비교를 통한 比

훨鍾灣的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동서독의 예를 통하여 볼때 일 

반적으로 경제통합 비용의 크기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흡수통합의 경우 

냐 급진적 방법에 의한 통합의 경우 보다는 점진적 방법에 의한 쌍방 

통합의 경우가 통합에 따른 부담이 적을 것이다. 統 ·費떠調達의 경우 

에도 동셔독의 예처럼 한쪽의 일방젝인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강한， 흡수한 측에서 모든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 

우， 동서독의 경우와는 담리 어느 일방의 흡수통합보다는 점진적 체제 

조정을 통한 雙方統유의 형태로 이루어칠 경우 統 」費댐의 크기도 적어 

질 것이며 통일비용의 조달도 어느 일방이 아년 양측이 함께 부담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이질체제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상대적으 

로 적어질 것이며 한쪽에 지나친 부담이 가중되는 통합에 따른 문제점 

을 극복할 수 있으라라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의 *폐縣f유의 

추진방향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흡수동합이 아니라 상호협의와 계획 

하에 통합의 여건조성을 위한 교뷰와 협력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경제통합을 01루~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양처l 제 

의 장점인 효율성과 형평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최적 混감體밟Ij로의 

체제조정을 통한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경제통합은 이절적 체제의 통합 

에 따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칠 것이가 때문이다. 

동셔독 등 이젤체제 간의 경제통합과정<표 12>을 산펴볼 때 향후 

남북한간 젠聯f싼過싼은 간접교역~직접교역~경제협력~경제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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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단계별로 추진하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몇 단계플 동-사어l 

추진효}는 유연한 뿔爛對應01 펼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합의 여건조 

성을 위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점진적이며 단계적P一로 추친되어야 

할 것인 바，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북한과 일시에 모든 변에서 *앤꺼엔껏(ifL 

를 확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경제교류의 접근방법F 

로는 먼저 현재와 같이 제 3국을 통한 間接交易의 실적을 착실히 쌓아 

갈 필요가 있다. 간접교역의 수준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lE接交易의 펠 

요성이 대두될 것이며 쉴易thJi定·의 훨요성이 거론될 켓이기 때분이다. 

두번째 단계는 l頁交易의 단계로서 남북한이 이 단계에서는 무역협정하 

에 물자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직접교역의 후기에 와 

서 경제인， 기술자들의 인적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상호신뢰를 증진시껴， 

다음 단계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표 12-1> 

단 계 

1 단계 

2단계 

동서독간 交流·빼거形顧 변화 

연 도 i 내 용 

1951 내독무역 

1970 통신， 교통괴뷰 

1972 

1975 

1976 

1979 

1982 

1983 

인적 .it!.듀 

환경문제 공농-해션 

광물채광 

문화.ïl~류 

민간단체」l 

i다’}공여 

3단겨l 1 -198i t 파학 71숨협략 

한경검-호협펴 

문-화.ïî'.듀협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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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동서독 經齊交流의 形態꺼IJ 때容 

구분 

1. 무 역 

내 용 ! 경제적 차원 ! 구조적 특징 | 기관과 양적측면 
상품거래， 셔어 11차원척이고1 동 !상업적 성격P一로!최초에는 ad hoc 

버스， 구상무역 | 등한 입장에서 | 서 체제 중립성 ! 베이스， 50년대 

및 대공업 프로 l 유효한 규정속에중반부터 교역협 

정에 의해서 무역 

량의 80--85 % 

정도 

2.(생산 |가공생산， 연허 12차원적， 수직적 l 산업분야에서 협 100년대 초기부터 

변에서) 1 생산(위탁생산) 1 협동(기술이전|력:기업간의 특!폰속하는무역 협 

협 력|공동생산， 제 3국|등)정생산품 제조관 l 청에서 

젝트 서한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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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체제간의 경제협력방안을 크게 나누면 첫째， 외화획득을 위한 支

援協力方案， 둘째， 자본과 기술협력 즉， 塵業1째力方案과， 셋째， 자원의 

공동개발투자 등 合作投資方案， 넷째， 사회간접자본의 공동건설방안 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설현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경제협력을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바， 초기에는 외화획득협력 등 상호 편의제 

공단계를 거쳐 동셔독의 協야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수직적 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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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이루는 렌業協jJf앨쁨로 들에가야 할 갯이다. 산업협력 다음-P-로쓴 

남북한이 샘'Pt~資를 하논 단계로셔 초기에는 자묶과 기숨협력플 위한 

장단기신용차관의 제공단계에서 시작하여 한 L業 및 홉~)칸숱!맨의 새밤 

등을 중심으로 합작 또는 직접 투자하는 단계로 친천되어야 합 켓이며， 

샘타뭔쁨를 거쳐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공동으로 전섣， 이용하수- 갱 

제협력의 성숙기인 共同事業F쐐암로 점친척 o 로 추진되어야 함 건이다. 

외화획득의 지원협력에 있어서는 수출입업무의 대행이나 각종 용역윈 

염가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켓이며， 수직적 분업체계를 이루간 산업 

협력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북한산 원자재 빛 남한에서 제공하는 원자재 

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를 임까공후 다시 남한에 수업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븐 위탁생산 빛 하청， 부품조담 

등을 통한 塵業協JJ 이외에도 자본과 기술의 제공이 수반되는 공정간 

분업이나 제품차별화 분업 등도 실현가능한 방법이 펠 것이다. 

남북한의 합작투자는 자본과 기술협력에 있어셔 장단기 선용차관의 

제공단계에셔 시작하여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든 경공엽제품이나 팡묻 

자원이나 수산자원 또는 관광자원에 대한 共I페投資 등이 있을 것이다. 

이중 관광자원 개발의 경우 특히， 금강산 공동개발문제는 이미 합의된 

바 있으며 관광은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이며 동시에 외화 획득-에 있어 

서 가장 쉽고 가득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한페投좁對象01 된 갯 

이다 地 F資源 개발도 주요 외화획득원 중 하냐이며 우리의 원자재 공 

급원이 되기 때문에 상호 실익을 줄 수 있는 유망한 분야가 될 갯이다. 

그러나 자원의 공동 개발사업은 회임기간이 길고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 

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공동건설 빛 이용을 위한 공동사업P로뉴 선력， 도 

로， 철도 및 통신사업 등을 들 수가 있는바 이와 갇은 社勳購홉*의 

統유은 남북한간 경제통합을 위한 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함 켓이다 예 

를 들변 경부고속도로의 신의주까지의 연결 및 공동-관리단 갱제통합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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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상징적 사업이 될 것이다. 

합작투자 등 자본 기술공여가 되는 경제협력의 후기 단계에서는 부 

분적으로 진행된 경제교류를 경제전반에 걸쳐 확대함으로써 경제통합 

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南~t經齊會談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남북한간 經濟交流 빛 協力은 여러 단계에 걸쳐 동시에 전개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남북한간 경제교류 협력추진의 궁극적 목적이 남북한간의 *힘齊統合 

을 통한 經濟共同體形成을 위한 여건조성에 있다고 할 때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은 경제교류협력의 최종단계로서 동서독의 통합과정과 EC 등 
地懶찜齊統合의 사례 등을 통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점진적 단계로 추 

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 경제통합의 추진방향은 예를 들면 유럽의 석탄， 철강 공동 

체처럼 남북한간에 설익이 있으며 조정이 가능한 부푼을 선정 부문별 

경제통합을 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남북한간에 관세를 철폐하고 무 

역에 대한 수량적 제한조치를 제거핸 담由쉴易t번域의 실현단계와 이 

보다 진보된 형태인 역외에 대한 공동관세정책을 채택하는 關租同盟의 

단계를 거쳐 南北韓共同市場(Common Market) 형성의 단계로 점진적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공동시장 형성단계에서는 남북한이 

벨도의 경제주체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對外經‘齊活動을 수행하지만 지 

역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협력 형태를 이루며， 시장의 상호개방과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단일경제 생활권 

을 이루는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단계는 한민족공동체 통 

일방안의 남북연합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남북한 공동시장 형성의 단계로부터 인력과 자본， 재화와 서비스의 

완전이동이 보장되는 實혐懶濟統合의 짧쁨(경제동맹)를 거쳐 최종적으 

로 單一通貨가 창출되고 공동체 중앙은행이 설립되며， 남북한간 경제정 

책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通貨統유(통호}동맹)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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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동관계，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을 하는 社會統싼(사회동맹)의 단계 

를 거쳐셔 완전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상호협의와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점진적 단계를 거쳐 웹濟共同體가 형성될 경우 과도기적 

으로는 이질적 체제의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막대한 統싼費flJ 

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남북한간의 상호보완적 경 제구조플 

고려할 때 중장기 측면에서는 남북간의 경제통합은 우리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며 막대한 내수시장 창출효과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미 분만 

으로 인한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자원을 바당?후 고성 

장을 이룩했던 남북한 모두의 경험을 고려할 때 동북아에서의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부상될 것이 예상된다. 남북경제 통합의 단계별과정을 도 

표로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13>. 

<표 13> 

구 고 닙r 

쳐。 

제 
..îï!. 
근 

여 
,r 

건 

-;4ι-

경 
성 제 

협 

기 력 

------

남북한純齊統슴모형 

단 계 

1. 간접교역 단계 O 제 3국을통흩 

O 다자간 협력 

2. 직접교역 단계 O 무역협정 체끼 

O 후기 : 인젝교 

1. 상호편의제공 단계 。 수출입업무 디 . 
뉴----------------←→ 

2. 산업협력 단계 O 산업간 수적 1 

3. 합작사업 단계 O 초기 : 장단기 

O 후기 : 경공업 

4. 공동사업 단계 0 사회간접자본 

공동건설， 공 
--• ------------‘• 0- ‘ 

용 

객과류 

방안모색 

에 본격 -물끼 jt!.뷰 

경제인， 가술자) ~I 작 

등 외화획뜩 지원 

τ업처|계 형성 

용차관제공 

원개발에의 시셉-투사 

도로， 천도， 동-선 ~I 샌)능 1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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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긴 님r 단 계 내 용 

。‘i!. L 부문별 경제통합 O 설익이 있으며 조정이 가능한 부분 선정 

동남 (예 : 철강， 석탄) 
시북 

2. 자유무역 지역형성 O 관세 첼펴L 무역제한 철폐 
통 장 

연 3. 관세동맹 O 공동관세 정책 
형합 
성기 4. 남북한공동시장 O 시장상호개방 

합 O 생산요소 자유이동 

5 경제동맹 O 인력， 재화와 서비A의 완전이동 

거。 6. 통화동맹 O 단일통화창출 
제 

O 공동체 중앙은행 설립 
통 
합 O 경제정책 통일 

7. 샤회동맹 O 노동관계 통합 

O 샤회보장제도통합 

2. 한민족공동체 *1t-方案고}의 連薰 : 정치 ·군사경제 

남북한 웹濟共同體의 형성의 추진방향은 햄濟交流와 經齊協力의 단 

계를 거쳐 共同市t易을 형성핸 단계로 이행하고 난 뒤 실물경제통합과 

화폐통합에 이르는 실칠적인 경제통합의 단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통합의 추진방향은 政治， 軍事的 統유의 추진방향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한반도 상황의 새로운 전개에서 보 

듯이 남한과 북한은 이제 1 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의 현실을 인정하 

는 바탕위에서 타협과 젤충의 여지가 있고 설행가능한 새로운 統--政策

의 수렵을 모색해야 할 입장에 서 있다. 기존의 정치， 군사부푼 중심의 

통일정책이 다협과 젤충의 여지가 없는 평행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임을 반성하고， 새로운 統‘論훌는 경제부문과 연계된 통일정책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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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추진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통합과 

정의 정치·군사·경제연계모델의 수럽은 앞 o 로 급속히 낀행탤 것 o 로 

보이는 우리의 통일과정에셔의 혼란을 막고， 統」費tn을 최소화하면셔 

통일효과를 최대화 시키기 위한 종합척 프로그램으로셔， 중장기적 통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낀요한 정책적 틀이 될 갯이 

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공식척인 통일방안은 1989 년 9 월 11 일 제 147 회 

정기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統 -)j훗이다. ~l_ 

러나 우리정부의 공식적 통일빵은 그껏이 발표된 직후 더욱 급속히 

진행되어온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셔， 이제 동일믿L안 

은 더이상 개념적 틀로셔가 아니라 실행가능한 정책적 틀로셔 새롭게 

다듬어져야 할 펼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남북한간의 갱제교류가 

현재화 되고 경제협력이 한충 가시화됨으로써 정치， 군사부문 중심의 

통일방안이 갖는 경제전략의 빈곤을 메꾸어야 함 핀요성이 있기 때분이 

다.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빙싼을 토대로 한 남북한 통합과정의 뻐 

ifi· 軍事. *폐齊 連戰모델을- 구성해 보면 마음과 갇다. 

가.交流째力期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에셔 교류협력기는 남북한간의 뻐센j(l~ ) f [팩빠% 
藥에 이어 軍事的 f챔財훌藥도 확보하며 L+아가서는 q파[]와 統 -윤 위한 

기본방향이 설정된 民族共同體憲章의 채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단계에셔는 남북한 관계 기본조약을 통해 현재의 1 민족 2국가 2 

체제 2정부의 현실을 셔로 인정하고 상호간의 武}J 1뺏JfiI후、tI!J윌- 화익! 

하고 이를 위한 군비통제와 군비감축의 여건조성이 요구된다. 여기셔 

교류협력기의 핵심은 남북한간의 인적， 물적 교류에셔 시작하여 정치 

적， 군사적 신뢰를 확보하고， 갱제부문에셔의 때)J과 션만O펴 이어서 

는 것이다. 

따라셔 l많治部門에서는 남북한간의 fD解와 t6h )J음 위한 양 당국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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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적 선언과 신뢰구축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어서 군 

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및 경제부「문에서의 협력을 λl작하고 제도화 

하기 위해 南北韓 關係 基本1縣션을 처l 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군사부문에서는 군비감축의 초보척 단계인 군비통제와 군비감축의 여 

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經齊部門에서는 상호편의제공에 이어 남북한 경제주체들 사이의 塵

業協力을 통해 산업간의 수직적 분업체계를 형성해 나가고， 合作事業을 

효과적으로 진행사켜 초기에는 장단기 신용차관을 제공하고 후기에는 

후쪼工業資源의 개발에 직접투자하며， 共同事業의 단계에서는 社會間f훌資 

本 등에 대한 공동건설과 공동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같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함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변의 물적， 이념적 교류의 축적과 아울러 각 부문별 협력이 제도화되 

면， 비로소 본격적인 통합과정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기본방향과 절 

차에 관한 쌍방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民族共同體憲章을 채택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남북연합기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南北聯合期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에셔 남북연합기 단계는 南北聯今機構의 설치， 

운영을 통하여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제도화하는 過j度期的 聯잠體뽑Ij를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 었다. 

이 단계의 정치부→문에서는 연합체제를 이루는 기본적인 정치제도로 

서 南北頂 t廳뚫와 南北聞傑會議， ['험i~t~댐뚫會를 설치， 운영하고， 共폐 

휩務處를 통해 합의사항 등을 실행에 옮기는 한편， 常默代表部를 서울 

과 평양에 파견하고， 비무장지대내에 평화구역을 설치하여 남북연합기 

구들을 두고 장차 統‘平和市로 발전시켜 냐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부푼에서는 군비의 단계적 상호 동시감축을 비롯하여 군 

축정형의 상호통보 빛 검증설시， 핵무기의 생산， 구입의 금지와 검증， 

그리고 외국군의 철수문제 등을 포함한 군비감축의 최종단계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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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처들을 공동보조하에 실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셔 준비하고 추진해나가야 함 경제부문의 작업은 남북한이 

서로간에 관세를 철폐하고 여타의 무역제한을 제거하여 하나의 1'11 t IÄ 

易.ttÞ.t歡로 이행해 나가면서 共同關#微策을 채태송Hf 關脫fliH씨의 단 

계를 거쳐 서로의 시장을 개방하고 생산요소가 ̂ ~유로이 이동6까? 단임 

의 南北共同市場을 실현해 나가는 일이다. 

이로써 남북연합기의 정치， 군사， 경제부-문은 비로소 본격저 동합윌

향한 과도기적 체제로서의 H靜體쁨Ij로 정착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경제권이 단일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l\:族웹濟jCIii뼈홈 형성의 기 

초를 확보하게 되면， 이를 통해셔 다음 단계의 정치， 군사， 경제부푼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유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남북연합체제의 반션객 

이행은 궁극적으로 쌍방 주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간의 민족적 합의도춤 

과정을 거쳐 統一憲法의 채택에 도담함뾰써 통일국가체제로의 납속 

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1t-國象期

통일국가기의 단계에 이르면， 정치부푼에셔단- 단임한 정치， 균사， 경 

제체제에로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뜰의 입얀과 시행이 엣따 

르면서 통합된 정치제도와 과정에 따라 1f'~dì體힘Ij의 풍-인이 산현뇌Jl[ 단 

일 주권국가의 성립이 선언될 갯이다. 꾼사변에서의 파{훼統싼건- 동인τIf 

가의 군사력 소요에 적합한 수준으로 꾼비를 유지하단 과정이 -민 액뇌이 

절 것이다. 

한편， 경제부문에셔는 인력과 재화 벚 셔비스의 완젠한 이동-이 산현 

되는 實辦짝齊의 f.ft~f앨쁨를 거 쳐 단일통화로 동연되고 jCIIi網'1 1 싸삶 

行이 셜립， 운영되며 통일적인 경제정책이 시행되는 貨뺨統싼f웬퓨무- 이 

행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노동관계가 통합되면셔 Ifrt~빡f~l~:;IJ iJ l 핏 

의 통합까지 탈성되는 社會統유에 까지 이프게 ￥l 갯이다 

경제통합의 최종단계플 거치게 됨 o 로써 동-언한 경셔!원 el와 셔l~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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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통일국가는 정치， 군사， 경제부문에서의 완전한 통합이 완료 

됨과 동시에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부푼에 결쳐 통합이 확산되어 

나감으로써 완전한 단일민족 국가사회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로써 단일한 民族國家社會의 완성은 그동안 분산되고 소모적인 경 

쟁속에서 발현되어왔던 민족역량을 이제 보다 발전적으로 결집시킴으 

로써 민족사회의 균형발전과 민주적인 단일민족 국가사회로 발돋움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설정한 남북한간 經聯없莫型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뺨에 

의한 정치， 군사 모형과의 단계는 다음의 <표 14> 에 요약하였다. 

<표 14> 남북한 統슴의 政治·軍事·經齊 連훌모댈 

정 치 군
 

경 제 

교류협력가 

1. 남북한 화해·협력 공동 [Q 정치적 신뢰구축] 
거。 

L 간접교역 

선언/총리회담 채택 제 O 재 3국을 통한 물 

07.4공동선언 3원칙 확 ..llιi!. 적교류 
TEr 

인 O 다자간 협력방안 

O 물적， 인적 교류， 협력 모색 

의 실시 

O 대립， 분쟁의 평화적 2. 직접교역 

해결 O 무역협정체결하에 

0국제무대에셔의 공동 본격물적교류 

협력 O 후기:인적교류 

(경제인， 기술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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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끼-- ----• • 

2 남북한관계 기본조약체 1. 군싸석 신뢰구축 ;경 l3 낭호팬으l 제공 

결/정상회담， 국회비준 O 군인사교류실시 
제Ii 
협 i CJ 수출입업무 내행 

O 상호제도， 체제와 현 O 군사정보교환 

국갱의 인정 O 군사훈련의 사젠통보 

력 1 능- 외화획득 지원 
l | j 

O 불가침 빛참관실시 

O 무력의 불샘과 단계 | 。 비무장지대의 팽화적 1 

적강축 이용 } 

4. 산업협력 1 

3 산업간 수-식젝 분 

업쳐|껴l 형성 O 남북공동군사조절기구 

설치 

3. 민측공동체현장 채택/ 

정상회담，공포 

O 평화와통일을위한기 

본방안 

O 남북연합기구의 설치 · 

운영에 관한포괄적합 

의사항 

Q 쌍방 국방장관깐 직통 

전화 설치·운영 

2. 군비통제 

O 군사연습의 제한 

O 외국군과의 합동군사 

훈련 제한 

0 새로운 군사기술， 장비 

의 도입·개발 중지 

O 남북 공동군샤조젤기구 

설치 

--

3. 군비감축 : 여건조성기 

。예비전력과 유샤군조 

직의 해체 

O 군팩 ?기간의 단축 

O 균샤전력구조의 방어 

형젠환 

5. 합작사업 

0 초71 : 장단가 선용 j 
iH1} 제공 

0 후~ 71 : 갱공업자왼 J 

깨발에의 직접투자! 

6. 공동사업 

O 사회간접자본(도- , 

로， 캘도， 통선시 1 
성)둥 농L동-건연，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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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기 

4 남북연합기구 설치， 운 4 군비감축:발전기 .JL Z 자유무역지역 。

여。 O 절대동수보유원칙에 동 O 관세 첼폐， 무역제 
시 

O 남북정상회의， 의한단계적 동시감축 한 철펴l 장 
남웹료회의， O 군축정 형 (PROCESS) 형 

남북평의회， 의 상호통보및 검증설 성 
기 

공동싸무처 설치 8. 관세동맹 

O 성주연락대표부플 셔 O 주한미군의 철수와 마 남 O 공동관세정책 채택 

울과평양에파견 군기지의 단계적 해체 
1 닙r 

연 
O 평화구역 설치 ( 통일평 O 핵무기의 생산， 구업의 합 
화시로발전) 금지 및상호검증 기 

9. 남북한공동시장 

5. 통얼헌법 채택/남북평 O 상호시장개방 

의회 의결 O 생산요소자유이동 

통일국가기 

a 총선거실시 5 군비통합 
거。 

10. 설물경제통합(경 

0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 O 쌍방군사력의 최종유 제동맹) 저l 
에따라실시 지수준은 통일국가의 통 O 인력， 재화와 서비 

군사력 소요를 감안하 합 A의 완전이동 

여 쌍방합의하에 결정 11. 화폐통합(통화동맹) 

7. 통일민주공화국 O 단일통화 창출 

O 민촉공동체의 실현 O 공동체 중앙은행 

O 민주공화재의 단일공 설립 

화국완성 O 경제정책 통일 

O 양원제 국회 구성 12. 사회통합(사회동 
(상원-지역대표성， 맹) 

하원-국민대표성) O 노동관계 통합 

0 사회보장져F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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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남북한 終濟共同體 형성 가능성 

일반적?一로 지역간 經짧給의 가능성은 경제구조적인 변에셔는 경 

제가 동일한 구조보다는 상이한 경우 특히 상호보완적인 구조가 유려하 

며 경제력수준의 격차변에셔는 쌍방간의 볼균형이 지나치게 심화되는 

것보다는 대등한 균형과 所得水準이나 'tì폼水準이 비슷한 상태로 접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변에셔 볼 때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의 

가능성은 남북한의 경제구조나 경제력수준에 근거를 두고 볼 때 상반된 

2가지 전망이 가능하다. 경제구조적인 측면에셔 보면 남북한의 렌對훌 

造는 남한01 훌j땅E業 部門을 비롯하여 l~對홉j필따i에서 북한과 비교， 구 

조적 양상이 셔로 다르고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분-엽칠

통한 상호간 경제이익의 추구라는 변에셔 정치적 적대 관계의 초월가능 

성이 커지며 이렌 측면에셔 웹漫統유의 여건온 좋다고 할 것이다. 

한편 남북한간의 경제력 수준의 격차<표 15> 라는 측면에셔 경제통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수 있는데 이유호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북한이 자원해셔 경제적 종속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통합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가 때문이다. 득히 경 

제적 實￥!jj피;J(보다는 정치이념이 우셔l한 북한의 경우- 분단하에사의 사 

가 명분을 고수코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15> 

구분 1960 

GNP 남한 2.0 

(1 0억 $ ) 북한 l.5 

1 인당GNP 남한 79 

( $ ) 북한 137 
••• L-

자료 : 경제기획원， 통임-원. 

남북한의 經濟成톨推移 

2 

2 

70 I 뺏「뱃iT i앤? _ t 1989 ~. 1 ~90 
1 I 60.5 I 89.7 1 128.4 1 210.1 i 237.~J : 

o I 13.5 I 1 센J ____ l_온4_L_~ 1. 1 j 낌 
52 I 1,592 I 2，찌 2,826 ‘1.968 S,5b9 

86 . L 758 L 765. [ 9:36 I 987 j 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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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로부터 파생되는 훼網t잠 

의 한계성은 최근 북한 내부에서 소극적이나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개 

방화 정책 등 實用F義 繼횡의 향후 확대적용 가능성과 이로 말미암아 

촉진될 남북한간 경제 교류 협력의 확대 응을 통한 북한 경제의 활성화 

를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간 원濟交流協jJ을 통한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실익과 이에 따른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의 감소는 *핀齊交流1짜力 

의 확대과정에서 축적된 상호신뢰의 가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 

서 남북한간 램濟共同體 형성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 

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동서독 통합의 예를 볼 때 셔독과의 경제교류 

를 통한 동독의 경제력 향상이 동셔독의 *꽉簡f合에 크게 공헌하였다는 

점은 남북한 짧齊共同體 형성을 위한 뺨進 }jr피 셜정에 시시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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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t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따른 
;去的 問훌훌點고} 解決方案

諸 成 훌훌 * 

1. 序 誠 IV. r띤~t鼎散料X I'f원lrr의 뺀않고~ UjJ~J Ii:] 

1I. 南北離散횡族의 ，윤義와 짧멘 題의 解파h業 

1II. 南北離散청族 싸結싼의 il的 根據 V. 힘 삶 

1 . 序 論

I행土가 南北으로 분단되어 戰爭의 고통을 겪은 우리 民族-은 필연적으 

로 離散家族의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뼈t의 苦痛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조국의 統 을 달성하는 것은 당연한 민족의 염원이변셔 散.

散家族에게 있어서는 간젤한 소망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Ai홉的언 차원에셔의 離散家族El tf샘lC싼암-

• 1핵및統 합H댐운 賣n페f’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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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족의 統一이라는 민족적 염원과 동일한 파 JL에서 |쾌家의 基本l따策 

으로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갯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막상 南北

離散家族이 再結깜하여 각자 자신의 樣故를 회복하게 되면 감격과 기쁨 

의 파고가 지나간 뒤 많은 社會·將濟的인 問題가 밀려올 것이다. 이 경 

우 무엣보다도 A.構홉{챔} 財!좋關係(특히 *밟홉)를 둘러싼 f펌題가 따結 

깜한 사람들간에 발생하여 서로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고 이질감을 심 

화시킬 7}능성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댐家Il=i(策으로서 離散家族의 再結

음을 추진하는 것이 口號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력한 意￡와 實現따能|뿐 

을 갖고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휩쫓的인 法律間題에 대 

해서도 미리 예비하고 그 解決方案을 검토해 두지 않으면 안된 것이다. 

科품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먼저 離散家族의 觀念과 現까;의 南

北韓 分斷狀況下어l셔 이에 해당하는 搬念:인 끼~Ú:첩 빛 殘留者-의 意;義，

그리고 離散家族의 態樣에 관해서 살펴보고， 南j댐&散家族의 再結잠의 

i去的 f밟康를 考察한 다음 南j購散캉族의 다꽤ji싹H￥ 發生하는 it的 ru1題

點과 解央h案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11 . 南北離散家族의 」意義와 類펠q 

1. 南北離散家族의 意義

離散처￡族의 효義는 극히 %義f꺼으로 사용되며， 그 範l훨l도 경우에 따 

라 탈리 ̂ ~용되므로 本빠究의 ~~[뿔l찬 한정하기 위해 離蘇族의 意義와 

그 範圍를 명백히 정할 펠JL7} 있다. 여기셔는 떤저 「離.散」의 의미릅 

考察하고， 이어 「家族」의 觀깜을 정하기로 한다. 

가 r南北」의 意義 : 離散地域의 制限

핸;/ft島는 現在 「事實 tJ t也f1rJJ~J으로 ?嘴f되어 있어 11 r힘北함-에 테↑ k 

1) tt꺼젠， 北}jlf'{策과 l폐際.iJ~ ( 사죄-: 1!')Jl웬 nl~Mf'j딘퍼. 14H9). pp.110. 113 깎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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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家族 ↑홉bX: 택뜰간에 交i변. J벽fd이 단젤되어 있다. 辦散청族깐· 

南北韓間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깐뼈의 t받파에도 있 o 나 本해에서 

는 「南北韓」에 離散되어 있는 것만 o 1로 한정한다. 따라셔 qq페이나 따 

聯에 離散되어 있는 약 150만의 꺼;냐 l橋뻔2 ，나 약 35 萬의 ú뀔째뻐!삼j페 

등은 여기셔 除外하기로 한다. 

1953 년의 1亨戰協숱 第 59項에 械IE된 갓뺏삐밴i或， 즉 離散t센파븐 ‘ 4、

停戰協定에 의해 確￡된 軍:훨lf%l線 ↓끼北에 ~I}什한’ (resided north 01'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established in this Armisticν 

Agreement) 또는 ‘쩌亨戰써i뇨·에 의해 확정된 파환상땀線 以|힘-어1 t,' ;-1 L 

한’ (resided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establisherl in 

this Armistice Agreement) 로 H꺼피되어 있으며， 1974 년의 l혜뺑A펴 

法·專門家會議(Conference of Experts on l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폈훨 第 2 號에는 ‘南~L~一로 흩어진’P一로 !~/(~되어 있다.‘ 1 

本橋는 南北間에 離散된 家族의 tm題를 다루고자 하lJ로- 당연히 웹HY{ 

ltl과或은 南北韓;의 統if;權이 마치는 t번j파。-로 限짜되어야 한다. 즉 i d:J 

北」은 離散t뼈或으로서의 南北韓을 의미한다. 그러나 l辦，IJ시.' ('t? t 팎 
의 jkt%에 서 볼 때 離散t뺑핏은 r tlt뿜 의 모든 ltÞJ짜 j (all parts of t hp 

world) 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나 r離敵」으| 意義

川 離散의 ·般lJ'.J 漸念

it律上 「離散 j ( d ispersed ) 이라는 用11감는 매우 ?짧l~LO_로 사용되나 

-캐댐낀으로 「解體 J ， r離別 j ， r /J熾 j ， r斷統」 등 여러가지 낀폐의 1)'1 

2)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셔( 쐐 대한서십자싸， 1976) , p.140. 
3) Jbid. , p.127. 
1) 암HJ]웰 .. 지봉도， “!험北輪散황放따뽑에 관한빠f1t ", Ail1iL빼짧， 세1 ~. 5 흐( 18:3). p. 1 1. 

5) ICRC, The Ce끼tral Tracing Agency(Gcnevfl : ICRC, no datf'),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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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狀態플 의 ul동판 ;?휩꺼면l 麻승‘으로 샤용되고 았다 fj) 낸11際폐파이나 

써遊에서한 흔히 「離散」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 용어를 담 

리 표현하찬 경우도 없지 않다. 

때웹의 경우-로서 1949년의 rGeneva 第 4 폐원JJ 第 2511않와 第261深，

1957년의 껴진 19ìk l쐐際껴니-字웰議의 i꿨훨 第20號， 그리고 1965년의 

썼20次 I꽤際껴서·字會議(XX - the International Conf erence of the 

Red Cross) 의 i차議 第 19~암 등에셔 각기 모두 「離散J (dispersed)으로 

채파하고 있다. 

後원의 경우로서는 1952년의 第 18ìk [핵際껴서·IF會議의 i휩뚫 第20

號에서 ‘家健으로 돌키-가기가 ij흙된’(prevented f rom returning to 

their home)으로 表까되어 있고， 1953년의 韓l패{흙戰t째iE 第 591헨에서 

「 失獅 J (displaced ) 또는 ‘總6하기를 願하는’(desire to return 

home)으로 規파되어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표현이 다소 다플지라도 이상의 規定은 모두 「離散」을 의미하는 켓 

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離散의 階;섣:을 離散!!El서과 離散H￥期로 나누어 보 

다 자세히 고참하기로 한다. 

(2) 離散l센 l서 

법Wh~의 I센 l서은 i ’ l;센 越I힘 ·越北， 9퍼바Ij拉致， ~t韓: 義뱃軍에의 5옳없!j Á‘ 

|徐， r-l *에셔의 j찮， 38線으로부터 懶.線으로 ?織線의 變벌， ft.他

훤댔 강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離散家族의 f1f結싼은 ‘家族集a뿔l으l 構bX:

쉰의 接觸i을 #챔:Uf\!.한다’7l (to reestablish contacts between members 

of f amily group)는 默에서 이상의 어느 경우나 모두 I꾀 하다. 따라 

셔 離.敬청族의 純I회는 뽑u.散의 I京[채에 좌우되 지 않는다고 하겠다. 

6) K. Dais, Human Society( Ncw York : Macmillan, 1969), p.397. 

7) lPictct, GenevCl Conventio71 N, Commentary( Gcneva : ICRC, 195R) ,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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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펜 離!놨의 경우-만 하더라도 ~'- 10}機까 ‘;퍼!빼Jl.d’ i에 대한 ↑、패， 센신( 

의 jf: 샌:， 1합붉 f;}i과 ')(職， I낀 f폐4잇 l、으 l 싼I'f! j . ’원’1);' -'d 여더까 λl 까 잇 

겠으나， 펀#짧플 윌권-하고 -단두 離폐꺼i6i:?-료 렌-아야 한다.‘ 

~3 i 離散II.Ïjgl

I ‘꾀~t템으l 辦;tit셨 !j)~은 대부분 H，Jr넨%을 삼 jJ하o} *;i; /ltl;b 쉰- I 'h.lt.o .. '/ 
，;jf:체 λl 켄 C~ 파챈、 l ij 〈?].}·과 l八\니l싸앙파i파!다tL싣|“꾀; 

11바바;”바~ J에에 r꽉꽉꽉'.t 된 ‘“‘ 1꽉/간관;Ec폐파떤~I폐j써t파d心-" 이 /짜k짜kμ)시사)-을블 ”發i'L한 19S3 q. 7 시 2711 •‘ J,diJ 0 1] 

했셋한 것이나’ 38쇄윌- 딸lt心하여 l ↑:J~t을- 지해l λl~! ~I팎잔F쐐 |lj 암I ~ 

D. :v1acArthur의 께tl;G4r 써~ 1 'iJlê (Gencral Order ~(). 1) 까 <l J ;1; 년 

1945 샤 9j j 211 以fi F;꽤k 以Ijij 가 ^l 의 사이에 뽑U.W:{ i! 갓도￥-딴뇌아 

야 한다. 단: í판戰 ↓‘서윷 d(f，‘船·船낀機와 함께1 ~t~;'，:어1 i꾀k뇌 o~ /ì 11 가 ιl 

맡íf縣/)하지 붓한 fll핍歡의 f\ii도 t웹ftF〔永 lj)~에 ￥-한도 1 0.1야 한다. 임-캔[ 11. 
離.散의 행JtUl은 1945:r 9)j 以後 'ì 11 까지-부- 멘-아야 한다 111 ， 

이뜰은 모두 |센~t/}}헬Ir의 */i 밍-임- 發 '1 --.한 서이 ui ~r. ，lrl.- 래 쐐tftt청 !j~、 91 

flf삼i작은 ‘장族파;↑lY: 으 'b:-~~을 위한 끼’ (to safeguard the family 

unit) 이며 11 ) 이러한 點에셔 l 가니 3 씬·단 P과'- 1, i J 하끼 때분이다. 

다. 家族의 意義

‘모든- 시;폐f짝에 기관01 꾀깐 機，tlr，’ (an institution fo니nd in all 

human socictics) 의 구-성원인 t첸i곳- 섭:{ I ~ J 1 l!1MIi에 니 깐 때 제t l”꾀P었i); 

/'.의 개 념 이 아니 며 l꽤F폐폐꾀페l써셔4센센}，‘u필; |「•• ?의9의1 I새~\년i 이[다} 

1948 년 으의1 l t바H“t.터~W 八f많tf‘끼 ,;. (Uni、ve민r‘sal !)λec서c서:Iar떠d바tJor이on 0 1' 11띠버베né떠1I씨Iì !{i폐t당따:깐huι떠 、끼 ) 

짜짜11삐6테11條|않* 껴했13Jri에 표시된 「장族 J(the family) , 19.19 년의 G(ITWVa 까 

8) JI'III) 꺼~. '~'.J.a-，함‘쩌l턴);~1 Jt휩와 II:J쐐'(1 t~1 y-，‘tf헤l값， 72 3 ~ß( J， l~:lu꾀 | Hr i;L , 

lQ72) , p.28. 

9) Jbid. 
10) Jbid. , p.27 : 깐川 I，t. 지봉} , suIπa nol (‘ '1. p.11 

1 1) .J .S. Pit ‘ 1('1 , suWa nol(' 7, p.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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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까쐐4…j 
(their f삶aml띠1끼ili따les야)，’ l폐페 t協5짜h원約J 경第청 2캔6히1條옮에 fiJt心된 다￥1t散永}j잣 J ( dispersed 

f amilies) , 1965년의 第20ìk. ~j/際亦 {一강:빡짧의 iJti훨 평 19號에 표시된 

「離散꼈族J (dispersed f amilies) , 1974 년의 l패l際A펴法· 專tJ 11청램讀의 

싸濤 第 2 號에 표λl 된 「離散求6잣 J (dispersed f amilies) 등에셔도 보듯 

이 |쐐|網뚫원j이나 파감· 빛 각종의 決適에서 家族이라는 뛰셈를 싸용하고 

있으나， ~.&I內法-과는 구별되는 패際法 l‘. 특수한(내지 고유한) 효味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우기 t-힘 條約. I‘frj 및 파談의 그 어느 것에 있 

어서도 家族의 定義k熾을 두고 았지 않다. 그러나 이들 繼낀·화넌·싸 

議에서 ~JDË된 일련의 家族의 離;순:은 그 나룹의 特딩Ij[폐際法上의 ( -般

[~꾀際法:J_은 아니더라도) 뺑￡fi으로 정착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된다. 

현재로셔는 I땐際法 I~ 家族에 대한 fj權的안 파義가 없으므로 1969年의 

{縣성it어l 관한 Vienna協約 第311燦에 따라 上記 鴻↑聯낀·파넙·決讀의 

文11*上 「家族:J을 避歸낀인 意‘p;k (ordinary meaning)로 解釋하지 않으 

면안된다. 

本 따究의 f1#]-l: j면캠꿰 意、ni의 했族搬念의 定j;을 위하여 먼저 우 

리나라 民파과 北韓i.t J-_의 ;i;義를 살펴보고， 핑西째외 離關家族 {팎jif’》 

의 경우에 있어서 뤘벼된 家族으l ‘댄찮와 秘I폐， 二l라고 l쐐際;ffi~ t一 I f:쫓·텍 

會의 관행상 통용되는 파첼 등을 살펴보고 나름의 파·義를 시도-해 브기 

로한다. 

(1 1k韓~[!핵 ~U~ L 家·族의 자:義 

t韓Rl쐐의 家族의 意義와 範I휘는 Ki:t으 1 ~<<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民i1.1-_- 家(戶籍)는 끼 「와 家族으로 構b~되F로 결국 짜族은 家의 

f歡i員으로서 }는i子가 아닌 휩·를 말한다 Il ì 

12) 17째쏠， &f調M참f輔L( 셔움- : r뺀IfrL ， 196-1) , p.1 1O ; 1W훌폐， ~I빼剛|織;l( 셔운 

: 까l혜[:， 1962) , p.76.; 뼈5않t.. 빠柳싸輔1i9.t游( 서윌- : ?LxJtrt, 1959 ), p. 
112 ; ~釋~t 빠總澈( 서움- : c ，채i t， 1976) , p.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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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치i1: 第 779條단 求族의 純I폐플 ·‘ J jl ~의 때L1쉐꺼. 1(ll바콰 -- '- 얘니1웨젠， 

기타 本i1의 規파·에 의하여 그 家에 λ特한 원얀 쩡샤、이 된다”〕l[ 랜lL: 

하고 있다. I 디j條의 ‘ lCf뽀 本iL으 l 밟:'E어l 의하여 - I ‘천에 八핸-한 션’란 

:}) λ-의 Ifrl族이 아닌 활의 lh:系없I협이 κt쳤에 八짧한 r;. ( [,i]iL 까~784 

條)와 í%) f-j L가 廢家하고 f피l永에 j、￥한한 때 廢t청으 1 '상 IA( 1,i]iJ; 페7H5 

條)을 말한다1:1) 

그러고 民it 第780條는 J iL의 蠻!윈으의 갱우 I청녔의 핸|폐꽉 “ , i ! :91 

變맺이 있는 경우에는 티ii디i ~t~의 ?힘 ry)~온 新fí t:으1 I청欣이 된다” jr HJ;[
하고 있다. 

따라서 民法上 家族은 반E사 j~r와 챔iXB힘係에 았어야 하한 끼이 

아니며， 또 Fii:와 親族關係에 었으면 다 t戀이 되뉴 켓도 아니다차 

族은 어디까지나 (j :t-:와 I페-家I셔에 있찬 EL든 사란을- 뜻하며 ) i I 외 
親族關係의 有無는 ↑~rt:l1한다 14 ) 

(2) 北韓法 1: ’총族의 띔義 
北韓에는 統→的인 家族it이 없고 또 家族에 관한 JU따의 11~ tiJ.: _fr_ 

없?보-로 家族의 範I웹는 分明치 않다. 조일호뼈 r 죠선가족법」에::- ~t 

韓으의 家族i1의 淵源Lq로 다음과 같은 것듬이 있다고 안거되어 있다. 

(i) 1946年 7 Jj 30 H 의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덩 J( 인사 

인민위원회의 규정 제 54호) 

(ii) 1946年 9 셔 14 [，의 「북조선의 남녀평등에 관한 밥링 "1 행서l 치 ! 

( 임시인민위원회의 겸-정 제 78호) 

(iii) 1949年 12 서 3111 의 「입양의 설정에 관하여 J( 내각7-1 사 셰 

473호) 

(iv) 1955年 3 셔 511 의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 J( 내각섣성 셔l 

13) 張!훌뽑• suπa notp 12. p.76. 
14 ) 빼댐%， S때ra note 12.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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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v) 1956 뚜 3 月 8 Fi의 「협의 이혼제도의 폐지에 관한 규정 J( 내각결 

정 저124호) 

(vi~ 1956 年 3 셔 16 H 의 「이혼사건심리절차에 관한 규정 J( 사법상 

규칙제 9 호) 1;,) 

위에 장IJ탤한 J&tit 중 求族의 範I훤를 정한 것은 없으나 j펴폐IJJ똥가 

아직 꺼:在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1946년 7월 30일의 「북 

조선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家族힘IJ度는 廢止되고 말았으 

며， 따라셔 친 F많IJ度가 없어지고 젠主와 家族이라는 觀강:은 완전히 사 

라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見解16)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보 

아 아직 ~l:韓에도 Fït:밟IJ度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i) 1946年 8꺼 9H 의 「북조선내 공민증교부설시에 관한 세칙」 제 

20조에는 “가족명수의 성명， 연령， 호주와의 관계를 명확히 기입한 후 

. 사 · 변 인민위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라 織;하고 있으며 , (i i) 

1946 年 8 셔 9 서의 「공띤증에 관한 의정셔 J(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 

57호) 제 10조에는 “공띤증의 交付·를 신청할 때에는 호적증에 의해서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한 증명이나"라 規iE하고 었고， 또 (iii) 

1947 년 4월 8일의 「호적사무에 관한 의정셔 J( 인민위원회 결정 제 26 

호) 등에 「호주 J ， í 호적」등의 表現이 있는 것으로 보아 戶籍뿜IJ度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 갇다 17 } 

~t廳·에 따르면 家族븐 狀養을 標準으로 하여， 技養의 權￥IJ • 義f장를 

15 ) 조임호， 죠선까족t섭( 정양 JJ~육과시춤만사， 1958) , pp.47,..... 19; 이외에도 ’쩌성jj의 

淵源이라 함 수 있는 U~~Î"에 관해셔든 1tJt.trtl , “햄빼했차j;의 냈質件과 [Iî]탑'1 ’1- ”， 家
샤U쐐f’死， 제 3 호 ( 19R9 ), pp.l RH ---- 1 H9 깎f- · 

16 ) 했때， 훌웹랬t料~1 1-. 91 11:1魔}j( 셔윌 익lf!사， 1976) , pp.367"-370; 끼넨싸， 
supra note 8, p.21. 

17) 암llJl훤 • 지봉도 ， supra notη ~， pp.7 ----H. 



P힘~tJI훌散家族의 Ø~0에 따~- i1:((.) rrtj빼‘”과 빼?Î! Jj;훌 zl7 

지는 ·파한 체)，j:x 사이와 기타 장ry~넷t;:i땐’ t:， i 1간뭔- 하한 사밖원- El:한다 1 ~， 

조일호썩: “조선가족-법”에는 다응과 같이 가숨되어 있다. 

“공화국 까족l겁븐 7←촉성원감깐에 호상간에셔 -힐-선작 t상조쉰 줍 9] 

무가 예견되어 있다. 예컨대， 자녀에 대한 부오의 부양의쉬’ 부부-민-어에에1 [띠대 H l 
한 x자}녀의 부부-양의무무’ 형제끼자~u매H간에 λ셔{의 부부-양의 j부F ;감i은은- 갯건 -1만lι1_ -L 으익1 :r 

체 적 표현이다 "1 ‘’ 

~t~쉰LI'， 보풍- iK찮의 j템판 서는 ~Ij}~은 J、웹사0 1， 父 1:;와 }’ ι 사 

이， 폐父 I:}와 깜 r 1;.: 사이， JL까~~Ili妹사이! _'12라tJ고l j”샤씨lC센Ul니i J I냐↑ij끼.i꾀i 

*繼짧￥없k고과} ￥繼짧 r사A사}μ씨이l 이다(따다己라}λ셔f 이감이 家沙의 뻐I환l에 -착하게 닫!나 ~I ’ 

(31 싸껴獨에 있어셔의 永.族의 핸I찮l 

1961 년 8월의 Berlin파핸의 f밟칩FP-료 싸[1니 Bcrlin 의 Jjl::l건- 얀낀 õ-] 

j핸厭되고 말았다， _-7_ 후 1963년 12 월 17 임에 [，니 Berlin r/ i議짝와 ~{’때 

政J{.fl법에 ，행 1 ìk ;변 f rfi뿔rAb;E이 체i￥lli되어 싸[J니 Berlin 永6깐 I fll h ,"jll:j 
한 수 있게 되었다， I liJ制편1 í識E꽉 附첼 1 J 에 의하면 ,;hl l: jo] 1'" 까 

된 사람의 輕[휘블 마암과 갇이 貼E하고 있다. 

“械~r.~쐐[Il]어1 I;~꾀하는:. ， )j[ i: j끈 父샤! j’ μ! '1M 父샤. ft: r ι 따껴，Ii 

妹， 해{냥 빚 f(1 싼! ，1;~ 父， 조카， 조카딴 :7_êLI~ :L갚의 써1æ파 j、 l\ FJ;-; : 

18) J렌j.까싸 ， supra note 8, p.2 1. 

19) s，임호， sUIJranotp 15 , p.4 5. 

20) J/- [U-~ ',YL supra Ilot(l 8, pp.21 "- 22 ; ~l합의 ’ 현lltf 선 1샤사 션 : ~ ; J~~. j ~ . • J ’ 

7~정잠- 중신 o 갚 부~?-와 부.rr ， o~~~-.J’} 딴 ; ojI!- 이 루어 지만- 섭단 [1.-::- •. , 섭단의 쇠 
임’이바 l ’- 성의하，~ 었 o 껴샤정」P- -?-P와 ;(~샤， 형제자매 k 육 ?l 서 o」S 샤상 

까ηF5F 샤란닫。] _t(_여서 산댄l활 하t? 샤흐|의 ，]관단우l ’라고 성의하， 1. 있나. 사회」’}바 

원 언어학연구소， 현내조션말사션( 팽양 : 사회파학원출판사， 196H )， p, 14; 한펜 」k

韓의 ’청떼처;L고~ I￥j~t韓.9] ，활Ij~빠훌 .9 1 lU~어l 과해 Al{: iiJ훈-"1 1 ， sUlπa no!p 1 S, pp 

187--218 ; 파팬께" “ ~b韓쩌차L의 땀빼꺼 'J~’꺼!" 써|끽미-~빼i，t ( ，’ I내내 ), 셔11 ~ 11 

(1976) , pp.117--1~2 깎-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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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냄끼리의 때IIJJ이다，，~ 1 ) 

1964 年 9 다 24 Fl 縮힘된 第 2ìk 낸fj談써파의 「 J歡;란 附錄 1 J 

의 1 항 (c) 호도 第 1 ìk ~쉰f jj얄t6JJ파과 l,íJ .하 게 체Ji:하고 있으며 , 

1965年 11 꺼 15 f1 에 絲料된 第 3ìk 通行詩써定의 「폈쉰휩: 附錄 1 J 

의 1항 (c) 호， 1966뚜 3시 7 f1의 第 4 ìk i펴行證써파으] r 십훤:펀: I바짧 

1 J 으] 1 항 (c)호도 역시 同←」하게 規파·하고 있다~~) 

(4 ) 빼際亦 |字委떠會의 껴i族의 파;義 

겐 t-字事業의 範圍에 들어가는 離散청b폈다結싹의 꽃‘t象은 「家族」에 

l浪한다 23) 1956年 武)J術突’의 構뿌k者의 保護를 위한 亦 t--'r으1 i핀動에 

관한 셔l미냐에 의하면 亦 -1 ‘字事業으의 慣例 1. 亦+.字가 I함J~숱한 求族의 다J 

結싼의 範I훤는 -께勳으로 다음과 같다. 、

(i) *歸의 }과結유 

(i i) 未成年者인 子女와 그 父母와의 再結유 

(iii) 病者나 老A으로셔 그들의 子女 · 孫子女 혹은 技養能)J이 있는 기 

타 家族과의 再結今24)

(5) 國際 Ai.효파專門’永會講의 家族의 펌;義 

1974 年 I행際A道댈專門家會議의 j차議 第 4 號는 家族의 範I혐를 다음 

과 같이 表까하고 있다. 

“…社會의 E~然的0]고 뽑本fl~J ql 集l훔l을 構/JX하는 家族파 함께 살 權

￥IJ를 確認하고家族이란 떠禮는 단순히.그의 활와 l女-에만 適댐되 

21) 議定쁨 附錄 I 의 2 항. 
22) 쨌牌 · 지봉도， supra notr. 4, p.8. 

23) 觀觸， r휘4다觸에 따판품뼈::l뼈， 웠l 72 -4 - 3( 서울 : [!꽤 l'統 院， 1972) , p.33. 
24) Commission f or thc R찌 Cros.t;; Centenary in Switzerland , Seminar on lhe 

Activily 0/ the Red C'ross on Behalf 0/ the V ictims 0/ Armed ConJlicts 
(Geneva : Commission f()r thc Rcd Cross Ccntenary in Switzerland , 1956) , 

p.130. 



빼i~t흩做흥族의 벼~合에 따，.:- il.-{t) ，배i훌객과 聊決 Ji* Z:.XJ 

는 것이 아니라 1M系、尊屬에게도 適써할 것을 많~한다" 

[áhJ讓에서 家族의 範l휘는 j減， 父바와 r μ ， Inll父바와 {연 l’ 깐 11] J 

I J \되어 었다. 

(6) A道法빼際fiff究所 JII! 'J~션의 '*族의 .댄;뚫 

19804~ 1 다 27 H 에 San Remo에 서 1폐끓된 Ai단필꽤l際빠’펀íjf Jlf!.’ J '~ 

會 (The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 of Humanitarian 

Law) 에셔 採擇한 “家族#}:*Eff↑에 관한 훌ííìk f""으1 J센 HIJ體:tlj"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cedures on the Reunification of Familips) 

前文은 I첼族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파 I î 하고 있다. 

“ ... 家族이란 社램의 더然的 흙本t센 뽑↑ \Jl i{[뿔I (group unit) 이며 Jfl r.빡 

벚 맨꾀家로부터 f뚱讀플 받을 權f1J7~ 였다간 갯음 ql성하며永~~~91 ltf少

f많순‘은 配偶者;-， tj(養 FiAo 벚 快養父 (1):이 :il ， 이와간건- 般깐잔- 넓 혀 사 Jfd 

會 벚 文化(1긴 ↑貴염에 따라 인정되는 보다 광멤위한 家?~캔付도 함깨1 ~1. 

정해야 한다고 考慮하며" 

이처럼 상기 rf판띤體制」는 쩡族의 範l햄블 Ä밥， 앉養 r 1;:. , 다꿇父/:} 

로 HfJï끼하고 社會1만J' 힌다센 ↑멸점에 따라 :L 핸I폐릅 넓힐 수 있유5- 쇄 

파하고 있다 25) 

(7) 結 닙암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南北韓， 東l벼-獨， ~써l際，/j ~ 1-' {:갖-ii 웹， [패l뺑 

Ai휩it專門家會議， A펴il[g폐際땀f'쐐퍼· 등이 각 7) 이해 õl--L- 1 1싸l단? ￥‘t 찢 

인 家族의 範I뽑는 약간의 힘뽑가 있다. 그러나 ’청族-의 핸I펙플 l/ j;와 

훌~， @父母와 !-þ:., @mn父{광와 f~Tt(， X 'lG까3á， fj妹꺼루- 앤-.J~ 있자 더l 

25) ICRC, Jnternational Review 0/ the Red Cross, :v1ôy- • 

‘
Jum)((;(>T}('va : !C ‘HC, 

1980) , pp.l65 ---166. 
26) 다만 놔빼rtj，妹를 I$j~t韓j’t *l펴뽑은 ’쩌~.o_~. 보나， 빼~IIJ; I ’;: t: l!유9~ [페'!f; A.ll lJ‘ 

빡|’ 'J’횡혐續는 家ãto_보 렌지 않고 있다. 



230 

는 대체로 -￡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本 빠캔에셔는 가족의 範I휘 

플 위와 깐이 정하브로써，37) 

離.剛껴((}j삿의 범위에서 ￥없앉과 親쩌l는 배제하기로 한다~~) 

라. 南北離散家族의 意義

위에서 펴i~t離.散家族의 意義를 살펴보기 위해 「 i힘北」， 「辦散」 그라 

고 「家族」의 階念에 관해 考-했해 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많j~t離. 

!렛永族01라 함은 1948년 9월 이후 금일까지 굶繼를 1~1암1하고 I;}廠된 

歸'1팎월의 I훼北웰 t받헛에서 分離된 상태로 각기 거주하고 있는 家族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離散家族의 範圍에는 ￡와 활. , 父母와 

F女， 祖父母와 孫子·女 빛 兄弟純妹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2. 殘留者 및 不在者와의 關係

현재 꽤r^1필 1-, r혐4댐훌散家族의 꺼I結今 자처1를 規律하는 單-쩌t챔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離散家族이라는 떠l펌가 法律떠댐로 필좁되어 

있지도않은 상태이다. 

다만 짜깨kLr힘北 離散강族의 어느 ‘h에 해당하는 붉를 지칭하기 

위해 λF용되는 셔Jr펀로는 殘짧휩와 不;(E';션가 있다. 1967년 1 월 16 일 

i센 제 1867호로 처|정된 「不riii.j:fii- 등에 관한 特닝IJ惜置itJ( 이하 4•{E 

꾀1\i.t이라 한다)은 씻짧겹-에 대하여 r } i藉에 木收復地區Z‘)) )심it로 표 

27) 안써j젠·지링}， sul;frα fì(J!. 1, fJ.1n ;’썼센 빠딴 빼iìk 색}져 까고 있으nH J. F. 
Cuber, Sociology, 2nd 씨.끼‘<(: ..... Y (Jrk : .Applcton, 1951) , p.137) , 核체t관 父땀 
와 그의 ( 1;，'.까 倒ÎJ. 씬다 (T!te lv'’ew Hncyclopaedia Britannica , Vo l. 7 
(London : Willia rTI 1ιrJHm， 1~j7~n ， p.155). JH兪센꺼 ，덴I~의 I쩨‘￡은- 때채과 rμ

보 樞IÆ뒤다 (K .I Jais， SUJffa n(Jtη fì , p.397.). 
28) W땀範， suπQ notp 23, IJ.%. 
29)' '1↑예예'ú던l 

수~봐되지 아니한 한갱낚I두r. ，’ 닦갱꽉 t도r.’ 」성얀낚도， 평얀되-도， 황해도와 갱기도 벚 강원 
두 . .9] 익!?-;;- 만한냐 j.1 ’ d- 상샤 II (갔냐. 



l힘~tJI散흥族 91 l'냐1({￥에 따쉰 iHr’) H~I뭘.에 ~'1 뻐싸 ’i't :m 

시된 자」라고 채파하고，‘” ↑세1. 션에 대해셔얀 r 1 94 :1년 H~.I 15 인부 rl 

1953 년 7 원 28 언 사이에 ~(jlXf싹t낸1 ，\:; L、}， I y，i의 시 역에 서 r ’, lIJilj'L ~ 1[1;.Iilj 

갈 떠단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관 만한다고 하고 였다.‘’ 

↑깨|?l.ir; ’ iil-븐 /K~xf쉰地IAL에셔 j 이낚의 지역에 -짧껴 새?이 !따땐-한 

자 증 t~xH1J앤lJlj 짧frf 센·에 대한 1:(I:;G ’ j 와 4피xf파t밴1，닙; 1 ‘ J， lt，j 의 ^l o ) 에 

셔 1U퍼나 t(띤lj 펀 떠 나 f î' h 1 ~IlJJ 이 독1 ',( ~에 대 한 '.1까ik;냈폐$없렀없;;E;꾀:; 1펴낀;’， ' 

한 #特、￥￥해쐐W떠폐IJ 벚 ', 'F 1 Î댐의 정리에 펜한 사항음- 핸파하 -;1 위하이 셰성곽l 

갯 321 이기는 하나 解젠차κ의 If삼!’i 서I.'i 딴생하까 jJjlnJ:1:핑의 W(.i'l~에 얀 

어서 가장 체짜(1~J<:d iL핸~~고 해도 과언븐 아니라 l ’- 하젠다. R- 꺼 lll， 

f따끼소 f " 殘해원뉴 ~t핸:1(깐↑ L 越IH 껴-의 법fi;f체했}페 τl샌페E라라L'고-

한의 셔jjf 또얀 h팩Jí균-부터의 離脫션쉰- 의미한다고 한 수 였다. 시꾀에 

셔는 이 점에 유의하여 많건- 경우- 이 상의 듀- llllil널- 주쿄 /、냉-하 , 1,1/ 

하겠다. 

3. 南北離散家族의 類첼딛 

i팎」뼈t散껴〈族이라 한은 강샤이 웹t!썼하게 된 IJ;':[ 서 i’} 꿰嘴-， 자가 냐 i!

다 해도 I찢는 Iy:j~t_o_무- 간~~져 였{:- Y‘t찢이l! ~ __ 11_ 한 수 었다. I\h-jl~웹t ，|k 

家뤘을 離散덴1 J-:I과 辦.펀H씬비 밴 辦，원.ttl!J파 ;-요-- rlr 펴하0-l ftPI|jft 시 11 매 

면 대체로 다유과 ;샅다. 

첫째， 8.15 해방 후부터 !i_늪에 이건-가까 ^l ~t따JtÞJ짜에서 핸l ↑':)한 λ} 

란과 北i파에 탤fi?하고 았한 t永hl과의 관껴l란 런- 수 있다. 간 히 ~l페:011 

서는 北합j뺨짜에 남아 았단 강沙에 대해 「越!폐힘 %씬I정청체〈히IAJ 이감파H仁仁川씨1111 /과/”i U 

부르린」l 있다 n ， 

30) [， iJ필 제 2 조 제 2 항. 

31) [IÍJì)~ 째 2 조 져1 3 항 . 

32) biJ?L 제 1 ，~，( I WJ) 1~ 깐. 

33) 197G 년 ~t~화뼈~，J.( H'，마(뺑，*，i r, ) 긴， 91 fI’1J ’댄 "1 :’ l 쉰 tl- 깨.， 0 _',’ l ‘ Ll!:ll ，다뺨시 tL;!~1 

lti체，r;'11 鼎Jtt~~까、 *Ef 서-， l'서 {{- I l 에 1, 1 애 !,; 이 ~2~ 1~~ :1 .r )()()1~ 0 "’ 니니냐 c;]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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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폐純 以Iiij-에 ~t합의 까rf:J쉰~~을 탄활하여 17:j 1、한 350여만명의 

경우는 물론 點爭쐐間냐1 쌓念述難의 길에 올라 폐 l‘한 100여만의 경우 

그 ’|辦압티온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이 述難=l~의 대부분은 家族의 일부플 ~t합에 눈 채로 jliE難했거나 iyi 

.LJ'으로 越때한 사람둡이었다. 戰떤의 뻐'11에서 u] 처 家族들-에게 안런 

사이도 없이 避難 隊91 J에 끼어든 사람永h삿Jl} 함께 I•:j f하다가 迷냐 l에 

셋離섬Ij한 사람， 곧 統 ·이 될 것으로 민고 머지 않아 다시 만난 켓을 

기약하며 求6상} 헤어친 사람， 두고 온 家條에 대한 jiif難t\:의 웹、값뜰은 

한결같이 강피j하고 꾀댐힘한 것이었다 ]4) 

둘째， 8.15해방 후부터 오늘에까지 l함韓t뼈或에셔 ~t웹，-0 보 越北한 

사람과 {ü협家族과의 I樹係를 뜰 수 있다. 이 경우 득히 6.25動亂을 계 

기로 대거 越北한 자들이 주된 대상이 된다. 北歸에셔는 越;~t 휩-에 대하 

여 「 i轉꿇tH身」이라는 떠댐를 使 f검하고 있다. 

셔l 째， 拉~tA L와 그 家族을 들- 수 었다. 즉 1950덴 6.25 北찮에셔 
의 폐갖當時 lf'i찜를 비룻한 各界 짧名A l:룹을 ;ft합tO 로 챔밟IJ村f핸} 사 

실이 었다. 그 數는 많지는 않으나 그들과 (C봐j家族과의 관계를 말할 

수 갔다. 또한 필fJ하는 북한 공산군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간 패It人 1: 

들의 경우는 그 대부분이 벚 F뜰로서 二l괄은- 家族뜰을 전부 I후j歸에 남 

〈표 1) 越南家族統計

「기H윷福!ij-----fA 쉰 휩 1---꾀-과〕한-페-지- L-ii • 훨i i 
「 팎쏘-JL〕쉰 r-84끓여궐 r랐 - iiJ 각쉰 1- jj6JjO0명 i 
平 핫 ，*j 힌 1 ， 132 ，900명 :1 J~( 離 빛 jI: !!}i j 따 100 ，000 명 i 

| 따 鏡 北 펴 596 ，700명 11 (파!폐뿜線 以北)

t -!판첼 펀←← 페」 - l raPFrFPOT경 ~ ~ ___ ~_ ~ _， ]~l' _~ ______ ~ _~ __ L _ 5 ，243呵영 

34) iT쥐淳， “ rti北韓 離散했탠l ’판應와 써t -..91 싸뻐" 統 論j쩔， 셔13 권 2 호(1 983) ， 

p.l 22. 



떼ij~t를f(~b훌의 버*tf?에 따쉰 i않J 밤1M.권과 ~ ’j‘~:rn 

겨둔 채 뿔身으로 북녁땅에셔 댈獅과 I쉐 [h[ 의 앵환플- 차게 독l ι}반단-

01 다. 

네째， r훼」뼈~，~永댔의 밤생은- 6·25劃댐L 0 1 ~~났다고 해 J，，! T션추어 ?l 

것이 아니다. 北웹뻐IJ은 떤戰써파 IL~' \1:後에도 까f벤의 섬t~t과 f\';J/d d괴간 

F진1r송}는 과정에셔 새로운 離.狀젠族쉰-윤 반단이 냈다， l\ AL機 fi;-H~ -:; 
센f也 웹k로 κl한 뽑~，~없차族닫01 그 대표적인 예이다 j) 0 19]~1.\:- ~， l:; 

解收떼j에 離散되어 38쐐 . t木뭘懶의 障핸 때문에 셔젠- 찬 ^l 풋하 l' 있 

家族뜰도 있다. 

이상의 離散청族의 첼씬냐1 flf힘싼으l 對없은 주jE 암91 3"1 ~ ',-] ，뛰J'， 

즉 소우1 r越南휩J청6잦 J ， r 南-韓tli身 J(越~t 원) 맺 4끼k人 L 늠-이 ￥! 끼 

이다 JfìJ 여기셔 前흙는 不在한휴:;11:: 1" 탤혜원-에， 그라고 後의 션-까 ↑、

在원-에 해냥한다. 

III . 南北離散家族 다i結f??의 it꺼낀 짧據 

l젠」뼈훌散家族 再￥EF?의 너짜}낀 *해훌는 다음과 같다. 

1. 停戰協定

1953 斗 7 J] 27 11 의 판澤xt.꺼파 第 595젠은 대:j~댐fHtt永欣플， ')댐따LJ(o] 

라 명시하고 자쩔야JJf에 관해 마음과 같이 械心하고 있다. 

“ 'l. ~ 1輝t싸íE O 1 ~'J)J펀- 發'J:，하는 ’댐:R쐐 [~패際聯f?iii 總、‘ 1 J 깜l ‘ ;·pl 

軍事統꺼U J받맺에 있갚 %로λ1 1950 년 6 원 24 일에 본 까澤체，μL어l 화상 

35) ~t)韓은 1954년부터 1983년 8월까지의 사이에 육상， 해냥 잇 &’-중에니 HK J. 17fì 

명플 ~Lo~링- 끔어갔다.'1 중 HK( 주-자- ift!λ) 3,267 r영간 ，깐j뭘땐 o 나 ‘1 ‘ I ‘’ r 성 o o~ 

삭s:_ ~t에 t!l댐한 채 J강j뭘하 λl 않고 있다. 0]딛'~I 경 우도 ,'l. [뼈--?-이 체‘、:.- ~- I.J~t~ 

t벤k어l 남껴둔 채fi 상셰파 끔려까 λ}란익J ，~， r! 말한 냐우! 나 없니 
36 ) !! ll|? l，야 ， supra nnte 8, pp.2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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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군사분계선 以北에 f핍1t한 실향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뜰이 귀향하기 

를 원한다면 패l際聯싼훤 總、 dJ令끽은 그둡01 군사분계선 以北t봐벚에 돌 

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本 f擇協파01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 

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 

일에 본 停戰해定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以南에 }핍住한 실향사민에 대하 

여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以l훼地或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 

며 협조한다. 각 }j面司令官은 책임지고 本텀 規파의 내용을 그의 군사 

통제지역에 광범하게 션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설향사만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L. (省뼈) 

C. 雙}j의 본조 제 59항 -1 목에 規파한 私民의 귀향과 본 제 59항 

L목에 規파한 私民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停戰協定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았는 한 빨리 개 시한다. 

근.1. 섣향사민 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 

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I웹際聯유軍 總司令官01 이를 임명하 

며， 그 중 2명은 조션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同規定에 의거하여 셜치된 「失離4民 繼O協調委員會」를 통하여 失

캘6私I~의 귀향노력이 1953년 12월 11 일부터 1954년 3월 1 일까지의 

사이에 전개되었다 37) 대한민국측은 공개 신고의 방법을 통해 北韓t봐或 

으로의 귀향희망을 밝힌 以北出身 설향사민 76명중 최종단계에셔 의사 

를 변경한 39 명을 제외한 37명을 1954년 3 월 1 일 판문점에셔 北韓1則

에서 념겨 주었으나， 北韓떼은 19 명 (Turkey ̂  11 名과 띤系 Russia 

37) 太韓h너 .'대 t ， supra note 2, pp.98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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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 의 외국인만을 념겨 보내고 내국인은 한명도 검-내지 않았다.‘γ 

[페 {판戰th1J파온 l혜際it L 1옛*、]으로셔 rlj~t함을- 구속한다. 따라니 동--f 

항에 의해 南~t합은 離-散求hk이 ‘돌아가는 껴윌- 허용하껴 혐조해야 함’ 

i1:(J~J 義務플 친다. 그라고 여기서 ‘돌카까판 갯’을- 헤용하며 혐ff해야 

할 義將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갤과 변에서 ‘휠늬아가 j으 1 I첸샤혜JJX II 
들과 ←따結싹하는 것플 허용하며 협조해야 함’ UjJ~J 찮修뜸 으l 미한다:lr 

하겠다. 정전협정의 챔事협가 일방은 “ l꽤際a휩Î''' 01고 다방F-- “ ~t함 · 

中l폐”이므로 대한민국이 北歸에 대해 f'한戰w파을- 끈거보 하여 fl 향 1:! 

의 귀향을 요구할 필해 懶11든 없으며 오직 I~꾀際聯유으1 01 검:_ 0 1루반 ] 

것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는 견해”가 있 o 나， 이는 떤뺀싸덮| 젠i 

事者1m題를 지나치게 形式論f朝낀으로 考했한 켓으로셔 수락함 수 없다. 

2. Geneva 第 4 協約

1949년의 Geneva 第 4 째約 제 26조는 離없청κ의 l'과lli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械쉰하고 있다. 

“각 衝突常事월는 젠챙 때문에 解散폭l 家族닫이 상-~-연견관 호l 씌-하 

고， 될 수 있으면 따혐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얀 조회에 대하여 빠’î끼끼‘)l. 쉰 

제공하여야 한다. 각 衝突·휩·쉰흙-쓴 득히 이러한 사염에 종사송틴? 만 ;(~I 

가 자국에셔 용인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단체가 자국의 얀션봐상 ï(- 객 

에 종사하는 한， 동 단체의 사업을 빨뿜I하여야 한다" 

太韓월I뱃은 1966년 8월 16 엘에 Geneva 第 4 써約에 가압했?며 401 

北韓은 1957 년 8 월 27 엘에 가입했으F로 41 I 동-협약건- r휘北힘듬 iLfl~J 

38) lbid. 

39) 뼈따， I켈뤘i}~ 1-_ r￥j~t韓의 iJJI뼈11~ ( 서윷 : 핸빼i t.， 1980), p.8S 이하 찬깐 : ~tlfll 

)t, “|멘~I擁散했잣싸flt~l I網iHn 1젤 , ~때， 1988년 5 원흩 , p.:>7. 

40) G.Schwarzenærgl'r, lnternational I-aw.' The IÆlw of Armpd C’onflL ct 

(London : Stevf>ns, 1968), p.793. 

~ 1) l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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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狗맛한다. 따라셔 대한민국이 北웰에 대해 동협약에 의거하여 離.

散청됐 찾기와 {깐會으l 요구를- 함 경우 北韓은 이에 응할 it뀌낀 義務가 

였다. 

여기셔 附題되는 갯은 먼저 따會(meeting) 라고만 規파·되어 있을 뿐 

인데， 파結싣까지 義務지우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가가 문제된 

다. ~4혐의 목적이 단순히 회합에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따結유에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搬大휘합뿔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家族의 離散은 南北韓이 Geneva써約의 當펄者가 되기 전 

에 이루어진 켓이뜨로 4뺀及의 I했Ij에 의해 협약 재 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냐， 동조는 雙jj當事者가 

가입한 이후부터 오늘의 상황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떼條에 의 거하여 대한민국이 北휩i에 대해 離散家族의 다J*R싹 

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l헬l家로 승인하는 결과로 되 지 않 

는다. 이는 동조약 제 3 조에 명백히 號쉰되어 있다 421 

3. Geneva協約 第 I 追加議定書

1977년 「武}J衝突에 적용되는 패際A道法-의 재확인 및 받전에 관한 

외교관회의 J (The Diplomatic Conference on the Reaffirm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wnanitarian Law Applicable in 

A. rmed Conflicts) 제 4 회기에셔 채택된 rGeneva협약 제 I 澈I議

;E펌~ J (Protocol 1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제 74조는 「離散청族의 따結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핸JE하고 었다. 

“統結뽑· 빛 種深·當事者는 j턴~)J衝突·의 결과로 離.散된 家族뜰의 {다結 

유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容易하게 하며， 특히 제협약 벚 본 의정셔 

42) 암비}某 · 지봉-도 supra notc 4. p.21 ; 안비Jlr. supra not f' 29. p.~7. 



에태~t를歐家族띄 따*frr에 따iL ilt에 nn빼 ‘\A 뼈얘 Jj'.훌'l..f1 

에 의하여 그리고 각기 자국의 안션보상ït 착에 따바 이야한 임우이l 승 

사하는 Aj띈Fl낀 l때體쉰-의 사업플 장려한다" 

[6] 1識lE뿔에 대한민국은 1978년 12 월 7 일에 ‘원유， 1 ~JH~ 년 l 윈 IS 
일 批ì1í~별를 기탁하여 當. r휩쩨이 되었다 4.1 ， 그퍼고 1982 년 7 월 1 ;)얀 

대한민국에 대하여 했짜함에 따라셔 상기 Geneva 파 41싸윈J파 장 얀한 

i.t(l~J ibJ 束 }J을 갖게 되었다. 

4.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훌 

1972년 11 월 4 일에 南」디해에 체결된 “ l힘~t，J~l節쫓·때웹으 1 f해J& 1섣 

運營·에 관한 싼意書- ’ 제 1 항은 마음과 같이 빠Lδ}고 있다. 

“1. 南北誠j節委員빡는 1972년 7 원 4 일부 l짜北센rî]聲|씨의 rr딘 ’J'~Jn 

을 추진하고 r~j北사이의 관계를 개선시키며 하 분야에서 힘깐- 한샤 사 

업하는 등 합의된 祖I쾌統 源W'J에 기초하여 나라의 統 ,[1: J필-판 빠 }:'6} 

는 켓을 목적으로 한다" 

rriJ싼意;뿔에 離散청族의 {다結유에 관한 lfH폈tJ ~L견- 없 o 나， 11; J짜 

“ i휩北共同聲明의 싼意事I폈을 추진하고 I휘北 사이의 관개륜 개산 λ] :1] 

며”라 規파·하고 있다. 따라셔 l훼北낀:[1;]聲비1 져13 항과 처1 4 항에 -뷰시톡 l 

내용이 !휘~t間의 i.t的 義務로 수용된 것이라고 본 수 있다_ 7_ 깐 iJ~ '7 .. J 

~t韓은 離散家族의 f뱀lt싼을 추진해야 할 iLf1~J -Î딸修플 부단힌·l-Ll( 한 

수 있다. 

다만 떼條의 貼E어l 의한 찮짧는 “추선해야 할 찮修”이지 삭 ~l 지 o 

로離散家族을 야f**4??하게 할 」接務인 갯은- 아념에 유의함 펜jt까 았다 H 

-1 J) 맺활*" “ 1979 {I 제네바빼‘l 까l熾，Ei꽉 批iN: 1" 의 lfi ’웹!펜’|파 ι ，다])‘.tJ삶. 까 

:3 號 (1 98) , p. lOR. 

-1 ~) ~Hfl흉 . 7. 1봉도 • supra note 4. pp , 24 ~ 2S : 깜IIJJ Jjt， Sllprn notp 꺼. p，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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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폐北I辦-散家族 다}結FF의 態樣과 i去的 Fn1騙의 

채￥i차 jj~菜 

1. 南北離散家族 再結合의 態樣

웹HY(것〈欣의 rI샌값싼에 따른 i.tí꾀 돼題밝을 검토함에 있어 서는 폐北-합 

의 關係틀 어떻게 號(E하는가에 따라 따結잠의 態樣이 달라진다는 인식 

하에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統 셰 이르는 F강ß關IJ 接近}i式에 따라 

離散칼族의 w結유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고참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0]다. 

現효와 같은 I;}斷狀況 F에서 離散求族01 며結今하는 경우와 어떤 형 

식으로든 I힘北韓이 헨 로 접근하는 과정에 서의 再結깜， 그리고 完싸-된 

統---백家로셔 南北韓이 완전히 統유된 後 離散家族의 벼結유은 각각 그 

필꺼 랜質을 달리하므로 서로 다른 觀點과 視角에서 이 문제에 接近하 

지 않고 劃 체이고 ←一f載낀으로 이 문제에 이르는 F됐騎IJ 接近 }j式에 

따라 離散家族의 4륨結셈웹題를 고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淑낀 I심1題 

點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빠f究를 위하여 고려해야 필的 間題狀況은 다음 몇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첫째， 현재의 남북한 ?職狀況l에서 離散家族이 再結今하는 

경우， 둘째， 폐北韓이 꽤家聯f을 형성한(또는 l혜家聯今的 統 한) 狀

況에서 11많iff하는 경우， 세째， 南北韓이 聯해I쾌家를 구성한(또는 聯채 

힘IJ로 統 -한) 狀況에셔 재결합하는 경우， 네째， 南北韓01 완전한 뿔 •· 

I쐐家로 統 -되어 파結유하는 경우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의 경우는 다사 離散쳤族이 남한에서 따結섬l-t- 경우와 북한에 

서 I꽤값싼환 경우로 나누어지고， 네째의 경우는 남한에 의해 북한01 

[I}}收. íf힘되는 방식의 統 -의 경우와 북한에 의해 남한이 n及收 . {j암되 

관 센 -의 경우로 y-누어친다. 

상기 제 유형중에서 첫째 유형은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뱀f狀況에 



뼈i~t얀散家條의 f칙째!‘깐에 따{:- il::ft; ~~M.l~>'l M?~ H* 강9 

머물러 였으면서도 雙 }j의 렘;꾀이 /}}함fr .0_토- ql한 꽃편과 :l[동죄- 최소한 

o 로 줄이고자 하는 A펴(l~J인 !:íM￥에서 辦.뿐〔차파의 {1}*liir낸- 추선하 

경우로셔 현재로서는 가장 실현까능한 유형A보 생각·뀐다. 이에 비해 

훨-째， 셔l 째， 네째 유형은 완전하F- 불완젠하듀 -민-종익 이떤 형 E~ 나 ~I 

料 -이 이루어칠 때까지 남북한에서 각기 떨어셔 사한 辦없항”、이 생판 

해 있어야 한다는 !파잃條f↑-이 충쪽되에야 비강-소 iL(l~J 1 1: 1넓파 셔Il] 뇌-， 

경우들이다. 6.25동란을 기준A로 함 때 당시 20 세의 부~부가 낚-놔한 

에 解散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듬은 벨써 60 세의 연령에 도단하였나고 

한 수 있다. 만일 앞으로 1 셔l 대 이내의 統 -이 이루어지지 않긴다밴 '

뜰은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1 세대 후에-간 l'샘lii감0] 분서l 

된 생존한 離散求族， 특히 부-부-는 아마 거의 없게 뚝l 갓ρ갚- 매-익 l다. 

그러나 함닮는 가능한 모든 μ폐 狀況을 고려하여 각가의 경우에 이 I싱 

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어떠한 해 결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센if'~~(l~J_O_ 

로 갖爾f 것인7넓 jI찰해 보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현심적 0 ，딛- 상 

황이 어떻게 변하단가 하는 考憶는 센象하고 ìlJ't~論 !-. 가늠-한 -l}-탄 성 

우를一 간단하나마 오쥬- 검토해 보 71꾀 하겠다. 

離散칭(h~이 {Ij:*l‘i산하는 態樣을- 보다 셔!부-잭 o 보 고깐하 7] 위해서:: 

쉰[에 이르는 각각의 단계에 서 f j삼‘lii/r윌- 하게 펠 ’낌’J ';원-갚 ;Ir 셔짜여야 

한다. 따띔싼의 주처l는 주로 λ쐐， 父샤 및 f ι ’ f꽤ψ*채x 강능-으I피s L나냐l--'γI 

불볼- 수 있다. 무엣캔-다도 이 중에셔 까장 중요한 갯건- 샤!쉰! 끼이다. 

離散永族의 {#*ji/? 態樣'1' 가장 복잔하변셔도 까장 증요하」l[ 또한 이나 

의 뽑fij렌永族·의 If}*h싼 態隊에 다l하여 하나의 ̂ I 침윈- 셰 -i’-해 품 -F 있-::

것은 역 λl λ해으l 싸힘싼의 경우01Y펴- 여가서단 人制가 ~l싸Iiifr하4? ?F 
樣만을 검토하고 기타의 경우는 생 략하 기띄- 한다. 

I~j北離散家族 닫히 人;船의 f t}￥ji싼 順댄IJ은 부부으l ↑l센 IJ 낸 현새 11' :1/ 
t샌 과거의 4:짧j也 및 flf*김/↑ t쐐f플 가준으j감 하여 보띤 (jf.. 21 에니 

보는 바와 같이 8가지 경우로 LF「-어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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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韓1)

후j 韓 뉴-----
~t韓(2)

Itj 男 ~t~. I 十 --1
힘韓(3) 

~t 韓 ~ 
1 L.. t"F ~t韓(4)

~ +-
핀韓5) 

| 댄j 韓 「
~t韓(6)

몇 ; ! 

i 北 韓 i 

離散된 夫隔의 居住地， 出身 및 再結合 場所〈표 2) 

I힘韓(7) 

北韓(8)

1;.: 北男

그리고 이들 각자의 경우는 또한 다음의 離散된 太;隔 중 ￡가 (1)따 

婚한 경우， (2)獨身인 경우， (3)事實$關펌係에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 

여 나누어 보면 마음의 〈표 3) 에셔 보는 바와 같이 9가지로 나누어지 

게 된다. 

離散된夫編의現狀態 〈표 3) 

재혼한 경우 | 독신인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 | 

歸가 재흔한 | 괜~ 챔(@) -1 
경우(ψ-) ----J _____ '----_ 

~ ~ 

인 | 조댄(@) 좌동(@) 

경우(@) 

사실훨계에 | 햄(@) 뽑(@) 

있는 경우(@) 

i\ 太·
|歸

선
 

분
 
샤
。
 태
 

결국 南北韓에 離散되어 있는 λ隔는 ’"將 1] 벚 현재의 렘~1t地， 과거 
離散 以셔ij의 本籍地 빛 rt}結《싹쓸所와 It~~다辦散 以ti;i으l λ와 隔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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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껴상狀態를 첸i~으로 하여 보면 결국 離.散활M: 1 1 }￥!낀↑으 1 ~(i 센 IJ 관- 8 

x9==727~지 類멘으로 L-~누어지게 됨 것이다. 

그러나 이들 경우는 i111~J 觀默에서 보면 필·젤 L으강_ ~L I셔감:0 I IliJ 

한 경우가 많다(셀(J~]으로 I씹題되는 경우에 판해서는 後述 잔조) . 

2. 分斷狀況下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챔선 問題와 그 解決

?禮사狀j兄 I、-에서 離.散쳤族이 +lf츄ii유하는 경우」 T 셋째， 낚한에사 1 1셔!’ l 
유하는 경우와 둘째， 북한에서 #과값석}란 경우-보 다l 별된다. 

가. 北韓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川 除籍된 離散家族의 復籍1111뽑 

6.25동란을 전후하여 越南한 자의 듀i짧의 경우 현재 원착객X텅- ↓끼 

北펀tt 殘留者에 대해셔는 不안:쉰딴에 의해 除箱되어 求族關係까 현산 

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즉 不fE피1뛰ji은 멘디f뿜;원(離뿐r청~~J 판 이-뇌-에 

두고 월남한 자의 경우 계속되는 ?嘴i狀況에 의해 조속한 사띤내에 If} 

結유될 수 없음을 고려하여 越I춰흙인 뿜훌뺏청~ðx의 } i籍에셔 파거El 얘l~1fJ!J 

뽑와 家族들을 除籍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I휘」爛散청族의 i 1 ]냉Iiirr 

H관 不자한:-몸에 의해 제척되었던 以j디해편홉해짝-단의 f뻐흙UlJ뼈7~ ^H 끼 

된다. 

分斷狀況下에서는 離散家族의 fJ}結깐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_L 수C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갈에 대해셔한 ]때 ]때 tlt션 x1ql 

r없반감뽑를 취하면 된 것이브로 이 자체에는 ..-L21 끈 분제단 없전- 서이 

다. 그러나 統 ·後 離散쳤族이 太희bftLλ하는 경우-에는 J I 젠fl}쐐;!i|jE}{ ?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 發'L하게 될 켓민 바， 이에 관해 λ-1한 後파하/1.딘 

한다. 

離.散청族의 fÏ'f￥ji1’↑과 판련된 과다 ’홈딴(1긴 ql I::1뽑는 H쾌IJ(I~ J이관 FF ‘: 

힘Ijr훗에 의한 켓이든 蠻합흙置플 취함P一로쩨 호저상 펀짜의 견i’}가 밤 

생하단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함 켓인가 하판 문-재야jr 하센다. olfj-에 



μ2 

관해서 마음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2) )(빼關係 

~~:ß강파캄r 또는 不iC파fi;가 다X消되게 되면 殘留者로서 제적되었던 離

散쳤族， 즉 以」밟~.↑E 殘짧휩는 越r￥者의 호적에， 또한 不在者로셔 I徐籍

되었던 자도 I낀}슨i千.의 F籍에 ↑흉籍하게 된다. 이에 따라 不在효함가 따 

폐되기 이전에 한 행위의 효력에 관한 i퍼:펀김1題가 발생하게 된다. 그껏 

은 주로 짜分關係에 둘러싼 문제들로서 재품(婚뼈)關係， 相￥蘭7題， 親

[-1調係로 대별할 수 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入·歸關係가 가장 문제 

된다-

(I) 싸結삼時 火院i;r;각 내지 不在’렐告의 되X消와 惡意의 婚따세 짧Æ: I펌웹 

엄밀한 의미에서 離散家族 파結유의 類型은 전술한 바와 같이 72가 

지로 나누어지나 ￡歸關係를 기준으로 離散家族 재결합의 類型을 나누 

어 보면 (1)본래 대男ζ」女가 北韓에 本籍을 두고 있고 남한에서 거주하 

였으나， 어떤 이유로 띠男이 북한에， ζ女가 남한에 있는 경우와 (2)본 

래 냐j 男ζ女가 북한에 본적을 두고 있고 북한에서 거주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뿌벚이 남한에， ζ女가 북한에 있는 경우로 대별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45) 가령 [43男이 越北者로서 離散된 경우는 (1)에 해당할 것 

이고， lp 男이 越i힘원로서 離散된 경우는 (2 )에 해당될 것이다. 

먼저 (1)의 경우 ζ女는 民法 제 27조에 따라 Lf=1男에 대한 失많펙·告에 

45) (1)에서 [fl 뷔이 남한에， ι 1;.:가 북한에 있는 경우도- 있플 수 있으나 解散後의 결과만 

을 보면 (2)와 동일하01모 또한 (2)에사 I쥐꺼이 ~tl韓어1. ιk가 rt-j韓에 있는 경우÷
반대료 (1)과 동-엔하F」; 짜쉐어씨는 첸분의 川 (2)를 중심A닫 해셔만 고찰하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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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셔，41i 1 (2)의 경우 며男븐 1~꺼;피ftri」: 제 3 긋;에 따파 ιt에 대한 F 
{f쉰감「에 의해서 4ÎI 각각 호척음 정리하고 새로이 제 3 자와 견휴윤 한 

수 있다 481 많은 사람이 이 두가지 방법에 의 거하여 멘쐐센·가 t:~~f\jJ앤 

I십에 있으면서도 牛死與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제 3 자와 션휴-하여 전

것이 사심이다. 

가령 (2)의 경우 越따者인 냐!男이 Iλ，j ?;z:와 따해띠하여 짜빼Iil?i-휠- 하고 

춰 子낙~_f).-하여 오랜동안 삼JI 였듀데， 離散했￥ql ζ女-가 생촌하여 JJbi、

斷:狀況 F에서 南北韓 當局의 노력 o 로 낚한에서 디}원i싼이 심현뜩! 갱우-

46) 비써의 'LÆ가 3 년 이상 不?뻐하고 (l-\jl 쳐1840소 5호)， Ij fl)~ 이 ιι쉰 펴‘.다 -ι s 
가한 갱우- (1녔L 셰 R40조 2호) è}변 펴씬히 ι 1;..:;간 íjl I)~과 聯빠찍} -í‘ 았-lr ， 만 I3! |i 

병이 5년 이상 'f:.死가 >f~~_앤'Jj할 갱우 ( NjJ2 져127 주- ) ?;X;rl깐ii어， 91하여 ( J 녕j、 셔12서 

조)， $íEL한 사람과 갇이 없빼되 71 때문에 견과척으iIr ιι으1*쐐에|찬 아!「-렌 !d싸， 

이 없다. 

47) 北韓이 4짧인데 ι f)J 훌 )블- 남셔두.J 1_ 越lli한 íjl ’자펀- 생샤해 전-다. 이 강 ? lf!9}컨 

越l'휘後 frh i탬플 했어야 하고 f뭔}I웰건~ t}! i햄과 ~[o~야 δl--:-:. 바， |!!lj} 의 따l ’댐에} 

」댐훌에 Iì끽'11:하여 il來7~ 두젤되어 있찬 ιι，7} ffll)~의 값.닫 ιl 엄연히 I낀~~I어 잉이 

야 한다， Ip 써이 I셔μ와 휩웰ú긴 o_ij!_ λ빼， 1 꾀깐 하느냐의 여부:? 여 JI에서 l節} 이이 

아니고， 적어도 iJ3 샌l긴-。一토.-，간 훤빠이 되지 때:，r-에 q ’까건- 냐관- 여샤 I~Jι와 91 따냄원 

하지 못한다. 그러나 언제 統← i이 되어 엔셰 t힘헤싸Iii깐음 한 수 있윈-까-약 '1 0 ~한 ;‘ 
없는 실정인데 이 해IJ度뜰 고수할 수만은 없가 때문에 1967년 1 월 16 인 iLi I’ 제 IHtì 

호로 r 1~ü파Ff 능-에 관한 싸닝|밟힘:lJ을 ~깨l 하고， 농-월 31 인 r 111 ’”-;|’ 능-에 씬 
한 *“f딩I~암置'i.lJ떼 J쉬 J .;뜸 꽁.if._하였는 바， -~.법 3조에 의하면 4피~N!t바댄 1 1 ‘)，~t~어ll!l 
아 있는 사람， 즉 S짧쩍임01 /，뻐한 때에깐 u값유 ! i !- FFr- ’총~M、이냐 倫·1lPl G,!l·!: 
에 따라 ↑에:한{식을 하여 [iíJik 第 4 條에 의하밴 ↑、씨r끼1"끼‘까l.〕T덴 

시키노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ìL 제 980..1: 및 져1997소까 j뼈샤j뇌.I~ 때뼈뼈l 깐6씨 

는 됐;fr펴‘i를 받은 갯 0 ，무- 검거l 되어 있다. 따라사 )、웰파혜에 싸l ’ 있::- )、함l띠페 

I雖한갚-셔 配偶#가 I휘~L.Os_ 깐려 있-음 때 '-L t! tl'_ I i흙에 심랙 있윈 때， tJ、이 ~fl 

하변 그대로 둘 수도. 있」it 또 ~^이 뺑(j하변 뻔꺼!하고， J!-J! 핸폐?히 IJ31’ !- *lll때띤 한 

수 있다. 

4R) !쉰1 제 28초， ↑에1- ’;ij넙L 쩨 4 조 ; 이에 만한 얘-나 사셔|한 내용-에 과해 "-1-:'- 껏’훌써， 
“씨t에 뼈èf聯 있깐 휘-의 Ili뼈!:1題" iJ페빠’%젠，; (建l쐐)~). 196fjt,1 12 원. pp. 서 I~ 

87 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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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또한 이를 여하히 해결할 것인 

가가문제될 수 있다. 

ζ女가 (1)의 경우 며男이 生存하고 있음이 확실한 것으로 필的으로 

증명되는 경우 失많宣告는 取消되어야 한다 49) 

→失g움f피:쁨가 取消되면 소급해서 그 效시을 구실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셔 失앓宣告에 의하여 除籍되었던 身分關{系는 부활하게 된다. 그 

러나 失앓宣告는 그 取j때n에 惡意로 한 행위의 效)J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2)의 경우 G女가 거주하고 있는 ;해쩌흉地區가 U쩌흉되 

거나 또는 ζ女가 未.~~흉地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설이 증 

명되면 不在宣告는 取消되어야 한다. 不在宣告가 取消된 때에도 失앓효 

告의 a찌웹싹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不在휠:告의 效}j이 상실되므로 不간. 

宣告에 의해 소멸되었던 甲男의 婚뼈關係는 다시 부활된다. 그러나 不

在효告後 그 取消前에 惡、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50) 

또한 (2)의 경우 ζ女가 거주하고 있는 未.~t1夏地區가 4었흉되거나 또 

는 ζ女가 채t復地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 

우에는 不在흐·告는 取消되어야 한다 51 ) 不在파告가 取消된 때에도 됐굉 

宣告의 取消와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不在효告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不

在효告에 의해 소멸되었던 태男의 爛며關f몫는 다λl 부활된다. 그러나 

不在宣告後 그 取消前에 善意로 한 행위의 效)J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52) 

예컨대 Lf1펌의 配偶者인 ζ」女어l 대한 不在宣함가 있은 후 IfJ男이 남 

49) 民성; 제 29조 1 항 本文

50) 힘it 제 29조 1 함 단셔 

51) 不tl한깜法· 제 5조 1 항 본문 

52) 不까찬채￡ 제 5 조 l 항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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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서 內女와 범婚한 경우에 있어서 Ip男과 {서女가 모두 월-意이면 •; 

在효f류가 取消되어도， 그 後婚인 나1켜과 까j 띠섭1의 빠-빼온 꺼?채하고， 이 

와 양럽하지 않는 前婚關係인 Ifl 男파 ι女간의 婚빼은 부활되지 않는 
다 53 ì 

그러나 만일 後婚의 양 당사자인 벼맺과 內女풍 -)j이 f펀효임 때에 

는 不在효告의 取消에 의해 前婚이 부활하게 된다. 따라서 펀따해i態가 

발생하여 힘i婚에 관해서는 離婚原버， 後婚에 관해서든 따폐I헨[셉이 생기 

게 된다(通說)54) 

그런데 남북에 離散되어 있는 가촉들의 생사는 특별한 셔명인싸릅 제 

외하고는 알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남 

북한에 離散된 상태하에셔의 後婚의 경우 當훨者는 一鷹‘ 현-意인 켓 o 죄

사실상 推iE될 것이다. 

그러나 論理的으로는 惡意의 當事홉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실제로 ，펀 

意의 當事者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았다면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과연 

惡意의 當事者라고 하여 民法 또는 不효’파밥;1::의 規파을 젝용하여 後짜 

을 取消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제기된다. 

民法의 失끓宣告뿜Ij度나 不在宣힘it의 不在Ii-告해IJJ쫓는 남북으로 갈린 

離散家族이 생기고， 그나마 재회의 가한이 막연한 그러한 경우촬 상정 

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띤선JA어l 게 쐐待되뉴 것 

은 설령 남북으로 맴러뿜者가 갈려 있고， 또한 각기 상대방이 생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해도 失院파·함 또는 不{운파f감를 받게 해셔 따뼈하 

게 함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解釋

이 또는 立法·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不ιj깐깐의 갱우-에는 '}파;; 

파告와는 달라셔 殘留者와 再結싼하더라도 殘留흙가 ~~~훌t번과에 거 

53) 購鐵， “統一과 췄爛係" 統 빠’死(￥f 一6H체網) , 第 빼(1 972) ， p.85. 

54) 觸행pJ써뼈웰會. ril책 해L總UIJ( f-) (1985) , pp.285-2H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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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이상 不在t파告를 取消할 수 없고 따라서 後婚은 取消할 수 없다 

- 즉 後婚은 취핏t하다 - 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J 

@ 假戶籍이 ~\훨 iE한 경우 

가령 위의 (1)의 경우에 서 태男ζ女는 부부로셔 북한이 本鎭이고 북 

한에서 살던중 냐i 男만이 越l휘하여 假戶籍:'6)을 繼홉함에 있어셔 配偶者

가 없는 것으로 신청하여 등재된 경우 복잡한 問題가 발생하게 된다. 

즉， 냐l男은 假戶籍上 맴리뽑者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失R宗한告니 不꼬화 

랜니 하는 벤잡스러운 절차를 밟을 펼요없이 며女와 결혼을 할 수 있었 

고， 內女와의 사이에 춰子生女하여 수십년 동안 살아 왔는데， 離散家族

의 再結잠이 실현되어 ι女가 나타났다고 할 때 떠男， ζ女 및 內.女와 

의 3者關係는 위에서 논한 失많宣告냐 不在宣告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 

고 하겠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失묘움宣告나 不在.ii告의 取消는 문제되지 

않가 때문이다. 

01 경우 문제의 소재는 離散 以前 북한에서의 原戶籍體本과 같이 벼 
男 ζ女가 정식의 法律J~ 太橋로서 남한에서 벼男이 행한 假戶籍01 고 

의로 잠못 기재된 켓임이 각종의 증거에 의해 「확정된다면」 甲男ζ女

間의 ￡歸의 關↑系는 法的으로 어떻게 정2-1할 것인가에 있다. 다시 말하 

면 냐댐과 ζ女 사이의 과거의 호적이 되살아날 경우 버男과 內女가 부 

부로 되어 있는 현재의 i최훨關{몫는 여하히 整理하고 調整해야 할 컷인 

가하는 문제이다. 

벤저 북한에 호적이 남아 있지 않거나 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과거 

냐l男과 ι女간의 *歸關係를 입증할 수 없다면 G女는 결과적으로 法的

55) 뺑漸錫， supra note 53, pp.85---86. 
56) 이는 美파돼j冷 제 179조에 의하여 總챔한 1띠l펙윤 말한다. 이 f짜j絡은 1962년 

12월 29 임- 핍R 제 1238호로 개정된 fV:값j特에 의하여 1963년 3 월 1 임부터 니碼jj 
의 織E에 의한 꺼.縣 Oi로 럼거l 되었마. 이에 관한 보다 자셔1한 내용에 관해셔는 ~-l움 

太뺑俠 i1뺑빠{힘W， 북한의 각종 it令鷹Jf 에 따른 韓1했i令의 빼jE 몇 實fJ- l→'.-~1 1H1題
몇}파 對策(1 969) ， pp.28--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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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몽邊를 받지 못하게 되고끼 꺼， ιtc ， Il、j 1)."밤1에 iJ~NJllll밟얀 발생하"'1 

않게 됨 켓 01다. 

그러냐 이에 반해셔 離散家族이 모두 以I힘에 F J 짧음 가지고 있얀 경 

우와 같이 북한에 ￥훌암{하던 離散家族이 분명하게 증꺼활 제출한 수 었 

고， 또한 本籍地(北韓)어1 fi籍이 잔존하고 있플 경우， FE맏 !京F I 網뺀 

本이 있다고 한 경우 이-릅 여하히 해결한 켓인가까 중대한 분셔l꾀 셔1 7 1 

되게 될 켓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학섣은 新팩첼은 訂Jl'~되어야 한다얀 입장파 빠댐 

은 取消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껴 있으나， 어안- 입장에 의하}:

重婚은 존속할 수 없마는 論理에 기초하고 있다는 섞에서든 차이까 없 
다 57) 

이상의 法論理에 따른다변 나l 범ζ女플 부(부一로 하는 흙:) 1經매죄- 호지 

이 듭JïI 또는 取消펠 수 없게 되며， 또한 따디總;1f d': 또관 取때에 의해 

I져女는 닥1男과 하등의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갯이다. 

그러냐 법도 「事’|좁의 變벚~J을 전연 무시할 수 없고， 법제정 시 상상 

하지도 못한 새로운 狀況을 무시하여셔는 아니된 것이다. 1낀! i 흙-얄 한 

때 故意로 !훤碼記載를 한 사람이 지극히 적음 때에판 문제든 .L 리 심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냐 반대로 그것이 관 수에 이플 때에깐 그 수와 

現實을 무시함 수 없게 될 것이다. 더우기 녀庫熾이 언제 제까덤 "'1 !f-. 

離軟家族이 언제 며結유할지 모르든 상황하에 서의 !‘탐험판파I쉰빼으1 f꾀 

戶짧을 그렇지 않은 平常TI~J 狀況 F에서의 L훤짧휩賣삶載와 갇은- ìk Jt~과 

視角에셔 보는 것은 어딘지 자연스럽지 못하고 衛iV의 J1p-'念에도 반ξF:r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法빼웹’뿔에 의하여 또는 輔’뿔이 너무나 無젠한 갯엠- 경우에딘 

特~Ij \/:7.上에 의하여 척당한 조켈월- 가미하여 야 문제흰- 감F￥~I~J.O파 뼈힘}: 

57) 빼빼鋼， supra notr 53,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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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요청 된다고 하겠다 51l) 

@ 失tf-'fí告 또는 4在iT깜 ~~l혐時 벼j婚의 부활에 대한 사안별 해결책 

離散家族 再結짧흉 越南者나 越北者 또는 拉北者의 f훼韓냄住 맴비뿜者 

가 01미 再婚한 상태에 있는 경우 不在효告 또는 -失많찬告의 取消에 의 

하여 前婚의 奏가 f難홉하게 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不김필:告;iL- 제 5 조 

1 항 단서와 民法 제29조 1항의 단서에 의해 不在파함後 또는 失휩;꽉告 

後 그 取i셉떼ii에 한 爛며(後婚)은 善意인 경우에는 爛며의 효력에 영향 

을 마치지 아니하므로 後婚은 그대로 有깅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失많효띔 또는 不在효告 取消時 현재의 춰갖쨌} 後婚과 양립할 

수 없는 前婚이 부활하는가가 문제되며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해결책의 

모색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不在宣告法 째 29조 1항 만서에서는 「善-意로 한」 

이라고 하여 惡意로 한 後婚의 경우도 예상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越

南者의 경우 惡意、는 있을 수 없고 모두 小I1J抗}J的 事由에 의한 것으로 

서 後婚은 「善意로 한」것이라고 보교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고찰하기 

로한다. 

그런데 失院宣띔 또는 不在효告가 取消된 경우의 爛며關係에 대하여 

는 後婚當事者가 善意인 때에는 前婚關係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보고 문 

제시하지 않는 견해 59)와 婚뼈의 성격상 失院털告 ~~?혐의 뺑及效를 제한 

한 民法 제 29조 1항 단서는 購댐關係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고 보고， 

다만 後婚을 당연히 無效인 것으로 보지 않고 때婚01 부활하는 결과 後

婚을 重婚으로 보아 前婚에 관하여는 離婚原因이 생기고(民法 제840 

조 1 호)， 後婚은 취소할 수 있는 것(民法 제810조， 져1816조， 제818 

58) Ibid, p.87 참조 

59) i觀의 핸解이다. 가령 郭과li頁， 해;.1:;總f!lJ( 서울 : I尊刺:， 1986), p.l97 ; 싼隔*， 親
h참빼홉;!( 셔울 : iÉj，社， 1988), p.109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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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으로 보는 견해 60) 7}- 었다. 

그러나 離散家族의 再結유問題는 매우 복잡하여 이플 -f첼I~J_O_로 I환 

理해셔는 안될 것이다. 이 문제는 다소 복잡하여 남한에 있는 자가 싸 

婚한 경우， 獨身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 그리고 펼홉빠짧휩係에 있는 경 

우로 나누고， 다시 각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고참할 펠요가 

있다. 

(1) 함婚者의 以j밟住 殘留햄리뽑者가 (a) 再婚한 경우 ( b) ’짧인 

경우， (c) 事賣婚상태에 있는 경우 

(2) 獨身者의 以j밟1t í훌留땐리뽑者~7 l- (a) 辦뚱한 경우， (b) 個셰익! 

경우， (c) 事數홉상태에 있는 경우. 

(3) 事顆홉의 以j밟柱 殘留맴리體·가 (a) 따婚한 경우， (b) 懶인 

경우， (c) 事數홉상태에 있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 대체로 南펌北￠의 

경우가 일반적이고 南女北男의 경우 많지 않을 것P로 보이 p 로 I후j 써~t 

女를 먼저 살펴보71로 한다. 

우선 (1 )(a) , (2)(a) , (3)(a) 의 경우에는 以~t템:-1t 配f關-가 -려-한의 

남자와 再婚狀態에 있으므로 바록 法理上 後婚01 훨婚01 기는 하지만 대) 

婚은 부활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륨}結유을 시키려jI 놔가가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l )(a) , (2)(a) , (3)(a) 의 경우 젠술한 바와 갇이 만임 4깨î:'i\ ~t ,: lf;{dì 

에 의하여 前婚을 부활시키면 重爛휩係가 되어， 꺼ij婚의 경우 빼t~깐짜 li 

를 발생시키고， 後婚은 取消의 對象이 된다. 만임 오랜 세월동안 後빠 

의 當事者， 즉 以北댐住 殘留맴러뽑者와 그의 남편사이에 평온·공연하게 

유지되어 온 정상적인 A:懶홉係를 파탄시킨다면 쉰꺼낀 ji定tt으1 f싸뼈i~O 1 

라는 法뿔念의 實現01냐 i1的 !현情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 

30 ) 購爛， “*캅습암·으1 Jf~~rì" ， ~.ù\界， 1963년 2웹흐， p.4~ : '1 ' 111 획갯”’ ，;1챔 빼、 

il( L), p.l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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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강요할 경우 그것은 戰爭으로 인한 離散01라는 一ìk的인 悲康IJ

에 또 한벤의 비극을 안겨주는 결과가 필 것이다. 따라서 前婚을 부활 

시키지 않도록 하는特설IJ의 설정이나鋼IJ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해결 

해야 할 것이다. 

(l )(a) , (2)(c) , (3)(c) 의 경우 以j밟柱 殘留댐리뽑者와 그의 남편간의 

入;端關係가 법률혼이 아니라 事實-婚의 관계라는 차이가 있을 뿐 그들 

사이에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 온 夫爛협係를 형식적인 법이론으로써 後

婚을 無폈 또는 取j셉커l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반드시 타당하다고 볼 

수없다. 

그러고 (l )(b) , (2)(b) 의 경우， 즉 以~t범住 殘留맴리뽑者가 獨身인 경 

우 그 「獨身」은 전혀 再婚하지 않거냐 再婚 後 雖婚하여 獨身이거나 

또 再婚하여 7E~IJ하여 獨身인 경우 중의 에느 하나일 것이다. (2)(b) 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히 월남자인 남편이 계속 獨身으로 머물러 있었고， 

以j다되람」 殘留配偶者‘도 역시 계속 獨身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들은 前

婚의 부활로 당연히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별도의 조치는 

불펼요하다고 할 것이다. 

(l )(b) , (2)(b) 의 그 나머지 경우에는 배婚01 부활하는 것으로 보교 

後婚과의 관계에 있어셔 重婚狀態에 있었거나 또는 현재에 그러함을 인 

정하는 것이 필理上으로는 강當하다. 그러냐 이들 경우에 있어서는 重

婚禁止의 적용을 배제하눈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결국 (2)(b) 의 

가능한 모든 경우는 사실상 前婚이 부활되게 될 것이다). 야를 위해서 

는 特別파을 제정하거나 퍼法의 附WIJ에 特설 IJ을 둠과 함게 經過規파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깎정적으로 重t홉禁止 樓E의 適用을 배제하 

도록 하는 방안이 펠요할 것이다. 

그라고 (3)(b) 의 경우 南몇의 事蠻쁨關係는 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 

하고 前婚이 우선한다는 것이 現行民파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일률 

적으로 처리õl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當事者의 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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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를 존중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첼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된다 h: 

다음， 南男北女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힘女北명의 경우에도 멘저 난한 

에 있는 자가 (1) 떠婚한 경우， (2) 獨身으로 있는 경우， (3) 事짧빠멈Mf훈 

에 있는 경우로 냐누고， 그 각 경우→를 다시 세분하여 월북 또는 납북펀 

자가 (a) 購홉한 경우， (b) 獨身으로 있는 경우， (c) 필願懶係에 있 

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川의 경우는 모두 남한에 남은 配偶원가 낚한의 남자와 현재 

{빼댐t態에 있는 경우인 바， (a) , (b) , (c) 의 어느 경우이는 섣종센1 ~ 

취소에 의하여 전혼을 부활시킬 경우 後婚은- 重婚01 되브-로 !iii빠에 대 

하여는 離婚觀}가， 後婚에 대하여는 取폐의 事{섬가 되나 J용-안 낚한 

에서 오랜동안 f￥il:-{l낀 入;橋였던 관계를 파탄시건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때婚을 {흉i핀시커지 않는 파械E으l 설치가 펀요 

하다. 역시 이 경우에도 特딩Ijit을 재정할 경우 그 법에서 이뜰 해션하 

기 위한 별도의 規파을 두거나 民it 附則에 特WIJ을- 마련하는 갯이 펜요 

할 것이다. 

(2)(a)와 (2)(c) 의 경우는 남한에 남은 配偶흙-가 獨짜狀態에 있 ô 나 

越北 또는 越南된 配偶者가 빼훤하거나 훤賣婚關係에 있는 경우-보서 이 

는 後婚을 존중하여 티;j婚을 부활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보 함이 타당 

하다. 

(3)(a) , (3)(c) 의 경우는 越北 또는 답북된 配偶햄-가 낚한에서 [，과l’， 

싼을 원할 때 북한에셔의 後婚을 문제삼을 펼요는 없다. liU빠의 니~i fttl\r 
을 현재 남한에셔의 펼賣婚에 우선시커는 것이 t앙il으l 입장이나 이쉰

일률적으로 처리함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비록 남한에서의 人￠빠왜 

係가 事實婚01라 하더라도 부부로서의 결합의샤가 있jI 상당기간 굉-거 

해 온 사실을 무시하고 形.r\.理論으로 해 결하여 어느달 갑자가 북한에 삭 

61 ) 셔움太빡핫 ìL잭l빠F암irr. supra notp 56. pp.3j-... 34. 깎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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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남자에게 事實婚關係에 있는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사 

태를 쉽사리 수긍하기는 힘들 것 같다. (3)(b) 의 경우는 前婚인 越北

또는 拉北前의 法律婚을 後婚인 事實婚에 우선시키는 것이 앞의 경우， 

즉 (3)(a)와 (3)(c)보다 더욱 강當性을 인정받을 것이냐， 역사 일률적 

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當事者의 ;훨思에 맏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러나 다른 한편 이 경우야말로 남북한에 離散된 配偶者-가 모두 獨당일 

경우와 함께 再結잠을 시키는 것이 비교적 타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 財!졸相續에 관한 問題

@ 離散家族의 再結合에 따른 相續問題

離散家族의 再結今에 따른 構홉問題를 살펴보기어l 앞서 간단히 "t塵;

關係處理의 캐鐵에 관해 고찰하기로 한다. 

현재 |행內의 通說과 *'IJ例에 의하면 不在쿄·告 또는 됐숨ii’함 後 뻐消 

前에 한 행위가 뿔}짧↑ i寫01 건 햇杓이건 불문하고 行寫者 • 커 또는 雙

}j이 惡意인 경우 그 法衛總는 無效가 된다. 이 경우 it:件f關係는 f\: 
it 제 29조， 不{[ò'탬·法 제 4 조 빛 제 5 조 1년書條項에 의 해 규율된다. 

따라서 첫째， 不在파告· 또는 失앓、파펌에 의해 !!fI뿔을 相*薦} 경우， 

그 빼消로 인해 被相續Ao 1 생존한 경우는 그에게 그리고 異H￥에 사망 

한 경우에는 그 死L땀의 +텀續A에게 그 따!쫓이 歸屬하게 되는 것이 원 
칙이다. 

둘째， 財陸相續A이 相續財l출을 處分한 경우， 그 행위자의 _.)j 또는 

雙}j이 惡意인 경우는 당연히 그 볍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그 j상휩關係 

는 첫번째 경우와 동일하게 처라펀다(學說上의 異說 있음) . 첫째와 둘 

째의 경우 相續받은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금전언 경우 

不當￥IJ據될풍의 法理에 따라 생존하고 있는 現存:flJ益의 한도에서 惡意、

者인 경우 그 가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생존하고 있는 짧헐힘者 또는 

不在파함者· 흑은 異H￥에 사망한 경우 그때의 *터￥훌A에l 게 반환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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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i2) 

셋째， 財!쫓*밟훌A 0] f~빼활따!좋을 처분한 경우， 휩‘던인 때에는 rl jjjir 

行寫는 춰效하게 되고， 따라서 *觸A은 不當￥IH點의 ij)뻗-에 따라 HL 
存하는 flJ益의 한도 내에서 생존하고 있는 갖避파f찬者 또는 f~fl:'i‘i:; ’ '.흙 

혹은 異時에 사망한 경우 그때의 相續A에게 ↑↓r짧￥IH랜을 반환하여야 
한다. 

넷째， 빼說에 의하면 不在ffi:한 또는 失꿇ii:fii-後 Wúffllíj에 ff뼈A ， Ff

는 그후의 讓풍Ao] 民法 제 245조 내지 셰 249조상의 H‘.i'il1f;(f받음- 한 
경우는 #밟훌A 또는 그 후에 讓受A에 의한 물건의 F써j權取~!판 Ql 정 
한다. 따라셔 이 경우 取j빼옳 생존해 있는 ↑~~Ú:판힘i者 또는 ’￡￡i-?l ‘(1t~. -ffï 

혹은 異時 死亡으로 인한 별도의 *밟홉A은 不離IH較理에 의해 씨總A 
에게 退還請求權의 期算點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윤 것이 

다. 그 期算點은 取때효·펀後로 보는 것이 타당하t:~는 것 0] ;따洗이다. 

그러냐 學說t으로는 이 경우 틴c.意면에 반하여 격리된 설종~~ 띈二 

不在者에게 「權利위에 잠잔 者」로서의 責1f:-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取f뱀협t를 인정한다면 첼판取消의 實짜이 없다는 점， 나아가 獨댄 l( 

i.t 제 2031 조의 [과rf펀건찬取職j깜剛f後옳 단기간의 퍼逃」 

았는 것에 비추어 보아 取傳‘￥效를 인정하는 것이 不tl함하마1:- 간해샤 

었다 63 ) 

離.散家族의 경우 不견i피:f갇의 lf;(?펴에 의하여 때籍된 자는 선-잔한 바와 

같이 ↑~:(f[-:L감히J~ 째 5 조 1항 만서， 제 4 조 및 피파 제 29조 2항 -듭에 

의하여 보호된다. 즉 不在파콤가 取消되는 경우， 1~까;피 ;t!:플 직섭 원 Ql 

으로 하여 財僅을 취득한 자가 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판하 

는 한도에셔 반환할 義務가 있고’ ‘
I펀意인 경우-어lf-? ] 반건- 이익에 이 

62) 훌鐵뼈íft따1ft suπa note 54, pp.282t 292. 
63) Jbid,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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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64) 

상기 規iE들에 의하여 남한의 後↑立*~續A으로서 ;f~續받은 者 또는 共

同相續A들은 離散家族 즉， 以北居住 殘留者 또는 不在者인 선위상속인 

또는 共同fê續A에게 善意언 경우에는 利益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近還

할 義務가 있는 것이다 6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현행의 不在宣휩￡과 民法

上의 됐趙t쁨制度에 의해서도 離散家族의 再結合時 발생할 수 있는 많 

은 문제가 받은 ;f~續A에 대하여 宣告取消後의 생존자 또는 다른 財옳 

相續A 등이 물건에 대한 退還請함훌을 행사하거나 또는 善意로 그것이 

처분되었거나 별설된 경우에도 不當￥IH廳에 의해 利害關係가 상당히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컨대 不在효함 

또는 失R앓宣告後 거의 40년이 가까워 오교， 統一의 시점에서는 최소한 

거의 50년 정도가 경과할 것인 바， 宣告後 相續받은 財塵의 現存￥IJ

益66)을 정하기란 극히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不在宣쁨 또는 失R앓宣함後 南北에 각각 자녀 등의 法혔目續Ao 1 현존 

하고， 또 被;f~續A o 1 그 선고 후의 경제활동에 의해 새로이 축적한 부 

를 構휩A 01 ;f目續할 경우 그 被*밟훌A과 동일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던 *轉A에 대한 다른 *밟훌A의 반발을 예상해 볼 수 있다. t밟홉 

밟IJ度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배려(로마법시대로부터 있었던 마且七뼈에 

대한 제사의무， 家系繼￥ 등도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 

65) lbid. 

66) 原物로 保管하고 았는 경우에는 保管·改良費의 {홉還이 공제될 것이고(합去 제203 

조)， f散a 退漫일 경우헤는 이익의 現存範圍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 
다. 郭맴|휠， 빼#깎論(셔울 : 博했it. 1986) I pp.594 -- 5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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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과 相續A의 被相續A所씨-의 따!훈增hn에 대한 기여의 평가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었다. 따라서 경제·사회적으로 동일한 삼輔l뿔 센빼 

한다는 것은 隔斷IJ度의 취지에도 망지 않고， 일반인의 필뻔f힘에도 상 

치될 것이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i1때JJ.흥가 이전의 웰~i.t에는 없 

었으나， 1990년 개정된 親族it 제 1008조으1 2에서 이를 규윷하고 있 

다. 離散家族의 再結잠後의 *밟홈에서도 이 조항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相續回復 請求와 관련된 問題

이 문제는 (1) 됐혈함 또는 ;不在효’f한를 開始原I꾀으로 하는 센輔에 

있어서 失않강·걷f 또는 不김iii·告가 없폐된 경우의 *많홉따!훈 회복관계와 

(2) 失앓宣함者 또는 不간i칠:엠f者가 당해 -失&캄닐:f간- 또는 不tEhCif각가 없 

었더라면 總홈A 또는 共同總홉A 중의 1 인이 되었을 +빼에 관하여 

당해 宣告가 取消되어 f歸홈된 경우의 ft輔따!뿔 lûl復關1系는 2가지로 나 

누어 살펴볼수 있다. 

먼저 (1)에 관하여 보면， 失앓칩·함 또는 不在파fii플 開始!헨l서 o 로- 하 

는 *밟훌에 의하여 따塵을 취득한 자는 깐輔이 개사되지 않았던 것P보

되어 그가 취득한 *텀續財!짧인 물건 그 자체가 현존하는 한 물건의 Jj)í끼 

權은 선고를 取消당한 生仔者에게 복귀하게 된다. 따라서， %*J피깐· 닫 

는 不在宣告에 의한 +댐훌Aol 그 따!뿔을 처분한 경우에도 이는 無4휩IJ 

者의 처분행위로셔 無效가 되므로 그 소유권은 生存者에게 복귀하게 된 
다 67 ) 

그러나 그 처분이 션고후 취소전에 쌍방의 善-意‘보 이루어졌을 때에단 

有效한 것으로 남게 되며， 生存者의 소유권은 회복되지 아니한다 fik) 뜻 

한， f밟훌財僅이 動塵인 경우에는 비록 져113 자가 펀意의 #빼홈A_o_로부터 

67) E\jJ 제 29조 1 항 ~~. 1씨페·쉐1 제 5 조 1 항 ~t 
68) 하L- 제 29조 1 항 만셔， 써-폐tâ1 깨 5 조 l 항 만셔 



정6 

취득한 경우라도 평온 · 공연하게 휩·意， 무과설로 취득한 이상 그 動!펄을 

선의취득하게 되므로69) (제 249조) , 生存者는 動塵:의 소유권을 회복하 

지 못하고， 다만 惡意의 +텀續A에 대하여 不當￥'Jf펌쓰還請求를 할 수 있 

을뿐이다. 

위와 같이 됐앓f다r告 또는 不;在파참;를 취소당한 生仔者가 때활의 회복 

을 구할 경우 이것을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民法 저1999조 제 2항의 除

J~M間을 適f섬할 것인지가 문제되나， 상속회복청구권은 相續이 i(=f效하 

게 개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속개시 자체가 

부정되는 失많효·함 또는 不在파’告 따消의 경우에는 民法 제 999조의 適

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2)의 경우를 보면， 본래 어떤 相續에 관하여 單.徵텀續人 또는 

共同fê續Ao 1 되었을 자가 *덤續開始前에 이미 失많휠함 또는 不在뒀함 

를 받아 除籍됨으로써 재續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失앓효함 또는 不在.

iif늑가 取消됨으로써 +댐홉A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取i챔당한 生存者는 진정한 構離者로서 財塵*밟훔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70) 이때 相續回復請求의 방법과 효과는 生存者가 

民法 제 1000조에 의한 相￥홉|順付에 있어서 유얼한 1111태까 相續A ， 즉 單

1難目續Ao 1냐 또는 共同+덤續A 중으1 1 인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먼저， 맺存者가 單.擬밟，휩A의 지위를 회복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상속 

을 받은 자는 전원 {짧解밟훌A어l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그가 점유하는 

께햄흡財塵을 모두 生存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1樹~룹많，활A o l 제 

3 자에게 *텀續財!뿔을 처분하였다면， 雙方當事者가 善意인 경우가 아년 

한 제 3 자가 진정한 fê續A인 生存者-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71 ) 다 

만 *덤續財옮이 動僅인 경우에는 f替稱相續Ao 1 惡意、의 경우라도 제 3 자 

69) 휩去 제 249조 

70) 휩:t 제 999조 1 항 
71) 댔￡- 제 29조 1 항， ↑파’frf낚공 제 5 초 1 항 



예를北를훨家族의 再~깝에 따판 iHtJ 뼈빼.권괴} 聊?훗가’훌 ~7 

가 평온·공연하게 뿔意， 무과실로 이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1,jL ~~1249 

조에 의한 션의취득의 대상이 되P로， ，tu원·는 제 3 자에거1 -- L 뼈j념:으l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뺨稱*댐홉A어l 대하여 ↑↓챔iflH펌ιj뽑jaif쉰- 함 

수 있을 뿐이다. 

다음， 生存者가 共!페，ft輔A 중의 1 인으로 되찬 경우-에-간 다찬 lt[ [jJ 

f빼휩A들을 상대로 딴觸財I펄의 분함을 청구할 수 있다 ι 

그런데 종전의 까[nJ찌輔A듬이 찌輔따，[을 이미 제 3 사에게 서분-한 

경우에는 {替稱깎%흡A의 경우와는 달라 이뜰 센[ iJ께總A은 !!￥樞 flJ 센까 

아니므로 生천:者의 상속지분에 한하여 ，f~輔UJ]復의 문제가 반생한다. 종 

전의 공동상속인과 제 3 취득자가 모두 월-意인 경우」를 제외하-，넌- , ’t:. ({ 
흙는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제 3 자에게 fn￥.斷']f’없춤;J(플 제외하고 

는， 'f.存홉는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제 3 자에게 께뼈[1 ，mL페.!:펀- 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당해 *많훨Ufr1이 분할됨이 없이 j낀狀뺀무

이전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타당하다. 

그러나， 채續財!뿔의 분할결과 제 3 자가 취득한 배-윗의 경우와는 분세 

가 담라진다. 즉， 'tff 홉·를 포함한 共r[~]，f많활A쥔~o 1 피f‘j?l uliilj-il!- !!!!’체 

7~ 된 ，f~續財I뿔分뽑Ij을 다시 행한 결과 ’{꺼:흙-가 ff輔하기로 낀상뀐 경 

우 제 3 자에 대하여 +댐홈페復請求를 함 수 있깐지는 의문-이다.1(IL 져l 

1015조 단셔는 *닙續따l쫓의 분함의 효과얀 셔13 자의 권리쉰- 해하 시 -섣

한다고 規파하여 분할의 소급효플 제한하고 있기 때푼이다. I [iJ채파에 
의함 경우 제 3 자의 혈-意 • 惡意를 불문하게 되[J l링- 제 3 취득사얀 1ilJ까 

不動뿜: 할 것 없이 언제나 보호받게 되는 반면，f[輔A의 지위쉰- 회-퍼

한 ，t存者의 ￥Ij갚은 전혀 무사되어 버린다. 이단 퍼퍼l낀 01단 해낀하여 

야 할 것이다. 

아움러， 民法 제 999조 제 2 항에 의하면 빡續매l復請;}<ftG온- 친해쉰 한 

72) l(iL 제 1013조， ’항힘ifk쳐;L 제 2 초 1 항 마 10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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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3 년， 쇄續I펴tfrìll 로부더 10년의 l않)~期밤1 냐 l 어느 하나가 벤저 

도래하면 소멜한다고 械쉰되어 있는 바， 이 짧E을 龍빨캉族에 대하여 

도 그대로 j!펄뛰한다면 대부분의 경우가 뼈續I품J~fì rl 로부터 10년의 除}~

때I범에 갤려게 되어 사섣상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 

서 離.剛家族의 FJ$E싼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제정 

이냐 liÇit I팎씨에 원過햇파을 둠으로써 h:i￡ 저1999조 2항의 제척기간 

의 適떠을 배저l하여야 할 것이다. 

(4 ) 빼 f關係 및 fi J:承繼에 관한 핍1웹 

CD f- k의 I펴題 

子4의 경우도 不孔파꽉가 取폐되면 f흉籍하게 되며， 法律1-.의 父 l￥ f

女關係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다. 디籍에 업적되지 않은 子女 및 婚뼈外 

{tjfE f-女는 l:çit의 規파에 의해 해결하면 펠 것이다. 또한 殘짧 r~'로 

서 èJJt하였거나 타인의 子女로 입적되어 있는 경우에도 現行江-에 의하 

여 구제하는 惜휩.를 취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ì3 ) 

ø ri l承繼에 관한 I법뭘 

離.散家族언 殘留뽑가 효·子孫인 경우 그 자를 fi--t:로 하여 F":J籍을 {I} 

端JÆ해야 한다. 또한 離散家族인 殘留者-의 1\體째續도 인정해야 할 것 

01다. 

나. 北韓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현재의 I;ì斷狀況에서 離散家族의 {과結싹H￥ 常事흙의 i.L1~t關係에 I휘

~l韓의 法중 어느 법을 適用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으변 안된다. 法理.

論 t으로는 헌법 제 3 조의 領 1:1앓I덩과 lg쐐家{果安iL에 의 해 北韓은 우리 

에 대하여 국가가 아니며 J:i l쐐家傳l關에 볼과하며 북흥F주-민도 大훨뭘하|꽤 

의 국민이다. 따라서 離散家族이 낚한에 서 {f}結유함 경우는 물론 북한 

73) 셔검-(뺑~~ iJ잔니iH’itJíij' ， S l1 pra notc 56, pp.34 ....... 35. 



I휩~t1톨뿜흥條의 ’밖trr에 따{’" ,1::(0 Mll 뼈·‘lI A’1 ~J~ 까"t 2";9 

에셔 싸원i잔한 경우에도 fqLi패 1" 우-랴의 l(iLo 1 ，;，첸 'Ijxl 어야 한나. -1-I’l 
나 이찬 젠혀 기대가능성이 없는- 깐;삶j떤의 íl했r ( rhrtoric )에 잊 J’}하나 

[마라셔 북한에셔 辦W(체￡이 써.웬싼한 경 ?-에까 !뻗‘ 北4;?Pl l 치’ l꾀J、 

을 j펜Jtj하얀 켓이 타당하다. ,-7-5_ :L렌 켓이 제tI폐I~센J>’t 1페URFK/J」:9| 

확럽된 이론에 의하떤 4υμJ-센폐과의 관셔l애서도 짜뼈이나 쐐테까 ，~:， tt{ 1;\ ‘ 

關係나 t[l辯I~셉 1系에 펜-하여 분갱이 밤생한 경우-에 -C- 4;lklt{/|!’써의 l섬렌 5 
인정하고 이플 t料!￡i」 ip--무-셔 )1훨 J I J하여 분 생-암 해 깐하까딱 하， 1 ,_ 였\ • 

바， \irt L1않J({의 I~:'l. ) J ~블 jr섭한 갯이 아니라 센iL關係에 언어 ι|} :- 9:i t 

關f系와 단라 ~-I 우리에게 ~::/f.\I;신I폐 ql ~t함 fj파 21 ~t힘n셔에사의 긴 I )，~ 

인정해 주는 것이 다수의 패댄센폈f i"에도 합치하;l[ ， j4 FE 현산에II:- t/- 힘 

되는 켓이라 하겠다. 가렁 인천-의 경우 승-엔의 여부관 꽃 tR- 하，-，'， 'liÇ-'， ij) 、

인 한에 있어 셔 l폐l際私핀의 상tJL에 따라 i폐!￡jJj-0-보 함 수 있 갯 o "’ 

보고 있다.끼) 중국인01나 한국인의 ↑!분-볍<:>섬-λ-~ 공산정권으l iJjlf-3- j!센 

f뀌한 F級蘇~"IJ~ 자01 1959 년 12 원 22 인 연뷰 }~팎院에 의하여 학생곽l 

바 있는데， 北핸파윤 適사}한 이퍼한 ~ïJf~IJ쉰-P-- 꺼 91 辦돼， 八훨， 때씨W{~ 

의 li} ’t:， 껴-의 u신처l 강에 괜-한 켓이었다 7h ， 

그러나 이쓴 北함:젠‘.iL.9 1 ~t핸 I셔에 셔의 ，~;J{ ) )어1 -:，택냐! 밴이 1껴 [H~:'( ~;(! 

t或l셔에 셔으1 ~t핸j?l itlJ건- 부-인된간- 윤판이lt. 우-김 l 의 갱우 I~~ • [1니페 

74) ! .... 위즈의 따례에-간 l페낀;1 1' . .91 껴lf? 이 싸l빼」시!헨111 9 1 Jt 꺼 F- 아니아:- 4lfll ’} ;j l’. 
이만리아의 법원jj- 강익 l 여부-9片- 상까없이 lf 셔l 냐l~이 상하{: t사에 [l~’} ιl 싸\' ., I 
E，「 tti-잊- 지용하였다J.L.Kunz， “ Critl( “ Rt'rnörks ()11 샤1 1I tt' r' p시 1111 ’ 1 

H.f)('ognitiull In Int0rnat lonal La\\’ . AJ./.L , 、， ()IA1.(1~E)()) ， p.7 17: I ’\ .; 어1 1 I " 

정의의 구-현이나 -상상성씌앙 꾀 9하띤 승인JL깐 띤새 .. :, V1-- 1빼J:쉬 9\ 'á, ) )'~' ~ 1 센서띤 

다. H.Lautcrpa(‘ht , Recognitioll ln International 1 fl lL’( (‘arnbridμ(' : Ca lTl lmdμ「

lJnivcrsity Press, 1918) , pp.115 , 117. 

7:-') Yoshiro Hay<l ta , “ Thr LÁ'x Patri <l(, of (‘hin f'sP and Kor0ans" , ’ rh(. }nJXI Tl l 지 

Annual 0/ lnternatinnal Lau ‘, (106S ), p.~7. 

7G) 쉬‘ J혜1. “ κI~햄JIi이 뷰- 1';’법 1 . .91 e;:ttt" , I폐꽤J/썩간뻐뽑， 셔!23fl l , 2 4 닦 lt! p 

(1~)7R). pp.217~2flK ， 2:i l 깐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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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사정이 다르고 엄연히 領 k條J따01 존재하는 한 현재의 1) j'-힘~~ï\~兄 |、

에서는 과거 東I며獨間의 準패l際￥μL체 쩌힘차77 )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北謝뱉맺에 *韓tl치멜l의 統펴權.이 미치지 않는 현실 

을 고려하여 北휩힘也域에서의 離散껴〈族의 fÍ}結今H￥ I휘-협:의 lt l좌i.t윤 i밸 

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드로 북한에셔 離散求族의 따*Ef￥ß.￥ 領 L

條J휠을 근거로 한 形파論理플 고집할 것이 아니라 - 또 이플 주장하더 

라도 받아들여 칠 llJ能|生은 전혀 없다 - 그에 따른 파律핍j웹는 현재와 

같은 ?짧Ir狀況下에서는 일처l 北韓it에 맡겨야 할 것이다. 

3. 國家聯合下에서 再結合하는 경우 法的 問題와 그 解決

I훤北韓01 꽤家聯우78)을 t훌hX한다는 것은 각71 南北韓01 때熙i.t J. 2 

|쾌家로 分짧되고， 그러한 2[!쐐家 體없Iff에 서 機能的 觀默에 서 交流 . t써 

)J을 통하여 며갱뺑f삽1에 [g패際的 t6h議體를 구성하는 경우플 말한다. 이는 

뭘--1행家로의 통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統 一이라고 볼 수 

는 없으나 南北韓이 統 a로 l-}ο}가는 과정에서 暫XEr!bql i웰j鋼離IJ로-서 

19패家聯싼을 창섣할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77) 동서독간의 i웹縣flJLt'1낀 解자에 관해서는 오쉰_L “낚북한 Jí~뷰에 따펀- 펴”때際빠￡ 

()긴 바낸題빼싸차을 위한 11-1論(I~J NI1t 1 - 독일의 경험플 좋심-앤~"， ~t짧 · 統 - .6ff힘論 

k.集 - (IV) 交流. ~hiJ})'1理f- ， 국통조 90-12-93(990) , pp.55----97 깎조 ; 

다만 |혐北합이 한민족공동체 Ht.h案에서 짧'J'하;ll 있는 |에~t聯ff을- 樞IJx한 껑우에 

는 동-셔뜩식의 뺑펠願패!낀 解J(도 7}-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78) r 밟청聯유 J ( conf ederation, Staa ten bund )이란 핸數의 패’求까 각기 l페際싸'.I!!I蘇 

의 資格 또는 f剛l뻐낀 A格(international pcrsonality) 을 f싸、’댁}면셔 상호대등한 ̂ I 
위에 λ-1 Jti댄의 .f l값-쓸 위하여 懶V어l 의해 설합하퍼 센I riJ의 懶萬(聯냄離)룹 통해 

外交， 가타 일정한 환r쉰을. ~佈훌하여 .-1에 관한 4機않. Jt ll ïLo.보 행A냐}는 l패t絲lh싼이 

라 할 수 있냐. 젠웹精 r빠l端Ip햄觀J( 싸싸 : "1 폐랜뻐해I}빠’將， 1939) , pp. 
26 ......, 27 ; J.H.W.Verzijl, International Law in Historical Perspective, Vo l. 2 
(Leyden, t.he Netherlands : Sijthoff, 1969) , p.159. 



빼~t흩歐家族의 벼~싼에 따{，~ il.:.fl'. ) I벼IA끼A 聊i~ Ji'i, 21ì1 

다만 l씌家a짧념I~ ) 統 -}j式의 경우， 북한을 놔까강- 승인하」l[ 삭정셔 o 

로나마 21혜家보 分첼된다는- 점에서 - 물론 이켓은- +: \';j짧t윤 위한 서 

이 아니라 統 ←·이라는 t~뼈티標 j훌hx을 위한 r-r선까 바J(우5- 씬?다 -

헌법의 빠L條J합과 배치되며 종래부터 太韓1\:1혜이 견^]해 온- 정동-닝 주 

장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깐- 유의해야 

한다. 

이 때에는 ?漸狀況 F에서의 댄 L條:J(t을 근거보 한 縣패0] _' '-l ll 꾀

타당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경우 채 (關係， flif.휩n:j짧가 반 냉함깐

앞의 경우와 같으냐， 특히 除籍r.;.가 復짧되한지의 분-세딘 다소의 신 갚 

를 요한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除精된 자는 I쾌?햄剛삭l 形lJ~ _0 __ 1:감 소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外I행의 패籍을 이미 취득하고 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除藉者-의 復籍과 관련해서는 먼저 빼햄j뿔r훼#으l 행 A핀- l!f! 

容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南北韓바의 싼‘덴까 띤요하다 한 서익 1 IJ ~， 

l쾌l際法的 ìXJC에서 解決策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제가된다. 

l행家聯유을 構hQ한 경우 南北韓은 별개의 1:權 I!!페청이 7] 때분-에 쐐tI~{ 

家h잦은 각각 南北韓의 패하이라는 선분을 갖게 되며， 이갈이 낚씌-한 증 

어느 지역에서 바원깐하게 되면 뜩정의 iLil쁨l題와 관련된 Íi(i 1 ， 1페 911，’씨 

際私.11이 빼I캠되 게 된다. 

다음에는 패家聯? 形f1~ 後 離散永候이 낚한에 셔 IJ삼l낀?한 때 ’‘’ ‘깐 생 

하는 rm題플 λ-웹·關係， ~ (I~혐係， H홉홉nn題 등，Ô __ i ，~_ l ~\-어 ;t ~t}~. J l.i 

한다. 

79) 北韓에셔 flj￥염얀하수· 경우- ~t韓으1 [폐W;1;JJL 규정에 의하여 l!용관I iV'~’￥u‘( 빼!'t’H씨、. ) 

이 견정되게 되고， 밤i된 특정국가의 짧ï'íf1싸의 lt 쟁에 의해 ;J:{J') 뼈il{이 01'，’이 / ) 

게 독 l다 . _~L t' 1냐 아객까지 北韓의 I페F사j~}판- 셔l 정되이 였 J.1 않.~.J，l ~h~. )해~~f' ，'~' 

,í}í- 71 까낸 」대뻐」긴↑1t 셔15 권 (1990) 에 ι1 ，1T， ~헬힘f:üL어I :.，’ l 힌 rf 싱P ‘’ 0) "-1 ?i: t I 
이 상우 ’홉렌(I~J .댄 JIt; ?1 [페~f:JJ)~어l 해t:J니깐 11뻐 1)￥J.iL2 1 -rf' 상이 ~!~， ~I )11 씬 끼1(， I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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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辦散Iiij·으 l 빠뼈의 '~;'x) J에 관해 셔는 우리나라 i갯外私i1:: 저116조 

가 「婚-뼈의 效)J은 λ;의 本l뱅합에 의한다」고 械쉰하고 있으브보 I페필 

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즉 北歸 l혜箱의 λ인 14 1 펑과 太따::1(1쐐 |쐐l치인 

해인 ιk가 |폐節에셔 ft}結산함 경우 데I械의 效JJ에 관해서는 λ-의 本

w패뻐-인 북한의 t(i.t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반대로 太韓-채l쾌에서 p} 

*Iii까함 경우에는 λ-의 시쐐i.t인 k합J(패의 1(i1에 따라 해 결하면 

된다. 

後협의 경우 발생하는 돼題點과 그 解자 빛 對策은 기본적으로 .fJbj 
斷狀況 I、-에서 離，1ft쳤族이 l4結今하는 경우의 J밟}에서 살펴본 바와 같 

다. 다만， 太韓댐國에서 離散家族이 며結잠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離散家族이 생존하는 경우 重婚01 발생하게 되는 바， 이 때에는 離銷덴 

[애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後婚은 it뀌긴 安파性을 고려하여 겨l속 有껏l댄f 

것으로 간주하고 前婚에 대하여는 離婚풍렐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쐐f-關係에 관해서 우리나라 涉外私法 제 19조(親生子)는 「친 

생자의 샘파， /합忍 또는 낀認은 그 출생당시의 母의 ￡의 本l행it에 의 

한다.k가 子의 lfj얻fiii에 死L한 때에는 그 死L當時의 4샤꽤it에 의하 

여 이를 정한다」고 빠E하고 있다. 따라서 lli牛地에 관계없이 출생당시 

母의 Ä))O; 으l 本I!!피i1에 의해서 친생자에 관한 i11폐려題가 해결되며Ij\' 

북한에서 事實婚關係에서 出，t한 婚뼈外子-의 경우 認知問題는 涉外私

필 제 20조R2) 에 의해 해 결된다!l3) 

80) 이 상우 싼의 Ä는 '1:.父가 아님 수_fi_ 있까. 

81 ) 徐깨7맴、， [g꽤際，f.Li.t J짧義( 서월 .ì빼쩌， 1987), pp.275----277 찬조 

82) 淑씨1 져120조(싫처 1 )는 다음과 감이 규정하고 있다. J/혼인외의 출생자의 인지Jt 

건븐 ~.l 父 또깐 母에 관하여서는 쇄처I한 때의 父 또는 {냥의 휘를법i1에 의하여 이쉰

정하고 ~L { 에 관하여한 쇄‘처I할 때의 f 의 *꽤L에 의하여 이플 정한다. (%)認쩌 l의 

效JJ은 父 또는 f!}의 ~f빼L어l 의한다. 

83) Ibid. , pp.278 ---- 282 참조 



t휘~t를散흥族의 파*ffr에 따ι ,)Jr'J 1\11뼈.미 

기다 쐐 f쐐의 iLit關i系.9 1 ，~;Jl.)) 은- 沙l야f!~J~;{n ~ 2 :~---에 [마바 써 1’ 1:‘J .91 
i1Jtt關係는 父의 ~I쾌싸에 의하고 父가 없긴 때에단 1:j:.91 ~I폐iJ;에 의 

해 해켈된다 h4 

세째， 沙外flJL 져J26조에 의해 fl 샤헬은 被Hl월￥人.9 1 ~I페J~어l 의한냐 

고 規파하-끄 있는 바， r힘」댐앉散永欣의 l'샘l깐서l ‘￥ 년1 생하-::- 씨뷰때 J:l ￠Il{

동- 조항에 의꺼하여 被께總Aol r힘~tl~씨l(이라변 까뷰ú J\이 한E，:-익 lqlιl 

북한놔민인지 관계없이 北웹:.ij~에 따라 씨%댈111j넓가 해힘}센|거l 되I1j. 반 [11 

로 被fll續A이 한놔인이라면 fll辯 A.으 1 I폐짧플 볼문하--lr 렘 l폐iii」;이l 따 

라 f!ifl웰f김1題7~ 해 견된다. 

따라서 離散졌M파 관련펜 니3캠::l밟의 해겸에 있어셔 l선척 o

파지 문제된 것은 없 o까L나~ I꽤p꽤쩨 
와 관렌하여 關係iL規의 뽑IJ -(1긴 )1철 nl에 [4라 반생한 수 있{ ? IJ:l쌀!r}Jol] 

대처하가 위해서단 관련법규에 *:;i펴채~L을- 두- 71냐 附H'J 김- 동-해 해션하 

는 방안을 모색함이 펠요하다고 분다. :"L 21 y_ -- '-건 l한 간HlJ의 내용.9 1 ); 

I íiJ은 대체로 rj鋼í'~k~7L F에서 I뺀;F에 서 辦없청Ij~i이 1 1념lii싼하-， 강우 

의 항목-에서 ;lr찬한 갯과 유사한 갯이 되어야 한 켓이l!LJ~ 뷰냐. 

다만， 이 경우 낚북한이 離散체}i .9! jl}웬까에 따른 iJ~i 11ill댐간 ~~ ~} 

히 해결하기 위해 l피家ìkn::에셔 1縣‘]잔- 처l 책까:. l상법블 .-1 ~ í’ 1 한 .Þ, 인 

음 것이다. 그랴고 이 조약에셔 r- f;.:의 경우 Ig꾀했뱉챔뺨음- ql 생한 ;、

있플 갯A쿄- 생각된다. 

4. 聯취뼈IJ 統-下에서 再結슴하는 경우 j꿨낀 問題와 그 解決

聯f[)랜家는 복-F으 1 :k: j}lg씨 o 투 구성된 놔 l~이~ tf Jl사1f'iJ{.‘.Hli織01 얀 

전한 k패際iL 1-_으l 能})음- 갖고 연방의 정부추:직끈 꽉l 셔l 한폭! li- 상사항 

84) lbid. , 까).28서 ~ 292 깎 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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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서만 l쐐|際센 L의 能)J을 갖고 있4:F 짧서I~ J !쾌l際 ι-깐- 만한다’ 

따라서 聯채!때家뉴 그 자체의 정부가판을 갓jl 연방구성국까와 職"1精

hX!~패家의 주민에게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환 국가이다 ~í ， l 낚북한이 聯fl~

l쐐家로 싼r.--‘된다는 것은 1국가를 형성하여 남북한의 정부수 구성국 쟁 

부로 될 뿐으로서 對外的인 |핵際il l\힘을 상실한다는 갯칠- 의마한다. 

그러나 構/JX;!쐐은 對l쳐的으로는 l패求떠 서:깐을 보유하브로써 1핸 i ’ j(I~J~l 

ιi1. f ffx: 및 디Jit의 샘織을 갖는다. I꾀北힘이 聯 fl)!!!~!'永보서 ir.k되깐 

경우에 南北韓에 離散되어 있는 가족의 뱀lli쇄l써l도 서’i號l係， ￥~r關

係， 相續關係에서 문제가 밤생함에는 다른 경우와 차이가 없다. 또 除

籍者의 f혔홈!려題도 역사 발생할 것이다. 

聯돼l행家의 구성국간에는 소위 꽤l際私.1t 또븐 準l벤際fL셀이 j훨 ~n된 

다는 것이 확립된 法!京WJ이다. 準l쾌際￥1it이라 함은 생활관겨l가 小싸[ -' 

法패의 법률에 관계된 경우에 어느 法패의 파챈(地6法)윤 j훨 l섬한 것 

인7}-를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패l際fl、파과 準l或11際私iJ~은 P-누 ，fj、권으l 

術突을 해결하는 i.ti람이라는 점에서 하등 다룹 것이 없다. 따라서 영· 

미에셔는 양자를 전혀 구t뀔하지 않고 였다.κl 

남북한이 聯해|꽤家를 구성함 경우 초가에깐 처l 제와 제도간의 이칠성 

이 콜 것이므로- 단시엘내에 남북한의 법뜰원동합하는 것은- 어려운 것 

이P로 準H쐐l際私필의 I없택에 따라 ÄJ값關係， *~f關係， fl ~辯I샘係에 서 

85) 1. Bernier, Intprnational Legal Aspects of F’'edrraLism (Lonrlon: L()ngrnalls. 

197]) , p.13 : W.L.Goulcl , An JntroductÎo71 to hztνTnational La 1l’ (、:('\\' York 
Harper, 1957), p.200 : ,J.Crawford, Thp C’T('atÎO Tl of Slatrs in hzler71utio71al 

Law (Oxford : Clarendon Press, 1979) , p.29 1. 

86) J.G.Starke, An JnlroductÎon to J7l le1'natÎonal J.Æl ’. 5t h C'd. (Lonc!on: 

Rutterworth, 1958) , p.192 ; G. V.Glahn , Law Among Nations , jr서 이. (N0\\’ 
York: Marrnillan, 1976) , p.67. 

87) )얘1U\냉페에 의한 ~t렘의 11}~~X' f샤간'~IJ E> 1 ’t -컨- 1꽤 I Á.);‘J 1 1、jl찌놔께|!l，，， Pl 「 j|ktU j-3- Pl 

D1한다. 



빼~t톨몫家族91 벼~유에 따쉰 iUrJ r.1l뼈 ll，.~，~ ~~ Jj'.t; æs 

발생하는 문제쓸 처리해야 할 것이다. _-1 서유- 센l「 l패봐k넨;?l Rl i! 에 

따르게 되브로 l벡家聯싼 만겨l에서의 빼팎자앓고} ’ J'~’넨 | 갇아 'Á] 게 독! 건 

。 l 다. 

그런데 낚북한이 聯채l쾌家플 형성한 후 빈족간의 샌t'1.~t이 - t-막갇l 이 

상당한 정도묻 I퍼젤’It.이 회복된 후에는 섞차석 o 녕- klJJiR- it 하:? 끼 

이 바람직하며 어 1，_ 단계에셔는 팬꽤l際f:Lì.t걷- 원책에 I깐낀 끼이 아니아 

統 -私it을 제정하브로써 il캔의 11\::觸을- 解써함이 타당히-tt_' I '_ 앵샤 

된다. 

5. 單-國家로의 統-後 再結음하는 경우 ;去的 問題와 그 隔決

완전한 의미의 統 -은 마i韓에 의한 北함의 11사收·따싼멘의 J) JV~ -l’} 

北합에 의한 I轉강.으 1 u及收. f井까엔IJ의 h피이 있을- 수 었다. 1샤，꾀에니 -:T

후자의 경우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기호 하고， )~함l치l썩에 의한 센 -9] 

경우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全般的 戶籍再編홈IJ의 問題

J，:원l치[~삐에 의한 북한의 11싸收. fH{~’I~J 빠 즉 북한이 J!X싸톡 1 (i;: 에← 

무엣보다도 fi짧대IJJ표플 부-활시커는 문저l 가 간부서 ql 분셔!꾀서 셔l 시안!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현재 }i籍힘IJ{표까 시행되 ^1 않고 i:I 싸l폐ji!! 또 

플 설시하고 있는데， 統 ·後에는 이플 폐지하고， ，혐의 fh!}셔 ql 성학 

한 ff}編뿜IJ가 중대한 사업의 하나토서 등상하게 권 갯이 ,] 때분이나. 

즉， 太韓1~[혜에 의한 統 ·의 경우 끈견-적인 분져lj; 사 세기도|단 c!-o 
로는 } I짧의 tl}￥M없1 J의 문제라고 함 갯이며 oH:- 辦없永Jj~~ .9] If}￥l|lrHil 

} I댐현j멘와도 석 · 간섭으로 관련되仁- 껴 olE로 이에 관해 까만히 익 h~ 

해 두고자 한다. 

, I 젠의 젠반 1-! 인 l끼~*M ~JIJ의 11: J뼈한 천째 , ，햄f.I.t\ ;fj-I J 91 감까뺀f!f. tlj- 때 , 

서서 ) f션꺼i(I~，. supra n()t (' 서 1, p, 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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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籍의 정확한 編밟unn題， 서l 째 f1籍編힘Ij에 있어서 복잡한 법률관계의 

해결문제 등으로 나누어 삼펴볼 수 있다. 

J) t Î짧編制時 資料獲뺨의 쐐짧 

p籍을 再編뽑Ij함에 있어 資料’歡떻의 r~터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收復

과 동시에 보관되어 있을지도 보르는 턴籍原揮를 수집하고， 북훈L주민이 

秘藏하여 온 족보 기타의 iZ證文書·를 제출하도록 함이 펄요할 것A로 

생각된다. 직 접 참고가 되는 것으로는 무옛보다도 越南者인 離散청族의 

r1籍을- 들 수 였다. 이를 복사하여 I歸합뼈IJ로 분류하고， 編힘Ij擔휩 地

)j1]-政機關에 비 치하면 戶籍사무가 원활하게 될 것이다. 

기타의 자료로서는 公民證을 들 수 있는데 , 公합登댄‘博플 確保하고， 

각자가 소지하고 있는 公힐登을 참고로 하면 戶籍ftf編뽑Ij의 문제에 어느 

정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公앓登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출생지， 공민증을 교부 

받은 주소， 변호， 교부년월일， 가족란， 혼인관계란， 직업란， 거주 되거 

등록란， 기타 특별기록란이 있으므로 제 1 차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119) 

I~ t;籍-의 정확한 編制I법題 

디籍-의 따編;페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떠編없Ij時 I훤碼記載 

냐 「重就籍-이 난무한다면 {파編없Ij事業에 불필요한 불편과 국력의 낭비 

를 초래할 7}눔성이 었다. 따라서 더籍의 파編制時 부정확한 記錄과 1찮 

{態니載 및 C重就籍을 防止하기 위한 대책을 깃L구함 펠요가 있다. 

越南者의 경우 ~_L와 離散되었던 가족이나 친족의 경우는 비교적 정확 

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rf삼賴할 수 있는 원」으1 f짧을 요하도록 함이 펼요할 것이다.‘10) 여기서 

89) 셔움 k.뺨f μ펴.1frfftrJíJí-， supra notc 56, pp.37 ........ 38. 
90) Jbid .•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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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뺀한 수 였는 r;' J룹 어떠한 자 또는 어떠한 t센위의 사5;. 함 끼~ 17 } 

가 문제된 수 있다. 이를 아예 \tiLÚ~l-O_로 해션함 o 갚-써 Y- 생익 소 Xlf: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i特編*'11'，의 복잡한 iLihH;1뼈의 빠()t 

越 rtj 휩와 북한에 f양핍하고 았던 법tt밥철族( 9훤1{ 선)파의 관서l.~~시 이 

미 언급한 바결- 저l외한 j때폐J]題가 밤생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셔짝하시 

않논 한 가왕의 ~t?판」i에 의하여 이루어친 관계관「 원칙셔 o 무- ql 생하 

전져l하에 「漸進「’‘lO_강-J 헤i파파-을 마련하는 방삭으보 해찬하깐 각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된다 ‘ìl 

나. 離散家族 再結合時 ;빼선 問題와 그 解決

북한에 거주하던 離散청~t 즉 이북-거주 탤체원의 경우- ~ L가 71주하 

던 「 쐐xf월地Ilt~가 收짧된， 즉 抗 -된 경우」에는 ↑내J. L ’ i:; ‘ ;iL :.<11 S ，{'.으 l 

械心어l 의해 4에i’i.〔 ;ii-가 따iili되게 된다. f[iJil에 의하떤 이와 깐건- 상-?

에는 F훌留휩-의 생존여부플 볼분하며 따폐으l 파;‘ I‘에 I다꽉 J I 댐에 싸샌뇌 

도록 되어 았으lJ강- 이단권- 위한 섭~~'IJJ또 "，의 새갖-운- 분셔l단 반냉하 ιl 

않는다. 다만 統 ·의 경우- 챔짧對象이 ￥l 離하t껴~?t의 수까 하나 핀 에 

그치는 갯이 아니고 무수히 많을 것 o LlI_(~ -!.의 선속한 j1 감ltj- 위해시 

는 越!휘者나 越北 내지 拉~t원의 맨니f씌원 능 남한 l~주 離nt껴~I}~91 } i 폐 

li;i漢를 복사하여 IGi?좋j也닝 IJ로 분류하여 보관해 두-는 갯이 이에 니l 한 끼! 

절한 대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남한거주 購떻r永欣의 댐에 괜한 한 

호잭전반의 !샤歸없Ijß 、￥ 시간파 노력블- 젤약한 수 있거l 된 끼이 ;lr IJ -:，r- 세 

처리의 정확’ 신속을 가함 수 있윌을- 것이에c마; 

ι다}냄음으로 *統1t-後 離散껴~}jx t1f￥EC?빠 il"i캡:;1뽑-덤- 져j 7 1 권 수 있-: ? ?- 새 

로는 무엿보다 λ爛調係를 듭 수 있을 것이다. 즉， 낚한에셔 !I'끼이 -「
• 

91) lbid. 
92) lbid .• p.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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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이 념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統 ·後， 즉 北힘힘也t펴의 收써後 본석^] 

인 북한으로 찾아 갔더니 配偶者 ιμ가 北웰의 i파L에 으의}하여 7파;;ii피; I덴낀T)〕r치1.“←f〕f〕i:;1 

등의 방법으로 니디.籍을 정라하여 A빙과 북한법에 의하여 결흔했을 때를 

상정해 볼 수 있다. 統 쉬U이든 또는 紙 →·後이든 분명히 太歸i치l뱃의 때 

1는 韓半島와 그 附I靈島~멧0]다. 따라서 우리의 동치권은 당연히 북한 

에 대해서도 미쳐야 한다. 다만 현재는 김일성정권에 의하여 」냉펙也t파 

이 사실상(de fact이 라據되어 있기 때문에 法랜U~으보는 일시적으로 

太韓民l쾌法이 施行되 지 않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南j댐#散家族I핍題 특히， ):J혐關係의 처리를 위한 지침을 제 

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1~9IJ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 

이 $행京地區는 6.25동란 전에는 북한에 속하였는데， 1953년 이후 동

지구는 남한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철원지구의 }옆I샌rfr1r權에 

관하여 *ji爭이 발생하였는데，*1去{펴온 1965년 11 월 11 일의 判決에셔 

1949년 6월 21 일 太합民I행이 공포한 農地폈筆필01 1953년에 있어셔 

첼원지구에 꺼껏t하다고 *'IJ지i하고 지방법원의 今議퓨Wj:'IJitt을 파기 · 환송 

하였던 것이다(1::1) 

이상의 판시로부터 논리적으로 推펙하면， 현시점에셔 k함l치l쾌 볍원 

이 북한에서의 婚뼈關係를 직접 취급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만간 센 

_ .. 이 되어 大韓民꽤이 스스로 統治權을 행사하게 될 때， 營If'x:權이 제정 

· 실시한 법령하에서의 i1:i환↑j寫의 갓'J.} )은 부인되고 太힘H(æxl의 i캡령만 

이 有效하며 그에 따라 法律行烏의 았서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統← .. 以따 殘留配偶확가 北韓it에 따라 제 3 자와 1.1삐딴f 경우에 있어 

셔 統一後 상기와 같은 法理를 파뀌낀 !김l題룹 해켈하려 한다면 江:Îl낀 핫파 

件의 측면에셔나 A道的인 떼面에셔 깨우 ↑얀J먼한 렌없-판 초래하게 턴 
• 

93) 셔、IJ 1965. 11. 11 까I짧m 채J~ 파 7! . 한송 fìS 냐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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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만일 南北韓0] 1쐐I청聯싼→ 랙 .[씌永보 션차 x!1꾀 섬[ ，에 01깐마 It! 

섬선적으로 Itj~t합의 fLil o ] 센 ·되게 된 것이tJ t루- I 나따 훈란?- 카-;.t; 1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임시에 ?爛해해fl、-에 서 갑자가 統 이 이-7-이 신 

경우- 과거 ~t훨후itfiJY I、에서 이루어낀 殘써땐니1해센 FF-4:- 越」L FJ;:? 까.H: 

;협의 다}婚의 效)J을 ?허忍하는 것은 확싼히 많견- 푼셔l 가 었다 한 서 

0]다. 

현재의 /;t斷狀況 l、-에셔 북한은 離.散永欣이 f I쇄lil잔할 경우-어lj:- 사신 

상 북한법의 체)J을 부인하지 봇한다뉴 점‘J4 ’을- 고려한 때， 紙 沙 끼깐

의 現象， 즉 入;歸關係의 핫파-r'f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에서의 싸 

婚關係를 'f執낀으로 無썼로 함 켓이 아니라 우-라 l(iL 맺 ↑ (1:'1’테;'iJ~ 

등 實~JËit으1 f剛벼과 當펠원의 ，편묘l、뜰 고려하여 'J~꽂닝 IJ보 처리해야 한 

것이다. 그 흙本hll']은 서휩ff狀i兄 f에 서 뿜l픔t져~Ij~이 l￥i함에 서 r f과l띤?하 

는 경우의 解決hiL과 유사한 방향이 되어야 함 갯이다. 

즉， 뱀합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펠 갯이 없겠까-나 꾀·압휘의 이 1 • 

• ,. h 또는 雙Jj이 따婚한 경우는 I차파 제 29조 1 항 만서와 ↑、{(;G\iL

제 5 조 1 항 단서의 適며으로 댔;i-;‘lli:f ’ i· 또판 44l ” lli:-;ii- 이후 I : 1. 추'-γ 낀 

에 한 +1파홉은 혐편인 한 1rá:하다( \잔뿔휩~1 f:은갚펀삼 

있다). 즉， 셔데íj~따婚f휴rO이l 회복되고 後빼( l'파몹)유 ~"(íílì의 대상이바자- 서이 l띤 

l洗(짧감도 있음)이다. ↑깨I:Î('꺼- 또는 7많/E피f’.듭 받은 경우- 데다1τ까 

붉意일 것이 o 로 혼인관계의 경우에관 이 이상의 해섣관- 없-깐- 끼이다. 

다만， 統 -後 싸얘뼈댐폐{삼F 초기에는 .~펀쐐(I~J~! U~J넓가 종심이 ￥! 4: l사 

에 없겠으나 점차 快養義陽 등 경제적인 문제로 젠한함 7H능성이 농후 

하다 함 것이다. 특히 技養해 줄 r- ，fA'가 없는 경우-에는 ￥;씬뻔能 }J이 없 

는 )(가 없P곤-로- 해서 발생할 훼뺨(꺼 I임l題가 심각해짐 수 있다. 따라 

91) Supra IV. 2 의 -나 j 플- 깎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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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 이 경우에는 전왔{써’훨이라는 'Td~썩f써폐쉰I~Jq 1 견지에셔 解차h案~o 1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분단의 고통을 젊어져야 함 

i1t代의 부담으로 남게 펠 것이다. 

한편 統→ 一後 離散求族의 따結샘￥ 띠함께1總과 관련하여 ·應、 텔효의 

경우는 있을 수 없고， 또 그 결과로 橫펀를 가하는 일도 있을 수 없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기 채파블을 기계적으로 適用하여 一셔:면낀으로 

처 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한 수는 없다. 왜냐하면 離.散청族으로셔 殘

flf며 1 인 또는 不{[中인 뻐續A( 예컨대 配偶휩， 子女 기타 近親)을 보호 

하는 것은 제도의 본절상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분단된 상태하에서 형성된 제관계는 상호간의 

애정의 변에서도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統--- '\쉴後의 ~~事%離함 過j度짧} 

에 財陸:의 %熹를 막론하고， 분쟁을 야기시켜 財!몇을 둘러싼 骨l치채爭 

을 해결하는데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소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장기간 離散되었다가 다시 만난 親6잦問의 아름다운 情誼를 해치브호 

써 재출발을 위한 가족의 구성， 조화의식에 1r害r할 것이라는%) 점에서 

民法- 기타 關聯L-規의 適떠을 배제하고 남한이나 북한에셔 기왕에 개시 

된·財렐뺨괜활과 그 歸屬을 확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도 있을 것이 

F효- 이에 대한 具體的인 il.it的 혐휩央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親子關係 빛 뼈￥홉해題 등의 빼휩차은 남북한의 分斷狀況下에 

셔 남한에서 離散家族이 再結유하는- 겸우에 있어서의 解央hit과 본침 

척으로 동엘하다. 이에 관하여는 이미 앞에셔 詳述하였으브로 여기에서 

는 fl論을 피하기로 한다. 

다만， 이때 根本的으로 |돼題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南北韓:의 *폐쨌없Ij 

度가 상이함에 따른 결과로 經齊的 富를 취득할 가회가 많은 남한과 탑 

리 북한에서는 개인이 원!濟的 뭘를 축척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사심 

95) 셔월-샤뺨<(iJ팩바JrttJ’rr. ， supra notr 56, pp.3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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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셔 가만한 북한가족과 경셔l 서 여유까 ql{? 낚한7탁의 1 1념l|l 

산이 i」i「꺼 11: J원iIE 비화한 수 있원- 걱이다. 

이와 관련 11 j.쉰ir써 ￥ 언급해 물'-셋건- 반L: λl 辦부뎌히~~E] 11 j.￥ l’irH| ‘￥ l댈 

며':]쩍-의 경우 越r~:j하지 이션 북한에셔 내지주 내끼l 소 ^1주 IJL까 --
,- fl 배 

,\ 01 었던 자가 쉰C ↓‘)， Iìíj에 꽉한에 의해 I!I싸dt되였윤 북한lHE] ! 뼈에 

대해 j파원lil젠‘R갈 한 수 있한가 하4? 문제이다. 이 현산지 oμ- 써 '1 1니 

獨의 빠 -後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었년 문제이가도 하다. 여기에까 서 

이도 낚한에셔의 앓t밴[!l. 파의 riíJf41j, 1 -.1뺀 1 J 11 J에 대한 l파치1'- ^.9] 
" 

’|;;?|’| 

과 11꺼 A擺뺨에 대한 혜1합， 이미 Q~1~샤#윈- 가xljl 퓨-x1-람 이용하고 있 

되갑앤꺼J~의 ￥1J 1;선없灌 -등을 종합적?갚 고려한 벨-~-:.의 입법이 있어야 인 

만하게 해견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탤혜샘가 없?- 越Ih 싼 FF-;:- 낚 
한에 購I빨來댄이 없는 越~t씌-의 문제 역사 이라한 맥락에서 [:마=~'μ딘I37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더괄어 훼Fttt청族과 관련된 *)jr깜에 현행 õ~ìkiL 1",.9] tQ'/L.g. 

그대로 적용할 갯인가 하단 문제도 제기원 수 있다. 예켄대 ↑ ~{I 페’ l 

따채}節ìk ， fl-l*'땐~/，YF 聯자節ìj\ 등?-- 복잔하고， 꽉히 되-혹Ff-1:!{펀- 111~， ;1': 

節ìk에 대한 지식이 부촉한 갯 01! J-.:로 이산가족의 펜의쉰- jI느덴-하고 Ol-:j

간결하게 해견하기 위한 별도으l 입법이 펜요한 끼이다. 

N. 結 論

l덴~t~l( ’뀔;!lJ의 /흙IE l、·에 xlif까;，1 l검차례 내.i」 Lo--51 흩어 선 /p’F 까이 

에 f핸f，~섭쨌고t flU환이 이루어낀 바 있다. 앞 o띄- INrlt따 E] 화해 -l!’-1:외 

함매 HII (fr1뼈의 l파햄이 충분-히 조성도l 띤 ，\ j단(I~J ìK J[~에 J，] It，j~t볍fHit쑤 

欣의 If과lsrHlfl題까 분 객 잭 o 되- 가전- 된 것 이다 한끽!폭-3’-동 Ãll f.k 'J) 

꽃:J 에 El하띤 It:j~t빠잔의 f뿔f홉q! It:j~ tI ~11縣￥I讀에서 .T，: _ 이 분셔l쉰 -f-9-

팎11짧￥‘t없-0--hL 하고 있;lt ， 統 에 olF-{ :- 폐i1쐐암싸lJ_t，!_ 셔 I에.It빠l간이 t,Y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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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 여기에서 다루가 쉽고， 또한 모종의 산함에 도달할 수 있는 것 

도 아마 이 離.散청族의 파원if￥I웬趙라;ll 생각된다. 

이 南4밟훌散家族의 따結유은 한편 /)}휩fí으로 언한 고동과 불편을 解{ íJì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이 있을 수 없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家族關係의 ìkJL:에서 복잡하고도 미묘한 새로운 μ3trr!V |f}1:하i 

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辦:散永族 ~ 1샘Ili싼에 따른 짧·般 l김 l뽑 

點을 추출하여 그 江체 對應、策을 마련하는 껏은 統 -의 여건이 섬차 무 

르익어 가는 現H￥點에서 매우 時퍼: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에서 考했한 바와 같이 맨j~댐&散청族의 {Íff，값깐?과 그에 t4콘 

it的 I돼題의 解決에 있어서는 南北韓의 關{系變ft에 따라 어떠한 狀i)t f' 

에 離散家族이 따結유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할 껏 

이다. 확실히 分斷狀況 F에서의 離散家族의 tff*{{싼은 l떼求n新} 構f싸· 또 

는 聯해패家 形bxJ됐쁨오}는 다르며 나아가 뿔 꽤家 수립시의 {냥結유과 

는 다른 것이다. 

離散청族의 함}結깜{섬j趙는 주로 λ-해關係， 쇄*촬關係， ￥~.F關係에 서 주 

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파해 I헤題의 解R은 f따ùL의 _ .. 뺀꺼인 適타j에 

의해 解決할 경우에는 具體的 lE義룹 賞現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廣E

파의 精神을 尊:펄하면서도 최대한 협·펄붉으l ‘편괜、를 배려하는 것이 무엿 

보다도 중요하다. 더우기 離散家族의 {파*펀깐으로 휩-意의 F씻펀플 핀t는 

일이 없도록 「事案에 따라서 J iflj펀關係A으1 flJ짜을 쯤. 1.훤하는 )ij\;의 

\-'Lit 또는 *얻過規ji;을 두는 갯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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